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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총 연구개발과제요약문

과 제 명 FTA발효․체결(정)국가에 한기 ․규격비교조사

주 연구기 앙 학교 주 연구책임자 정 명 섭

연구기간 2013-06-01~2013-11-30 연구비(원) 50,000,000

자

성명 소속

정 명 섭 앙 학교

최 앙 학교

이 녕 환 앙 학교

신 혜 선 앙 학교

본 연구의 목 은 FTA체결확 에따라체결국상호간식품수출 수입량의증가로인하여식품안 리

가요구되므로,FTA발효․체결(정)국가 국의식품등기 ․규격에 한비교․조사를실시하고 이

에 한 책을마련하고자수행하 다.

식품공 상 유형과 국의 GB규격 에 가장 유사한 유형과 규격을 비교하 고, 국의 식품유형 분

류에 한 조사를 직 국을 방문하여 질의응답을 통하여 수행하 다. 한 국 보건 식품의등록

시기능성분 유해물질( 속,농약,곰팡이독소등)규격 설정 기 차를 조사하 고 국 내에서

매되고있는보건식품 상 10개유형에 한기능성분 유해물질규격을 조사하 다.

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체계 인 식품공 이 없이 개별 식품에 한 GB규격을 따로 운 하고 있다.

따라서 재로서는 식품분류 체계는 수출입시 사용하는 HSCode가 가장 체계 인 분류이다. 국 보건

식품은 기능에 따라 27가지로 분류되는데 최근 18종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 효능별 상

10 보건제품은 1)면역력 증강,2)비타민․미네랄 보충,3)피로 회복,4) 지방질 강하,5)골

도 증가,6) 장기능개선,7)화학 간 손상 보호 작용,8)항산화 능력 향상,9)수면 개선,10) 당

조 등이 있다.보건식품(保健食品)에 한 제형의 제한은 없으며 재 등록된 제품을 보면 조각,분말

등은 물론 일반식품의 형태인 차와 음료 등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의식품분류에 한정보 제공으로식품수출활성화 국내식품의 외이미지향

상에 이바지할 것이며,국내식품유형재분류의기 자료로활용함으로써식품공 화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심단어 국표 보건식품 시장조사 기 규격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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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의 범

FTA체결확 에따라체결국상호간식품수출 수입량의증가로인하여식품안

리에 한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FTA발효․체결(정)국가 국의식품등

기 ․규격에 한비교․조사를실시하고 이에 한 책을마련하고자함.

연구의 한계
연구 추진 국의 식품 보건식품 조사에 있어 국 측이 제도 정책에

한 노출을 극도로 조심하여 조사가 어렵게 진행되었음.

인용시 주의사항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주 연구책임자의 조사 결과이며 재 국에서 개정 인

18종의 보건식품 분류체계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 부서 연락처 식품의약품안 처/식품의약품안 평가원 식품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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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itleofProject ComparisonofFoodStandardsandSpecificationsofFTAConcludingCountries.

Institute ChungAngUniversity ProjectLeader Chung,Myung-Sub

ProjectPeriod June2013∼ November2013 ProjectBudget 50,000,000Won

Authors

Name Institute

Chung,MyungSub ChungAngUniversity,

Choi,JoonHyuk 앙 학교

Lee,NyungHwan 앙 학교

Shin,HyeSun 앙 학교

TheobjectivesofthisresearchweretoexecutedcomparisonofstandardandspecificationofKoreaFood

CodeandChineseGBstandard&specificationinordertoworkoutacountermeasureincaseof

Korea․ChinaFTA.

FoodcategoryinKoreaFoodCodeandthemostsimilarcategoryinChinaGBstandardswerecompared

throughinterviewwithVicepresidentofChinaHealthFoodAssociation.Functionalmaterials,hazardous

materialssuchasheavymetals,residualpesticidesandmycotoxinsetc.andtheprocedurestepsforthe

registrationasahealthfoodswereinvestigated.Top10healthfoodswereselectedbymarketsurveyin

China.

ThereisnospecificcategoryoffoodsinChinaunlikeKoreaFoodCode.However,eachGBstandardsfor

thefoodswereavailable.TheHSCodewhichisusedforimportandexportfoodwasthesystematicfood

categoryinpresentinChina.Eventhoughthehealthfoodswereclassifiedinto27categorybasedon

functionalityinpresent,theyarerevisinginto18categoriesrecently.Top10healthfoodare1)Improving

immunesystem,2)Vitaminsandmineralsupplements,3)Recoveryfatigue,4)Reductionlipidcontentsin

blood,5)Improvebonedensity,6)Improvegastro-intestinefunction,7)Protectionfromchemicaldamage

ofliver,8)Improveantioxidantactivity,9)Improvesleepingsickness,10)Controlbloodsugar.Therewas

nolimitationontheformofthehealthfoodsinChina.

TheresultsofthisresearchcouldcontributetoimprovementofKoreanfoodproductsintheworldby

understandingChinafoodstandardsandbyrevitalizingtheexportationtoChina.

KeyWords GBSpecification HealthFood MarketSurvey
Standard&

Specification

Hazard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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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ofPrincipalInvestigator

Scope

Thescopeofthisresearchwerecomparisonofstandardandspecificationof

KoreaFoodCodeandChineseGBstandard&specificationinordertowork

outacountermeasureincaseofKorea․ChinaFTA.

Limitation
ItwasverydifficulttogetinformationonChinahealthfoodsbecausethe

positionofChinaHealthFoodAssociationwasprudence.

DirectionFor

Citation

Thecontentsofthisreportisbasedonthepersonalopinionofprincipal

researchersandtherevisionofhealthfoodcategoryreducingto18from 27

categoriesisnotfixedyet.

Supervisory

Office
MinistryofFoodAndDrugSafety/DepartmentofFood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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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총 연구개발과제연구결과

제1장 총 연구개발과제의목 필요성

1.1총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FTA체결 확 에 따라 체결국 상호간 식품 수출 수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안 리가 요구되므로

FTA발효․체결(정)국가 국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기 ․규격에 한 비교․조사를 실시하

고 이에 한 책을 마련하고자 함.

1.연구 배경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04.4월 한․칠 FTA가 발효되고 한․싱가포르,한․미 FTA가 체결 되었으며 한․ ,한․일,

한․뉴질랜드 등 총 20여개 국가들과 FTA 상 는 공동연구를 진행 에 있음.그러나 이러한 양자간

FTA체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유 하나가 각국의 식품 기 ․규격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식품 교역

에 실질 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함.특히 국은 우리나라가 식품

을 수입하는 물량으로 미국에 이어 2 를 차지하는 매우 요한 통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따라서

FTA발효․체결 정국가 (국 등)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형 분류 기 ․규격에 한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이에 한 책을 마련하여 선진외국과의 국제 조화를 달성하고 국내 식품업체의 로

벌 경쟁력을 재고 할 필요가 증 되고 있음.

2.세계 식품 건강기능식품 산업 동향

가.일반식품

○ DATAMONITOR(2011)에 따르면,식품산업 가공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2조 6,320억 달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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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2010년보다 3.8%증가한 2조 7320억 달러로 추정된다.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산업은 연

평균(2007∼2011)3.7%의 꾸 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1-1.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

(단 :십억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연평균 성장률
(2007~2011)

식품세계시장 2,361 2,450 2,538 2,632 2,732 3.7%

년 비성장률 3.8 3.8 3.6 3.7 3.8

주: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2011년 데이터는 연간추정치를 이용한 자료임.

자료:DATAMONITORInteractiveConsumerDatabase.2012.7(2012년도 자료는 2014.5월 출간 정)

○ 지역별 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유럽시장이 1조 900억 달러로 규모가 가장 크다.

2011년 지역별 비 으로 보면 유럽시장이 40.2%로 가장 크고 그 뒤로 아메리카 28.8%,아시아 27.7%의 순

이었으며 아시아와 아 리카는 세계 인 경제 기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성장한 반면 유럽과 아메리

카는 시장규모가 감소했다.

○ 국가별 가공식품의 시장규모(표 2.참조)를 보면 미국이 세계 시장의 14.8%에 해당하는 4,050억 400만

달러의 시장규모로 1 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국 (10.7%),일본 (9.4%),독일 (6.7%)순으로 국가별 시

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국,일본,독일 등 상 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감소하는 반면 국은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시장규모 상 20개 국가들의 시장

규모는 약 2조 2,286억 달러로 세계 시장규모의 81.6%를 차지한다.

○ 표3에서는 국가별 식품의 수입 황을 나타내고 있어 2011년도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으로 2,734백만 불 규모 으며 체의 20.7%에 해당하 음.2 는 국으로 2,683백만 불이었으며

20.3%를 차지하 음.특히 국의 경우 년 비 22.6%가 증가하여 곧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와 식품교

역이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측되고 있음.그 외에 호주,태국, 라질,일본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와 식품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나.건강기능식품

○ 2011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890억 달러이며,향후 2016년에는 1,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상됨.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성장률이 향후 2016년까지 약 12%의 수 을 유지할 것으로 상된 반면 선

진국들은 약 3%의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상되어,향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들 개발도상

국이 주도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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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성장률 차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인구 구조나 소득 요인에 따라

많은 향을 받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GDP의 성장률이 상 으로 높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개발도상

국의 추세가 반 된 것으로 단됨.

○ 국가/지역별 2011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292억 4,200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2 는 매출액이 197억

3400만 달러인 EU/러시아이다.미국은 2010년 (280억 6,600만 달러)비 4.2%성장한 292억 4200만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아시아 시장을 살펴보면 국이 106억 3,900만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년 비(2010년,95억 4000만 달러)성장률은 11.5%로 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1년 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세계시장에서 1.4%의 비 을 차지했지만, 년 비 성장률은 28%

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1-2.국가별 식품 시장 규모 순

순 국가명
2009 2010 2011

시장규모 비 시장규모 비 시장규모 비

1 미국 381,627 15.0 393,102 14.9 405,074 14.8

2 국 243,967 9.6 267,440 10.2 292,921 10.7

3 일본 244,072 9.6 249,840 9.5 255,851 9.4

4 독일 176,464 7.0 180,022 6.8 183,665 6.7

5 랑스 137,898 5.4 140,520 5.3 143,256 5.2

6 라질 126,766 5.0 131,733 5.0 136,768 5.0

7 이탈리아 116,714 4.6 119,583 4.5 122,622 4.5

8 국 104,634 4.1 107,705 4.1 111,059 4.1

9 러시아 99,966 3.9 103,223 3.9 106,623 3.9

10 멕시코 90,871 3.6 94,150 3.6 97,737 3.6

11 스페인 79,573 3.1 81,777 3.1 83,987 3.1

12 캐나다 48,738 1.9 49,916 1.9 51,137 1.9

13 호주 34,607 1.4 35,833 1.4 37,117 1.4

14 네덜란드 34,421 1.4 35,175 1.3 35,936 1.3

15 한국 28,965 1.1 29,852 1.1 30,774 1.1

16 폴란드 28,265 1.1 29,047 1.1 29,848 1.1

17 터키 25,704 1.0 26,891 1.0 28,130 1.0

18 인도 19,668 0.8 22,626 0.9 26,050 1.0

19 사우디아라비아 22,579 0.9 23,894 0.9 25,241 0.9

20 콜롬비아 23,133 0.9 23,979 0.9 24,850 0.9

주:2011년 데이터는 연간추정치를 이용한 자료임.

자료:DATAMONITORInteractiveConsumerDatabase.2012.7(2012년도 자료는 2014.5월 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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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국가별 식품 수입 규모 순

(단 :천불,%)

순
국가명

2009 2010 2011 년 비
증가율시장규모 비 시장규모 비 시장규모 비

1 미국 1,797,144 21.3 2,355,516 22.7 2,733,745 20.7 16.1

2 국 1,863,791 22.1 2,188,516 21.1 2,683,378 20.3 22.6

3 호주 767,395 9.1 1,045,731 10.1 1,082,133 8.2 3.5

4 태국 187,356 2.2 270,230 2.6 651,200 4.9 141.0

5 라질 499,097 5.3 447,170 4.3 571,255 4.3 27.7

6 일본 396,626 4.7 514,202 5.0 445,856 3.4 -13.3

7 베트남 221,443 2.6 235,380 2.3 381,215 2.9 62.0

8 말 이시아 177,936 2.1 231,440 2.2 362,072 2.7 56.4

9 필리핀 239,857 2.8 291,089 2.8 350,486 2.7 20.4

10 국 197,716 2.3 246,183 2.4 268,644 2.0 9.1

상 10개국

합계
6,298,361 74.5 7,825,457 76 9,529,954 72.1 21.8

수입총계 8,434,081 100 10,357,748 100 13,195,077 100 27.4

주:1)순 는 2011년 수입기 임

2)농․임산물이 포함.

자료:식품의약품안 청,식품의약품통계연보,각 년도

자료:NutritionBusinessJournal,2012

그림 1-1.건강기능식품 세계시장 규모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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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2011년 생산액은 1조 3,682억 원이었음. 체 생산액 국내 매 액이 1조

3,126억 원(95.9%),수출액은 556억 원(4.1%)으로 내수시장을 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홍삼이 건강기능식품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2011년 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의 52.6%(7,000억 원)

를 차지하고 있음.최근 홍삼제품의 면역효과 이외에도 피부미용 주름개선 등의 미용기능이 각 받기

시작하면서, 년 비 성장률이 23.6%를 기록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이러

한 홍삼제품에 한 주요 소비 계층이 기존의 40·50 장년 주에서 미용에 심이 많은 20·30 은

층으로 확장되면서 홍삼의 수요는 연령에 구분 없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됨.

자료:건강기능식품 생산실 분석 결과,식품의약품안 청,2013

그림 1-2.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성장률 황

○ 세계 건강기능식품 유율이 가장 큰 품목인 비타민과 무기질은 국내 시장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인지도와 구매 경험이 높아 비타민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은 일반의약품으로 출

시되고 있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한 소비자 요구에 따른 새로운 기능

성 원료를 이용한 개별 인정형 제품의 시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2011년도 개별 인정형 제품은 년 비 27.1% 성장한 1,435억 원으로 이 생산액 1 는 간 건강제품

(532억 원)이었으며,그 다음으로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제품 (179억 원), ㆍ 건강제품 (153억 원)

순으로 나타났음.이러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성장 요인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등에 의한 간 건

강 제품에 한 소비 수요 증 ,일본 방사능 유출·환경오염·자외선 등으로 인한 면역 기능이나 피부 건강

에 한 소비자 심 증가 등이 주요 이유로 풀이됨. 한 기존의 원료에서 벗어나 치료 효능을 가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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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형 원료가 발견되면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기업들이 개별 인

정형 소재 발굴 작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우리나라의 FTA체결 황

○ 2004.4월 한․칠 FTA의 발효 2004.11월 한․싱가포르 FTA의 실질 인 타결에 이어,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한․ ,한․일,한․뉴질랜드 등 총 20여개 국가들과 상 는 공동연구를 진행

에 있음.

○ 식품의 수출입시장의 개방과 함께 FTA확 등 식품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수입

이 증하고 매우 다양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 생 리 품질 리의 요성이 두되고 이러

한 국제 인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식품 생행정당국이나 식품산업체의 발 빠른 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재 일본,유럽자유무역연합(EFTA),ASEAN과는 FTA 상을 진행 에 있음.연말까지 EFTA와 상타

결 ASEAN과의 상품분야 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일본과는 재 교착상태이나 양국 정상이 합의

한 로 “높은 수 의 포 인 FTA”를 타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사 의 는 공동연구를 진

행 인 국가로는 캐나다,인도,멕시코 등이 있으며 연내 상개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2004.9월 ASEAN+3경제장 회의를 계기로 국과는 한․ 통상 장 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2005년부터 국의 국무원발 연구 심(DRC)과 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

구 개시하 음.2005년에는 거시경제 효과 투자부분을,2006년에는 산업별 향 정책제안 부분을

으로 연구하 음.정부 측에서는 실무자가 옵 버 자격으로 참가하 음. 국은 FTA추진에 극 이

나 일본은 FTA보다는 투자 정 추진에 보다 극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국과 국의 FTA체결은 한․싱가포르와 같이 상품․서비스․투자․경제 력․정부조달 공산품 기술

표 합성 상호인정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 의 포 FTA타결이 상됨.싱가포르는 품목에 하

여 즉시 세를 철폐하 고 한국은 품목 수 기 으로 91.6%(10,315개)에 해 10년 이내 세를 철폐하는

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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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역할

○ 국가별 FTA가 체결되면 해당산업 분야에 어떠한 향이 미칠지에 한 연구와 분석이 국가차원에서 사

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 FTA체결에 따라 정부에서 수행하여야 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소득증 와 “웰빙”에 한 심고조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측됨.우리나라는 국과 건강기능

식품의 인․허가 차가 상이하여 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복잡한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차에 한

자문의 요구가 증 될 것으로 상됨. 한 우리나라에서

국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 “보건식품”의 그림 1-3. 국 보건식품 마크

기능성 평가 항목 수출 차에 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지원 등 인 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식품의약품안 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등록 차(임상시험,검토 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합

리 인 식품원료 인정 차 평가방법을 신설하여야 함.식품공 도 생규격 심의 운 식품유형의

합리화 방안 제시를 통하여 과학 근거에 의한 합리 인 식품공 을 운 하여야 함.

○ 식품산업 제품의 안 에 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식품공 건강기능식품공 의 기 ․규격

의 검토,HACCP인증기 의 통일,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기 ․규격 표시․ 고에 한 동등성

(Equivalence)검토가 필요함. 한 식품산업은 특성상 소량 다품종의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집 인 지원이 필요함. 외 개방을 통한 산업피해가 기업 보다는 소기

업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한 지원 책이 필요함.

○ 이러한 다양한 책을 개발하기 해서는 산,학,연,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식품 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소기업의 유망 품목 발굴을 한「상설 원회」구성하여 수입 체 품목이나 경쟁우 품

목을 발굴하여 집 지원하여야 함.발굴된 유망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으로 우선 추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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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총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계획 :실

연구개발내용

추진일정

1차년 (2013년)

6 7 8 9 10 11

○ 국의 식품별(식물성,동물성, 양식품 등)기 ․규격 비교 조사

- 국식품유형 분류를담당하는기 (국 화인민공화국 생부국가표 화 리 원회)

-동물성 식품표 Ⅰ,식물성표 Ⅱ, 양식품 잔류농약허용기 Ⅲ

- 국의 식품 분류 련 규정 조사 (ACompilationofNationalFoodHygieneStandards,

RepublicofChina,1997)

- 국의 식품별(식물성,동물성, 양식품 등)기 ․규격 비교표 작성

○ 국 보건식품의 등록 시 기능성분 유해물질( 속,농약,곰팡이독소 등)규격 설정기 차 조사

- 국의 보건식품 리법 (보건식품 승인증서),보건식품 기능평가 차 검사방법 ,보건

식품 평가심사기술 규정, 국의 보건식품 일반 생요구 사항

- 화인민공화국 국가표 식품안 성 독성평가 차 조사

(ProcedurefortoxicologicalassessmentonfoodsafetyGB15193.1-94)

-기능성분 유해물질 비교표 작성

○ 국에서 매되고 있는 보건식품 상 10개 유형에 한 기능성분 유해물질 규격 조사

- 국 보건식품 등록 차 (CFDA)조사

-2012년도 효능별 상 10 보건식품 조사 (국 보건 회)

-FTA교역 시 상 문제 도출 해결방안 제언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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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추진체계

조정․ 의

그림 1-4.연구추진 략도

분야별

“ 문가자문 원회”

구성․운

해외 지 출장

Internet조사

산업계 의견수렴기 ․규격 비교국제 조화 추구

Workshop개최

FTA 문가자문 원회 개최

식품산업체 상 공청회 개최

국 FTA체결에 따른 식품분야 책 마련

앙 학교

연구수행/조사

문가자문 원회

산업체 조율

식품의약품안 청

연구방향 검토

FoodIndustry

․식품기 ․규격 문제

․차이 에 따른 애로사항

․기능성분 평가의 불일치

Harmonization

․ 국 FTA체결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책 마련

FoodCode

․식품․상 10 보건식품

․보건식품 기능성분 조사

․식품공 개정(안)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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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기술개발 황

가. 국 보건식품(保健食品)시장의 역사

◦ 의식동원(醫食同源)(약과 식품의 근원이 같다)이라는 말처럼, 국은 로부터 일상식사와 건강은 불가분이라

여겼으며, 로 황제 시 을 드는 의사 에서도 일상 식사를 리하는「식의(食醫)」라고 불리는 치는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보다 높았다.음식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통 인 생각이 리 퍼져 있

다.

◦ 국 보건식품시장은 수차례 침체와 성장을 반복하면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1,000억 안(약 18

조원)규모까지 성장하 다.

◦ 2005년까지는 시장규모의 확 ,축소를 반복해 온 시장이지만,2006년 이후 연평균 25%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속히 성장하여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1,000억 안(약 18조원)규모에까지 도달하 다.이

성장의 변은 정부의 법 규제에 의한 높은 시장 진출 장벽과 유명기업의 품질 리 노력에 기인한 것

으로 2005년 이 에 나타난 시장의 침체와 성장은 반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국가 통계국이나 국 보건 회, 국 소비자 회 등 련 단체 데이터를 기본으로 일본 야노경제연구소가

측한 2015년까지 시장 성장 추정치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국 보건식품 시장발 측 (출처 :야노경제연구소)

나. 국 보건식품(保健食品)시장의 문제

1)허 고

◦ 국 보건식품 시장의 문제로 가장 먼 언 되는 것은 불법 고이다.보건식품 시장의 역사는 불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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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90년 성장기부터 게릴라식 허 고를 일삼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소기업, 기업까지도 보건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제품의 질병치료 효과를 고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 최근 국 소비자 회 조사에 따르면, 국 보건식품 고의 70%이상이 허 는 과 표 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허 표 은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효과를 표 하는 것,과도한 효능

을 표 하는 것,의료기 연구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홍콩을 통한 국 생산을 해외 생산으

로 조 하거나 보건식품으로 인허가 받지 않은 제품에 조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매하는 등 다양한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불법 고의 감독 청인 CFDA(국가 식품 약품 감독 리국)는 2005년부터 건강식품 고 허가

차 등의 책을 강구하고 있다.이 제도는 품질, 고형태,내용 등에 한 기심사 후, 고 승인번호 발

,당국에 고 내용을 등재하여 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 한 CFDA불법 고 발견 시 분기마다 발표하고,소비자에 한 주의를 구한다.법 으로 허 고를

한 업체는 고비용의 1~5배 벌 을 부과하지만,허 고로 얻는 이윤에 비하면 크지 않다.CFDA의 허

고에 한 모니터링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문,잡지,TV등의 많은 미디어와 지역차이가 큰 한 국

에 있어서 감독 인원을 충원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다.허 고 문제는 앞으로도 국당국과 악질

인 기업과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모조품 제조

◦ 제조상의 문제,보건식품으로 등록된 정식제품의 가짜제조 문제,불법 첨가물 사용 문제,품질 리 문제 등

이 있다.모조품 제조는 국 어떤 분야에서도 넘치고 있으며,정품 이스에 국에서 만든 내용물을 담

아내는 일종의「산 화(山賊貨)」라 불리는 제품이 나타나고 있다.보건식품의「산 화」,보건식품 인허가

받은 제품의 외 과 포장 린트물의 유사 제작,식품으로 인허가 받은 것을 보건식품으로 기재하여 소비

자를 혼동시키는 것,심지어 식품으로 인허가 받지 않은 것에 보건식품 인증 번호를 도용하여 매하는 경

우도 있다.이러한「산 화」의 만연은 업계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실질 인 건강

상의 피해를 안겨 수 있어 추가 인 규제가 요구된다.

3)불법 첨가물 사용

◦ 불법 첨가물 사용에 한 국 소비자보 보도에 따르면,품질이 의심이 되는 207개 보건식품에 한 민간

연구기 의 시험 결과,95%에 해당하는 197개 제품에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 다.조사를 실시한 연구기 명칭 제품 추출방법 등은 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도 인․허가를 받은 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

화 의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피로완화 효능을 공언한 바 있는 보건식품에 ‘비아그라’에 사용되는 호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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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테라제 5 해제가 포함되어 있어 효과는 강력하지만,심장에 부담 수 있다고 한다. 한 다이어

트 보건식품에도 량 포함되는 등 사용 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보건식품이 시장에 존재한다.

◦ 이러한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보건식품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법행 로 단기 이익을 추구

하려는 악덕 업체와 약한 법 구속력이 지 되고 있다. 한 불법 첨가물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감독

부서도 측정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행 발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4)낮은 품질

◦「보건식품의 양호한 생산규범 심사방법과 평가 칙 배포에 한 통지」에서는 보건식품 생산허가를 취득

하려는 기업이 GMP를 받지 않은 경우 생산 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실제 GMP를 획득하지 않고 보

건식품을 생산하거나 GMP를 받지 않은 생산 업자에게 탁하는 행 도 있다. 한 보건식품의 제품

생산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허가 자체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GMP는 품질 ISO

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인증이므로 획득하 더라도 실제 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공정 리나 가공을 탁하는 외주 리,자재 리 등에 결함이 있으면 품질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가격다운을 해 고의로 품질을 낮추는 생산자들로 인

해 소비자의 보건식품 품질에 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5)낮은 연구 개발비 비율

◦ 2009년도 북경 강 특의약경제기술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 보건식품 기업 연구개발비는 연간 매출

액의 1%에도 미치지 않으며,연구 개발비에 제품 신청 등록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연구 개발비는

더 낮다. 한 보건식품 회사의 80%가 보건식품 생산에 높은 기술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60%

기업은 제품의 효능보다 고가 요하다고 생각한다.즉,자 투입이 고에 치우쳐 연구 개발비까지 미

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 효과에 의한 차별화가 되지 않고 과당경쟁의 악순환에 빠지는 기업도 많다.보건

식품 시장에 진출한 제품은 2세 보건식품으로 효능은 수량 기 으로 60%이상이 면역력 향상,피로완화

에 을 맞추고 있다.비슷한 효능을 가진 유사제품 간 경쟁이 심하고 품질이나 기술보다 고 경쟁이

주가 되어 고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다.보건식품 시장의 큰 문제는 기업이 품질 리

나 연구개발을 시하지 않고 고비로 막 한 비용을 투입하는 데 있다.이미 랜딩에 성공하고,연구

개발에 거액의 자 을 투입하는 기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다수의 소 보건식품 기업은 연구개발

을 무 시하지 않는 것이 실이다. 국 보건식품 업계 투자액이 1억 안(약 180억 원)이상인

형 법인은 5% 정도이고 부분은 연구 개발에 자 을 투입할 수 없는 소기업이다.2009년「의약경제

보」조사에 따르면,일반 인 신약 개발에는 건당 1억 안(약 180억 원)이내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보건

식품은 건당 30만 안(약 5,500만 원)∼50만 안(약 9,000만 원)정도이며 제품 승인에 이르기까지 로세

스나 요구항목에 큰 차이가 있어 고품질 신제품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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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규정 미비

◦ 허 고에 한 리 감독과 마찬가지로 제품등록,생산,유통, 고, 매까지 리 감독 근거와「보건식

품감독 리조례」가 아직 공식 시행되지 않았고「식품안 법실시조례」세칙이 확실하지 않다.보건식품 심

사요청은 약품과 비교할 때 연구 개발 능력이 없는 소기업에게도 진입이 비교 용이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7)인․허가 획득 난이도 차이

◦ 보건식품의 경우 북경 CFDA가 아니라,각 지방 CFDA에 등록 신청을 실시한다. 국 보건식품 인․허가

제도는 시스템 으로는 엄격하지만,넓은 국토를 가진 국에서는 지방에 따라 법률 운용에 차이가 있고,

인․허가 심사 난이도도 각기 다르다.따라서 난이도가 낮은 지역에서 인․허가 획득을 노리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8)엄정한 련 법규

◦ 보건식품의 품질과 고에 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련 규제를 강화 하고 있지만,아직 종합

인 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보건식품감독 리조례(심사안)」가 2009년 공포되어 2011년 시

행 단계에 있다.이로 인해 리 감독 권한이나 보건식품 등록부터 고에 이르기까지 보다 규범 보건식

품 시장 실 이 기 되고 있다.

9)제품 수명 주기의 연장

◦ 국 보건식품의 라이 사이클은 긴 경향이 있다.신세 를 겨냥한 다이어트 보건식품과 미용 보건식품의

유행은 치열하지만,「 무 무(太太)」,「뇌백 (脳白金)」등은 10년 이상 지속 으로 팔리는 국가 랜드

로 등장하고 있다. 소 보건식품 생산업체가 가격 경쟁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해서는 주요 제품의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랜드를 키우는 것이다.

10)고품질 제품 개발

◦ 량 고에 의한 단기 방식은 통용 되지 않고 있으며, 재 국 보건식품 시장에서는 품질향상 신

제품 개발이 이 되고 있다. 부분의 보건식품 생산 기업은 3세 보건식품 개발을 테마로 하고 있으

며,이로 인해 소비자의 보건식품효능을 보다 확실하게 호소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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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보건 회(中国保健協会)

1) 회의 역할

◦ 2003년 이 에는 국 보건과학기술학회와 보건식품 회 2가지 련 회가 존재 하 으나, 재는 국무원

(国務院)비 을 얻어 이원 인 조직을 합병 국가를 표하는 국 보건 회가 되었다.보건제품의 실태

악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2가지 임무를 지고 있다.

◦ 주로 업계 계획 표 을 제정하고,정부의 주요 정책 제정,정책 법규를 만드는 등의 세부 작업을 수행

한다.외국기업의 국 진출 시 신뢰할 수 있는 기 들 의 하나는 국 보건 회이다.해외기업은 국

법 규정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과정에서 원료,제조,제품 등이 국가 표 에 합하지 않아 문

제가 자주 발생 하고 심사 통과 성공률을 낮게 하고 있으나, 회를 통해 허가신청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2)해외기업의 진출 시 유의사항

◦ 법률 측면의 확인사항

-인허가 획득

- 고(국내 고 요구에 합 하여야 함)

- 매 (MLM(멀티 벨 마 ) 매를 할 수 없음)

◦ 외국계 기업의 국 진출 시 유의사항

-시장 이해

-정확한 지역 선정

- 국인의 건강 소비 요구의 이해

-법률의 이해

-신 한 비즈니스 트 선택

◦ 회는 기업들이 좋은 채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기업의 설립을 지원,추천한다. 회에 제품의 배합

이나,가공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인지 어떤지를 확인하

여 진출 시 수정사항에 해 어드바이스 한다. 를 들면, 국 진출을 원하는 미국 제품으로 원료에「세

이카」라는 것이 있었으나,「세이카」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 소비자를 해 이것을 국식 표 방법에

합하도록「야마이모 추출물」로 변경하도록 어드바이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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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건식품(保健食品)시장의 거시 환경 분석

1)법률

◦ 최근 냉동 만두 독이나 삼록(三鹿)집단이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국산 식품에 한 신뢰

성을 실추시키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보건식품에서도 복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삼주구복액(三

株口服液)」사건이나,다이어트 보건식품인「천천소(天天素)」사건 등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

당국이 이러한 품질 련 문제를 경시한 것은 아니지만,80년 국 보건식품 시장 여명기부터 재에 이

르기까지 당국의 규제와 악질 인 기업과의 다람쥐 쳇바퀴 돌기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

국의 법률 법규는 변화가 매우 심하며 명확한 해석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무 인 면에

서는 감독 청이나 변호사 등에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2)보건식품 련 법률 변천

◦ 국 보건식품에 련 법률 주안 은 보건식품이란 무엇인가?, 가 어떻게 리·감독을 할 것인가?하

는 에 있다.최근 보건식품을 건강 효능이 있는 식품이라 규정하고,인정할 효능을 명확하게 하여 제

조 체제를 포함한 리 체제를 엄격하게 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림 1-6. 국 보건식품 등록 차 (출처:야노(矢野)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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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 보건식품 련 법률의 변천

년 법률의 명칭 내용

1979 식품 생 리 조례 식품의 생 안 에 한 기본법규

1987 약 보건약품의 리 규정 「약건자」제도의 시행 개시,보건식품은 「보건약

품」으로 약품류와 동일한 심사를 받음.

1995 식품 생법 보건식품의 법 지 확립,동시에 생부는 보건식

품에 한 리감독 심사에 한 책임을 가짐

1996 보건식품 리변법 보건식품의 등기에 한 법규

2000 약보건품 비 문호 취소에

한 공고

보건약품을 의미하는「약건자」등록번호가 말소되고,

보건약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국 시장으로부터

삭감

2003 보건식품의효험 평가기술규

범

국가로써 인정할 수있는 보건효능을 22종에서 27종으

로 확

2005 보건식품 주책 리변법 보건식품 생산기업의 GNP인증취득 의무화

2005 보건식품 공고심사 잠행규정 보건식품 고의 허 ,과 표 의 규제.

2009 식품 안 법 보건식품 리에 한 포 인 내용,생산이나 경

등의 소 부문을 생부에서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으로 이행

2009 보건식품 감독 리조례

(심사안)

등록에서 고에 이르기까지의 포 인 리조례.

2011년 정식으로 시행

(출처:야노(矢野)경제연구소 정리)

3)보건식품의 비 번호

◦ 약품과 식품의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에서,보건식품 비 번호는 지 까지 수차례 변경되었

다.2003년 이 에는,약품,보건약품,보건식품,식품의 4분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그러나 질병 보조

치료가 목 인 「보건약품」과,일상 인 섭취에 의한 건강 유지·진이 목 인「보건식품」이 혼동되기

쉬워 CFDA는 2000년「약건자」의 문호(文号)와 「보건약품」의 카테고리를 폐지하는 통지를 공고하고,

2003년에는 모든 「약건자」문호를 가진 보건 약품의 유통을 지시켰다.이 때 질병의 보조 치료를 목

으로 하고 있던 「보건약품」에는 약품으로써 허·인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는 보건식품으로써 인·허

가를 다시 신청하는 두 가지 선택항목이 있었다. 한,제품 정의에 의한 구분 이외에도 인증 부문 차이

에 따른 구분도 존재하고 있었다.2003년 이 에 있던 「 식건자(衛食健字)」라고 하는 보건식품에 한

비 문호는 생부에 의해 수된 것이며,2004년에 CFDA가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국식건자(国食健

字)」의 등록 번호가 교부되었다.이 등록 번호에는 보건식품 주책 리변법에 의해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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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보건식품의 구분과 비 번호 (2004년 이 )

구분 약품 보건약품 보건식품 식품

비 번호 약 자(藥准字) 약건자(藥健字) 식건자(食健字) 식자(食字)

표 1-6.보건식품의 구분과 비 번호 (2004년 이후)

구분 약품 보건식품 식품

비 번호 약 자 식건자 식자

(출처:야노(矢野)경제연구소)

4)직 기업의 리

◦ 2005년 8월 11일 「직 매 리조례(안)」과 「네트워크 매 지 조례(안)」2가지 조례에 의해

보건식품의 직 매가 국에서 합법 인 지 를 획득하게 되었다.그러나 「직 매 리 조례(

안)」의 상이 되는 기업이 직 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등록자본 8000만 안(약 140억 원)과 보

증 2000만 안(약 35억 원)등이 필요하여 직 시장의 문턱은 높다.직 매원에 한 장려 의

비율은 최고 30%까지 이며,높은 장려율에 이끌려 강압 인 업을 실시하는 매원의 출 을 억제하고

있다.신청기업은 신청 시 신용 상황이 양호하여야 하고,신청서 제출 시까지 과거 5년간,법률 반 경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해외 투자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직 매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5)수입 보건식품의 취

◦ 국 보건식품 시장은,2010년 국내 생산의 보건식품 등록수가 1만 이상인데 비해 수입 보건식품 등록 수

는 600정도로 압도 인 차이가 있다.

◦ 건강기능제품을 국에서 수입 매하려면,먼 제품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국 국내 제품은

각지의 CFDA분국에서 인·허가 취득 신청을 하는데 비하여,수입제품은 모두 베이징의 CFDA에서 허·

인가 취득 신청을 한다.허가 신청의 수속은 우선 자사 제품에 해 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다.실험 결과가 요구 기 을 충족시킨 후에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심,재검사,기술 심사,

행정 심사 등의 단계를 밟아 최종 으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 인·허가 취득에는 직 신청하는 방법과 리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 국내 기업 등은 자사

내 인·허가 신청 응 부문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외국 기업이 원격 조작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간단

하지 않다.인·허가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제품이나 사 의 리서치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일반 으로

는 1년∼3년,비용은 리업자에게 지불하는 액을 포함하여 20만 안(약 3,500만원)에서 50만 안(약

9,000만원)정도 필요하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인 이며,제반 조건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

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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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존 (27종)명칭 명칭 변경(안)(18종)

1 면역력 증강 면역력 증간에 도움을

2 지질 감소 기능 지방함량 감소에 도움을

3 당 감소 기능 당 감소에 도움을

4 수면(睡眠)개선 기능 수면 개선에 도움을

5 항산화 기능 항산화 기능

6 체력 피로 회복 기능 운동 피로 완화에 도움을

7 다이어트 기능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8 골 도 증가 기능 골 도 증가에 도움을

9 양성 빈 개선 연양성 빈 개선에 도움을

10 기억력 개선 보조 기능 기억력 증강에 도움을

11 인후 해열 상쾌 기능 인후 해열 기능

12 산소 결핍 인내력 향상 기능 산소 결핍 인내력 향상에 도움을

13 화학 간(肝)손상 보호기능 알코올성 간(肝)손상 감소에 도움을

14 납 배출 진 기능 납 배출에 도움을

15 유량 분비 진 기능 비유 진에 도움을

16 피로 완화 기능 피로 완화에 도움을

17 장내균 조 ,변비개선,소화 진, 막

손상 보호 기능 등 4개 기능을 통합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18 여드름 제거,기미 제거,피부수분 개선 기능 등

3개의 기능을 통합

안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

4총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지 출장조사에 의하면 국의 보건식품 27종의 기능성을 18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명칭도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에 도움을 ”으로 수정하 다.(표 1-7참조) 재 개정(안)은 각 기 ,단체

산업체에 발송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축소(안)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국보건

회 견자의 답변을 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국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산업체도 새로운 18종의 기

능을 고려하여 수출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27종의 기능에서 성장 발육 개선,방사선 피해 보조 보호, 압 감소 보조,피부 유분 개선 기능

등 4개의 기능을 폐지하고,장내 균 조 ,변비개선,소화 진, 막 손상 보호 기능 등 4개 기능을

통합하여 “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으로 수정하 고,여드름 제거,기미 제거,피부수분 개선 기능

등 3개의 기능을 통합하여 “안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으로 기능성 명칭을 변경하 다.

표 1-7. 국 보건식품의 새로운 기능분류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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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 연구개발과제의내용 방법

2.1연구내용

가. 국의 식품별(식물성,동물성, 양식품 등)기 규격 비교 조사

- 국식품기 ·규격담당기 , 국 화인민공화국 생부 국가품질기술감독국(ChinaStateBureauof

QualityandTechnicalSupervision:CSBTS)과 국국가표 화 리 원회

-동물성 식품표 Ⅰ,식물성표 Ⅱ, 양식품 잔류농약허용기 Ⅲ

- 국의 식품 분류 련 규정 조사 (ACompilationofNationalFoodHygieneStandards,Republicof

China,1997)

나. 국 보건식품의 등록 시 기능성분 유해물질( 속,농약,곰팡이독소 등)규격 설정기 차

조사

- 국의 보건식품 리법 (보건식품 승인증서),보건식품 기능평가 차 검사방법,보건식품 평가심사

기술 규정, 국의 보건식품 일반 생요구 사항, 화인민공화국 국가표 식품안 성 독성평가 차

(ProcedurefortoxicologicalassessmentonfoodsafetyGB15193.1-94)

다. 국에서 매되고 있는 보건식품 상 10개 유형에 한 기능성분 유해물질 규격 조사

- 국 보건식품 등록 차 (CFDA)

-2012년도 효능별 상 10 보건식품 조사 (국 보건 회)

-상 10 보건식품의 기능성분 유해물질 등의 기 ․규격 조사

-면역력 증강,비타민․미네랄 보충,피로 회복, 지방질 강하,골 도 증가, 장기능개선,화학

간 손상 보호 작용,항산화 능력 향상,수면 개선, 당 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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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구개발의 추진 략·방법

가. 국의 식품별(식물성,동물성, 양식품 등)기 규격 비교 조사

- 국식품기 ·규격담당기 국 화인민공화국 생부국가품질기술감독국(ChinaStateBureauof

QualityandTechnicalSupervision:CSBTS)과 국국가표 화 리 원회 지 방문 조사

-동물성 식품표 Ⅰ,식물성표 Ⅱ, 양식품 잔류농약허용기 Ⅲ

- 국의 식품 분류 련 규정 조사 (ACompilationofNationalFoodHygieneStandards,Republicof

China,1997)

나. 국 보건식품의 등록 시 기능성분 유해물질( 속,농약,곰팡이독소 등)규격 설정기 차

조사

-상 10 보건식품의 기능성분 유해물질 등의 기 ․규격 조사를 하여 국의 보건식품 리법

(보건식품 승인증서),보건식품 기능평가 차 검사방법,보건식품 평가심사기술 규정, 국의 보건

식품 일반 생요구 사항, 화인민공화국 국가표 식품안 성 독성평가 차 (Procedurefor

toxicologicalassessmentonfoodsafetyGB15193.1-94)

다. 국에서 매되고 있는 보건식품 상 10개 유형에 한 기능성분 유해물질 규격 조사

- 국 보건식품 등록 차 (CFDA) 지 방문 조사

-2012년도 효능별 상 10 보건식품 조사 (국 보건 회)

라. 국 FTA체결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책 마련

-학계,연구계,식품산업계 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문가자문 원회’를 구성·운 하여 식품공 공통

규격 애로사항,식품유형 분류 문제 발굴

-식품공 과 식품첨가물공 과의 국가 간 조화되지 않은 항목 불일치 사항 등 발굴

- 문가자문 원회로부터 산업체 애로사항 등 문제 발굴 식약처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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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결과 고찰

3.1 국의 일반 식품 기 규격 비교 조사

1. 국의 일반식품 분류

국의 일반식품 분류체계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표 Ⅰ,식

물성표 Ⅱ, 양식품 잔류농약허용기 Ⅲ은 편의상 우리나라에서 분류해 놓은 책자이다.따라서

재 국에는 식품분류 체계는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형식상 분류로서 용도에 따른 분류,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원료에 따른 분류 등을 할 수 있다. 국의 식품 분류로서 참고할 수 있는 서 은 수

입,수출에 한 법률 HSCode와 GB규격이 있다.GB(國標)규격은 우리나라의 KS규격과 유사한 규격

이지만 CODEX를 참고로 한 재 국의 가장 명확한 규격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공

과는 분류체계 자체가 매우 상이하고 식품유형의 종류도 월등히 어 식품공 과 직 으로 분류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분류 상 GB규격인 국가표 이 없으면 일반 으로 각 성(省)의 지방표 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표 이 없으면 업종표 을 따르며 업종표 도 없으면 회사표 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업종

표 이란 생산되는 식품의 종류에 따른 생산단체,조합, 회 등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규격을 말한다.

회사표 은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 에 가장 형 식품업체가 자체 으로 사용하는 규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가 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의 GB규격에 해당되는 것을

비교하여 해당제품의 GB규격 번호,기 규격 등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별책으로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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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 보건식품의 등록 시 기능성분 유해물질 기 ․규격 등록 차

1. 국 보건식품의 등록 차

가.보건식품의 명칭과 정의

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이라 칭하며 2005년에 발표한 <보건식품 등록 리법>(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의하면 “보건식품은 특정보건기능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비타민,무기질의 보충을 목 으로 하는 식

품을 말한다.즉 특정한 사람들이 식용하기에 합하고 신체기능을 조 하는 기능이 있으며 질병치료를 목

으로 하지 않는,인체에 어떤 성, 성 는 만성 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정의된다.

양소보충제는 보건식품의 한 종류이며, 양소보충제 보고심의규정에서 “식품과 양의 공 부족을 보충하

고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 험을 감소시키기 해 부족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공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열량을 공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에서 『 화인민공화국식품 생법』,『보건식품 리방법』,『 생부 <보건식품 리방법> 문제에 한

통지』,『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약품등록사 <보건식품등기 리방법(시행)>』등 법률 법규를 시행하여

보건식품을 리,단속하고 있다.

표 3-1.보건식품 련 주요법령 제․개정

연 내용

1995년 3월 5일 “보건식품 리 방법”선포(화인민공화국 생부 제46호령)

1996년 6월 1일 “보건식품 리 방법”시행

2003년 5월 1일
생부 <보건식품의 검증과 평가 기술 규범>개정․시행(기능표시를 22종에서

27종으로 확 )

2003년 10월

생부 보건식품의 심사권을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이

-보건식품 비 번호를 “ 식건자”에서 “국식건자”로 변경

-생산 기업이 보건식품 심사를 신청하면 각 지역 식품약품감독 리국이 1차

심사를 실시하고,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최종심사 실시

2004년 4월 8일 “보건식품 리 방법”입법 고

2005년 6월 2일 “보건식품의 등록 리방법(시행)”공포

2005년 7월 1일 “보건식품의 등록 리 방법”시행 “보건식품 리 방법”폐지

출처: 국보건 회(http://www.chc.org.cn/zt/zt_1.htm?boardid=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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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건식품 제도의 연

국은 식품 생법에 근거를 두고,하부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표시 련 식품을 리하고 있다.식품 생

법 제22조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식품에 해서 제품과 설명서는 지방보건행정부에 의해 평가 인정이 되

어야 한다. 생기 과 이러한 제품의 제조 매 리는 지방보건행정부에 의해서 공식화된다.”고 명하고

있으며,동법 제23조에는 이런 식품들은 “인간의 보건에 험하지 않아야 하고,제품의 사용설명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제품의 기능이나 성분,사용설명은 반드시 서로 일치하며 허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1996년 국 생부는 보건식품 리방법을 제정하 으며,2005년에는 생

부 본부로부터 권한을 임받은 생부 소속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이 방법을 체하는 보건식품등록

리방법을 제정하 다.

다.건강기능식품 등록 담당기 부서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국의 보건식품 등록 리업무를 주 하고 보건식품에 한 심사허가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의 탁을 받아 보건식품 등록신청

서류의 수리와 형식심사를 책임지고 등록을 신청한 보건식품실험과 샘 시험제작 장에 해 심사를 진행하

며 샘 을 검사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정한 검사기 은 등록 신청한 보건식품의 안 성과 독성에 해 이학시험,기능성

시험(동물시험 혹은 인체시식시험 포함),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테스트, 생학시험,안정성 시험 등을 책임

지며 샘 검사와 심사 등 구체 인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3-1.국무원 조직도

국무원

부, 원회 직속기구 직속사업 단 등

생부

국가 의약 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CFDA)

국가세무총국

국과학원

신화통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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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건식품 등록 심사 차

1)수입 보건식품 신청 자격

① 해외에서 1년 이상 생산 매한 보건식품이어야 국 보건식품으로 등록 가능하며 1년 이상 매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외 신청자의 경우,해외의 합법 인 보건식품 생산업체여야 하며 수입 보건식품을 등록할 경우, 국 경

내에 주재한 사무기구(법인 등) 는 국 경내의 리기구(행사)가 등록을 해야 한다.

2)보건식품 등록 차

그림 3-2.보건식품 등록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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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CFDA)에 수입 보건식품을 등록하기 해 신청업체는 성분 표,기업표 ,생산 공

정도,샘 등의 자료를 비해야 한다.

② 신청업체에서 비한 자료는 국 내 행사의 검토 수정을 거쳐 1차 검험기구에 제출된다.이 때 행

료는 7~10만 안 정도이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③ 1차 검험기구인 CFDA지정 검역기구(국질병 방통제 심 양&식품 안 소)에서 1차 검사를 수행한다.

국에서는 무조건 완제품으로 생학(안정성),독리학(안 성),효능(기능성)검사를 수행하며 최종 보고까

지는 8~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④ 보건식품 등록은 국내와 수입으로 구분되며 국내 보건식품은 지방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신청하고,수입

보건식품은 CFDA에 신청한다.

⑤ CFDA에 보건식품 등록 신청 시,등록 신청표,1차 검사 결과보고서 샘 (연속 3로트 제품)을 함께 제

출한다.CFDA는 신고서류와 샘 수 후 5일 내에 신고 서류의 규범성,완 성에 한 형식심사를 진행

하고 수리 는 수리불가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5일 내에 확정한 검사기구에 검사통지서를 발부하고 검

사용 샘 을 제공해야 한다.

⑥ 검사통지서와 샘 을 수한 검사기구는 50일 내에 샘 검사와 조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보고서를 CFDA에

송부하는 동시에 신청자에 발송해야 한다.특수 상황으로 검사기구가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작업을 완성하

지 못할 경우,CFDA에 보고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⑦ CFDA는 신청을 수리한 후 80일 내에 식품, 양,의학,약학과 기타 기술인원을 조직하여 신고서류에

한 기술 심사와 행정심사를 진행한 후,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등록을 허가할 경우,신청자에게 "수입

보건식품 비 증서"를 발 한다.

⑧ 보건식품 비 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에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국산 보건

식품의 비 번호 서식은 國食健字G＋4 년 번호＋4 순서 번호이고 수입 보건식품의 비 번호 서식은

國食健字J＋4 년 번호＋4 순서 번호이다.

3)보건식품 사용 가능 원료

○ 보건식품 원료 리에 한 발 된 규범을 하여 “ 화인민공화국식품 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는 약품

으로 사용가능한 품목리스트,보건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품목리스트,보건식품 사용 불가 품목 리스트는 표

2-2와 같다.

4)시험과 검사

① 안 성 독물학 시험은 검사기구인 CFDA가 반포한 보건식품 안 성 독물학 평가 차와 검사방식에 따라

식용 안 성의 검정을 목 으로 신청자가 제공한 샘 에 하여 진행하는 동물시험을 가리키고 필요 시

인체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기능성 시험은 검사기구인 CFDA가 반포 는 기업이 제공한 보건식품 기능성 평가 차와 검사방식에 따라

신청자가 검사를 해 보낸 샘 에 하여 진행하는 보건기능의 검정을 목 으로 하는 동물시험 는 인

체시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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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보건식품 사용가능 는 불가 품목 목록

구 분 원료명

식품 는 약품으로

사용가능한 품목

정향,팔각회향,작두콩,소회향,조뱅이,참마,아가 ,쇠비름,오 사,오매,모과,

피마자,등자나무꽃,둥 ,감 ,구릿 ,은행,강낭콩,강낭콩꽃,용안육,결명자,

백합,육두구,계수나무,참 여우구슬,불수감,행인,사극,굴,가시연밥,산 나무,

붉은팥,아교,닭 의 내피,보리,다시마, 추（큰 추,멧 추,고욤）,개여주,

산앵도, 은화,감람,삼백 ,생강（생강,말린 생강,호깨나무,구기자,치자,

사인(축사 의 씨),벽오동과 고목,복령, 몬,향유,복숭아 씨 알맹이,뽕잎,오디,

도라지,익지인,연잎,나복자,연밥,고량강,조릿 ,말리기 메주,국화,국거,

황겨자,황정(죽 뿌리),차조기,차조기씨,칡뿌리,흑임자,흑후추,홰나무,꽃망울,

홰나무꽃,민들 ,꿀,비자,멧 추씨,신선한 백모근,신선한 갈 뿌리,살무사,

귤껍질,박하,율무 ,해백,복분자,곽향

보건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

인삼,인삼잎,인삼과,삼칠 ,산귀래,엉겅퀴,당 나무 열매,산수유,두메쇠무릎,

사천성 패모,천궁,고라니태,고라니용,고라니 ,단삼,오가피,오미자,승마,

천문동,천마,동자삼, 극천,목향,속새,우엉열매,우엉근,질겅이씨,질겅이풀,

북사삼,평패모, 삼,생지황,생새박뿌리,자란,백출,백작약 뿌리,백구두,석결명,

석곡（사용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구기자 뿌리의 껍질,당귀,죽여,잇꽃,

홍경천,서양 인삼,오수유,회우슬,두충,두충잎,사완자,모란피,노회,삽주,

고지,가리륵, 작약, 신 ,맥문동,

귀갑,등골나무,측백나무잎, 황제조,하수오제조,가시오가피,해당화열매,택란,

택사,장미꽃,장미 기,지모,두메개정향풀,큐틴차, 메 , 앵자,청피,후박나무,

후박나무꽃,강황,익은 구연이나 탱자 따 를 말린 것,익은 구연이나 탱자 따 의

열매,측백나무 종자,진주,교고람,후로 ,천 ,필발,부추,하수오덩굴,향부자,

고사리,상당인삼,뽕나무 뿌리의 속껍질,오디, 지앙(浙江)패모,익모 ,

설 ,삼지구엽 ,새삼,들국화,은행나무잎,황기,후베이(湖北)패모,센나잎,합개,

월귤,괴실,부들의 꽃가루,납가새,벌꿀아교,타마린드,한련 ,숙성된 황,숙성된

지황,자라의 등껍질.

보건식품으로

사용 지된 품목

팔각연,팔리마,천 자,토정목향,산사리풀,사천성 하수오, 동방기,마상잎,

마 자,육각연,사리풀, 두,수은, 잔화,감수,생천남성,생반하,생백부자,

생서홍닥나무,백단강,석산, 목통,농길리, 죽도,주사, 껍질(양귀비껍질),

홍승단,홍두삼,흰독말풀,나팔꽃의 씨,비석(백색 비상,자황,비상),바곳(오),

향가피(강류피),낙타연,귀구,붓순나무,철옥수수,은방울꽃,설상의 쑥,노란색 꽃

죽도,가뢰,유황,석웅황,미역 기나무일종,벨라도나,여로,섬소

③ 효능 요소 는 표지성 요소의 검사측정은 검사기구인 CFDA 련 부서가 반포 는 기업이 제공한 보건

식품 효능 요소 는 표지성 요소의 검사측정방식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샘 의 효능요소 는 표지성

요소의 함량 그 품질 보장기간 내의 함량 변화에 해 진행하는 검사측정을 가리킨다.

④ 생학 시험은 검사기구인 국가 련 부서가 반포 는 기업이 제공한 검사방식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샘 의 생학 제품 품질과 련된 지표(효능 요소 는 표지성 요소를 제외)에 하여 진행하는 검사

측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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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정성 시험은 검사기구인 국가 련 부서가 반포 는 기업이 제공한 검사방식에 따라 신청자가 보낸 샘

의 생학 제품 품질과 련된 지표(효능 요소 는 표지성 요소를 제외)의 품질 보장기간 내의 변화

에 하여 진행하는 검사측정을 가리킨다.

⑥ 샘 검사는 신청자가 신고한 품질표 에 따라 CFDA가 제공한 샘 에 해 체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가

리킨다.

⑦ 재검사는 신청자가 신고한 품질표 의 효능요소 는 표지성 요소의 검사측정방식에 한 재검사를 가

리킨다.

5)보건식품 평가의 기본요건

① 시험물질(샘 )에 한 요건

㉮ 시험물질의 원료구성 는 시험물질의 물리,화학성질(화학구조,순도,안정성 등 포함) 련 자료를 가

능한 제공해야 한다.

㉯ 시험물질은 규격화된 정상제품(定型)이어야 한다.즉 기정의 처방,제조공정 품질기 에 부합되어야

한다.

㉰ 시험물질의 안 성 독물학 평가자료 생검사보고서를 제공하고 시험물질은 식품 안 성 독물학 평

가에서 안 한 식품으로 확인된 식품이어야 한다.기능성평가의 시험물질은 안 성 독물학 평가, 생

검사의 시험물질과 동일 제조공정을 가져야 한다.(안 성 독물학 평가 기능성 평가 실험주기가 시험

물질의 유통기한을 과한 경우 제외)

㉱ 기능성분 는 특정성분, 양성분의 명칭 함량을 제공해야 한다.

㉲ 시험물질의 지약물 검사보고서를 필히 제공해야 할 경우,기능성 평가와 동일한 시험물질의 지약물

검사보고서를 제공한다.

② 실험동물에 한 요건

㉮ 제반 실험의 세부요건에 따라 실험동물을 하게 선정한다.일반 으로(strains)에 계없이 큰 쥐와

작은 쥐를 사용하며(Inbredstrain)동물의 사용을 추천한다.

㉯ 동물의 성별,나이는 실험수요에 따라 선정한다.실험동물의 수량은 작은 쥐 10~15마리(단일 성별)를 한

그룹으로 하고 큰 쥐는 8~12마리(단일 성별)한 그룹으로 한다.

㉰ 동물은 국가의 실험동물에 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시험물질에 한 투여용량 시간에 한 요건

㉮ 여러 가지 동물실험은 가능한 3개의 용량군을 설치하고 별도로 음성 조군을 설치하며 필요시에는 양

성 조군 는 공백 조군을 설치할 수 있다.용량 선정은 해야 하며 가능한 최 유효 용량을

알아내야 한다.3개의 용량군에서 그 한 가지 투여용량은 인체권장섭취량(1kg당 체 의 투여용량으

로 환산)의 5배(큰 쥐) 는 10배(작은 쥐)에 상당해야 하고 최고 용량은 인체권장섭취량의 30배(특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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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제외)를 과해서는 안 되며 시험물질의 기능실험 용량은 독물학 평가에서 확정된 안 용량 범

내에 있어야 한다.

㉯ 시험물질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체 인 실험에 따라 정하며 일반 으로 30일로 한다.시험물질에 소요된

시간이 이미 30일이 경과했지만 실험결과가 여 히 음성인 경우 실험을 단 할 수 있다.

④ 시험물질 처리에 한 요건

㉮ 시험물질 권장량이 커 실험동물의 내 투여량,사료에 섞는 부하 등 상황을 과할 경우 시험물질

의 비기능성분의 함량을 히 감소할 수 있다.

㉯ 에탄올을 함유한 시험물질에 해서는 원칙상 그 표 제품으로 기능실험을 진행하며 3개 용량군의 에

탄올 함량은 표 제품과 같다.시험물질의 권장량이 커 동물의 최 내 투여량을 과할 경우 이를

농축할 수 있으나 최종 농축액의 에탄올 함량은 원래 로 회복한다.에탄올 함량이 15%을 과할 경우

그 함량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시험물질의 에탄올함량은 본래 제품의 basicliquor로 조 해야 한다.

㉰ 액체 시험물질을 농축해야 할 경우 가능한 그 기능성분을 괴하지 않는 방법을 선정한다.일반 으로

60~70℃ 감압에서 농축할 수 있으며 농축배수는 구체 인 실험요건에 따라 정한다.

㉱ 담궈서 마시는 시험물질(티백)은 동 시험물질의 물 추출물로 기능실험을 할 수 있으며 추출방식은 제품

의 권장음용방식과 동일해야 한다.제품에 특별한 권장음용방식이 없을 경우 다음의 추출조건을 사용한

다.상압,온도 80~90℃,시간 30~60min,물의 양은 시험물질 체 의 10배 이상으로 하고 2회 추출한 후

이를 합쳐서 필요한 농도까지 농축한다.

⑤ 시험물질 투여방식에 한 요건

시험물질을 경구 투여해야 할 경우 우선 으로 내 투여를 선정한다. 내 투여가 안 될 경우 식수나 사

료에 섞고 시험물질의 용량을 계산한다.

⑥ 한 조군 설정에 한 요건

운반체와 기능성분(는 원료)으로 구성된 시험물질에서 운반체자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운반체를 조로 해야 한다.

마.보건식품 등록 시 제출서류

○ 수입보건식품 등록 신청표

○ 신청인의 합법 인 등기증명 문건 사본

○ 보건식품명의 문통용명칭과 이미 등록된 약품 명칭이 복되지 않았다는 검색자료

○ 신청인이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특허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보증서

○ 상표등록증 사본

○ 제품연구개발 보고서

○ 제품배합(원료,보조 원료의 원문 문 번역본) 배합근거,원료,보조 원료의 내원 사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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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분/표지성 성분,함량 기능성분/표지성 성분의 검사 방법*

○ 생산기술 스 치,자세한 설명(원문 국어 번역본)과 련 연구자료*

○ 제품 품질표 (기업표 ,원문 국어 번역본)과 기 설명서 주원료,보조 원료의 품질 표 *

○ 내용물과 직 닿는 상품 포장 재료의 종류,명칭,품질표 선택근거

○ 검사기 이 발행한 검사보고서

○ 제품 라벨,설명서 샘

○ 생산국 지역 유 기 에서 작성된 것으로 생산 기업이 지 생산 품질 리규범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문건

○ 탁 신청 시 공증을 거친 탁서 원본 수탁자의 리기구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외 지역 제조자의

국 표기구에서 행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 상주 국 표기 증명서>사본 제공

○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생산되어 1년 이상 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 생산국 혹은 국제조직에서의 생산제품과 련된 표

○ 제품이 생산국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포장,라벨,설명서 샘 과 국어 번역본

○ 기타 제품 심사평가에 도움을 주는 자료

○ 미 개 된 최소 매포장의 샘 2개

*은 검험기구 수 시 제출서류

바.보건식품 등록에 걸리는 상 시간 비용

1)평균 사무처리 기간

수입 보건식품의 등록은 통상 신청 후 발 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나 기능성 표시 내용 포함성분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그러나 수입 보건 식품의 경우,국내 제품 매 1년 후 국 보건식품

등록이 가능하므로 국내 제품을 보건식품으로 등록하기까지는 2~4년 정도가 소요된다.

2)허가에 필요한 비용

국 보건식품의 등록 신청을 해서는 행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따라서 등

록 신청 시험 비용 외에 행료까지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료는 보통 품목당 7~10만 안 정도

이며 생학,안 성,기능성 시험에 해당하는 비용은 표 2-3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보건식품 등록 시 필요한 최종 비용은 품목당 4~천만 원 정도이며

품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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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보건식품 각종 시험에 드는 비용

종목

비용 산(RMB,단 ,

만 앤) 비고

국산 수입

시험

비용

1.독성, 생학,안정성,기능성분 시험 6~8만 10~12만 필수항목

2.

기능성

시험

면역력 증가,수면개선,피로회복,anaxia

개선,복사방지,간 보호
4~6만 4~8만

실제 발생한

액을

기 으로 함

시력피로완화,부스럼개선,기미개선,

피부수분개선,피부유분개선
9~12만 12만

지감소, 당감소,항산화,기억력 개선,

납 배출 개선,인두 상쾌,비유 진,

다이어트,생장발육개선,골 도증가,

빈 개선,변비개선, 막 손상보호,

소화 진,내장 균 조

14~17만 15~20만

3.흥분제 시험(체력피로완화,다이어트,생장발육 세

가지 기능은 필수)
1만 1만

재심사 비용 0.5~1만 0.5~1만

사. 국생산품과 수입품에 한 보건식품 등록 차이

◦ 국에서 생산하는 보건식품과 해외 수입제품 인·허가 취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국내 사

정이나 신청요령을 모르는 경우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이 에 따른 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에서 수입 제품은 검체를 제출하여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재(2013.8) 국 체에 인정

된 8개 기 에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검사항목으로는 안 성시험/독성,기능성시험(동물시험,인체

용시험),이화학 검사 등이 있다.

표 3-4.보건식품 등록 차이

항목 국내제품 수입제품

신청인
국내 합법 으로 등록된 공민,

법인 는 조직

국외의 합법 인 보건식품 생산업자이며,

국내 오피스나 탁처리 업자가 필요함.

신청창구 국 각지 CFDA 국 북경에 있는 CFDA본부

매실 필요하지 않음 생산국내 1년 이상 생산 매 실 필요

공정감사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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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능성분 유해물질( 속,농약,곰팡이독소 등)기 ․규격

보건식품 일반 생요구 사항은 “ 국인민공화국식품 생법”,“보건식품 리법”에 의거 요구사항을 제정

하 다.보건식품은 다음과 같은 생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1.기술 요구사항

1.1원료 요구사항

원료의 품질은 련 표 에 부합해야 한다.

1.2감각 요구사항

제품이 지녀야할 색채,맛,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이상한 냄새,이물질 혹은 부패 변질돼지 않

아야 한다.

1.3 생 요구사항

1.3.1물리 화학 지표(표1참조)

표1.물리화학 지표(mg/Kg)

음용액 고체 음료* 캡슐*

납(Pb) ≤0.5 ≤0.5(≤2.0) ≤1.5(≤2.0)

비소(As) ≤0.3 ≤0.3(≤1.0) ≤1.0

수은(Hg) - -(≤0.3) -(≤0.3)

식품첨가제 GB2760-86에 따라 시행

기타 오염물질 원료 혹은 제품의 련 식품 생 기 에 따라 시행

*1.호 내 수치는 藻類,차 종류를 원료로 하는 고체 음료와 캡슐의 생지표임.

2.아동,임산부용 식품은 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1.3.2미생물 지표(표2참조)

표2.미생물 지표

식품종류 균락 총 수량

(Cfu/g.ml)

장균 군

MPN(100g.ml)

곰팡이

(cfu/g.ml)

효모균

(cfu/g.ml)

병원균

액상식품

단백질함량≥1.0% ≤1000 ≤40 ≤10 ≤10 검출불가

단백질함량<1.0% ≤100 ≤4 ≤10 ≤10 검출불가

고체 혹은 반 고체식품

단백질함량≥4.0% ≤30000 ≤90 ≤25 ≤25 검출불가

단백질함량<4.0% ≤1000 ≤40 ≤25 ≤25 검출불가

통조림식품 통조림식품 상업 무균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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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강기능 요구사항

1.4.1제품의 건강기능은 보건부 지정 실험실의 기능평가와 일치해야 한다.

1.4.2이미 효능성분과 함량을 확정한 건강식품은 효능성분과 함량이 평가결과와 일치해야한다.

2.표시 요구사항 :“건강식품 표시규정”이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3.검사방법

3.1물리화학 생지표

GB5009에 따라 시행

3.2미생물 지표

GB4789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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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민공화국 국가표 식품안 성 독성평가 차(Procedurefor

toxicologicalassessmentonfoodsafetyGB15193.1-94)

1)주제 내용 용범

본 표 은 식품 안 성 독성평가의 차를 규정한다.

본 표 은 식품의 생산,가공,보 장,운송 매과정에 사용된 화학과 생물물질 이 과정 에

생성 오염된 유해물질,식품 신 자원 성분과 신 자원 식품의 평가에 용된다.식품 기타 유해

물질에도 용된다.

2)실험 상물질에 한 요구사항

2.1.실험 상물질(필요시 기타 물질도 포함)의 물리,화학 성질(화학 구조,순도,안정성 등 포함)을 제

공한다.

2.2실험 상물질은 기존의 생산공법과 처방에 합한 규격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순도는 실제 응용한

것과 동일해야한다.고 순도 상물질 존재 가능성이 있는 이물질의 독성 혹은 기타 특수한 실

험이 필요할 경우 순수 제품을 선택하거나 혹은 순수 제품과 이물질의 독성검사를 따로 진행한다.

3)식품안 성 독성평가실험의 4단계와 내용 선택기

3.1독성 실험의 4단계와 내용

3.1.1제1단계 : 성 독성실험

경구 성독성 :LD50,연합 성독성.

3.1.2제2단계 :유 독성실험, 통 기형 유발실험,단기 사육실험.

유 독성실험의 조합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생식세포와 체세포,체내와 체외 실험의 결합 원

칙을 고려해야한다.

3.1.2.1세균 돌연변이 유발실험 :쥐 콜 라 살모넬라균/포유동물 마이크로솜효소실험(Ames실험)

은 우선 선택항목으로 하며 필요시 기타 실험을 새로 선택하거나 추가 선택할 수 있다.

3.1.2.2마우스 골수 소핵률 측정 혹은 골수세포 염색체 변조분석.

3.1.2.3마우스 정자 기형분석과 고환 염색체 변조분석

3.1.2.4기타 비 선택용 유 독성실험 :V79/HGPRT유 자 돌연변이 실험,우성치사실험, 리

반성 열성 치사실험, 차외 DNA복원합성(UDS)실험.

3.1.2.5 통 기형 유발실험

3.1.2.6단기 사육실험 :30일 사육실험,만약 실험 상 물질이 제3,4단계의 독성실험을 요하는 경우

본 실험은 하지 않아도 좋다.

3.1.3제3단계 :아만성 독성실험 – 90일 사육실험,번식실험, 사실험

3.1.4제4단계 :만성 독성실험(발암실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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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각기 다른 실험 상물질의 독성실험 선택 원칙

3.2.1 국에서 개발된 모든 물질에 해 일반 으로 4단계실험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특히 이들

화학구조가 만성 독성,유 독성 혹은 발암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거나 생산량이 크고 사

용범 가 넓어 섭취기회가 많은 물질에 해서는 4단계 독성실험을 모두 해야 한다.

3.2.2기존 물질(안 성 평가를 거쳐 사용허가가 난 물질)의 화학구조와 기본 으로 같은 생 물질

이거나 유사 물질에 속하는 경우 제1,2,3단계 독성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제4단계 독성실험

의 진행 여부를 단한다.

3.2.3세계보건기구에서 1인당 1일 섭취 허용량(ADI,이하 1일 허용량으로 칭함)을 이미 공포하 으며

신청 업체에서 국내의 제품 품질규격이 국외 제품과 일치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기존의 화학

물질에 해 우선 제1,2단계 독성실험을 진행하여 실험 결과가 국외 제품의 결과와 일치할

경우 일반 으로 다음 단계의 독성실험을 요구하지 않는다.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제3단계

의 독성실험을 해야 한다.

3.2.4농약,식품첨가제,식품 신소재와 신소재 식품,방사선 투사식품,식품 기구 설비의 세척,

소독제의 안 성 독성평가실험의 선택

3.2.4.1농약

보건부와 농업부에서 공포한 “농약안 성 독성평가 차”에 따라 진행한다.한 가지의 원약으로

배합한 각종 제품에 해 기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으로

독성실험을 요구하지 않는다.국가 사용승인을 받은 두 종류 혹은 두 종류 이상의 원약을 배합

하여 제조한 농약 혹은 농약제품의 제제 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기타 강한 독성을 지닌 화학

물질을 요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성 연합독성실험을 진행하여 만약 동작용이 없

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미 공포된 개별 농약의 표 으로 리하며 사용한 미승인 화학물질에

해 안 성 평가를 한다.만약 동작용이 있다면 혼합제품의 제1,2,3단계독성실험을 끝내야

한다.

3.2.4.2식품첨가제

3.2.4.2.1향료

식품 에 사용되는 향료의 품종이 많고 화학구조가 모두 다르고 사용량은 극히 작은 것을 감

안하여 평가 시 국제 조직과 국외 자료와 규정을 참고로 하여 필요한 실험을 각각 결정한다.

3.2.4.2.1.1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사용승인을 건의하 거나 1일 허용량을 제정하 으며 향료생

산자 회(FEMA),유럽이사회(COE)와 국제향료공업조직(IOFI)등 4개 국제 조직 두

조직 혹은 두 개 조직 이상이 사용허가를 한 성분에 해서 성독성실험을 한 후,

국외 자료 혹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3.2.4.2.1.2자료가 부족하거나 한 국제조직에서 만 승인한 경우 우선 성독성실험과 본 규정에

정한 돌연변이실험 의 한 항목을 진행하여 기 평가 후 다음단계의 실험이 필요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3.2.4.2.1.3아직 참고할 조사가 없거나 국제 조직에서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제 1,2

단계 독성실험을 진행하여 기 평가를 한 후 다음단계 실험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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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1.4식용 동식물의 식용 가능 부분에서 추출한 단일 고순도 천연향료의 경우 만약 화학 구

조와 련 자료에서 불안 성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으로 독성실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3.2.4.2.2기타 식품첨가제

3.2.4.2.2.1독성 자료가 비교 완벽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일 허용량을 공포하 거나 규정할 필

요가 없는 경우 성독성실험과 돌연변이 유발실험 한 항목과 Ames실험 혹은 마우스

골수 소핵실험을 우선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3.2.4.2.2.2한 국제조직 혹은 국가에서 사용을 승인하 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1일 허용량을 공포

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제 1,2단계의 독성실험을 한 후 기 평가를 하

여 다음 단계의 독성실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3.2.4.2.2.3천연식물에서 추출한 단일 성분,고순도의 첨가제 에 신품종에 속하는 것은 우선 제

1,2,3단계 독성실험을 진행해야하며 국외에서 이미 사용을 승인한 성분은 제1,2단계

독성실험을 진행한다.

3.2.4.2.3수입 식품첨가제

수입처에 독성자료 수출국 사용 승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성,직할시,자치구 1 식

품 생 감독검사기 에서 보건부 식품 생 감독검사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심사 후 독성실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3.2.4.3식품 신소재와 신소재 식품

식품 신 소재 신소재 식품은 원칙상 제 1,2,3단계 독성실험 집단 유행 질병학조사를 해야

한다.필요 시 제 4단계 실험까지 해야한다.만약 련 문헌 자료 성분분석을 근거로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 으나 양이 미묘하며 건강에 해를 입히지 못하는 물질 부분의 집단이 장기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유해작용을 발견하지 못한 천연 동식물(조미료로 사용된 천연 동식물의 미

정제 추출물 포함)은 우선 제 1,2단계 독성실험을 한 후 기 평가에 의해 다음 단계 독성실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3.2.4.4방사선 투사식품

“방사선 투사식품 생 리법”에 따라 독성실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3.2.4.5식품 기구 설비용 세척 소독제는 보건부에서 공포한 “소독 리법”에 따라 진행한다.

4)식품안 성 독성평가실험의 목 과 결과 정

4.1독성실험의 목

4.1.1 성독성실험 :

LD50의 측정으로 실험 상물질의 독성강도,성질과 가능한 타겟기 을 악하여 다음 단계의 독

성실험의 제량과 독성 정 지표의 선택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4.1.2유 독성실험

실험 상물질의 유 독성 잠재 발암작용을 지녔는지에 해 선별을 하는 것이다.

4.1.3기형유발실험

실험 상물질이 태아에 해 기형 유발 작용 유무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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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단기 사육실험

제 1,2단계 독성실험만을 요하는 실험 상물질에 해 성실험의 기 에서 30일 사육실험을 통해

독성작용을 한 단계 나아가 악하며 최 무작용 제량을 측할 수 있게된다.

4.1.5아만성 독성실험 – 90일 사육실험,번식실험

실험 상물질을 각기 다른 제량 수 으로 비교 장기간 사육한 후 동물에 한 독성작용의 성질

과 타겟기 을 찰하고 기 으로 최 작용 제량을 확정한다.실험 상물질의 동물 번식과 2세에

한 기형 유발작용을 악하여 만성독성과 발암실험의 제량 선택에 근거를 제공한다.

4.1.6 사실험

실험 상물질의 체내에서의 흡수,분포와 배설속도 축 성을 악하여 가능한 타겟기 을 찾아

내 만성독성실험에 한 동물 종류를 선택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며 독성 사생성물의 형성유무

를 악할 수 있다.

4.1.7만성독성실험 (발암실험 포함)

실험 상물질을 장기간 한 후 나타나는 독성작용 특히 진행성 혹은 역행 불가한 독성작용

발암작용을 악해 최 무작용 제량을 확정하여 실험물질의 식용여부의 평가에 근거를 제시한다.

4.2각 항목 별 독성실험 결과의 정

4.2.1 성독성실험

만약 LD50제량이 인체 가능섭취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물질은 식용으로서는 부 합하다고

단하여 기타 독성실험을 단한다.만약 10배 이상인 것은 다음 단계의 독성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LD50이 인체 가능 섭취량의 10배 후인 경우 재실험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한다.

4.2.2유 독성실험

실험 상물질의 화학구조,물리화학 성질 유 물질에 한 작용 종 의 상이함과 체외,체내

실험과 체세포,생식세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3.1.2.1,3.1.2.2와 3.1.2.3에 열거한 유

독성실험 에서 4가지 실험을 선택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결과에 해 단을 내린다.

4.2.2.1만약 3가지 실험이 양성인 경우 해당 실험 물질은 유 독성작용과 발암작용의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일반 으로 해당 물질을 식품에 응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따라서 기타 항목

의 독성실험은 할 필요가 없다.

4.2.2.2만약 2가지 실험이 양성이며 단기 사육실험에서 해당 물질이 한 독성작용을 나타낸 경

우 일반 으로 해당 물질의 사용을 포기한다.만약 단기 사육실험에서 독성작용이 있는 것으

로 의심될 경우 기 평가 후에 실험 상물질의 요성과 가능섭취량 등을 근거로 종합 인

이해 계를 따져 결정한다.

4.2.2.3만약 그 한 가지 실험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낼 경우 다시 3.1.2.4 의 두 가지 유 독성 실

험을 선택한다.만약 재 실험한 결과 모두 양성인 경우 단기사육실험과 통 기형유발실험에

서 독성작용과 기형유발 작용의 유무를 막론하고 해당 물질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만약

그 하나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지만 단기사육실험과 통 기형유발실험에서 명확한 독성과

기형 유발 작용이 없다면 제 3단계 독성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4.2.2.4네 가지 실험 모두가 음성인 경우 제3단계 독성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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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단기 사육실험

두 단계 독성 실험만을 요구한 경우 단기사육실험에서 명확한 독성작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타

각종 실험을 종합하여 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만약 명확한 독성작용 특히 제량 – 반응 계가

있을 경우 다음 단계의 독성실험을 고려해 본다.

4.2.490일 사육실험,번식실험, 통 기형유발실험

이 세 가지 실험 에 채택한 가장 민감한 지표로 얻은 최 무작용 제량에 따라 평가를 한다.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다.

4.2.4.1최 무작용 제량이 인체 가능섭취량의 100배보다 작거나 같은 독성이 비교 강한 것임으

로 해당 물질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

4.2.4.2최 무작용 제량이 100배 이상 300배 이하인 경우 만성 독성실험을 실시한다.

4.2.4.3300배 혹은 그 이상일 경우 만성 독성실험을 할 필요 없이 안 성 평가를 할 수 있다.

4.2.5만성 독성(발암 포함)실험

만성 독성실험으로 얻은 최 무작용 제량을 근거로 평가를 한다.원칙은 다음과 같다 :

4.2.5.1최 무작용 제량이 인체 가능 섭취량의 50배 보다 작거나 같은 독성이 비교 강한 것임으

로 해당 물질의 사용을 포기해야한다.

4.2.5.2최 무작용 제량이 50배 이상 100이하인 경우 안 성 평가 후 해당 물질의 사용 여부를 결

정한다.

4.2.5.3최 무작용 제량이 100배 혹은 100배 이상인 경우 식용으로서의 사용 승인을 고려할 수 있

다.

4.2.6신 소재 식품,복합 처방의 음료 등이 실험 에 샘 의 최 첨가량(일반 으로 사료의 5%를

넘지 않는다)혹은 액체 샘 의 최 가능 농축물질 첨가량이 여 히 최 무작용 제량이 인체

가능섭취량의 규정 배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타 독성실험 결과와 실제 식용 혹은 음용량을

종합하여 안 성평가를 한다.

5)식품안 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

5.1인체 가능 섭취량

일반 집단의 섭취량 외에 특수,민감 집단(를 들어 아동,임산부 고 섭취량 집단)도 고려해야 한

다.

5.2인체 자료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종족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물실험의 결과를 인체에 용할 때에는

인체가 실험물질과 한 후의 반응에 한 자료를 되는 로 수집해야 한다. 를 들어 직업 인

혹은 사고에 의한 등 실험 지원자 체내의 사 자료는 동물실험을 인체에 용 할 때 아주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안 이 확보된 조건에서 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체 시식실험의 진행

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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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동물독성실험과 체외 실험자료

본 차에 열거한 각 항의 동물독성실험과 체외 실험 체계는 아직 보완할 이 많지만 재 수 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요한 자료이며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한 근거이다.실험이 양성 결과를

나타내고 결과의 단이 실험 물질의 식용으로서의 사용 여부와 계되었을 경우 결과의 복성과 용

량–반응의 계를 고려해야 한다.

5.4동물 독성실험의 결과를 인체에 용할 때에는 동물과 인간의 종속 차이와 개체 사이의 생물특성

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 으로 안 계수의 방법을 채택하여 인체의 안 성을 확보한다.안 계수는

일반 으로 100배로 하지만 실험 상물질의 물리화학성질,독성 강도,특징, 집단의 범 ,식

품 의 사용량과 사용범 등 요소를 근거로 하여 안 계수의 가감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5.5 사 실험의 자료

사연구는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에 있어 아주 요한 측면이다.이는 각기 다른 화학물질,제량은

사측면의 차이에서 독성 작용에 아주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독성실험에서 원칙 으로 인간과

동일한 사 경로와 방식을 지닌 동물을 선별하여 실험을 해야 한다.실험 상물질이 실험동물과 인

체 내의 흡수,분포,배설과 생물 화 측면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동물실험의 결과를 인체에 비교

정확하게 용하는 것에 해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5.6종합평가

최후 평가를 내릴 때 실험 상물질이 인체건강에 해 있을 수 있는 해와 유익한 작용 사이에서

가늠해야 한다.평가의 근거는 과학실험 자료뿐 아니라 당시의 과학수 ,기술 조건 사회 요소와

도 계가 있다.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계속되는 상황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 그리고 연구작업의 계속되는 진 에 따라 이미 평가를 내린 화학물질에 해서도 재평가하여 새

로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동안 식품에 응용해온 물질에 해 상에 한 유행성 질병조사는 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용량–반응의 계 차원에서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지 못한다.새로운 실험 상물질에

해서는 동물실험과 기타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설령 완벽하고 상세한 동물실험 자료

와 일부 일류 자의 유행질병학 연구 자료가 있다한들 인류의 종족과 개체의 차이로 모든 사람의 안

을 보증할 수 있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이른바 안 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상

기 자료로 최종평가를 내릴 때에는 실제 가능을 면 가늠하고 고려해야 한다.해당 물질의 최 효

능을 끌어내고 인체 건강과 환경에 최소의 해의 조성을 보증하는 것을 제로 작용의 결론을 내려

야 할 것이다.

6)검사부서

모든 식품 생감독검사기 , 양과 식품 생 연구소,교육기 식품독성학 작업에 종사하는 단

부문은 모두 “식품 생검사단 리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에 따라 독성실험을 실시하고 신청을 제출하

여 리 기 의 인가를 받은 후에야 실험 보고서를 발 할 수 있다.보고서의 신청은 지 성,직할시,자

치구 1 식품 생감독검사기 에서 심하여 지 보건 행정부문의 심의 보건부 식품 생감독검사

소의 심사를 거쳐 보건부 생감독국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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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역력 강화 기능 15.항산화 기능★

2.수면(睡眠)개선 기능 16.기억력 개선 보조 기능★

3.화학 간(肝)손상 보호기능 17.납 배출 진 기능★

4.골 도 증가 기능 18.인후 상쾌 기능★

5.산소 결핍 시 인내력 제고 기능 19. 압 감소 보조 기능★

6.방사선 피해 보조 보호기능 20.유량 분비 진 기능★

7.체력 피로 완화 기능♯ 21.다이어트 기능★♯

8.여드름 제거 기능○ 22.성장 발육 개선 기능★♯

9.기미 제거 기능○ 23. 양성 빈 개선 기능★

10.시각 피로 완화 기능○ 24.장내균 조 기능★

11.피부 수분 개선 기능○ 25.소화 진 기능★

12.피부 유분 개선 기능○ 26.변비 개선 기능★

13. 지질 감소 기능★ 27. 막 손상에 보조 보호 기능★

14. 당 감소 기능★

3.3. 국 보건식품 상 10개 유형

1.보건식품의 분류

2003.5.1부터 실시한 ⌜보건식품검사와 기술규범검사⌟(화인민공화국 생부)의 정의에 의하면 보건식품

은 기능에 따라 표 3-5의 27가지로 분류된다.보건식품(保健食品)에 한 제형의 제한은 없으며 재 등

록된 제품을 보면 조각,분말 등은 물론 일반식품의 형태인 차와 음료 등도 있다.보건식품은 CFDA(국가

식품약품 감독 리국)에서 인‧허가 리를 하고 있다. 국보건 회에 따르면,기능별 인‧허가 비율은 표

3-7에 나타나 있다.2009년까지 인·허가 받은 제품 에서도 면역력 증강,육체피로 완화 효능이 체의

40%를 차지하 음.이처럼 일부 효능에 집 되는 경향은 허가 취득이 용이하다는 과 소비자가 받아들

이기 쉽다는 2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즉,면역력 증강이나 육체피로 완화 효능 제품의 경우 인체실험

없이 동물실험만으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취득 난이도가 상 으로 낮고,면역력

증가 효능의 경우,단백질 제품도 면역력 증가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등 폭이 넓기 때문에 상품수가 많고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쉽다는 이 등록수가 많은 요인이 될 수 있다.

국 보건 회에 따르면 2012년도 효능별 상 10 보건제품은 1)면역력 증강,2)비타민․미네랄 보충,

3)피로 회복,4) 지방질 강하,5)골 도 증가,6) 장기능개선,7)화학 간 손상 보호 작용,8)

항산화 능력 향상,9)수면 개선,10) 당 조 등으로 알려져 있다.

표 3-5 CFDA인가 효능별 27종 보건식품

○ 표기 항목은 인체시험만 필요

★ 표기 항목은 동물시험과 인체시험 모두 필요

♯ 표기 항목은 흥분제 검사 필요



44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44 -

번호 기존 명칭 명칭 변경(안)

1 면역력 증강 면역력 증간에 도움을

2 지질 감소 기능 지방함량 감소에 도움을

3 당 감소 기능 당 감소에 도움을

4 수면(睡眠)개선 기능 수면 개선에 도움을

5 항산화 기능 항산화 기능

6 체력 피로 회복 기능 운동 피로 완화에 도움을

7 다이어트 기능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8 골 도 증가 기능 골 도 증가에 도움을

9 양성 빈 개선 양성 빈 개선에 도움을

10 기억력 개선 보조 기능 기억력 증강에 도움을

11 인후 해열 상쾌 기능 인후 해열 기능

12 산소 결핍 인내력 향상 기능 산소 결핍 인내력 향상에 도움을

13 화학 간(肝)손상 보호기능 알코올성 간(肝)손상 감소에 도움을

14 납 배출 진 기능 납 배출에 도움을

15 유량 분비 진 기능 비유 진에 도움을

16 피로 완화 기능 피로 완화에 도움을

17 장내 균 조 ,변비개선,소화 진, 막

손상 보호 기능 등 4개 기능을 통합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18 여드름 제거,기미 제거,피부수분 개선 기능 등

3개의 기능을 통합

안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국이 보건식품 27종의 기능성을 18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명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에 도움을 ”으로 수정하 다.이는 재 각 기 ,단체 산업체의 의견

을 수렴하고 있다.이러한 축소 안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 국으로 수출을 하

고자 하는 산업체도 새로운 18종의 기능을 고려하여 수출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18종은 표3-6

에 나타나 있다.

기존의 27종의 기능에서 성장 발육 개선,방사선 피해 보조 보호, 압 감소 보조,피부 유분 개선 기능

등 4개의 기능을 폐지하고,장내 균 조 ,변비개선,소화 진, 막 손상 보호 기능 등 4개 기능을

통합하여 “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으로 수정하 고,여드름 제거,기미 제거,피부수분 개선 기능

등 3개의 기능을 통합하여 “안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으로 기능성 명칭을 변경하 다.

표 3-6. 국 보건식품의 새로운 기능분류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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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2012년 국에서 허가된 기능별 보건식품 비율 (CFDA,2012)

1 면역력 증강 193종 15 피부 보습기능 개선 7종

2 비타민․미네랄 보충 171종 16 양성 빈 개선 6종

3 피로 회복 47종 17 기미·주근깨 제거 5종

4 지방질 강하 37종 18 성장·발육 개선 5종

5 골 도 증가 33종 19 항 방사선 보조 효과 2종

6 장기능개선 24종 20 납 배설의 진 1종

7 화학 간 손상 보호 작용 19종 21 장내 세균 조정

8 항산화 능력 향상 18종 22 소화 진

9 수면 개선 16종 23 변통 개선

10 당 조 14종 24 막의 보조 보호 작용

11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13종 25 여드름 제거

12 압 조 12종 26 피지 개선

13 기억력 향상 9종 27

14 목 인후 개선 8종

2010년도 국 보건식품 효능별 시장규모로는 1 는 면역조 ,2 지강하,3 피로회복,4 칼슘제

제,5 노화방지,6 비타민으로 나타났다.성장이 상되는 시장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 공 보건

식품의 표 상품은 비타민과 칼슘 보충제이다.최근 양쪽 모두 매출이 늘고 있으며,칼슘 보충제는

체 보건식품 시장의 10%이상,100억 안을 차지할 정도까지 성장하고 있다.비타민 보충제는 보건식

품 시장 체의 5%(5억 안)이지만,연 평균 40%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성장이

상되는 시장임이라 할 수 있다.미용 보건식품의 경우,CFDA가 인정하는 보건 효능이 22종이었던 시

기에「미용 효능」카테고리가 보건효능 27종으로 증가하면서「여드름 제거,「기미 제거」,「피부 보습」

등의 효능으로 세분화되면서 연 평균 약 7%의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은 층의 구매력 향상에 수반

하여 향후 더욱 더 성장해 갈 것으로 상하는 시장이다.그러나 2013년 11월 이 3가지 기능은 “안면 피

부 건강에 도움을 ”의 한가지의 기능으로 재통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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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시험항목 결과 정

1.면역력　증강

1)세포면역기능 측정

2)체액면역기능 측정

3)단핵 식세포기능 측정

4)NK세포활성 측정

4개의 측정 항목 2개 항목 이상이 양성

결과이면 면역력 증강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2. 　지방　함량　감소

1) 청총콜 스테롤

2)콜 스테롤

3)HDL콜 스테롤

-동물실험： 3개의 측정 항목 2개 항목

이상이 양성 결과이면 지방함량 감소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인체실험： 3개 항목이 모두 양성이면

지방함량 감소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3. 당　조

동물실험 1)공복 당 측정

2)당분 내성

인체실험 1)공복 당 측정

2)음식섭취 2시간후 당 측정

3)당뇨측정

-동물실험에서 2개의 측정항목 1개 항목

이상이 양성 결과이고 실험동물의 공복상태

일 때의 당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 형당

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인체실험에서 2개의 측정항목 1개 항목

이상이 양성 결과이면 당 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4.항산화　능력　향상

동물실험 1)과산화 지방질 함량

말론알데히드 측정

2)항산화 효소 활성

과산화물 제거 효소와

루타티온과산화 효소

동물실험 1)말론알데히드 측정

2)과산화물 제거 효소

3) 루타티온과산화 효소

모두 각각 1개의 측정 항목에서 양성

결과이면 항산화 능력 향상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5.수면　개선

１）티오펜탈나트륨　수면시간　실험

２）티오펜탈나트륨　최면　실험

３）바르비탈나트륨　수면　잠복기　　　　

실험

３개의　측정　항목　 　２　개의　항목에서　

양성　결과　바로　수면상태에　처하지　않으면　

수면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6.골 도　증가
1) 칼슘 함량 측정

2)골 도 측정

칼슘 함량 혹은 골 도 수치가 칼슘

조군 보다는 히 높거나 같은 양의

탄산칼슘 조군 보다는 낮게 측정되지만

않으면 골 도 증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7.화학 간손상 보호 작용

1) 루탐산피루 산아미노기 달 효소

(ALT)

2)aspartateamino-transferase

(AST)

3)간 조직 병리학 검사

병리학 검사결과가 양성이고 2개의 항목

측정결과 1개 항목 이상이 양성 결과이면

화학 간 손상 보호 작용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8.피로회복

1) 젖산

2) 청 요소

3)hepaticglycogen혹은 muscle

glycogen

3개의 측정 항목 2개 항목 이상이 양성

결과이면 피로 회복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표 3-8.품목별 상 10 보건식품의 효능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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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타민·미네랄 보충 양보충제의 종류 규격기 (p.57)참조.

10-1. 장기능개선

(장내균 조 기능)

동물실험:

1.Bifidobacteria

2.Lactobacillaceae

3.Enterococcus

4.Enterobacter

5.Clostridiumperfringens

인체실험:

1.Bifidobacteria

2.Lactobacillaceae

3.Enterococcus

4.Enterobacter

5.Bacteroidaceae

6.Clostridiumperfringens

2개 항목 1개 항목에서만 부합되면 장내

균조 기능효능을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동물실험:

1)Bifidobacteria혹은

Lactobacillaceae의 균수가 히

증가하고 Clostridiumperfringens의

균수가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며

Enterococcus와 Enterobacter의

균수가 큰 변화가 없다.

2)Bifidobacteria혹은

Lactobacillaceae의 균수가 히

증가하고 Clostridiumperfringens의

균수가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며

Enterococcus와 Enterobacter의

균수가 히 증가한다.하지만 균수의

증폭은Bifidobacteria

혹은Lactobacillaceae의 균수의

증폭보다는 낮아야 한다.

인체실험

1)Bifidobacteria혹은

Lactobacillaceae의 균수가 히

증가하고 Clostridiumperfringens의

균수가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며

Enterococcus,Enterobacter,

Bacteroidaceae의 균수가 큰 변화가

없다.

2)Bifidobacteria혹은

Lactobacillaceae의 균수가 히

증가하고 Clostridiumperfringens의

균수가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며

Enterococcus,Enterobacter,

Bacteroidaceaed의 균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균수의 증폭은 Bifidobacteria혹은

Lactobacillaceae의 균수의 증폭보다는

낮아야 한다.

10-2. 장기능개선

(소화 진 기능)

동물실험:

1.체 증가,음식 섭취 양, 음식 이용율

2.소장 운동 실험

3.소화 효소 측정

인체 실험:

아동 실험방안

1.식욕

2.음식 섭취양

3.편식 정황

4.체

동물실험:

3개의 측정 항목 2개의 항목에서 양성

결과를 나타내면 소화 진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인체실험:

-아동실험방안에서는식욕,음식섭취 양,

편식 정황에 해서 양성 결과를 나타내고

체 과 헤모 로빈 2개의 항목 에서 1개의

항목에서 양성결과를 나타내면 소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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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sucrose

락토스크로스

Fructooligosacchar
ide

락토올리고당

Soybean
oligosacchar

ide

Galactooligosacch
aride

갈락토올리고당

최소유효량(g/d) 2 3 2 3

일일섭취량(g/d) 2-3 5~8 10 10

최 무작용량/g

(d.60kg)-1
36 18 13 18

Xylooligosaccharide

자알로올리고당

Isomaltooligosaccharide

이소말토올리고당

Lactulose

락툴로오스

Raffinose

라 노오스

최소유효량(g/d) 0.7 10 3 3

일일섭취량(g/d) 5 >15 10 -

최 무작용량/g

.(d.60kg)-1
7.5 90 - 10

5.헤모 로빈 함량 측정

성인 실험방안

1.임상증상 찰

2. /장 운동실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성인 실험방안에서는 2개의 측정 항목에서

모두 양성결과를 나타내면 소화 진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10-3. 장기능개선

(변비 개선 기능)

동물실험:

1.체

2.소장 운동 실험

3.배변시간

4.분변 무게

5.분변 개수

6.분변 상태

인체 실험:

1.병증 증세

2.분변 상태

3.배변 차수

4.배변 상황

동물실험:

분변무게와 분별개수 한개 항목이 양성

결과이고 동시에 소장 운동 실험과

배변시간 한개 항목에서 양성 결과이면

변비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인체실험:

배변 차수가 히 증가하고 동시에 분변

상태와 배변 상황 한 개 항목이 개선되면

변비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10-4. 장기능개선

( 막 손상에

보조 보호 기능)

동물실험:

1.체

2. 막 손상 상태

인체실험:

1.임상증상

2. 내시경 찰 상황

동물실험:

막손상상태가 히개선되면 막

손상에 보조 보호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인체실험:

임상 증상이 히 감소하고 내시경

검사결과 개선되거나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내지 않으면 막 손상에 보조 보호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검사방법은 ＜保健食品检验与评价技术规范 2003＞에 따라 시행．

표 3-9 효능별 상 10 보건식품의 기능성　유효성분 지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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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식품 18종 신규 분류(안)

행 효능별 27종으로 분류된 국의 보건식품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음의 고시문과 같이 18종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최종 인 회 각성,자치구,직할시의 산업체 의견반 을 마지막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食药监保化函【2012】268号

보건식품 기능범 조정 방안>>에 한 재차 의견 요구함(函)

각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 리국(약품감독 리국) 련 단 :

<<식품안 법>> 그 실행조항을 통하여 보건식품에 한 엄격한 감독 리를 실시하고,진일보 보건식품의

기능에 하여 규범화하여 threshold를 엄격히 하기 하여 우리 사(司:department)에서는 조사,연구,

논증의 기 하에 <<보건식품 기능범 조정 방안>>의 안을 작성하여 2011년 8월에 사회에

공개 으로 의견을 수렴하 다.수렴한 의견과 목 보건식품 감독 리 실정에 근거하여 우리 사는

문가들과 함께 원 방안에 하여 수정 보완을 진행하 다.진일보 의견을 구하기 하여 재차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12년 6월20일 까지 피드백을 우리 사로 보내 주길 바란다.

담당자:LiQiong(李琼)

부록:

1.<<보건식품 기능범 조정 방안>>

2.<<보건식품 기능범 조정 방안>> 안 설명

3.피드백 제출 표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보건식품화장품감독 리사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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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보건식품 기능범 조정 방안>>

(의견 수렴 안)

<<식품안 법>> 그 실행조항을 통하여 보건식품에 한 엄격한 감독 리를 실시하고,진일보 기능평가

방법 보완, 단표 제고,보건식품의 기능에 하여 규범화 threshold를 엄격히 하기 하여

보건식품 기능 범 에 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 방안을 제출함:

1.기능 제정 원칙

① 국 통양생 보건이론과 의학이론을 지도로 군 들의 보건에 한 요구와 인체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제정함.

② 치료를목 으로하지않고특정된인원에 하여인체기능조 ,질병발생 험성감소를목 으로함.

③ 기능성은 과학계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며 과학성, 용성,针对性이 있어야 하며 기능성 명칭은

과학 이고 정확하여 알기 쉽게 하여야 함.

④ 기능성 평가 방법과 단 표 은 과학 이고,공인된 것이며 가행성(viability)이 있어야 함.

⑤ 기능의 조정과 리는 과학발 ,사회 수요와 리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련된 로세스에 따라

동 으로 리를 함.

2.기능 조정 원칙

① 보건식품 기능 제정 원칙에 부합되어야 함.

② 존의 기능에 하여 조정할 시 ,진 으로(gradually)추진하며 일시 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 하지

않음.

③ 기능성이 유사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명칭을 규범화 하여 보건식품 기능성 특성에 부합되고

针对性을 갖게 하여야 함.

④ 과학 으로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 단표 을 히 제고하며 인체 시식실험과 과학 문헌 근거를 강화

해야 함.

⑤ 기능성의 정확하지 않거나,과학성이 부족하고,질병치료와 혼돈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그 기능성에 해

오해를 할 수 있는, 는 객 지표평가와 사회 수요가 은 기능은 취소 는 조정

⑥ 기능성과 평가방법에 따라 섭취 합한 상자를 조정함.

3.조정 구체 방안

에서 기술한 제정 원칙과 조정원칙에 근거하여 재 2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기능 항목 4개

항목은 취소하고 장 련된 4개 항목을 하나로 통합,피부 사 련된 3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18개 항목으로 결정함.구체 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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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유지 항목:

1)면역력 증강

① 기능성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면역기능 평가 시험은 lymphocytetransformationtestinmouse,delayedtypehypersensitivity,

Antibody-ProducingCells,Serumhemolysintest,carbonclearanceindexinmouse,NKcellactivity

이에 응하는 immunedetectionindicator를 사용해야 하며 면역학 기 이론과 부합 되여야 하고

세포면역,체액면역과 비 특이성면역 등 면역기능의 주요 기작과 선택한 모델,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여야 하며 해당 기능을 평가할 때 가행성(viability)역시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여야 한다.

③ 보건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 했더라도 청소년,아동은 섭취 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소년,아동이 섭취 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한 원료는 식품 는 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2) 지방함량을 낮추는데 보조 작용

① 기능성을 “ 지방함량을 감소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혼합형 고지 증 동물모델,고 콜 스테롤 증 동물모델을 사용하며 건강에 향을 주는 bloodlipid

(triglyceride,totalcholesterol)를 지표로 하여 평가해야 하고 인체 시식시험 시 randomizedcontrolled

trial를 해야 한다.선택한 모델과 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야 하며 해당

기능을 평가할 때 가행성(viability)역시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여야 한다.

3) 당함량 감소에 보조 작용

① 기능성을 “ 당함량 감소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공복 당함량,postprandialglucosetolerance를 지표로 하여 평가하며 기능성 평가는 통용되는 것,

통 인 시험 모델을 사용하고 인체시식시험은 엄격하게 하여 객 으로 기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수면 개선

① 기능성을 “수면개선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수면개선에 통용되는 모델을 사용한다.Pentobarbitalsleepingtimetest,subthresholddoseofsodium

pentobarbital(barbitalsodium)hypnosistest,sodiumpentobarbitalsleeplatencytest이 포함되며

수면의 기 이론에 부합되고 수면을 finalindex로 하며 진행한 시험은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5)항산화

① 기능성 이름을 “항산화”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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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산화 기능성 평가 동물시험은 항산화성 평가 동물모델인 naturalagingmodel,D-galactose모델,ethanol

oxidationdamagemodel을 사용하며 인체 시식시험은 엄격하게 randomizedcontrolledtrial를 한다.

MDA,SOD,GSH-Px를 지표로 하며 Oxidativedamageoffreeradicalsdoctrine를 기 로 하며 시험은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6)체력피로 회복

① 기능성 평가 방법이 주요하게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평가 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능성을 “운동피로 완화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동물시험 평가방법과 기술,평가 지표, 단표 은 과학 이고 공인된 것 이어야 하며 가행성이 있어야

한다.Animalswimmingfatiguetest를 통하여 energysupplyindex와 운동 사산물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보건식품의 피로 회복 작용을 객 으로 반 하여야 한다.

Loadingswimmingtestinmice,hepaticglycogen,ureanitrogen,bloodlacticacidtest,revised

increaseofserumcreatinephosphatekinasetest는 객 으로 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7)다이어트

① 다이어트의 주요 목 이 체내 여분의 지방감소인 것을 감안하여 기능성 명칭을 “체내 지방 감소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동물실험은 내장 지방의 무게 변화를 직 측정하며 인체실험은 기 항법을 사용하여 체내 지방은

측정한다.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8)골 도 증가

① 기능성을 “골 도 증가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동물실험 방법,지표 등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것 이어야 하고 골 도를 finalindex로 한다.

9) 양형 빈 개선

① 기능성을 “ 양형 빈 개선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동물실험은 Irondeficiencymodel응 사용하며 인체실험은 iron-deficiencyanemia를 상으로 과학 이고

공인되고 가행성이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보편 으로 finalindex는 헤모 로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serumferritin도 finalindex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섭취 상자는 철 결핍성 빈 증상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보건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 했더라도 청소년,아동은 섭취 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소년,아동이 섭취 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한 원료는 식품 는 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연구개발과제의최종결과 고찰53

- 53 -

10)기억력 증강에 보조 작용

① 기능성을 “기억력 증강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동물실험은 3가지 기억장애모델을 사용한다.divingplatform,escapingdarktest,shuttleboxand와 Water

maze이 포함되며 인체실험은 randomizedcontrolledtrial를 하며 심리학 실험의 요구에 따라 연상,회억,

도형식별,인물 특징 연상 회억 등 인지능력을 지표로 한다.사용한 모델은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받은 것 이여야 한다.

③ 보건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 했더라도 청소년,아동은 섭취 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소년,아동이 섭취 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한 원료는 식품 는 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11)인후 해열 기능

① 기능성 이름을 인후 해열 기능으로 유지함.

② 동물실험은 Inflammatoryagentsensitizationtocottonballimplantationtest,Inflammatorysensitization

agenttoesinjectiontest를 통하여 염증과 anaphylaxis를 찰한다.인체실험은 randomizedcontrolled

trial를 하여 인후 불편한 증상의 완화 효과를 직 평가한다.선택한 모델과 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 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12)산소 결핍 인내력 향상 기능

① 기능성을 “Improveoxygendeficiencytolerance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동물실험은 normalpressurehypoxia와 sodiumnitritepoisoningmodel을 사용하여 동물,동물세포의

산소부족 tolerance 시험물질의 보호 작용을 평가한다.선택한 모델과 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 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③ 보건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 했더라도 청소년,아동은 섭취 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소년,아동이 섭취 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한 원료는 식품 는 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13)화학성 간 손상 보호에 보조 작용

① 기능성을 “알코올성 간 손상 해 감소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알코올은 다량 섭취함으로 인한 간 손상 모델을 사용하여 간 기능 사,병리 효소지표로 시험물질의

기능성을 평가한다.선택한 모델과 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 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③ 법률에 근거하고 청소년 아동은 섭취 상자에서 제외한다.



54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54 -

14)납 배출 진

① 기능성을 “납 배출 진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납 섭취로 인한 체내 납 축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체내 액,골격 간장조직의 납 함량의 변화를

찰하여 시험물질의 동물체내 납 함량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다.인체실험은 시험물질은 섭취 후 액,

소변 납 함량의 변화를 평가한다.선택한 모델과 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 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③ 섭취 상자에서 청소년 어린이는 제외한다.

15)비유(젖 분비) 진

① 기능성을 “비유(젖 분비) 진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동물실험은 overloadlactation모델과 hypogalactia모델을 사용하여 새끼 쥐의 체 변화로 시험물질이

어미 쥐의 비유량에 한 향을 평가 한다.인체실험은 randomizedcontrolledtrial를 통하여 비유량을

직 측정하여 평가 한다.선택한 모델과 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 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16) 피로 완화

① 기능성을 “ 피로 완화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② 인체실험은 randomizedcontrolledtrial를 통하여 통용하는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 한다. 피로 증상 평

시험,visuognosispersistence시험은 피로 완화 효과를 반 할 수 있다.

③ 섭취 상자에서 청소년 어린이는 제외 한다.

17)통변,장내 균 조 ,소화 진, 막 손상 보호에 보조 작용,4개 항목을 통합하여 “ 장기능 개선에

도움을 ”으로 수정함

① 장내 균 조 ,변비 개선,소화 신, 막 손상 보호 기능은 모두 장 기능 범 에 속하며 규범화

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4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며 섭취 상자로 기능을 구분한다.

② 인체실험은 randomizedcontrolledtrial를 하며 시험물질 섭취 후 장내 균,소화기능,배변활동과 막

손상을 직 으로 평가한다.동물실험은 장내 균과 소화기능을 직 찰하는 외 장 활동 억제 모델과

손상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시험물질이 동물의 배변량과 막 손상 변화에 한 효과를 평가한다.

선택한 모델과 지표는 국내외에서 범 하게 사용하는 것 이어야 하고 기능성 평가의 가행성은

보편 으로 인정이 된 것 이어야 한다.

③ 보건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 했더라도 청소년,아동은 섭취 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소년,아동이 섭취 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한 원료는 식품 는 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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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여드름제거,기미제거,피부수분 개선 3개 항목을 안면 피부건강에 도움을 으로 통합함.

① 여드름제거,기미제거,피부수분 개선 모두 안부 피부 사,유독 유해 물질 색소 축 을 감소하는

것으로 규범화 리의 편의성을 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리하며 섭취 상자로 기능을 구분한다.

② 평가 방법은 직 인 지표를 사용한다.기미의 면 ,피부 손상정도,여드름 개수,면 ,수분함량 측정

등을 포함한다.

③ 보건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 했더라도 청소년,아동은 섭취 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소년,아동이 섭취 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한 원료는 식품 는 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약재(中药材)인 것으로 안 성을 높여야 한다.

폐지 제안 항목:

1.성장발육 개선

① 합리 이고 balanced식사를 통하여 청소년 아동의 성장 발육을 조 할 것을 권장하며 보건식품을 통한

조 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청소년 어린이는 인체실험 상자로 하지 않기에 기능성 평가 방법과 표 에 국한성이 있다.

③ 청소년 어린이의 성장에 향을 요소가 많으며 finalindex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④ 일부 생산기업에서 호르몬 류 물질을 넣음으로 청소년 어린이의 건강에 안 좋은 향을 다.

⑤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엄격히 유사한 기능성 식품을 제한하고 있다.첫째는 에 지와 양소를 함유한

식품은 모두 생장발육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둘째는 청소년 어린이의 성장발육은

객 인 규칙을 갖고 있으며 보건식품이 intervention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마지막으로 성년이 된

후 건강에 한 문제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방사선 해에 하여 보조 으로 보호

① 방사선은 Ionizingradiation과 electromagneticradiation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electromagneticradiation에 해 보호 작용을 하는 보건식품이지만 평가방법은 Ionizingradiation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는 합한 동물모델과 평가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②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이 electromagneticradiation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

3. 압 감소

① 고 압은 성 심 질병을 일으키는 요한 요인이며 보건식품으로 압을 조 하는 것은 험성이

크다.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에 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고 사용이 하지 않다면 쉽게 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보건식품이 아닌 임상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축기 압이 140mg/Hg,확장기 압이 90mg/Hg이상이면 고 압으로 단이 되며 보건식품의 용

상자 역시 이 범 에 속하는 고 압 환자이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보건식품을 통한 조 은

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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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부유지(oil)개선

① 평가방법이 단일하고 과학성이 부족하고 지표로 단이 어렵다.

② 피부유지 개선은 미용 범 에 속하며 보건식품의 기능 설정 원칙에 맞지 않다.

③ 수요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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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보충제의 종류 규격기

○ 양소보충제는 표 3-8과 같은 공통 규격기 을 정하고 있다.

표 3-10.비타민,무기질의 종류와 규격기

명칭 최 함량 최고함량

칼슘(Ca) 250mg/day 1000mg/day

마그네슘(Mg) 100mg/day 300mg/day

칼륨(K) 600mg/day 1200mg/day

철(Fe) 5mg/day 20mg/day

아연(Zn) 5mg/day 20mg/day

셀 늄(Se) 15㎍/day 100㎍/day

크롬(Cr3+) 15㎍/day 150㎍/day

구리(Cu) 0.5mg/day 1.5mg/day

망간(Mn) 1mg/day 3mg/day

몰리 덴(Mo) 20㎍/day 60㎍/day

티놀 당량(비타민 A혹은 비타민

A에 β-카로틴 첨가)
250㎍RE/day 800㎍RE/day

β-카로틴 1.5mg/day
5mg/day(합성)

7.5mg/day(천연)

비타민 D 1.5㎍/day 10㎍/day

비타민 E 5mga-TE/day 150mga-TE/day

비타민 K 20㎍/day 100㎍/day

비타민 B1 0.5mg/day 20mg/day

비타민 B2 0.5mg/day 20mg/day

니코틴산 5mg/day 15mg/day

니코틴산아미드 5mg/day 50mg/day

비타민 B6 0.5mg/day 10mg/day

엽산 100㎍/day 400㎍/day

비타민 B12 1㎍/day 10㎍/day

토텐산 2mg/day 20mg/day

콜린 150mg/day 1500mg/day

비오틴 10㎍/day 100㎍/day

비타민 C 30mg/day 500m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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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 FTA체결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책 마련

스진 바이오텍에서는 재 유산균제제,다이어트 식품 등 일반 식품만을 재 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피력하 다.일반 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유효성과 안

성을 평가를 국내에서 수행하여 결과를 국에 제출할 경우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 수

출의 문제 이라고 발표하 다. 국으로 수출을 한 시간이 무 길고 국에 컨설 을 할 경우 비용

도 비싸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재의 입장에서 지에서의 사업 트 를 구하는 것이 가장 시 한

일이라고 설명하 다.

내 럴 엔도텍의 이권택 연구소장은 재의 한류바람과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이 국 소비자들의 구

매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최근의 시기가 수출에 기라고 평가하 다.내 럴 엔도텍에서는 주

력제품이 백수오 복합추출물을 생산하여 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재로서는 개

별 인 회사의 Brand가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발표하 다.국내에서 기능성분의 인체 용시험 비용이 2

억 원,독성(단회,반복,유 변이)시험도 1.2억 원 정도하여 부분이 고가로서 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국으로 수출할 경우 부분 다양한 우리 정부의 공인인

증서(Certificate)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국외검사기 을 인정하듯이 국 정부

에서도 국외검사기 의 인정제도 도입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 다.

건강기능식품 회의 임흥렬 연구소 부소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성 원료를 리

하고 있는 반면에 국에서는 제품을 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여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평가하 다. 를 들면 DHA제품이 각각 95%짜리와 90%짜리 제품이 있을 때 우

리나라의 경우 원료 리이므로 두 제품 모두 DHA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국의 경우에는 하나

하나 따로 제품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하 다.

(주) 상에서는 재 클로 라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보건식품으로 수출할 경우

컨설 에만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비용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 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성 서를 인정하지 않는 국 정부에 한 불만을 토로하 다.

이 게 산업체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한․ FTA체결시 아국의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해 보면

-한․ 양국이 상호간에 국외공인검사기 의 시험성 서를 인정하는 상호인정 정문 (Mutual

RecognitionAgreement)을 작성하여 일반성분 분석뿐만 아니라 인체 용시험,독성시험 성 서 등을

상호 인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국의 보건식품의 인정제도의 차이를 조화(Harmonization)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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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 과 식품첨가물공 과의 국가 간 조화되지 않은 항목 불일치 사항 등 발굴하여 조정 필요

-한․ 양국가의 정부에서 제품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무 커서 국의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되어 수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 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 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회에서는 국내 업체가 국으로 수출할 경우를 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제조업체와 지 매업체를 연결해 주는 BusinessMatchmaking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11. 문가 자문 원회 구성

성명 소속 직 연락처 비고

1 정재철 스진 바이오텍 상무 000-0000-0000

2 이권택 네 럴 엔도텍 연구소장 000-0000-0000

3 신 주 ㈜ 상 마켓 장 000-0000-0000

4 임두 ㈜아모 퍼스픽 장 000-0000-0000

5 임흥열 건강기능식품 회 부소장 000-0000-0000

6 정명섭 앙 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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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4.1활용성과

총 과제명 FTA발효․체결(정)국가에 한기 ․규격비교조사

총 과제 책임자 정명섭 / 앙 학교 /식품 생화학

(가)정책 활용

◦ 제외국의 식품 분류에 한 정보제공으로 식품 수출 활성화 국내 식품의 외 이미지 향상

◦ 제외국의 식품안 리에 한 이해도 향상으로 수입 식품의 사 안 리 수출시 상 국

정책 자료 지원

◦ 식품 기 ․규격의 국제 조화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마찰 감 효과

◦ 국과의 식품 보건식품의 기 ․규격의 국제 조화에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국과의 FTA

체결시 아국의 응방안 구축에 활용 가능함.

(나)언론홍보 국민교육:해당 없음

(다)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자명 명 국내/국외 SCI여부

1

(라)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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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식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바)타 연구/차기연구에 활용

(사)기타

4.2총 활용계획

◦ 식품 등의 기 규격 제․개정 시 기 자료로 활용

◦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종사자의 교육 자료로 활용

◦ 국과의 FTA체결 시 식품 분야 상품․서비스․투자․경제 력․정부조달 공산품 기술표 합성 상

호인정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 의 포 FTA타결이 상됨에 따라 국가 응책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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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 주요연구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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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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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총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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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보건식품 련규정

《보건식품 등록 리 방법(시행)》（국령제19호)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령

제19호

《보건식품 등록 리 방법(시행)》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2005년 7월1일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005년 4월 30일

《보건식품등록 리방법(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보건식품의 등록행 규정에 부합하기 해,보건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인체식용안 을 보장하여

< 화인민공화국 식품 생법>,< 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보건식품이라 칭하는 것은 특정보건기능 혹은 비타민, 물질 보충을 목 으로 하는 식품을

가리킨다.즉,특정인이 식용하기에 합하고 유기체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질병치료를 목 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어떠한 성 혹은 만성의 해요소도 없는 식품이어야 한다.

제3조 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국산,수입보건식품을 등록 할 때 본 방법이 합하다.

제4조 보건식품등록은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정 차,조건과 요구에 따라

등록 신청 된 보건식품의 안 성,유효성,품질 리 가능성 표시 설명서 내용 등에 해 체계

평가와 심사를 하고 그 등록된 심사과정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이는 제품 등록 신청,

변경 신청과 기술 양도 제품 등록신청의 심사 허가를 포함한다.

제5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국의 보건식품 등록 리 업무를 주 하며,보건식품의 심사허가를

책임진다.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의 탁을 받아

국산보건식품 등록신청 자료의 수와 형식심사를 책임지며,등록을 신청한 보건식품시험과 샘

제조 장에 해 심사하며 샘 에 한 체계 인 검사를 진행한다.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정한

검사기 은 등록 신청한 보건식품의 안 성과 독성에 해 이학시험,기능성 시험(동물시험 혹은

인체 용시험 포함),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테스트, 생 시험,안정성 시험 등을 책임지며

샘 검사와 심사 등 구체 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보건식품의 등록 리는 과학,공개,공평,공정,고효율과 편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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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청과 심사

제1 일반규정

제7조 보건식품 등록신청인이란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지며 이 신청이 허가를

받은 후 보건식품 허가 증서를 획득하기 해 기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국내 신청인은 합법

인 국 국 을 가진 국민,법인,혹은 기타조직이어야 한다.국외 신청인은 국외의 합법 인 보건식품

생산업체 이어야 한다.국외신청인이 수입보건식품을 등록하기 해서는 그 업체의 국 국내에 있는

사무기 이나 업체가 탁한 국국내의 리기 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8조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은 제품등록신청,신청변경,기술양도제품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제9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과 성,자치구,직할시의 약품감독 리부는 보건식품등록 수 장소에 보건식품

등록 신청 자료의 항목과 련등록신청표의 시범문서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은 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제 로 규범이 갖추어진 자료를 제시하고 실제 상황을

반 해야 하며,그 신청 자료의 내용의 진실성에 해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장에서 수정 가능한 오 이 있을 때,신청인이 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제12조 신청인이 신청한 자료가 불완 하고 법정형식에 어 나면,성,자치구,직할시의 약품감독 리부와 국

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서 장 혹은 5일내에 신청인에게 보충해야할 내용을 통지한다.기간이 지나

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신청 받은 그 날부터 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를 받아들이지 못 할 시,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심사과정 ,보충자료가 필요하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의 임의로 요구한다.신청인은 보충자료통

지서를 받은 후 5개월 내에 요구에 부합하는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시한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취소된다.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규정시한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 할 수 없을

시 반드시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서면 신청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은 20일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보충자료의 등록신청이 필요하면 그 심사시한은 원래의 심사시한에서 30일 연장되고,변경신청은 10

일 연장된다.

제15조 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가되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규정된 시한 내에 등록신청인에

게 보건식품허가증명서를 발 하고 10일내에 발송을 완료한다.등록되지 않으면 규정된 시한 내에 서

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신청인에게 재심사,행정 재심의,혹은 행정고소를 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제16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과 성,자치구,직할시 약품감독 리부는 보건식품등록신청에 한 심사과정

에서 신청사항이 타인의 이익과 직 인 련이 있음을 발견하 을 시,그 이해 계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신청인과 이해 계인은 서면의견을 제출하여 진술과 심 ,혹은 법에 따른 증언요구를 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행정 웹사이트 상에서 보건식품등록신청 수,심사의 과정과 등록 허가된

보건식품의 련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과학기술의 발 과 수요에 따라 보건식품의 기능범 ,보건식품의 평가와

검사방법 심사기술규정 등을 시에 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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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품등록신청과 심사

제19장 제품등록신청은 국산보건식품등록신청과 수입보건식품등록신청을 포함한다.국산보건식품등록신청이

란 신청인이 국국내에서 생산, 매하는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을 말한다.수입보건식품등록신청이란

이미 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생산, 매했던 보건식품을 국 국내에서 출시, 매하려고 등록 신청

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신청인은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기 에 상응하는 연구 작업을 해야 한다.연구 작업이 끝나면 신청

인은 샘 실험과 련된 자료를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지정한 시험기 에 지출하여 시험과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려는 보건기능은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공포한 범 내에 한하며,

신청인은 자체 으로 동물시험과 인체시식테스트를 실시하여 지정된 검사기 에 기능연구 개발보고

를 해야 한다.제품연구 개발보고는 연구개발 맥락,기능선별과정 상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기능연구개발보고는 기능명칭,신청이유,기능화학 실험 평가방법과 검사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동물테스트 혹은 인체시식테스트를 시행할 수 없다면 기능연구 개발보고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21조 시험기 은 신청인이 제공한 샘 과 련 자료를 수령한 후 국가식품약품 감독 리국이 공포한 보건

식품검사와 평가기술규범 기타 련부서가 공포하고 기업이 제공한 시험방법에 따라 샘 에 한

안 성 독리학 시험,기능성시험,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검사, 생학시험,안정성시험 등을 실시한

다.신고한 기능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공포한 범 를 벗어날 시,기능성검사와 평가방법

그 시험결과에 해 검증하고,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2조 시험기 이 시험보고서를 발행 해주어야 신청인은 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국산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국산보건식품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

자료와 샘 을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의 샘 시험제작소로 송부한다.

제24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고 자료와 샘 을 수령한 후 5일 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완 성에 해 심사하고 수여부에 한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25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요구에 부합하는 등록신청에 해 신청을 수받은 15

일 내에 테스트와 샘 시험제작에 해 장심사를 하고 테스트용 샘 을 추려내어 심사의견을 신고

자료와 함께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으로 송부하고 동시에 지정된 검사기 에 검사통지서를 발부하

여 테스트용 샘 을 제공한다.

제26조 보건식품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샘 은 <보건식품양호생산규범>의 공장생산에 부합해야 하며,그 가

공과정도 <보건식품양호생산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27조 검사통지서와 샘 을 수령한 검사기 은 50일 내에 샘 에 한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송부해야 하며,동시에 그 복사본은 검사했던 성,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와 신청인에게 발송한다.특수상황으로 검사기 이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작업을 완수하지 못 할 경우 시에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과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

독 리부에 보고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8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서,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 리부가 발송한 심사의견,신고 자료와

샘 을 수령하여 요구에 부합하면,80일 내에 식품, 양,의학,약학과 기타기술 원을 조직하여 신

고 자료에 해 기술심사와 행정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결정한다.등록허가가 나면 신청인에게 <국

산보건식품허가증서>를 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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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입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할 시,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수입보건식품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 자

료와 샘 을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송부한다.

제30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신고 자료와 샘 을 수령한 후 5일 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완 성에

한 형식심사를 하고 수여부에 한 통지서를 발부한다.요구에 부합한 등록신청에 해 국가식품약

품감독 리국은 신청을 수한 후 5일 내에 지정된 검사기 에 검사통지서를 송부하고 검사용 샘

을 제공한다.필요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이 제품의 생산 장과 테스트 장에 해 심사

할 수 있다.

제31조 검사통지서와 샘 을 수령한 검사기 은 50일 내에 샘 에 한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송부해야 하며,그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특수상황

으로 검사기 이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작업을 완수하지 못 할 경우 시에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에 보고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2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신청을 수한 후 80일 내에 식품, 양,의학,약학과 기타기술 원을 조

직하여 신고 자료에 해 기술심사와 행정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결정한다.등록허가가 나면 신청인

에게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를 발 한다.

제33조 보건식품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국산보건식품허가번호의 서식은：国食健字G＋4位年代号＋4位顺序号

수입보건식품허가번호의 서식은：国食健字J＋4位年代号＋4位顺序号이다.

제3 신청변경과 심사허가

제34조 변경 신청이란 신청인이 보건식품허가증서 그 부가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을 말한다.

제35조 변경 신청한 신청인은 보건식품허가증서 소유자이어야 한다.

제36조 보건식품허가증서에 명기된 보건식품의 기능명칭,원료,가공,식용방법,식용가능자 범 의 확 ,식

용불가능자 범 의 축소 등은 안 ,기능에 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 식용가능자 범 의 축소,식용불가능자 범 의 확 ,주의사항,기능항목,용량변경,제품규격,유통기

한 품질기 을 신청한 보건식품은 이미 생산 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기능항목의 추가는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공포한 범 내의 기능이어야 한다.

제38조 <국산보건식품허가증서> 부록에 명기된 내용을 변경신청하려면,신청인은 <국산보건식품변경신청

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소재하고 있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련 자료와

설명을 송부해야 한다.

제39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고자료를 받은 후 5일 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완

성에 해 형식심사를 하고 수여부에 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제40조 제품명칭,유통기한,식용 량,식용가능자범 의 축소,식용부 합자 범 의 확 ,주의사항 기능항

목의 변경신청은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 리부가 신청을 수한 후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신고 자료와 함께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송부해야 한다.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심

사의견과 신고 자료를 받은 후 40일 내에 식품, 양,의학,약학과 기타기술 원을 조직하여 신고 자

료에 해 기술심사와 행정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결정한다.변경허가가 나면 신청인에게 <국산보

건식품변경허가증서>를 발 한다.동시에 그 사본을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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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품규격 품질기 의 변경신청에 하여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청 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신고 자료와 함께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발송하며 동시에

확정된 검사기 에 검사통지서를 발부하고 검사용 샘 을 제공한다.검사통지서와 샘 을 수령한 검

사기 은 3일 내에 샘 에 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송부해야 하며,그 사본을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국가

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심사의견,신고 자료와 샘 을 수령한 후 50일 이내에 식품, 양,의학,약학

과 기타기술 원을 조직하여 신고 자료에 해 기술심사와 행정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결정한다.변

경허가가 나면 신청인에게 <국산보건식품변경허가증서>를 발 하고 그 사본을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발부한다.

제42조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 그 부록에 명기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신청인은 <수입보건식품변경신청

서>를 작성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련 자료와 설명을 송부해야 한다.

제43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신고 자료를 받은 후 5일 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안정성에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수여부에 한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44조 제품명칭,유통기한,식용 량,식용가능자 범 의 축소,식용불가능자 범 의 확 ,주의사항 기능

항목의 변경신청에 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신청을 수한 후 40일 이내에 식품, 양,의

학,약학과 기타기술 원을 조직하여 신고 자료에 해 기술심사와 행정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결정

한다.변경이 허가되면 신청인에게 <수입보건식품변경허가증>을 발부한다.

제45조 제품규격,품질기 수입보건식품에 해 생산업체가 국 국내에서 생산 장 변경을 신청하려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신청 수 후 5일 내에 확정된 검사기 에 검사통지서를 발부하고 검사용

샘 을 제공한다.필요에 따라,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이 제품의 생산 장에 해 심사할 수 있

다.검사통지서와 샘 을 수령한 검사기 은 30일 내에 샘 에 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송부해야 하며,그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국가식품약품감

독 리국은 신청을 수한 후 50일 내에 식품, 양,의학,약학과 기타기술 원을 조직하여 신고 자

료에 해 기술심사와 행정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결정한다.변경허가가 나면 신청인에게 <수입보

건식품변경허가증서>를 발 한다.

제46조 신청인 자신의 명칭,주소 국국내 리기 을 변경하려면 신청인은 이 사항을 변경한 후 20일 내

에 규정에 따라 <국산보건식품변경보고서>혹은 <수입보건식품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 련 자료와

함께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보고한다.

제47조 <보건식품변경허가증>의 유효기간과 기존의 보건식품허가증의 유효기 은 동일하며,유효기간이 만료

되면 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48조 보건식품 허가증서를 추가발 하려면 신청인은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서면신청하고 이유를 설명

해야 한다.유실로 인한 추가발 신청은 국에 공개 발행되는 신문잡지상에 등재한 유실성명 원본

을 제출해야 한다.손상으로 인한 추가발 신청은 보건식품허가증서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심사를

거여 요구에 부합하면 보건식품 허가증서를 추가발 하며 원래의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동일하다.추가 발 된 보건식품허가증서상에는 기존의 허가날짜를 그 로 사용하며 ‘추

가발 ’이라는 문구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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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기술 양도 제품등록 신청과 심사허가

제49조 기술양도제품등록신청이란 보건식품허가증서 발 기자가 제품생산 매권과 생산기술권을 보건식품

생산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그 공동신청이란 인수자와 양도자 양측이 새로운 보건식품 허가증

서를 발 받는 행 를 말한다.

제50조 양도받은 국내 보건식품 생산 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보건식품 생허가증을 취득하고 <보건식품양

호생산규범>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한다.양도받은 국외 보건식품 생산 기업은 반드시 재의 상응

하는 생산품질 리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51조 양도측은 인수 측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료 체를 인수 측에게 넘겨야 하며 인수측이 연속 3회

이 제품품질기 에 부합하는 샘 을 생산해 내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2조 보건식품 허가증서를 공동 소유한 다수의 신청자가 기술양도를 실시할 때,연합서명으로 양도계약서

를 체결해야 한다.

제53조 이미 <국산보건식품허가증서>혹은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를 취득한 보건식품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보건식품증서소지자와 인수측은 공동으로 <국산보건식품 기술양도제품등록신청서>나 <수입보건

식품 기술양도제품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수 측의 소재지인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련 자료와 샘 ,양도계약서를 송부한다.

제54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고 자료를 수령한 지 5일 이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

완 성에 하여 형식심사를 하고 수여부에 한 통지서를 발부한다.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제

품등록신청에 해,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청을 수한 지 10일 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신고 자료와 함께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으로 보내고 동시에 확정된 검사기 에

검사통지서와 검사용 샘 을 송부한다.

제55조 검사통지서와 샘 을 받은 검사기 은 30일 이내에 샘 에 하여 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사보고

서를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발송하고 동시에 그 사본을 검사기 인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

약품감독 리부와 신청인에게 보낸다.

제56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심사의견,신고 자료와 샘 테스트 보고서를 받은 지 20일 내에 심사결정

을 내린다.등록이 허가되면,<국산보건식품허가증서>와 새 허가번호를 발 하고,증서의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하며 동시에 기존에 취득하 던 <국산보건식품허가증서>혹은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는

말소한다.

제57조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를 취득한 보건식품을 외국으로 양도할 때,보건식품증서 수령 기자와 양도

인수 측은 공동으로 <수입보건식품 기술양도제품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련 자료와 샘 ,양도계약서를 송부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고 자료

를 수령한 지 5일 이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완 성에 하여 형식심사를 하고 수여부에 한 통

지서를 발부한다.　요구에 부합하면 신청을 수한 지 5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확정된 검사기

에 검사통지서와 검사용 샘 을 송부한다.필요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제품을 인수 측

의 제품생산 장에 해 심사할 수 있다.

제58조 검사통지서와 샘 을 받은 검사기 은 30일 이내에 샘 에 하여 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사보고

서를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발송하고 동시에 그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낸다.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샘 보고서를 수령한 지 20일 내에 심사결정을 내린다.등록이 허가되면,인수자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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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와 새 허가번호를 발 하고,증서의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하며 동시에 기존

에 취득하 던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는 말소한다.

제3장 원료와 부재료

제59조 보건식품의 원료란 보건식품의 기능과 련된 시 재료를 말한다.보건식품의 부재료는 보건식품 생산

시 사용되는 방부제 기타 부가재료를 말한다.

제60조 보건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부재료는 국가표 과 생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국가표 이 없으면 업

계의 기 혹은 자체 제정한 품질기 에 부합해야 하며 이 원료와 부재료에 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61조 보건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부재료는 인체 건강에 해 안 해야 한다.한도량이 요구되는 물질은

그 용량이 국가 련규정을 과해서는 안 된다.

제62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과 국가 련부서가 규정한 보건식품의 원료와 부재료에 사용될 수 없고 사용

이 지된 물품은 보건식품의 원료나 부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공포한 보건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나 생부가 공포하거나 허가한

식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 혹은 일반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와 부재료는 보건식품의 원료와 부재

료로 사용가능한다.

제64조 등록을 신청한 보건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부재료는 본 방법 제63조 규정범 내에 없는 것으로,

련규정에 따라 이 원료와 부재료에 상응하는 안 성 독리학평가 시험보고서 련 식용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5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과학기술의 발 과 수요에 따라 시에 보건식품에 사용가능 혹은 불가능

한 원료의 명단을 공포한다.

제66조 수입보건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부재료는 우리나라 보건식품 원료와 부재료의 사용과 련된 각 규

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4장 라벨과 설명서

제67조 보건식품 제품을 등록할 시,신청인은 제품설명서와 라벨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68조 등록신청한 보건식품의 라벨,설명서 원본의 내용은 제품명칭,주요원료,효능성분/표지성분 함량,

보건기능,사용가능자,사용불가능자,식용량과 식용방법,규격,유통기한,보 방법과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보건식품의 라벨은 국가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9조　보건식품의 명칭은 아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1）국가 련법률,법규,규칙,기 ,규범의 규정에 부합할 것

　　（2）제품의 실제속성을 반 하여 간단명료하고 난해하지 않으며 문언어습 에 부합할 것

　　（3）통용명은 이미 등록 허가된 약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제70조 보건식품의 명칭은 랜드명,통용명,속성명으로 조성된다. 랜드명,통용명,속성명은 아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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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랜드명은 제품의 등록업체 혹은 기타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2）통용명은 정확하고 과학 이어야 하며,치료 작용을 명시 혹은 암시하거나 효능을 과장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3）속성명은 제품의 객 형태를 표명하고 규범 이고 정확해야 함

제71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국가 련기 ,규정,제품신고자료와 샘 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라벨,설명

서 원본의 내용에 해 심사한다.

제5장 시험 검사

제72조 안 성 독리학 테스트란 검사기 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발표한 보건식품안 성 독리학 평가

과정과 검사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검사 의뢰한 샘 에 해 식용안 성 검증을 목 으로 하는 동물

시험을 가리키며,필요시 인체시식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기능성 테스트란 검사기 이 국가식품약

품감독 리국이 발표한 혹은 기업이 제공한 보건식품 기능성 평가 과정과 검사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검사 의뢰한 샘 에 해 보건기능 검증을 목 으로 하는 동물시험과 인체 용 시험을 가리킨다.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검측이란 검사기 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련부서가 발표하거나 기

업이 제공한 보건식품 효능성분 혹은 표시성분 검측방법에 따라,신청인이 검사 의뢰한 샘 의 효능

성분과 표지성분의 함량 그 유통기한 내의 함량변화에 해 검측 하는 것을 말한다. 생학테스

트란,검사기 이 국가 련 부서가 발표하거나 기업이 제공한 검사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의뢰한 샘

의 생학 그 제품품질과 련된 지표(효능성분과 표지성분 제외)에 해 검측 하는 것을 말한

다.안 성테스트란,검사기 이 국가 련 부서가 발표하거나 기업이 제공한 검사방법에 따라 신청

인이 의뢰한 샘 의 생학 그 제품품질과 련된 지표(효능성분과 표지성분 제외)의 유통기한 내

의 변화상황에 해 검측 하는 것을 말한다.샘 테스트란,검사기 이 신청인이 신고한 품질기 에

따라 식품약품감독 리부가 제공한 샘 에 해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재심사검사란 검

사기 이 신청인이 신고한 품질기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의 검측방법에 해 재심사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73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보건식품테스트,샘 테스트와 재심사검사를 책임지는 검사기 이다.구체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74조 검사기 은 보건식품검사와 평가기술규범 기타 련부서가 발표한 검사와 평가방법에 따라 테스트

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규정 혹은 약정된 시한 내에 테스트와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보건식품검

사와 평가기술규범은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서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75조 확정된 검사기 은 국가규정의 서비스기 ,비용기 과 법률규정의 조건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 ,편리,

안정 이고 가격합리 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편 서비스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76조 확정된 검사기 은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며,테스트와 검사의 과학성,규범성,공개,공정,공평성에

해 보장하고 허 보고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77조 신청인은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샘 링에 필요한 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용 샘 을 추출하

는데 조하고 검사용 표 물질을 제공해야 한다.

제78조 등록 신청한 보건식품의 샘 검사와 재검사는 이 제품을 테스트하는 검사기 이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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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등록

제79조 보건식품의 재등록이란,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규정 차,조건과 요구

에 따라 보건식품 허가증서 기간만료에 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심사허가 과정을 말한다.　보건식

품재등록신청인은 보건식품허가증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제80조 보건식품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은 만료 3개월 에 재등록을 신청

해야 한다.

제81조 국산보건식품재등록 신청을 할 때,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국산보건식품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

고 자료를 신청인이 소재하고 있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송부한다.

제82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고 자료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

완 성에 해 심사하고 수여부에 한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83조 요구에 부합하는 재등록신청에 하여,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의 탁을 받아 신청 수 후 20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의 심사

를 받는다.

제84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심사의견을 받은 후 20일 내에 심사결정을 내린다.20일 내에 재등록불가

통지를 하지 못 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 리부는 신청인에게 재등록증명서를 발부

한다.재등록이 불가하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 리부에 통지

하여 신청인에게 재등록불가통지를 발부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85조 수입보건식품재등록 신청을 할 때,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수입보건식품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

고 자료를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송부한다.

제86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신고 자료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고 자료의 규범성,완 성에 해 심사

하고 수여부에 한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87조 요구에 부합하는 재등록신청에 하여,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신청 수 후 20일 내에 심사결정

을 내린다.요구에 부합하면 재등록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재등록증명서를 발부한다.요구에 부합하

지 않을 시,신청인에게 재등록 불가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88조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보건식품은 재등록을 불허한다.

　　（1）규정시한 내에 재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2） 련법률,법규에 따라 보건식품허가증이 말소되었을 시

　　（3）원료,보조재,제품에 식용안 문제가 있을 시

　　（4）제품에 사용된 원료 혹은 생산가공 등이 행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5）기타 국가 련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제89조 재등록을 불허하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공고하고 그 보건식품허가번호를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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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심사

제90조 신청인은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등록을 불허한 것에 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등록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서면으로 재심사신청을 하고 재심사이유를 설명한다.

제91조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재심사신청을 받은 후 기존의 신청사항의 심사시한과 요구에 따라 재심사

하며,재심사결정을 내린다.재등록불가를 취소할 경우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보건식품 허가증명문서

를 발부한다.원래의 결정을 견지할 경우 재차 재심사신청을 받지 않는다.다만 신청인은 련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제92조 재심사 내용은 기존의 신청사항 신고 자료에 한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93조 아래 상황일 때 국가시품약품감독 리국은 이해 계인의 청구 혹은 직권에 근거하여 조사한 후 <행

정 허가법>제 6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행정기 근무자의 직권남용,근무태만으로 등록허가를 결정한 경우

　　（2）법정직권을 월하여 등록허가를 결정한 경우

　　（3）법정 차를 반하고 등록허가를 결정한 경우

　　（4）신청 자료를 구비하지 않거나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 등록을 허가한 경우

　　（5）법에 의거하여 보건식품 허가증명문서를 말소한 기타상황

제94조 아래 상황일 때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상응하는 보건식품허가번호를 말소한다.

　　（1）보건식품허가증서 소지자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제품의 안 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3）법률법규규정을 반하면 그 보건식품허가증서를 취소해야 함

　　（4）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취소해야할 기타 상황

제95조 보건식품등록과정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과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 리부 그 직원

이 본 규정을 반하면 아래 상황 하나일 때 <행정허가법>제72조,73조,74조,75종의 규정에 따

라 처리한다.

　　（1）법정조건에 부합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시

　　（2） 수장소에 보건식품등록신고자료항목을 게시하지 않았을 시

　　（3）보건식품 수,심사과정 ,신청인에게 법정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4）신청인이 제출한 보건식품신고자료가 부족하고,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신청인에게 내용

을 수정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을 시

　　（5）보건식품등록신청 수거부 혹은 불허가에 한 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시

　　（6）본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건식품등록신청에 해 등록을 허가하거나 법정직권을 월하여 등

록을 허가해 주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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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본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본 규정의 기한 내에 등록결정을 하지 않았을 시

　　（8）독단 으로 비용을 받거나 법정 항목의 기 에 따르지 않고 비용을 받았을 경우

　　（9）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했을 때

제96조 보건식품등록과정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본 규정을 반하여 해당자에게 손해를 조성하 을

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97조 신청인이 련 상황 혹은 허 자료나 샘 제공사실을 숨기고 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하면,국가식품약품

감독 리국은 이 신청에 해 수와 등록을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경고해야 한다.신청인은 11년 내

에 이 보건식품의 등록신청 할 수 없다.

제98조 신청인이 사기,뇌물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보건식품허가증을 취득하 을 시,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그 보건식품허가증을 취소하고 이 보건식품허가번호를 말소한다.신청인은 3년 내에 이 보

건식품의 등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99조 확정된 검사기 이 본 규정의 75조를 반하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

령하고 법으로 받은 비용에 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혹은 정부 련부서에서 환불하도록 한다.

상황이 엄 하면,<보건식품검사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제100조 확정된 검사기 이 본 규정에 따라 테스트 혹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테스트와 검사과정 착

오가 생길 경우,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은 경고를 주고,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한다.상황이 엄

하면,<보건식품검사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제101조 확정된 검사기 이 허 테스트나 검사 보고를 할 경우,<보건식품검사자격증서>를 회수한다. 법으로

얻은 것은 몰수하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확정된 검사기 에서

제출한 테스트 혹은 검사결과가 부실하여 손실을 조성하 을 경우,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져야한다.

　　　　　　　　　　　　　　　　

제9장 부칙

제102조 본 방법의 업무기한은 업무일로 계산하며,법정명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03조 보건식품에 직 하는 포장 재료와 용기는 반드시 국가식용 혹은 약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인체건강,안 의 기 에 부합해야 한다.

제104조 본 방법은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제105조 본 방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방법 시행 의 련보건식품등록의 규정은 본 방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본 방법이 시행되는 날부

터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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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제품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국산보건식품제품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보건식품등록신청서

（2）신청인 신분증, 업허가증 혹은 기타기 의 합법등록증명문건의 사본

（3）등록 신청하는 보건식품의 통용명칭과 이미 등록 허가된 약품 명칭이 복되지 않는 검색자료 제공(국

가식품약품감독 리국 정부 웹사이트 데이터에서 검색)

（4）신청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이익이 침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5）상표등록증명문서 제공（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을 시 제공할 필요 없음）

（6）제품연구개발보고서（연구개발맥락,기능엄선과정, 상효과 등)

（7）제품조제（원료와 보조재） 조제근거 :원료와 보조재의 출처 사용의 근거

（8）효능성분/표시성분,함량 효능성분/표시성분의 검사방법

（9）생산가공약도 상세설명과 련연구자료

（10）제품품질기 그 편성기 의 설명（원료,보조재의 품질기 포함）

（11）제품에 직 하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품질기 선택근거

（12）검사기 에서 제시한 검사보고서 그 련자료,다음의 것을 포함

　　1)테스트신청서

　　2)검사기 의 검사 수통지서

　　3)안 성 독리학 테스트 보고서

　　4)기능성테스트 보고서

　　5)흥분제, 기약물 등 검측보고서（피로완화,다이어트,성장발육개선 기능의 등록신청）

　　6)효능성분검측보고서

　　7)안 성테스트 보고서

　　8) 생학테스트 보고서

　　9)기타 검사보고서（ :원료감정보고서,균종독력테스트보고서 등）

（13）제품 라벨,설명서 견본원고

（14）기타 제품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15）미개 된 최소 매포장단 의 샘 2개

　　1)진균,유익균,핵산,효소제,아미노산 착화합물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등록신청은 상술한 자료 외에도

규정에 따라 련 신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국가가 사용을 제한한 야생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등록신청은 상술한 자료 외에도,정부 련

부서가 원료 공 측에 발 한 이 원료개발,이용에 한 허가 증명문건 원료 공 측과 신청인이

서명한 체결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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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비타민, 물질 보충을 목 으로 하는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은 동물기능평가테스트보고서와 인체시식테

스트보고서와 기능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신고한 기능이 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이 공포한 기능항목의 범 에 속하지 않으면 사용원료의 상황에

따라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아래 신기능과 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기능연구보고서 ： 기능명칭,신청이유와 근거,기능성 평가과정과 검사방법 연구과정과 련데이

터,기능성 평가과정과 검사방법을 건립한 근거와 과학문헌자료 등 포함

② 신청인이 이 기능성평가과정과 검사방법에 따라 기능성평가테스트를 한 자체검사보고

③ 확정된 검사기 에서 발 한 이 기능성평가과정과 검사방법에 따라 제품에 해 기능성평가를 실시

한 검사보고서 검사방법에 해 평가한 검증보고서

　 5)동일 신청인이 동일한 제품의 다른 제형에 해 등록 신청하 을 경우 그 의 한 제형이 이미 규정에

따라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사기 이 테스트보고서를 발부하 다면,기타제형의 등록은 기능성과 안

성 독리학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이미 실시했었던 기능성과 안 성 독리학 테스트의 테스

트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수입 보건식품 제품 등록 신청 신고 자료 항목

수입보건식품등록신청은 사용원료와 신고기능의 상황에 근거하여 국산보건식품 신고자료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아래의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생산국（지역） 련기 에서 발 한 이 제품생산기업이 지에 상응하는 생산품질 리규범에 부합하는

증명문서

（2）국외업체상주 국 표기 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할 시,<외국기업 상주 국 표기 등록증>의 사본을 제

공할 것

국외생산업체가 국내의 리기 에 등록사무를 탁하 을 시,공증을 거친 탁서 원본 탁받은

리기 의 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1년 이상 생산 매 된 증명문서.이 증명문서는 생산국의 공증기 의 공증과

주 국 사 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4）생산국(지역)혹은 국제조직의 제품과 련된 련기

（5）제품이 생산국에서 출시되었을 때 사용한 포장,라벨,설명서의 실제견본

（6）연속 3회 단 생산된 샘 ,그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양의 3배여야 한다.

　　상술한 신고 자료는 반드시 문, 문부호를 사용해야 하며,외국어로 된 자료는 부록의 참고자료로 사

용할 수 있다. 문번역문은 국내공증기 에서 공증하여 원문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등록신청한 제

품의 품질기 (문본)은 국보건식품품질표 의 격식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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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변경 신청 신고자료 항목

　

1.국산보건식품 변경신청 신고 자료 항목

（1）보건식품변경신청서 혹은 보건식품변경보고서

（2）구체 변경사항의 명칭,이유 근거

（3）신청인 신분증, 업허가증 혹은 기타기 의 합법등록증명문서의 사본

（4）보건식품 허가증명문건 그 부록의 사본

（5）수정하고자 하는 보건식품의 라벨,설명서 견본원고,상세한 수정설명

　 1)제품사용 합자 범 의 축소,부 합자범 의 확 ,주의사항의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제품생산 소재지의 성 보건식품생산 감독 리부가 발 한 이 제품이 이미 생산 매되었다는

증명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2)식용량의 변경신청(제품규격불변)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반드시 다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제품생산소재지의 성 보건식품생산 감독 리부가 발 한 이 제품이 이미 생산 매되었다는 증명문서

② 식용량을 감소하려는 변경신청은 확정된 검사기 이 변경하려는 식용량에 해 기능성평가테스트를

실시한 후 발 한 테스트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③ 식용량을 증가하려는 변경신청은 확정된 검사기 이 변경하려는 식용량에 따라 안 성 독리학 평가

테스트를 실시한 후 발 한 테스트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변경하려는 식용량과 기존 식용량을 서로

비교한 기능성평가테스트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3)제품규격,유통기한 품질표 의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반드시 다음의 자료를 추

가로 제공해야 한다.

① 제품생산소재지의 성 보건 식품생산 감독 리부가 발 한 이 제품이 이미 생산 매 되었다는 증명

문서

② 변경 후 제품안 과 기능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 련연구자료,연구문헌과 테스트보고서.

그 ,품질표 을 바꾸기 한 등록신청은 품질표 연구작업의 시험자료 문헌자료를 더 제공해

야 한다.

③ 수정 후의 품질표

④ 연속 3회 단 생산한 샘 의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생학,안 성테스트의 자체검사보고서

⑤ 연속3회 단 생산된 샘 의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수량의 3배여야 한다.（유통기한의 변경 제외）

　　4)보건식품 기능 항목을 추가하려는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① 제품생산소재지의 성 보건식품 생산 감독 리부가 발 한 이 제품이 이미 생산 매되었다는 증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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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정된 품질표

③ 기능항목을 추가한 기능성 테스트 보고서

　　5)제품 명칭을 변경하는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변경후의 제품통용명칭과 이미 허가

등록된 약품 명칭이 복되지 않는 검색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정부 웹사이

트 데이터에서 검색)

　　6)신청인 자신의 명칭과 주소변경의 보고사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지공상행정 리부가 발

한 신청인명칭과 주소명칭변경 증명문서가 필요하다.

2.수입보건식품변경신청 신고자료 항목

（1）수입보건식품변경신청서 혹은 수입보건식품변경보고서

（2）변경 구체사항의 명칭,이유 근거

（3）국외업체 상주 국 표기 에서 변경사무를 처리할 시,<외국기업 상주 국 표기 등록증>의 사본을

제공한다.

　　 국외생산업체가 국내의 리기 에 등록사무를 탁하 을 시,공증을 거친 탁서 원본 탁받은

리기 의 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보건식품허가증명문서 그 부본의 사본

（5）생산국(지역)련기 이 발 한 이 사항이 이미 변경되었다는 증명문서 련자료.이 증명문서는 반

드시 소재국(지역)공증기 주 국 사 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제품사용 합자 범 의 축소,부 합자범 의 확 ,주의사항의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변경 후의 라벨,설명서의 실제견본이 필요하다.

　　2)식용량의 변경신청(제품규격불변)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반드시 다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식용량을 감소하려는 변경신청은 확정된 검사기 이 변경하려는 식용량에 해 기능성평가테스트를

실시한 후 발 한 테스트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② 식용량을 증가하려는 변경신청은 확정된 검사기 이 변경하려는 식용량에 따라 안 성 독리학 평가

테스트를 실시한 후 발 한 테스트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변경하려는 식용량과 기존 식용량을 서로

비교한 기능성평가테스트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③ 변경후의 라벨,설명서 실제견본

　　3)제품규격,유통기한 품질표 의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반드시 다음의 자료를 추

가로 제공해야 한다.

① 변경 후 제품안 과 기능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 련연구자료,연구문헌과 테스트보고서.

그 ,품질 표 을 바꾸기 한 등록신청은 품질 표 연구 작업의 시험자료 문헌자료를 더 제공

해야 한다.

② 연속 3회 단 생산한 샘 의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생학,안 성테스트의 자체검사보고서

③ 검사에 필요한 연속3회 단 생산된 샘 （유통기한의 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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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경후의 라벨,설명서 실제견본

　　4)보건식품 기능 항목을 추가하려는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① 기능항목을 추가한 기능성테스트보고서

② 변경후의 라벨,설명서와 품질표 의 실제양식 혹은 견본원고

　　5)보건식품 생산기업 내부가 국국외에서 생산 장을 변경하려는 신청을 할 때,상술한 자료 외에도 다

음을 제공해야 한다.

① 새로운 생산장소 소재국(지역） 리부가 발 한 이 제품의 생산조건이 지의 상응하는 생산품질 리

규범에 부합한다는 증명문서

② 이 제품이 새로운 생산장소 소재국(지)에서 자유로이 매가능하다는 허가증명문서

③ 새로운 생산 장에서 생산한 연속 3회의 단 생산 샘 의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생학,안정성테

스트의 자체검사보고서

④ 검사에 필요한 새로운 생산 장에서 생산된 연속 3회의 단 생산 샘

⑤ 변경후의 라벨,설명서 실제견본

　　6)제품 명칭을 변경하는 변경신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변경후의 제품통용명칭과 이미 허가

등록된 약품명칭이 복되지 않는 검색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국가식품약품감독 리국 정부 웹사이트

데이터에서 검색) 변경 후의 라벨,설명서의 실제견본 혹은 견본원고를 제공해야 한다.

　　7)신청인 자신의 명칭과 주소변경의 보고사항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제품생산국 리기 에서

발 한 이 제품의 생산 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명문서 변경 후의 라벨,설명서 실제견본이 필

요하다.

　　8)국내 리기 의 보고사항을 바꾸려면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 국외 보건식품 생산업체가 탁한

새로운 국 리기 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리기 이 등록 처리한 탁문서와 공증문서를 취소

한다.

　　 상술한 신고 자료는 반드시 문, 문부호를 사용해야 하며,외국어로 된 자료는 부록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번역문은 국내공증기 에서 공증하여 원문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등록신청

한 제품의 품질기 (문본)은 국보건식품품질표 의 격식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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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기술양도제품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국산 보건식품 기술 양도제품 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보건식품 기술 양도 제품등록 신청서

（2）신분증, 업허가증 혹은 기타기 합법등록증명문서의 사본

（3）공증기 의 공증을 거친 양도 측과 인수측이 서명한 유효양도계약서

（4）성 보건식품 생산 감독 리부가 발 한 인수 측의 보건식품 생허가증 사본

（5）성 보건식품 생산 감독 리부가 발 한 인수 측의 <보건식품양호생산규범>에 부합하는 증명문서

（6）보건식품허가증명문서원본（보건식품허가증서 그 부록과 보건식품변경증명서)

（7）인수측이 연속 3번 생산한 단 생산 샘 과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양의 3배로 한다.

2.수입보건식품의 국내양도제품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국산보건식품기술양도제품등록신고자료항목에 따라 신고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도,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외업체의 상주 국 표기 이 등록사무를 처리할 때,<외국기업 상주 국 표기 등록

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생산업체가 국내에 탁한 리기 이 등록사무의 처리를 책임질 때,

공증을 거친 탁서 원본 탁받은 리기 의 업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다.

3.수입보건식품의 국외양도제품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보건식품기술양도제품등록 신청서

（2）인수 측의 산국(지역)이 이 제품생산 매를 허가한 증명서,이 증명서는 생산국의 공증기 의 공증과 주

국 사 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인수 측의 소재국가(지역) 련기 이 발 한 이 제품생산기업이 지에 상응하는 생산품질 리규범에

부합한다는 증명문건

（4）양도계약서.이 계약서는 반드시 인수 측의 소재국가(지역)공증기 의 공증과 주 국 사 의 확인을 거

쳐야 한다.

（5）국외업체상주 국 표기 이 등록사무를 처리할 시,<외국기업 상주 국 표기 등록증>의 사본을 제공

해야 한다.국외생산업체가 국내의 리기 에 등록사무를 탁하 을 시,공증을 거친 탁서 원본

탁받은 리기 의 업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다.

（6）보건식품허가증명문서 원본(보건식품허가증서 그 부록과 보건식품변경허가증 포함）

（7）확정된 검사기 에서 발 한 인수측이 생산한 연속 3회의 단 생산샘 의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생학,안정성테스트에 한 검사보고서

（8）인수측이 생산한 연속 3회의 단 생산 샘 의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양의 3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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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재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　국산보건식품재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국산보건식품재등록신청서

（2）신청인 신분증, 업허가증 혹은 기타기 의 합법등록증명문건의 사본

（3）보건식품허가증명문서 사본(보건식품허가증서 그 부록과 보건식품변경허가문서 포함）

（4）제품생산소재지 성 보건 식품생산 감독 리부가 이 제품생산 매를 허가한 증명문건 사본

（5）5년 내 매상황의 총결

（6）5년 내 소비자의 제품에 한 피드백상황의 총결

（7）보건식품최소 매포장,라벨과 설명서 실지견본

상술한 자료는 완 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은 재등록신청 시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함

2.수입보건식품재등록신청 신고자료 항목

（1）수입보건식품재등록신청서

（2）국외업체의 주 국 표기 이 재등록에 한 사무를 처리할 때 <외국기업 상주 국 표기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국외생산업체가 국내의 리기 에 재등록신청을 탁한 경우 공정한 탁서의 원본

탁받은 리기 의 업허가증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보건식품허가증명문서 사본（보건식품허가증서 그 부록과 보건식품변경증명서）

（4）제품생산국（혹은 지역） 련기 이 제출한 이 제품생산기업이 자에 상응하는 생산기업품질 리규범

이 제품생산 매를 허가하는 증명문서는 소재국가(지역)의 공정기 의 공정과 소재지의 국사령

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5）5년 내에 국에서 수입, 매한 상황의 총결

（6）5년 내에 국소비자의 제품에 한 평가의 총결

（7）보건식품최소 매포장,라벨과 설명서의 실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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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 평가심사기술규정

（1996년 7월 18일 생부 衛監發［1996］제38호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보건식품 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함)의 련 요건에 따라 보건식품의 평가심사사업을

과학화,규범화,표 화하기 해 특별히 본 기술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기술규정은 보건식품의 신고 평가심사사업을 규범화하고 보건식품의 연구ㆍ제조,신고와 평가

심사가 제도 으로 보장되는데 그 취지를 둔다.“안 성 독물학평가”와 “보건식품 기능성 평가”와

련한 기술요건은 《식품안 성 독물학평가 차와 검사방법》,《보건식품 기능성 평가 차와 검

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보건식품 심사허가 업무 차

제3조 국내 보건식품의 심사허가 업무 차

（1）국내 보건식품 신청자는 해당 소재 성,자치구,직할시의 생청(국)에 신청을 제기하고《보건식품신

청표》와 《방법》제6조에서 규정한 신고자료 샘 을 제공한다.

（2）신청을 수리한 성,자치구,직할시의 생청(국)은 성 식품 생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하며 1차 심사 통과 후 생부에 보고한다.

（3）신고자료 샘 은 매 분기 첫째 달의 말일 에 생부 생 감독사에 우편 송부해야 하며 기한

이 지나 송부한 제품은 다음 분기에 평가한다.

（4） 생부 생 감독사는 송부한 신고 자료를 수리하고 생부 식품 생평가 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제품에 한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제4조 수입 보건식품의 심사허가 업무 차

（1）수입 보건식품 신청자는 생부에 신청을 제기하고《보건식품신청표》와 《방법》제6조에서 규정

한 신고 자료외에 생산국가(지역)의 정부 측 생기 에서 발 한 생산 는 매허가 증명서 등 자

료도 제출해야 하며 리상은 생산기업이 제공한 의뢰서도 제출해야 한다.

（2） 생부 생 감독사는 수입 보건식품의 신청을 수리하고 생부 식품 생평가 원회 회의를 개최하

여 신고제품에 해 심사를 진행한다.

（3）신청수리 마감일은 첫째 달의 말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 신청한 제품은 다음 분기에 평가한다.

제5조 생부 식품 생평가 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생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생부

에서 《보건식품허가증서》 는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를 발 한다.

제3장 평가 원회 사업임무 제도

제6조 성 평가 원회는 신고한 보건식품에 해 1차 심사를 진행한다.

（1）《방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의 완벽성,결여 락 항목여부,제반 평가,

검사보고서 발 업체의 자격이 《방법》 련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해 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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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품의 안 성에 해 으로 심사한다.

（3）성 평가 원회는 1차 심사 제품에 해 세부 인 1차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생부에 보고한다.

제7조 생부 평가 원회는 수입보건식품 성 생행정부서가 1차 심사하여 보고한 제품을 최종심사하

며 보건기능 설명서,라벨내역의 진실성에 해 으로 심사하여 생부가 보건식품을 심사ㆍ

허가 하는데 해 기술 평가심사의견을 제공한다.

제8조 생부 평가심사 원회는 해마다 4차의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시간은 매 분기의 마지막 달로 한다.

제9조 평가심사회의는 주임 원 는 부 주임 원이 주최하며 특수상황이 없을 경우 평가 원은 회의에 출

석해야 한다.

제10조 평가심사회의는 2/3이상 원이 출석할 시에만 개최될 수 있으며 체 원의 2/3이상 원의 찬성

하에 평가의 통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심사 상제품이 임의 평가심사 원이 련되어 해당 평가심사 원의 회피가 필요한 경우 회피

하도록 한다.

제12조 평가심사회의 종료 시 평가심사 원은 부의 평가심사 자료를 평가심사 원회 비서실에 제출해야

하며 평가심사 상제품의 배합성분과 제조공정에 해 비 을 지키도록 한다.

제4장 보건식품 평가 심사

제13조 보건식품 명칭에 한 심사

제품명명은 《방법》제22조와 《보건식품표시규정》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고 자료에는 명명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보건식품 신청표에 한 심사

신청자는 생부에서 인쇄 발행한 《보건식품신청표》 는 《수입보건식품신청표》를 사용하며

“신청표 기입설명”에 따라 작성하되 기입할 내용을 복사하여 표에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보건식품 배합성분에 한 심사

（1）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방법》제4조 제（2）조항의 요건에 합해야 한다.

（2）제품의 배합성분은 《방법》제4조 제（3）조항의 요건에 합해야 한다.

（3）배합성분함량은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배합성분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4）균류를 인공 발효하여 얻은 균사체 는 균사체와 발효산물의 혼합물을 원료로 할 경우 사용한 균

주의 감정보고서 안정성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미세생태류를 원료로 할 경우 균주의 감정보고서 균주의 안정성 실험보고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

는 외에 균주의 내약인자(耐藥因子)함유 여부 등 사항에 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조류(藻類),동물 동물재료 등을 원료로 할 경우 품종 감정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7）동식물에서 추출한 단일한 유효물질 는 생물,화학합성물질을 원료로 할 경우 해당 물질의 이화학

성질,독물학실험보고서 제품에서의 안정성실험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해당 물

질의 화학구조식을 제공해야 한다.

（8）제품에 사용한 가공보조제 식품첨가물은 국가식품 생기 에 부합해야 한다.

（9）피로회복,성기능개선,성장발육 진 등 기능을 구비한 제품은 흥분제 호르몬 련 검사보고서

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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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조공정에 한 심사

（1）제조공정은 합리 이여야 하며 《방법》제18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제조공정에는 성분 별 제조,완제품 가공과정 주요 기술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품질기 에 한 심사

（1）제품품질기 은 국가의 표 제정 련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제품의 내재 인 품질을 반 할 수 있는 모든 지표는 기 에 포함시켜야 한다.

（3）품질기 은 제품의 원료,원료유래,품질 등에 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4）품질지표 국가강제성기 에 속하는 지표는 국가의 식품 생 련 기 에 부합해야 한다.

（5）원칙 으로 특수 효능의 성분지표를 정해야 하고 정성,정량의 검사방법을 첨부해야 한다.

（6）작성설명을 정하여 품질기 에 정해진 제반 지표의 의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제18조 안 성 독물학평가 보고서에 한 심사

（1）제품은 안 성 독물학 평가실험을 완료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안 성을 평가 심사하는 필요조건이다.

（2）안 성 독물학 평가실험은 《식품 안 성 독물학 평가 차와 방법》（GB151931.1～15193.19－94）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3）보건식품은 원칙 으로 《식품 안 성 독물학 평가 차와 방법》에서 규정한 제1,2단계의 독물학실

험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독물학 실험을 추가로 진행한다.

（4）단일 양소를 원료로 한 제품은 이화학 측정 후 사용량이 안 한 범 에 속하는 경우 통상 으로

독물학 실험을 요하지 않는다.단,여러 가지 단일 양소를 원료로 가공 생산된 제품은 여 히 안

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5）생물추출물 화학합성물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해 국내외 으로 해당 물질의 안 성을 증명하는

량의 안 성 평가 자료가 있을 경우,제품에 사용된 해당 물질의 이화학 성질 순도가 문헌보

도와 일치함이 증명되면 통상 으로 독물학실험을 요하지 않는다.

（6）일반 식품원료와／ 는 약용과 식용 겸용 리스트에 포함된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은 통상 으로 독

물학실험을 요하지 않는다.

（7） 생부가 생산 시험생산을 허용한 신 자원식품은 보건식품으로 신고 시 통상 으로 독물학실험을

요하지 않는다.

제19조 보건식품 기능성 평가 보고서에 한 심가

（1）제품이 명확하고 안정한 보건작용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해 제품의 동물과/ 는 인

체 기능성 평가실험을 심사한다.

（2）제품의 기능성 평가실험은 생부에서 인정하는 기구에서 진행하며 《보건식품 기능성 평가 차와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3）수입보건식품의 기능성 평가실험 는 검증업무는 생부가 지정한 보건식품 기능평가,검사 안

성 독물학 평가기술센터 생부 식품 생감독검사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4）단일 양소를 원료로 한 제품은 이화학 측정 후 사용량이 안 한 범 에 속하고 유효 사용량에 달

할 경우 통상 으로 독물학실험을 요하지 않는다.단,여러 가지 단일 양소를 원료로 가공 생산된

제품은 여 히 기능성 평가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5） 양강화 식품에 해 그 기능을 홍보할 경우 보건식품으로 신고해야 한다.

（6）《보건식품 기능성 평가 차와 검사방법》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성 평가항목은 신청자가 련 방법

을 제공하고 생부 식품 생감독검사소 는 생부가 인정하는 기타 기능성 검사기구에서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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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험을 진행한다.실험결과가 확실한 경우,동 제품을 보건식품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구체 인

실험방법 련 참고문헌을 제공해야 한다.평가방법의 과학성과 결과의 믿음성에 해서는 생

부 식품 생평가 원회와 련 문가가 함께 평가한다.

제20조 기능성분 자료에 한 심사

（1）신고 자료에는 원칙 으로 제품의 기능 성분 함량 측정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2）단일 기능성분 일 경우 해당 성분함량 측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다성분 제품은 원칙 으로 주요기능 성분함량 측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기존의 기술조건으로 기능성분을 명확하게 단할 수 없을 경우 식품 보건기능과 련한 원료리

스트 함량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제품 안 성자료에 한 심사

（1）제품의 안정성은 해당 품질의 주요한 평가지표의 하나이며 제품의 유통기한을 심사 결정하는 주요

근거이다.

（2）《보건식품허가증서》 는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 신청 시,신청자는 제품의 안정성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3）안 성실험은 정형(定型)포장한 제품을 37～40℃의 온도와 75％ 상 습도의 조건에 두고 제품의 내

재 인 품질을 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1달마다 1차씩 연속 3개월간 검사하며 지표가 안정

할 경우 샘 을 2년간 보존할 수 있는 것에 상당하다.조건을 갖춘 신청자는 상온조건에서 안정성실

험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주기가 1년 6개월에 달한다.이 실험법은 자보다 더 확실하다.

（4）제품의 안정성실험은 최소한 3루트의 샘 을 찰해야 하고 제품의 내재 인 품질을 표하는 모든

지표를 부 모니터링 해야 하며 제품과 직 하는 포장재가 제품안정성에 한 향에 주의해

야 한다.

（5）기능성분이 명확한 제품은 기능성분의 안정성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안정성실험에 제공된 자료에는 실험방법,데이터,결론 등 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 제품 생학검사보고서에 한 심사

(1)제품 생학 검사보고서는 성 이상 생행정부서에서 발 한다.

(2)수입 보건식품의 생학 검사보고서는 생부 식품 생감독검사소에서 발 한다.

(3)최근 3루트의 표성이 있는 샘 의 검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검사한 지표는 련 국가기 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기 이 없는 경우 제품의 품질기 에 부합되어

야 한다.

제23조 라벨 설명서(심사송부용)에 한 심사

《방법》제4장 《보건식품표시규정》의 요건에 따른다.

제24조 국내외 련 자료에 한 심사

가능한 국내외 동종제품의 연구와 이용 황 련 문헌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신고자료 샘 수량에 한 요건

(1)1차 심사에 합격 후 생부에 보고한 신고 자료는 최소한 20부를 작성한다.

(2)《보건식품신청표》 는《수입보건식품신청표》는 3부의원본이 필요하고 기타는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3) 생부에 보고하는 모든 검사보고서는 원본이 1부 필요하고 기타는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4) 생부에 보고하는 모든 감정증서,의뢰서 등은 원본이 1부 필요하고 기타는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5) 생부에 보고하는 샘 은 최소 매포장 샘 10건이어야 한다(검사샘 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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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출 장 보 고 서

 FTA 발효․체결( ) 국가에 대한 기 ․규격 비교 조사

 

2013. 10.

앙대학교

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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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서

출장자 :

1.Dr.Myung-subChung,Professor,Dept.ofFoodScience&Technology,

Chung-AngUniversity,4726SeodongDaeRo,Daeduk-Myun,Anseong-Si,Gyunggi-Do,#456-756,

Korea

2.JinWenjie,GraduateStudent,Dept.ofFoodScience&Technology,Chung-AngUniversity,

출장기간 :2013.10.16~2013.10.19

출장내용 :

Oct.16 12:30 DepartSeoulforBeijingviaCZ318

(Wed) 13:25 ArriveatBeijing,China

16:30 ArriveatthehotelatBeijing

ConfirmationNo:329153007

RenaissanceBeijingHotel

AirChinaPlaza,No.36,XiaoYunLu,ChaoyangDistrict,

Beijing100027China(北京朝陽區宵雲路36號)

Tel:86-10-6468-9999

Fax:86-10-6468-9913

Oct.17 10:00 VisitChinaHealthFunctionalFoodAssociation

12:00 Lunch

14:30 MeetingwiththeAssociation

BuildingA,66XiaguangLi,

NorthofEastThirdRingRoad,

ChaoyangDistrict,BeijingChina100027

Tel:86-10-84466227,86-10-84466228,86-10-84466229

Oct.18 10:00 VisitChinaFood&DrugAdministration

(Fri) 12:00 Lunch

14:30 MeetingwiththeCFDA

26XuanwumenXidajie,Beijing,100053,P.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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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86-10-68313344

Oct.19 06:00 CheckoutTheHotelandDrivetoAirport

(Sat) 08:10 DepartBeijingforIncheonviaCZ317

11:30 ArriveatIncheonAirport,Korea



90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90 -

질 의 서

희망 방문처: 국 보건식품 회,CFDA

질문취지 목표

○ FTA체결 확 에 따라 체결국 상호간 식품 수출 수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안 리가 요구되므

로,FTA발효·체결(정)국가 국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기 ·규격에 한 비교·조사를 실시

하고자 함.

질문

[CFDA]

〇 국의 식품 분류 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〇 국 보건식품의 등록 시 기능성분 유해물질( 속,농약,곰팡이 독소 등) 규격 설정기

차가 어떻게 됩니까?

〇 보건식품의 기능성 평가 차 검사 방법이 무엇입니까?

〇 보건식품 평가심사기술 규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〇 국의 보건식품 일반 생요구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〇 화인민공화국 국가표 식품안 성 독성평가 차가 어떻게 됩니까?

〇 국 보건식품 등록 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 보건식품 회]

〇 최근 효능별 상 10 보건식품이 무엇입니까?

〇 최근 효능별 상 10 보건식품 시장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〇 보건식품 효능(27종)에 변경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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质疑书

提问主旨和目标

〇 随着签订FTA的国家规模逐渐扩大，签署国之间的食品出口和进口量有所增加，对此 要有相关的食品安全管

理政策。因此（预）签署FTA协议国为了做出相应的对策 要对中国的食品和保健品等的设定标准和规格进行

比较和 查。

[CFDA]

〇 中国对于食品的分类有哪些相关规定？

〇 在中国审批保健食品时对其功能性成分和有害成分（重金属，农药，霉菌，毒素 等）的设定标准是什么？并

且其审批程序是怎么样的？

〇 保健食品的功能性成分评审技术规程和检验方法是怎么样的？

〇 我们是否可以所求相关的保健食品评审技术规范？

〇 中国对于保健食品的一般卫生要求都有哪些事项？

〇 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对于食品安全性中的毒性成分的评价规程都有哪些？

〇 中国对于保健食品的审批程序是怎么样的？

[中国保健食品协会]

〇 近几年中，十大保健食品都有哪些？

〇 近几年中，上诉的十大保健食品的 场规模是怎么样的？

〇 保健食品效能（27种效能）是否有所更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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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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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식육가공품 포장육

타.포장육

1.신선(냉동)가축육 생표

(Hygienicstandardforfresh(frozen)meatoflivestock)

GB2707-2005

정의 범

(가)지육 :머리,꼬리,발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를

말한다.

(나)정육 :지육으로부터 를 분리한 고기를 말한다.

타.포장육

매를 목 으로 식육을 단(세 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 합성품 등

첨가물 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100%).

1.범 :본 표 은 신선(냉동)가축육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운반, 장에 한 생 요구

를 규정하 다.본 표 은 가축 도살 가공 후,수의 생검사

에 합격한 생육이나 냉동 가축육에 용된다.

성분 규격

(가)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나)아질산 이온(g/kg):0.07이하(다만,포장육,천연 이싱은

제외한다)

(다)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소시지류는제외한

다).

(라) 장균군:n=5,c=2,m=10,M=100(다만,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하며 멸균 식육가공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한다)

(마)휘발성염기질소(㎎%):20이하(원료육 포장육에 한한다)

(바)보존료(g/kg):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

는 아니된다.

3.1원료 요구:가축은 비 염병 지역에서의 건강한 가축으로

써,산지 수의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 능 지표:이상한 맛,산패한 냄새가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동물성 식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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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

빈산

빈산 슘

2.0 하( 빈산  하 , 포 , , 쇄

가공 , 갈비가공  검 어 는 니 다)

(사)세균수 :음성이어야 한다(다만,멸균식육가공품에 한한다).

(아) 장균:n=5,c=2,m=10,M=100(다만,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자) 장균O157:H7:원료육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는포장육

(분쇄)은 음성,생햄 발효소시지는 n=5,c=0,m=0/25g이어야

한다

(차)클로스트리디움 퍼 린젠스 :가열 햄류 소시지류는 n=5,

c=1,m=10,M=100,생햄 발효소시지는n=5,c=2,m=10,M=100,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 한다.

(카)살모넬라균:n=5,c=0,m=0/25g(다만,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c=0,m=0/25g(다만,

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n=5,c=2,m=10,M=100(다만,생햄 발효

소시지에 한한다)

표1이화학 지표

항 지

 염 질 /(mg/100g)            ≤ 15

(Pb)/(mg/kg)                       ≤ 0.2

비 /(mg/kg)                      ≤ 0.05

드뮴(Cd)/(mg/kg)                   ≤ 0.1

 (Hg   계산)/(mg/kg)  ≤ 0.05

3.4농약 잔류:농약 잔류는 GB2763에 따른다.

3.5동물용의약품 잔류:동물용의약품 잔류는 련 국가표

련규정에 따른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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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식육가공품 포장육

마.건조 장육류

아.갈비가공품

2.조리된 육가공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cookedmeatofproducts)

GB2726-2005

정의 범

마.건조 장육류

식육을 그 로 는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건조하거나열처리하여건조한것을말하며수분55%이하의것을

말한다(육함량 85%이상의 것).

아.갈비가공품

식육의 갈비부 (가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정형하여 식품

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양념하고훈연하거나열처리한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조리된 육가공품의 생지표 요구와 검사

방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포장,표시,운반, 장

에 한 생 요구를 규정하 다.본 표 은 생(냉동)가축,가

육을 주요 원료로 하여 만든 조리된 건육가공품을 포함한

조리된 육가공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가)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나)아질산 이온(g/kg):0.07이하(다만,포장육,천연 이싱은

제외한다)

(다)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소시지류는제외한

다).

(라) 장균군:n=5,c=2,m=10,M=100(다만,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하며 멸균 식육가공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한다)

(마)휘발성염기질소(㎎%):20이하(원료육 포장육에 한한다)

(바)보존료(g/kg):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

는 아니된다.

4.1원료 요구: 원부재료는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이상한 냄새,산패한 냄새,이물질이 없어야

하며,조리된 건육가공품은 그을림과 곰팡이로 인한 반 이

없어야 한다.

4.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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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

빈산

빈산 슘

2.0 하( 빈산  하 , 포 , , 쇄

가공 , 갈비가공  검 어 는 니 다)

(사)세균수 :음성이어야 한다(다만,멸균식육가공품에 한한다).

(아) 장균:n=5,c=2,m=10,M=100(다만,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자) 장균O157:H7:원료육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는포장육

(분쇄)은 음성,생햄 발효소시지는 n=5,c=0,m=0/25g이어야

한다

(차)클로스트리디움 퍼 린젠스 :가열 햄류 소시지류는 n=5,

c=1,m=10,M=100,생햄 발효소시지는n=5,c=2,m=10,M=100,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 한다.

(카)살모넬라균:n=5,c=0,m=0/25g(다만,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c=0,m=0/25g(다만,

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n=5,c=2,m=10,M=100(다만,생햄 발효

소시지에 한한다)

표1이화학 지표

항 지

(g/100g) 

건 , 러우쏭(肉松), 타 리  건 가공 ≤

포, 게  포                       ≤

삭하게 가공한 러우쏭, 러우쏭 가루      ≤

20.0

16.0

4.0

복합 산염

(PO³⁻₄   계산)/(g/kg)

훈 햄                                 ≤

타 리  가공                    ≤

8.0

5.0

(a)피

/(μg/kg)                    ≤ 5.0

(Pb)/(mg/kg)                         ≤ 0.5

비 /(mg/kg)                       ≤ 0.05

드뮴(Cd)/(mg/kg)                     ≤ 0.1

 (mg/kg)                         ≤ 0.05

질산염
GB2760  

규 에 

 

a 거  훈 한 가공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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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미생물 지표

항 지

균 /(cfu/g)

 고 , 러우(肴肉), 러우 창(肉灌腸)

 간 에  

 훈  햄, 타 리  가공

 러우쏭, 삭하게 리한 러우쏭, 러우쏭 가

루  

 건 , 포, 게  포, 타 리  건

가공  

≤

≤

≤

≤

≤

50,000

80,000

30,000

30,000

10,000

균 /(MPN/100g)

 러우 창(肉灌腸)

 고 , 훈  햄, 타 리  가공  

 러우, 쟝루러우

 러우쏭, 여우 러우쏭, 러우쏭 가루  

 건 , 포, 게  포, 타 리  건

가공

≤

≤

≤

≤

≤

30

90

150

40

30

식 독균(살 라균, 색포도상 균, 겔라균) 검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조리된 육가공품의 제조가공과정에 한 생요건은

GB1269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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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식육가공품 포장육

나.햄류

다.소세지류

라.베이컨류

3.염지 육가공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curedmeatofproducts)

GB2730-2005

정의 범

나.햄류

(1)햄 :식육을 부 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하거나 훈연 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2)생햄 :식육의 부 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 등

을 첨가하여 온에서 훈연 는 숙성･건조한 것을 말한다

(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3) 스햄 :식육의 육괴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첨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는 가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85% 이상, 분 5% 이하의

것).

(4)혼합 스햄 :식육의 육괴 는 이에 어육의 육괴(어육

은 체 육함량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를 혼합하여 염지한

것이거나,이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숙

성･건조하거나 훈연 는 가열처리한 것(육함량 75%이상,

분 8%이하의 것)을 말한다.

다.소세지류

(1)소시지 :식육(육함량 10%미만의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숙성･건조

1.범 :본 표 은 염지 육가공품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운반, 장에 한

생 요구를 규정하 다.본 표 은 생(냉동)가축육을 주요

원료로 하여 생산(조리되지 않은)된 각 육가공품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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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것이거나,훈연 는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2)발효소시지 :식육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첨가

하여 온에서 훈연 는 훈연하지 않고 발효시켜 숙성 는

건조처리한 것을 말한다.

(3)혼합소시지 :식육(체 육함량 20%미만의 어육 는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을 염지 는 염지하지 않고 분쇄

하거나 잘게 갈아낸 것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첨가

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이거나,훈연 는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라.베이컨류

돼지의 복부육(삼겹살) 는 특정부 육(등심육,어깨부 육)

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훈연하거나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

다.

성분 규격

(가)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나)아질산 이온(g/kg):0.07이하(다만,포장육,천연 이싱은

제외한다)

(다)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소시지류는제외한

다).

(라) 장균군:n=5,c=2,m=10,M=100(다만,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하며 멸균 식육가공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한다)

(마)휘발성염기질소(㎎%):20이하(원료육 포장육에 한한다)

(바)보존료(g/kg):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

는 아니된다.

4.1원료 요구:4.1.1원료:상응하는 국가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1.2부재료:상응하는 국가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

다.

4.2 능 지표: 액,곰팡이,이상한 냄새,산패한 냄새가 없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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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

빈산

빈산 슘

2.0 하( 빈산  하 , 포 , , 쇄

가공 , 갈비가공  검 어 는 니 다)

(사)세균수 :음성이어야 한다(다만,멸균식육가공품에 한한다).

(아) 장균:n=5,c=2,m=10,M=100(다만,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자) 장균O157:H7:원료육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는포장육

(분쇄)은 음성,생햄 발효소시지는 n=5,c=0,m=0/25g이어야

한다

(차)클로스트리디움 퍼 린젠스 :가열 햄류 소시지류는 n=5,

c=1,m=10,M=100,생햄 발효소시지는n=5,c=2,m=10,M=100,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 한다.

(카)살모넬라균:n=5,c=0,m=0/25g(다만,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c=0,m=0/25g(다만,

생햄 발효소시지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n=5,c=2,m=10,M=100(다만,생햄 발효

소시지에 한한다)

항 지

과산 가

(지   계산)/(g/100g)

 햄

 컨,  고 , 지 가공  

 비훈 , 훈  빤 (板鴨)( 에 여 

하게 눌러 말린 리) 

≤

≤

≤

0.25

0.50

2.50

산가

(지   계산)(KOH)/(mg/g)

 지 가공 , 컨,  고  

 비훈 , 훈  빤

≤

≤

4.0

1.6

트리 틸 민 니트 겐/(mg/100g) 

 햄 
≤

2.5

(a)피

/(μg/kg) ≤ 5

(Pb)/(mg/kg) ≤ 0.2

비 /(mg/kg) ≤ 0.05

드뮴(Cd)/(mg/kg) ≤ 0.1

 

(Hg   계산)/(mg/kg) 
≤ 0.05

질산염 량
GB2750  규 에 

 a 훈 가공  거  염지 가공 에만 다.

4.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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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4.신선,냉동 가 류 제품

(Freshandfrozenpoultryproduct)

GB16869-2005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신선,냉동 가 류 제품의 지표 요구,검

사방법,검사규칙과 라벨,표지,포장, 장에 한 요구를 규

정한다.본 표 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가 류를 도살,가공,

포장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신선 가 류 제품이나 냉동 가

류 제품에 용하며,포장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 가 류 제

품이나 냉동 가 류 제품에도 용한다.

3.1신선 가 류 제품(freshpoultryproduct):살아있는 가

류를 도살,가공한 후 냉처리를 거친 제품:흉강을 깨끗이

손질한 후의 가 류 한 마리 체,가 류의 일부 부 (고기,

날개,다리 등),가 류 부산품(머리,목,내장,다리(발톱)등)

3.2냉동 가 류 제품(frozenpoultryproduct):살아있는 가

류를 도살,가공한 후 동결처리를 거친 제품:흉강을 깨끗

이 손질한 후의 가 류 한 마리 체,가 류의 일부 부 (고

기,날개,다리 등),가 류 부산품(머리,목,내장,다리(발톱)

등)

3.3이물질(impurity):가 류의 황색피부,가 류 배설물,담

즙,기타이물(비닐, 속,잔류사료 등)과 같이 정상 인 시력

으로 보이는 불순물이나 오염물

성분 규격

4.1원료:도살 의 살아있는 가 류는 염병이 없는 지역

에서 온 것이어야 하며,검역,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4.2가공:도살 후의 가 류는 검역,검사를 통과한 후 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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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  가  
냉동 가  

(해동 후)

직상태

근 에 탄  

어 가락  눌

  하게 

들어간  곧 

원래상태  돌

다.

근  가락

 눌   원

래상태  돌

는 도가 느리거

  원상태

 돌  어

다.

색
껍질과 근   에 택  

고 가  고  빛  돈다. 

냄새
가  고  냄새가 , 상한 

냄새는 없다.

가열 후 
하고 맑 , 지  에 우

러  가  특  맛  다.

어

(어 (S)  

계산)/cm²

 S > 1

 0.5 < S ≤ 1

검

각 가 샘플량  2%  과할  

없다.

다.

4.3정리:가 류 각 부 의 외상,피,피로 인한 오염물,털

등을 정리 제거한다.

4.2.2분할:가 류를 분할할 때에는 먼 냉한 후 분할한

다.피를 뽑는 것으로부터 포장,냉장 보 까지의 시간이 2시

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4.3냉동:냉동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그 온도가 12시간 내에

-18℃,혹은 -18℃이하에 이르러야 한다.

4.4 능 지표: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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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0.5 계산에 지 는다.

뻣뻣한 

( 12mm  는 

, 직경2mm  는 

근 ) / ( 근 / 1 0 k g )    

≤

    1

질 검

 주: 어 란 가  한 마리 체,  한 마리  

할  어

항 지

냉동 가   해동 탈 /(%)             ≤ 6

 염 질 /(mg/100g)                    ≤ 15

(Hg)/(mg/kg)                             ≤ 0.05

(Pb)/(mg/kg)                               ≤ 0.2

비 (As)/(mg/kg)                             ≤ 0.5

BHC/(mg/kg)

지 함량  10%미만  경우, 

체   계산          ≤
0.1

지 함량  10% 상  경우, 

지   계산          ≤
1

DDT/(mg/kg)

지 함량  10%미만  경우, 

체   계산          ≤
0.2

지 함량  10% 상  경우, 

지   계산          ≤
2

DDVP/(mg/kg)                               ≤ 0.05

4.5이화학 지표:신선 가 류 제품과 냉동 가 류 제품은 표

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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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사 린

/(mg/kg)

근                          ≤ 0.25

간                           ≤ 0.3

신                          ≤ 0.6

트라사 린/(mg/kg)                 ≤ 1

시 트라사

린/(mg/kg) 

근                           < 0.1

간                           ≤ 0.3

신                          ≤ 0.6

타진/(mg/kg)                           ≤ 0.1

시 피돌/(mg/kg)                             ≤ 0.01

에 틸 트 검

항

지

신  가  냉동 가  

균 /(cfu/g)    ≤ 1 10


5 10


균 /(MPN/100g)  ≤  1 10⁴ 5 10


살 라균 0/25g


 균(O157:H7) 0/25g


 a 샘플 개  5개  검사.

4.6미생물 지표: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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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5.신선,냉동 동물성 수산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freshandfrozenmarineproducts

ofanimalorigin)

GB2733-2005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신선,냉동 동물성 수산품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생산과정,포장,표시, 장과 운반에 한 생

요구를 규정하 다.본 표 은 신선(냉동)동물성 수산 제품

에 용된다.

성분 규격

항 지

 염 질

/(mg/100g) 

 해 어, 새우, 

 닷게 

 담 어, 새우 

 해 개  

 어, 

≤

≤

≤

≤

≤

30

25

20

15

10

타민

/(mg/100g)

 고등어 

 타어

≤

≤

100

30

(Pb)/(mg/kg)

 어 ≤ 0.5

4.1 능 지표:명주달걀고둥,민물게,방게,민물새우,담수조

개류는 반드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4.2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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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mg/kg)

 어  

 타 동  산  

≤

≤

0.1

0.5

틸 /(mg/kg)

 식  어 (상어, 돛새 , 다랑어, 고  등) 

타 동  산

≤

≤

1.0

0.5

드뮴(Cd)/(mg/kg) 

 어 ≤ 0.1

PCB

/(mg/kg)

 PCB138/(mg/kg) 

 PCB153/(mg/kg) 

≤

≤

≤

2.0

0.5

0.5

 a 살 는 산 에 하지 는다.

 b 해 산 에만 , PCB28, PCB52, PCB101, PCB118, 

PCB138, PCB153과 PCB180  계  계산한다. 

4.3농약 잔류량:농약 잔류량은 국가 련표 련 규정

에 따른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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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2.어육가공품

6.어류가공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aquaticproduct)

GB10132-2005

정의 범

1)정의: 어육가공품이라 함은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묵,어육소

시지,어육반제품,어육살,연육 등을 말한다.

4)식품유형

(1)어묵:어묵은 어육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등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어육소시지:어육이나 어육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는 어육이나 어육 식육 등을 이싱에 충 하여 열

처리한 것을 말한다(다만,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

아야 한다).

(3)어육반제품:어육의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

기풀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열처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어육살:생선을 채육,가공한 어육살로서 부형제와 보존료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제외)등 식품첨가물을 일 첨가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연육:생선을 채육․가공한 어육살에 염․당류․인산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6)기타 어육가공품:식품유형 (1)~(5)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육가공품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어류와 새우류 제품의 생지표와 검사방

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포장,표시,보 과 운반

에 한 생방면의 요구를 규정하 다.

본 표 은 신선(냉동)어를 주요원료로 하고 부재료를 첨가하

여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어류가공품에 용되며

(냉동)새우를 주요원료로 하고 부재료를 첨가하여 일정한 가

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새우류 제품에도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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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5)규격

(1)아질산이온(g/kg)∶0.05이하(어육소시지에 한한다)

(2)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어육소시지는 제외한

다).

(3) 장균군∶음성(비가열제품제외)

(4)세균수∶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5)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빈산

빈산

빈산

2.0 하( 빈산 )

항 지

(Pb)/(mg/kg)

 어 가공 ≤
0.5

비 /(mg/kg)

 어 가공

 새우가공

≤

≤

0.1

0.5

틸 /(mg/kg)

 식 어 (상어, 돛새 , 다랑어, 고   

 타) 가공

 비 식 어  가공

≤

≤

1.0

0.5

드뮴(Cd)/(mg/kg)

 어 가공 ≤ 0.1

PCB

/(mg/kg) 

PCB138/(mg/kg) 

PCB153/(mg/kg) 

≤

≤

≤

2.0

0.5

0.5

a 해 어, 새우  원료  하는 어 가공 에 한하  PCB28, 

PCB52, PCB101, PCB118, PCB138, PCB153과 PCB180  

계  계산한다. 

3.1원료요구:원료는 GB273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이상한 냄새,산패한 냄새,불순물이 없다.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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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취 비 취

균 /(cgu/g)          ≤ 3,000 50,000

균 /(MPN/100g)       ≤ 30 450

식 독균(살 라균, 색포도상

균, 비브리 균, 겔라균)
검

3.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한

다.

4.2식품첨가제의 종류 그 사용량은 GB2760이 규정한 바

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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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7.수산조미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aquaticflavoring)

GB10133-2005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수산조미품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

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 장과 운반에 한

생 요구사항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어류,새우류,게류,조개류를 원료로 하여 상응하

는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수산조미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항 지

비 /(mg/kg)

 어  미                            ≤

 타 미                            ≤

0.1

0.5

(Pb)/(mg/kg)

 어  미                            ≤ 0.5

드뮴(Cd)/(mg/kg)

 어 미                             ≤ 0.1

PCB

/(mg/kg)                         ≤

 PCB 138/(mg/kg)                       ≤

2.0

0.5

0.5

4.1원료 요구:생선,새우,게,조개류 원료는 련 표 의 규

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이상한 냄새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4.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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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 153/(mg/kg)                       ≤

a 산 미 에만 한  PCB28, PCB52, PCB 101, 

PCB118, PCB138, PCB153과 PCB180 계  계산한다.

항 지

균 /(cfu/g)                       ≤ 8,000

균 /(MPN/100g)                    ≤ 30

식 독균(살 라균, 색포도상 균, 비브리

균, 겔라균)
검

4.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그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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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8.염지 동물성 수산가공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saltandliquor-saturatedaquatic

productsofanimalorigin)

GB10136-2005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염지 동물성 수산가공품 생지표와 검사

방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 장,운반

에 한 생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본 표 은 명주달걀고둥,민물 게,방게,민물새우,조개류와

신선한 바닷게를 원료로 하여 소 에 이거나 백주,황주에

담가 가공하여 만든 직 식용이 가능한 염장 수산품에 용

한다.

본 표 은 신선한 꽃게를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아가미,

다리 끝부분을 제거한 후 소 을 넣어 만든 직 식용이 가

능한 수산가공품에도 용한다.

성분 규격

3.1원료,부재료 요구

3.1.1원료:GB2733의 규정에 부합하되 그 명주달걀고둥,

민물 게,방게,민물새우,조개류는 산 것이어야 한다.

3.1.2부재료:상응하는 표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이상한 냄새나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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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염 질 /(mg/100g)

 게 각, 후(蟹糊, 게 껍질  고 러운 

것  거한 후  어 만든 리)  ≤ 25

비 /(mg/100g)                    ≤ 0.5

틸 /(mg/100g) 

 식 어                            ≤

 타 동  산                    ≤

1.0

0.5

 N-2 틸니트 민

 /(μg/kg)       ≤ 4

PCB

/(mg/kg)                      ≤

 PCB138/(mg/kg)                    ≤

 PCB153/(mg/kg)                    ≤

2.0

0.5

0.5

 a 산가공 에만 다.

 b 산 에만  PCB28, PCB52, PCB101,

 PCB118, PCB138, PCB153과 PCB180  계  계산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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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gu/g)          ≤ 5,000

균 /(MPN/100g)       ≤ 30

식 독균(살 라균, 비브리 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3.5기생충 메타세르카리아 지표

기생충 메타세르카리아 불검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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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9.소 에 인 생선 생표

(Hygienicstandardforsaltedfish)

GB10138-2005

정의 범

1.범 : 본 표 은 소 에 인 생선의 생지표와 검사방

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 장과 운반

에 한 생 요구를 규정하 다.

본 표 은 신선어,냉동어를 소 에 인 후 가공하여 만든

임 류 가공품에 용한다.

성분 규격

3.1원료,부재료 요구

3.1.1식용 소 은 GB272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1.2원료 생선은 GN273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이상한 맛,산패한 냄새,곰팡이로 인한 변질

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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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0.동물성 수산 건제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driedaquaticproducts

ofanimalorigin)

GB10144-2005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동물성 수산 건제품의 생지표와 검사방

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포장,표시,운반, 장에

한 생 요구를 규정하 다.

본 표 은 신선,냉동 동물성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부재료

를 첨가하거나 혹은 첨가하지 않고 생산한 건제품에 용한

다.

성분 규격

항 지

비 /(mg/kg)

   새우  게  ≤ 1.0

(Pb)/(mg/kg)

 어 ≤ 0.5

산가(지   계산)(KOH)/(mg/g) ≤ 130

과산 가

(지   계산)/(g/100g)
≤ 0.60

3.1원료 요구:상응하는 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곰팡이로 인한 변질,벌 먹은 곳,이상한 냄

새,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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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 30,000

균 /(MPN/100g)                     ≤ 30

식 독균(살 라균, 색포도상 균, 겔라균, 

비브리 균) 
검

3.4미생물 지표:동물성 수산 건제품의 미생물 지표는 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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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1.조류(藻類)제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marinealgae

andalgaeproducts)

GB19643-2005

정의 범

범 :본 표 은 조류 제품의 생지표 검사 방법,식

품첨가물,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수송,보 의 생 요

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표 은 해수 조류 해수 조류를 원료로 하고 부재료

를 첨가 는 첨가하지 않고 상응하는 공정 가공을 통해 제

조된 제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3.1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이상한 냄새나 외부로부터의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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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g/100g)

 건                                 ≤

 타 건                          ≤

24

16

(Pb)/(mg/kg)                             ≤ 1.0

비 /(mg/kg)                           ≤ 1.5

틸 (생   계산)/(mg/kg)     ≤ 0.5

PCB

/(mg/kg)                            ≤

 PCB138/(mg/kg)                           ≤

 PCB153/(mg/kg)                           ≤

2.0

0.5

0.5

a PCB28, PCB52, PCB101, PCB118, PCB138 PCB153과 

PCB180  계  계산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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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 30,000

균 /(MPN/100g)                    ≤ 30

곰 /(cfu/g) 

 건                             ≤ 300

식 독균

(살 라균, 비브리 균, 색포도상 균, 겔라균)
검

3.4미생물 지표

식용조류제품의 미생물 지표는 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량은 GB2760에 부합해야 한

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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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축산물가공기

3.알가공품

12.신선 알 생표

(Hygienicstandardforfresheggs)

GB2748-2003

정의 범

(1)정의

알가공품이라 함은 알이나 알의 내용물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등을가한것이거나분리,건조,냉동,가열,발효‧숙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난황액,난백액, 란분, 란액,난황분,

난백분,알가열성형제품,염지란,피단 등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 란액 :알의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당류 등을 가한

것 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이상).

(나)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이상).

(다)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이상).

(자)피단 :알껍질 외부로부터 조미‧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90%이상).

범 :본 표 은 신선 알의 정의,지표 요구,표시,운반,

장과 검사방법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각종 가 류가 생산한 신선 알류에 용된다.

3.1

신선 알

각종 가 류가 생산한,가공을 거치지 않은 알

성분 규격

(3)가공기

(가)할란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구획된 작업장에서 생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난각이 분변 등에 오염된 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깨끗이

4.1 능 지표

능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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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하는 동시에 15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살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

(다)살균란은 여과,균질 살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라)제품의 특성에 따라 살균온도 시간 리를 철 히 하여야

한다.특히 알가열성형 제품에 있어서는 90℃에서 20분간,

란액은 64℃에서 2분 30 간,난황액은 60℃에서 3분 30 간,

난백액은 55℃에서 9분 30 간 가열살균하거나 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하여야 한다.

(마)건조제품에 있어서는제품의 변색･변성 등이방지되도록 알

의 당성분을 제거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바)비살균제품은 실 란･오란･연란을 제외한 정상란으로만

제조･가공하고할란후속히5℃이하로냉각하여야하며,48시간을

과하여 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살균제품은 모두 미생물의 증식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5℃이하에 신속히 냉각시켜야 한다.

(아)원료용 알을 냉장보 할 때에는 알가공품과 구획하여

보 하여야 한다.

(4)성분규격

(다)세균수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 이어야 한다.

(라) 장균군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

(마)살모넬라균 :음성이어야 한다.

항 지

색 가   고  색  가진다.

직

태

껍질  하고  곳  없 ,  보  

 는 볼 하고 하   어  하

고, 는 맑고 하  엷고 짙  하다.

냄새  고  냄새가 , 상한 냄새가 없다.

 없고 내 에   타 닭 직에

  질  없다.

항 지

비 /(mg/kg)                    ≤ 0.05

(Pb)/(mg/kg)                      ≤ 0.2

드뮴(Cd)/(mg/kg)                  ≤ 0.05

 (Hg   계산)/(mg/kg) ≤ 0.05

BHC, DDT
GB2763  규 에 

표1 능 지표

4.2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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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축산물가공기

3.알가공품

13.알 가공품 생표

(Hygienicstandardforeggproducts)

GB2749-2003

정의 범

(1)정의

알가공품이라 함은 알이나 알의 내용물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등을가한것이거나분리,건조,냉동,가열,발효‧숙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난황액,난백액, 란분, 란액,난황분,

난백분,알가열성형제품,염지란,피단 등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 란액 :알의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당류 등을 가한

것 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이상).

(나)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이상).

(다)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이상).

(라) 란분:알의 내용물을분말로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90%이상).

(마)난황분 :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90%이상).

(바)난백분 :알의흰자를분말로한 것을말한다(알 내용물 90%

이상).

범 :본 표 은 알 가공품의 정의,지표 요구,식품첨가제,

생산 가공 과정의 생 요구,포장, 장과 검사방법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신선 알을 원료로 하여 부재료를 첨가하거나 혹은

첨가하지 않고 상응하는 가공작업을 거쳐 생산된 알 가공품이

다.

다음 용어와 정의가 본 표 에 용된다.

3.1살균 빙 단(冰全蛋)

신선 알을 원료로 하여 깨기,여과, 온살균,냉동 과정을 거

쳐 생산된 알 가공품

3.2빙노른자

신선 알의 노른자를 원료로 가공,냉동을 거쳐 생산된 알 가

공품

3.3빙흰자

신선 알의 흰자를 원료로 가공,냉동을 거쳐 생산된 알 가공

품

3.4살균 단 가루

신선 알을 원료로 깨기,여과, 온살균,건조 과정을 거쳐 생

산된 알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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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알가열성형제품 :알을 원료로 하여 그 로 는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응고온도 이상으로 가열,살균 등의

열처리공정을거치거나이를성형시킨것을말한다(알내용물30%

이상).

(아)염지란 :알을 삶은 후 그 로 는 할란하여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이를 일정시간 조리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50%이상).

(자)피단 :알껍질 외부로부터 조미‧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90%이상).

3.5노른자 가루

신선 알의 노른자를 원료로 가공,건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알

가공품

3.6흰자편

신선 알의 흰자를 원료로 가공,발효,건조과정을 거쳐 생산

된 알 가공품

3.7단피

신선 알을 원료로 생석회,염기,소 등을 배합한 액체 혹은

수산화나트륨 등을 배합한 액체로 가공하여 만든 알 가공품

3.8 인 알

신선 알을 원료로 소 물이나 소 이 함유된 런 진흙,붉은

진흙,풀과 나무를 태운 재 등으로 염지하여 만든 알 가공품

3.9자오단(糟蛋)

신선 알을 원료로 껍질 깨기,식염,알코올 기타 재료를

배합하여 이기 과정을 거쳐 만든 알 가공품

성분 규격

(3)가공기

(가)할란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구획된 작업장에서 생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난각이 분변 등에 오염된 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하는 동시에 15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살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

(다)살균란은 여과,균질 살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라)제품의 특성에 따라 살균온도 시간 리를 철 히 하여야

4.1원료 요구

4.1.1원료 알:GB274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1.2부재료:국가의 상응하는 표 과 련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능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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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특히 알가열성형 제품에 있어서는 90℃에서 20분간,

란액은 64℃에서 2분 30 간,난황액은 60℃에서 3분 30 간,

난백액은 55℃에서 9분 30 간 가열살균하거나 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하여야 한다.

(마)건조제품에 있어서는제품의 변색･변성 등이방지되도록 알

의 당성분을 제거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바)비살균제품은 실 란･오란･연란을 제외한 정상란으로만

제조･가공하고할란후속히5℃이하로냉각하여야하며,48시간을

과하여 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살균제품은 모두 미생물의 증식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5℃이하에 신속히 냉각시켜야 한다.

(아)원료용 알을 냉장보 할 때에는 알가공품과 구획하여

보 하여야 한다.

(4)성분규격

(가)성상: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이취가없어야한다.

(나)수분(%):10.0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다)세균수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 이어야 한다.

(라) 장균군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

(마)살모넬라균 :음성이어야 한다.

항 지

살균

빙 단

하고 고 , 색  담 색  띠고, 빙 단  

상  냄새가 , 상한 냄새   없다.

빙
하고 고 , 색  띠고, 빙  상  냄

새가 , 상함 냄새   없다. 

빙
하고 고 , 색  색  띠고, 빙  

상  냄새가 , 상함 냄새   없다. 

살균 단 

가루

말상태  게 러지는 어리 상태  띠 , 고  

담 색  띠고, 단 가루  상  냄새가 , 상한 

냄새   없다.

 

가루

말  게 러지는 어리 태  띠 , 고  

색  띠고,  가루  상  냄새가 , 상한 

냄새   없다.

편
결 태  띠 , 고  담 색  띠고, 편  상  

냄새가 , 상한 냄새   없다.

피단

껍질   진  등  고 고 하 , 껍질  하

고 곰 가 없  들  리가 지 는다. 

라보   하 , 는 청갈색, 갈색, 갈색

 띠고, 상태 , 탄  , 보통 늬가 

다. 는 색  색  띠고 지  

 간 보 도 한다. 피단 고  맛과 냄새가 , 

상한 냄새가 없다.

표1 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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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진  등  고 고 하 , 진  겨내

 껍질  하고 곰 가 없고, 빛에 비 어 보  

 그림  볼  다. 라보  가 체상

태  맑고, 는 색  색  고리  겔 상태

 타낸다.   고  냄새가  상한 냄새

가 없다.

단

  하고 막에 진 곳  없고, 껍질  탈락

했거  탈락하지  경우도 다. 는 색,  

색  띠  색  고 고 한  고상태  보

다. 는 하고 색  색  띠  고

상태  보 다. 단 고  짙  향   상한 

냄새는 없다.

항 지

/(g/100g)

 살균 병 단                          ≤

 빙                              ≤

 빙                                ≤

 살균 단 가루                       ≤

  가루                          ≤

 편                               ≤

76.0

55.0

88.5

4.5

4.0

16.0

지 /(g/100g)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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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 빙 단                          ≥

 빙                              ≥

 살균 단 가루                       ≥

  가루                          ≥

10

26

42

60

리지 산/(g/100g)

 살균 빙 단                          ≤

 빙                              ≤

 살균 단 가루                       ≤

  가루                          ≤

4.0

4.0

4.5

4.5

 염 질 /(mg/100g)            ≤

   10

산도( 산   계산)/(g/100g)

 편                               ≤ 1.2

(Pb)/(mg/kg)

 피단                                 ≤

 단                               ≤

 타  가공                        ≤

2.0

1.0

0.2

연(Zn)/(mg/kg)                      ≤ 50

비 /(mg/kg)                      ≤ 0.05

 (Hg   계산)/(mg/kg)        ≤ 0.05

BHC, DDT
GB2763  

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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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살균 빙 단                   

 빙 , 빙

 살균 단 가루

  가루 

 단

 피단

≤

≤

≤

≤

≤

≤

5,000

1,000,000

10,000

50,000

100

500

균 /(MPN/100g) 

 살균 빙 단 

 빙 , 빙  

 살균 단 가루

  가루 

 단

 피단

≤

≤

≤

≤

≤

≤

1,000

1,000,000

90

40

30

30

식 독균(살 라균, 겔라균) 검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3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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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축산물가공기

2.축산물별 기 규격

카.자연치즈

타.가공치즈

15.치즈 생표

(Nationalfoodsafetystandard

Cheese)

GB5420-2010

정의 범

카.자연치즈

(1)정의

자연치즈라 함은 원유 는 유가공품에 유산균,단백질

응유효소,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경성치즈

(나)반경성치즈

(다)연성치즈

(라)생치즈

타.가공치즈

(1)정의

가공치즈라함은자연치즈를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유화시켜 가공한 것이거나

자연치즈에 속하지 아니하는 치즈로 총 유고형분

자연치즈에서 유래한 유고형분이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범 :본 표 은 숙성된 치즈,곰팡이 숙성 치즈와 미

숙성 치즈에 용된다.

정의 :치즈 Cheese

숙성 혹은 비숙성한 연질,반경질,경질,특경질,코 이 된 유

제품.그 훼이 단백질/카세인의 비율이 우유 의 상용 비율

을 과해서는 안된다.치즈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a)응결효소 혹은 기타 상응하는 응결제의 작용 아래,우유,탈지

유,부분탈지유,크림,훼이 크림,버터 크 하나 혹은 다수

재료에서 단백질 응고 혹은 부분응고.응고체 배출 부분 유청

으로 얻는다.이 과정이 유단백질(특별히 카세인 부분)의 농축 과

정이다.즉 치즈 의 단백질 함량은 재료 의 단백질 함량보다

높다.

b)우유 혹은 유제품 단백질 응고 과정을 포함한 가공 작업

얻는 제품과 (a)에서 묘사한 종류의 물리 화학의 감각 특성이

있는 상품

3.1.1숙성치즈 ripenedcheese

생산 후 바로 사(식)용 알 수 없음.일정한 온도아래

일정 기간 보 ,생화 물리 변화 후 생기는 치즈 특성의 치즈

3.1.2곰팡이가 숙성된 치즈 mouldripenedcheese

치즈 내부 혹은 표면의 특정 곰팡이가 생장을 통하여

숙성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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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경성가공치즈

(나)반경성가공치즈

(다)혼합가공치즈

(라)연성가공치즈

3.1.3미숙성 치즈 unripenedcheese

미숙성 치즈(신선한 치즈 포함)로 생산 후 바로

사(식)용 할 수 있는 치즈

성분 규격

카.자연치즈

(3)가공기

(가)치즈용 원유 유가공품은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 간 이상 는이와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

(나)유산균 종 시 이종 미생물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산도 시간 리를 철 히 하여야 한다.

(다)발효 는 숙성 시에는 표면에 유해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숙성실의온도 습도 리를철 히하여야한다.

(4)성분규격

(가)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나) 장균(E.coli):n=5,c=1,m=10,M=100

(다)유고형분 유지방

항목 요구 검사방법

색
동종 제품에 나타나는 정

상 생을띤다.
샘 을 50ml비커에 넣고,

자연 아래에서 색채와

조직 상태 찰.냄새를

맡고,따뜻한 물로 양치 후

맛을 본다.

맛과 냄새
동종 제품 특유의 맛과

냄새가 난다.

조직상태

조직이 섬세하고,질이 고

르며,동종 제품 고유의

경도를 나타낸다.

4.1원료 요구

4.1.1생유:GB1930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1.2기타원료:상응하는 안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

다.

4.2 능 요구: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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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형
고형 (%) 지 (%)

경 60.0 상 24.0 상

경 40.0 상 9.8 상

연 35.0 상 7.0 상

생 18.0 상 3.6 상

(라)보존료(g/kg) :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드 산나트 0.5 하( 드 산 )

빈산

빈산

빈산 슘

3.0 하( 빈산  하 , 

프 피 산  또는 프 피 산 트  병 할 

에는 빈산  프 피 산  사 량  합계가 

3.0 하)

프 피 산

프 피 산 슘

프 피 산나트

3.0 하(프 피 산  하 , 빈산, 

빈산  또는 빈산  병 할 에는 

프 피 산  빈산  사 량  합계가 

3.0 하)

타.가공치즈

(3)가공기

(가)자연치즈는 분쇄 표면의 곰팡이 등 이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자연치즈는분쇄한 후균일한 조직이되도록 충분히 교반

유화시켜야 한다.

항목

시료채취법a 제한량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

CFU/g표시) 검사방법

n c m M

장균군 5 2 100
100

0

GB 4789.3평

계 수법

황생포도상구균 5 2 100
100

0

GB 4789.10평

계 수법

살모넬라균 5 0 0/25g - GB4789.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5 0 0/25g - GB4789.30

효모b ≤ 50

GB4789.15

곰팡이균b ≤ 50

a샘 의 분석과 처리 GB4789.1과 GB4789.18에 따라 실행

b곰팡이가 숙성된 치즈 용 안함

4.3오염물 제한량: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4진균독소 제한량: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미생물 제한량: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제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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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성가공치즈는 사용하는 원료치즈 이외의 유가공품은

10%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라)유화,살균이 끝난 치즈믹스는 가능한 한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충 포장하여야한다.

(마)보존료를 첨가할 경우에는 자연치즈에서 유래되는

보존료의 양을고려하여 사용 기 양이 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성분규격

(가)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나) 장균군 :n=5,c=2,m=<3,M=10

(다)유고형분 유지방

항 목

 형
고형 (%) 지 (%)

경 가공

경 가공

합가공

연 가공

50.0 상

46.0 상

38.0 상

34.0 상

25.0 상

18.4 상

7.6 상

6.8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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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드 산나트 0.5 하( 드 산 )

빈산

빈산

빈산 슘

3.0 하( 빈산  하 , 프 피 산  

또는 프 피 산 트  병 할 에는 빈산 

 프 피 산  사 량  합계가 3.0 하)

프 피 산

프 피 산 슘

프 피 산나트

3.0 하(프 피 산  하 , 빈산, 

빈산  또는 빈산  병 할 에는 프

피 산  빈산  사 량  합계가 3.0 하)

식품첨가제

4.6식품첨가제와 양강화제

4.6.1식품첨가제와 양강화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

에 부합해야 한다.

4.6.2식품첨가제와 양강화제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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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축산물가공기

1.유가공품

가.우유류

16.생우유 생표

(Hygienicstandardforrawmilk)

GB19301-2003

정의 범

(1)정의

우유류라함은원유 는원유에비타민이나무기질을강화하여

살균 는 멸균 처리한 것이거나,살균 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무기질을 무균 으로 첨가한 것 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우유:원유를살균 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원유100%).

(나)강화우유 :우유에 비타민 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단,강화제 제외).

(다)환원유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살균

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유고형분(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11%이상의 것을 말한다.

(라)유산균첨가우유 :우유에유산균을첨가한 것을말한다(원유

100%,단,유산균 제외).

1.범

본 표 은 생우유의 지표요구,생산 가공 과정의 생 요구,

장,운반과 검사방법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국가의 련 요구에 부합하는 우유(양유)속의 분

비물에 식품첨가제가 없으며 어떠한 성분도 취하지 않은 경

우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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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가)성상 :유백색～황색의 액체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나)비 (15℃):1.028～1.034

(다)산도(%):0.18이하(젖산으로서)

(라)무지유고형분(%):8.0이상

(마)유지방(%):3.0이상

(바)세균수 :1㎖당 20,000이하(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는 30℃에서 2주 보 후 표 평 배양법에

의할때 음성이어야 한다.단,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 유산균수를 제외한다)

(사) 장균군:n=5,c=2,m=0,M=10(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

한다)

(아)포스 타제 :음성이어야 한다(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자)유산균수 :1㎖당 1,000,000이상(단,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항 지

색 색  미색  띤다.

맛, 

냄새
 고  향   상한 맛  지 는다.

직

상태

균 한 드 상태  체 , 어리 진 것, , 

 보 는 질  없다.

항 지

상 도/(20℃/4℃)                   ≥ 1.028

단 질/(g/100g)                       ≥ 2.95

지 /(g/100g)                         ≥ 3.1

지 고 /(g/100g)                 ≥ 8.1

산도/(°T) 

 우                                  ≤

                                  ≤

18

16

 도/(mg/kg)                   ≤ 4.0

(Pb)/(mg/kg)                        ≤ 0.05

3.1 능 지표

능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지표

3.2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136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136 -

비 /(mg/kg)                      ≤ 0.05

플라 신M1/(μg/kg)                 ≤ 0.5

BHC/(mg/kg)                         ≤ 0.02

DDT/(mg/kg)                         ≤ 0.02

항 지

균 /(cfu/g)                         ≤ 5 10⁵

식 독균( 색포도상 균, 살 라균, 겔라균) 검

3.3동물용 의약품 잔류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은 국가 련 표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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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축산물가공기

1.유가공품

바.발효유류

17.발효유

(Nationalfoodsafetystandard

Fermentedmilk)

GB19302-2010

정의 범

(1)정의

발효유류라 함은원유 는 유가공품을유산균,효모로 발효시킨

것이나,이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생 으로 첨가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발효유 :원유 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이에 다른

식품 는식품첨가물등을 생 으로첨가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3%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농후발효유:원유 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이에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생 으로 첨가한 것으로 호상 는

액상으로 한 무지유고형분 8%이상의 것을 말한다.

(다)크림발효유:원유 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이에다른

식품 는식품첨가물등을 생 으로첨가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3%이상,유지방 8%이상의 것을 말한다.

(라)농후크림발효유:원유 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이에

다른 식품 는 식품 첨가물 등을 생 으로 첨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이상,유지방 8%이상의 것을 말한다.

(마)발효버터유 :버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1.범

본 표 은 지,탈지와 부분탈지 발효유에 용된다.

3.용어와 정의

3.1발효유 fermentedmilk

신선 우유(양유) 는 분유를 원료로 하며 살균,발효 후 제

조된 pH값을 낮춘 제품

3.1.1요구르트 yoghurt

신선 우유(양유) 는 분유를 원료로 하며 살균을

거쳐 (Streptococcusthermophilus)와 (Lactobacillusbulgaricus,

(Lactobacillusdelbrueckiisubspeciesbulgaricus)를 종하여 발

효,제조된 제품

3.2맛 첨가 발효유 flavoredfermentedmilk

80%이상의 신선 우유(양유) 는 분유를 원료로 하며 기타

원료를 첨가하고 살균,발효 후 pH값을 낮추며,발효 이나

후에 식품첨가물, 양강화제,과채,곡물 등을 첨가하거나 첨가

하지 않고 제조한 제품

3.2.1맛 첨가 요구르트 flavoredyoghurt

80%이상의 신선 우유(양유) 는 분유를 원료로 하며 기

타 원료를 첨가하고 살균을 한 후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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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상의 것을 말한다.

(바)발효유분말:원유 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이에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생 으로 첨가한 것으로 분말화한

유고형분 85%이상의 것을 말한다.

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락토바실러스 델 루에키이 서 스

피시즈 불가리쿠스)를 종하여 발효 이나 후에 식품첨가제,

양강화제,과채,곡물 등을 첨가하거나 하지 않고 제조된 제

품

성분 규격

4.지표 요구

4.1원료 요구

4.1.1생유:GB19301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1.2기타원료:상응하는 안 표 과/ 는 련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4.1.3발효균종: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락토바실러스 델 루

에키이 서 스피시즈 불가리쿠스),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

는 기타 국무원 생행정부서가 사용을 승인한 균종

4.2 능 지표:<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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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항목 효
농후

효

크림

효

농후크림

효

효 효

말

(가) 상 고  
색 택 과 
향 미  
가진 
상

 미‧
취 가 

없 어  
한다.

고  색
택과 향미

 가진 
상 또는 
상  

미‧ 취
가 없어  
한다.

고  색
택과 향미

 가진 
상  

미 ‧ 취
가 없어  
한다.

고  색
택과 향미

 가진 
상  

미 ‧ 취
가 없어  
한다.

고  
색 택 과 
향 미  
가진 
상  

미 ‧
취가 없
어  한
다.

고  
색 택 과 
향 미  
가 지 고 

미 ‧
취가 없
어  한
다.

( ) (%) - - - - - 5.0 하

(다) 고
(%)

- - - - - 85 상

( ) 지
   고 (%)

3.0 상 8.0 상 3.0 상 8.0 상 8.0 상 -

(다) 지 (%) - - 8.0 상 8.0 상 1.5 하 -

(라) 산균
    또는
   

1㎖당 
10,000,
0 0 0
상

1㎖당 
100,000,
000 상
(단, 냉동

 
10,000,0
00 상)

1㎖당 
10,000,00
0 상

1㎖당 
100,000,0
00 상(단, 
냉 동

 
10,000,00
0 상)

1㎖당 
10,000,
000 상

-

(마) 균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표1 능요구>

항목

요구

검사방법

발효유 맛 첨가 발효유

색
색은 균일한 유백색

이나 미황색을 띤다.

첨가성분의 상응하

는 색을 갖는다.
샘 을 50ml비커에

넣고,자연 아래에

서 색채와 조직 상

태를 찰한다.냄새

를 맡고 따뜻한 물

로 입을 헹군 후 맛

을 본다.

맛과

냄새

발효유 특유의 맛,

냄새가 있다.

첨가성분의 상응하

는 맛과 냄새를 낸

다.

조직상

태

조직이 섬세하고 균일하며,소량의 유청이

있을 수 있고,맛 첨가 발효유에는 첨가성

분의 특유의 조직상태가 있다.

4.3이화학 지표:<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항목

지표

검사 방법
발효유

맛 첨가

발효유

지방

/(g/100g) ≥ 3.1 2.5 GB5413.3

무지유고형분/(g/100g)≥ 8.1 - GB5413.39

단백질/(g/100g) ≥ 2.9 2.3 GB5009.5

산도/(°T) ≥ 70.0 GB5413.34


는 지 제품에만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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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오염물질 제한량: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진균독소 제한량: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6미생물 제한량:<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제한량>

항목

견본추출 방안과 제한량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통 CFU/g 는

CFU/mL로 표시)

검사방법

n c m M

장균군 5 2 1 5
GB4789.3

평 계수법

황색포도상구균 5 0
0/25g

(mL)
-

GB4789.10

정성검사

살모넬라균 5 0
0/25g

(mL)
- GB4789.4

효모 ≤ 100

GB4789.15

곰팡이균 ≤ 30

 샘 의 분석과 처리는 GB4789.1과 GB4789.18에 따라 이행한다.

4.7유산균수:<표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유산균수>

항목 제한량[CFU/g(mL)] 검사방법

유산균수 ≥ 1 10 GB4789.35

 발효 후 열처리한 제품은 유산균수 요구를 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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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

4.8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4.8.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품질은 상응하는 안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8.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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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8.분유

(Nationalfoodsafetystandard

Milkpowder)

GB19644-2010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지,탈지,부분탈지 분유와 조제분유에 용된다.

3.용어와 정의

3.1분유 milkpowder

생우유(양유)를 원료로 하며,가공 제조된 분말 형태로 만든

제품

3.2조제분유 formulatedmilkpowder

생우유(양유)혹은 기타 가공품을 주요 원료로 하며,기타

원료를 첨가하고 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 제조한 유고형분 함량이 70%보다 지 않

은 분말 형태로 만든 제품.

성분 규격

4.기술 요구

4.1원료 요구

4.1.1생유:GB19301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1.2기타원료:상응하는 안 표 과(는) 련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4.2 능 지표:<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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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구

검사방법
분유 조제분유

색
균일한 유황색

을 띈다.

상응하는 색을

가지고 있다.

샘 을 50ml비커에 넣고,

자연 에서 색채와 조직 상

태를 찰한다.냄새를 맡

고,따뜻한 물로 입을 헹군

후 맛을 본다.

맛과

냄새

순수한 우유 향

과 맛을 지닌

다.

상응하는 맛과

냄새를 지닌다.

조직상태 건조하고 균일한 분말상태이다.

항목
지 표

검사방법
분유 조제분유

단백질/(%) ≥
무지유고형

분

의 34%

16.5 GB5009.5

지방

/(%) ≤ 26.0 - GB5413.3

환원유 산도/(°T)

우유 ≤

양유

18

7~14

-

-

GB5413.34

불순물 정도/(mg/kg)≤ 16 - GB5413.30

수분/(%) ≤ 5.0 GB5009.3


는 무지유고형분(%)=100%-지방(%)-수분(%)

는 지분유에만 용.

<표1 능 요구>

4.3이화학 지표:<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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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견본추출 방안

과 제한량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보통

CFU/g 는 CFU/mL로 표시)
검사방법

n c m M

일반세균수
 5 2 50000 200000 GB4789.2

장균수 5 1 10 100
GB4789.3

평 계수법

황색포도상구

균
5 2 10 100

GB4789.10

평 계수법

살 모 넬 라 균
5 0 0/25g - GB4789.4


샘 의 분석과 처리는 GB4789.1과 GB4789.18에 따라 이행한다.


활성세균(호기성 통성 기성 활생균)을 첨가한 제품에는 용되

지 않는다.

4.4오염물질 제한량: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진균독소 제한량: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6미생물 제한량:<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제한량>

식품첨가제

4.7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4.7.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

정에 부합해야 한다.

4.7.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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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축산물가공기

1.유가공품

아.농축유류

19.연유 생표 ·

(Evaporatedmilk,sweetenedcondensedmilkandformulated

condensedmilk)

GB13102-2010

정의 범

(1)정의

농축유류라 함은 원유･우유류 는 지방우유류를 그 로

농축한 것이거나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농축우유 :원유를 그 로 농축한 것을 말한다.

(나)탈지농축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5%이하로 조정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다)가당연유 :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라)가당탈지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5%이하로 조정한 후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마)가공연유 :원유･우유류 는 지방우유류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것으로 유고형분 22.0%이상의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무가당연유,가당연유와 조제연유에 용된다.

3.용어와 정의

3.1무가당 연유 evaporatedmilk

생유 (는)유제품을 원료로 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가공하여 제조한 진득진득한 형태의 제

품

3.2가당연유 sweetenedcondensedmilk

생유 (는)유제품,설탕을 원료로 식품첨가물과 양강화

제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가공하여 제조한 진득진득한 형태

의 제품

3.3조제 연유 formulatedcondensedmilk

생유 (는)유제품을 주원료로 설탕,식품첨가물과 양강

화제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부재료를 첨가,가공하여 제조

한 진득진득한 형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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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형

항목

농 우 ,

탈지농 우
가당연

가당탈지

연
가공연

(가) 상 색～ 색

 균질한 

체  미‧

취가 없어  

한다.

색～ 색

 균질하

고 감미가 

는 체  

미‧ 취가 

없어  한다.

색～ 색

 균질하

고 감미가 

는 체  

미‧ 취가 

없어  한다.

고  색택

 가지고 

균질하고 감

미가 는 

체  

미‧ 취가 없

어  한다.

( )

(%)

        - 27.0 하 29.0 하      32.0

하

(다) 고

(%)

22.0 상 29.0 상 25.0 상 22.0 상

( 라 ) 지

(%)

6.0 상(

우 에 한한

다)

8.0 상  -  6.0 상

( 마 ) 산 도

(%)

0.4 하( 산

 하  

우 에 한한

다)

- - -

( )당

( 당 포

함%)

- 58.0 하 58.0 하 58.0 하

(사) 균 1g당 

20,000 하

( 균  경

우 55℃에  1

주 또는 30℃

에  2주 보  

후 평

에 할  

어  한

1g당 

20,000 하

1g당 

20,000 하

1g당 

20,000 하

4.기술 요구

4.1원료 요구

4.1.1생유:GB19301요구에 부합한다.

4.1.2기타원료:상응하는 안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능 지표:<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지표>

항목
요구

검사방법
무가당연유 가당연유 조제연유

색

균일하고 통일된 유백색

는 유황색을 띠며,

택이 있다

부재료의

상응하는

색을

지닌다.

샘 을 50ml비

커에 넣고,자연

아래에서 색

채와 조직 상태

를 찰한다.냄

새를 맡고,따뜻

한 물로 입을 헹

군 후 맛을 본

다.

맛과 냄새

유(乳)의

맛과

냄새가

있다

유(乳)의

향과

달콤한

맛을

지닌다.

유(乳)와

부재료에

상응하는

맛과

냄새를

지닌다.

조직상태
조직이 섬세하고,재질이 균등하며,

도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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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항목

농 우 ,

탈지농 우
가당연

가당탈지

연
가공연

다)

( ) 균  n=5, c=2, 

m=<3, M=10

( 균  

경우 

어  

한다)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항목

지표

검사방법무가

당연

유

가당

연유

조제연유

조제무가당

연유

조제가

당연유

단백질/(g/100g) ≥

무지유고

형분의

34%

4.1 4.6 GB5009.5

지방(X)/(g/100g)
7.5≤X<15.

0
X≥7.5 X≥8.0 GB5413.3

유고형분

/(g/100g)≥ 25.0 28.0 - - -

자당/(g/100g) ≤ - 45.0 - 48.0 GB5413.5

수분/(%) ≤ - 27.0 - 28.0 GB5009.3

산도/(°T) ≤ 48.0
GB

5413.34


무지유고형분(%)=100%-지방(%)-수분(%)-자당(%)


유고형분(%)=100%-수분(%)-자당(%).

4.3이화학 지표:<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4.4오염물질 제한량: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진균독소 제한량: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6미생물 요구

4.6.1무가당연유,조제무가당연유는 상업성 멸균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GB/T4789.26규정의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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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견본추출 방안

과 제한량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보통

CFU/g 는 CFU/mL표시)
검사방법

n c m M

일반세균수 5 2 30000 100000 GB4789.2

장균수 5 1 10 100
GB4789.10

평 계수법

황색포도상구

균
5 0

0/25g(m

L)
-

GB4789.10

정성검사

살 모 넬 라 균
5 0

0/25g(m

L)
- GB4789.4


샘 의 분석과 처리는 GB4789.1과 GB4789.18에 따라 이행한다.

4.6.2가당연유,조제가당연유는 <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제한량

식품첨가제

4.7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4.7.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 규

정에 부합해야 한다.

4.7.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

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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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축산물가공기

1.유가공품

가.우유류

온살균유

(Nationalfoodsafetystandard

Pasturizedmilk)

GB19645-2010

정의 범

(1)정의

우유류라 함은 원유 는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강화하여

살균 는멸균처리한것이거나,살균 는멸균후유산균,비타민,

무기질을 무균 으로 첨가한 것 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우유 :원유를 살균 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나)강화우유 :우유에 비타민 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단,강화제 제외).

(다)환원유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는멸균처리한 것으로유고형분(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 것)

11%이상의 것을 말한다.

(라)유산균첨가우유 :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단,유산균 제외).

1.범

본 표 은 지,탈지,부분탈지 온살균유에 용된다.

3.용어와 정의

3.1 온살균유 pasteurizedmilk

생우(양)유를 원료로 하며, 온 살균 등 공정을 통해 제조한

액체 제품

성분 규격

(가)성상 :유백색～황색의 액체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나)비 (15℃):1.028～1.034

(다)산도(%):0.18이하(젖산으로서)

4.기술 요구

4.1원료 요구:생유는 GB19301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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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무지유고형분(%):8.0이상

(마)유지방(%):3.0이상

(바)세균수 :1㎖당20,000이하(멸균제품의경우55℃에서1주 는

30℃에서2주보 후표 평 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단,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 유산균수를 제외한다)

(사) 장균군 :n=5,c=2,m=0,M=10(멸균제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한다)

(아) 포스 타제 : 음성이어야 한다(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자)유산균수 :1㎖당 1,000,000이상(단,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표1> 능 요구

항목 요구 검사방법

색 유백색 는 미황색
샘 을 50ml비커에

넣고,자연 아래에

서 색채와 조직 상

태를 찰한다.냄새

를 맡고,따뜻한 물

로 입을 헹군 후 맛

을 본다.

맛과

냄새

유고형분의 향이 있으며,이미,이취가

없다.

조직

상태

균일한 액체 상태로,응결,침 물이

없고,정상 시력으로 봤을 때 이물질이

없다.

4.3이화학 지표:<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항목 지 표 검사방법

지방

/(g/100g) ≥ 3.1 GB5413.3

단백질/(g/100g)

우유(牛) ≥

양유(羊) ≥

2.9

2.8

GB5009.5

무지고형분/(g/100g) ≥ 8.1 GB5413.39

산도/(°T)

우유(牛)

양유(羊)

12~18

6~13

GB5413.34


지 온살균유에만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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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견본추출 방안과 제한량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통CFU/g 는 CFU/mL표시) 검사방법

n c m M

균락총수
 5 2 50000 100000 GB4789.2

장균수 5 2 1 5
GB4789.3

평 계수법

황색포도상구

균
5 0

0/25g(

mL)
-

GB4789.10

정성 검사

살모넬라균
5 0

0/25g(

mL)
- GB4789.4


샘 의 분석과 처리는 GB4789.1과 GB4789.18에 따라 실행한다.

4.4오염물질 제한량: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진균독소 제한량: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6미생물 제한량:<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제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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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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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자.유크림류

차.버터류

21.크림,버터와 탈수 유지방

Nationalfoodsafetystandard

Cream,butterandanhydrousmilkfat

GB19646-2010

정의 범

(1)정의

유크림류라 함은 원유 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

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것을 각각 살균

는 멸균처리한 것이나 이를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유크림 :원유 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으로

유지방분 30%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가공유크림 :유크림에 다른식품 는 식품첨가물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지방분 18%이상의 것을 말한다.

(다)분말유크림 :유크림에 다른식품 는 식품첨가물등을

가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 유지방분 50%이상의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크림,버터와 탈수 유지방에 용된다.

3.용어와 정의

3.1크림 cream

유(乳)를 원료로 하며,분리해낸 지방이 함유된 부분에 기

타원료,식품첨가물, 양강화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가공한 지방 함량이 10.0%~80.0%인 제품

3.2버터 butter

유(乳)와(는)크림(발효 는 비발효)을 원료로 하며,기

타원료,식품첨가물, 양강화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가공한 지방 함량이 80.0%보다 지 않은 제품

3.3탈수 유지방 anhydrousmilkfat

유(乳)와(는)버터,크림(발효 혹은 비발효)을 원료로 하

며,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가

공한 지방 함량이 99.8%보다 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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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버터류라 함은 원유 는 우유류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이나 발효시킨 것을 그 로 는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하여 각각 교반,연압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버터 :원유의 유지방분을 분리하여 교반,연압한 것으

로 유지방분 80%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가공버터 :원유 는 우유류의 유지방분을 분리하여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교반,연압한 것으로

유지방분 30%이상(단,유지방분의 함량이 제품의 지방함량에

한 량비율로서 50%이상일 것)의 것을 말한다.

(다)버터오일 :버터 는 크림에서 유지방 이외의 거의 모

든 수분과 무지유고형분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성분 규격 (4)성분규격

4.기술 요구

4.1원료 요구

4.1.1생유:GB1930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1.2기타원료:상응하는 안 표 과(는) 련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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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항목
크림 가공 크림 말 크림

(가) 상 색～ 색  균

질한 동  체 

또는 고 체

 미‧ 취가 없

어  한다.

고  색택과 향

미  가지고 

미 ‧ 취가 없어  

한다.

고  색택과 향

미  가진 말

 미‧ 취가 

없어  한다.

(  (%) - - 5.0 하

(다 산도(%) 0.20 하

( 산 )

- -

(라) 지

(%)

30.0 상 18.0 상   50.0 상

(마) 균 1g당 

20,000 하

1g당 20,000 하

( 균  경우 

55℃에  1주 또는 

30℃에  2주 보  

후 평

에 할  

어  한다)

1g당 

20,000 하

( ) 균 n=5, c=2, 

m=<3, M=10

n=5, c=2, m=<3, 

M=10( 균  

경우 어  

한다)

n=5, c=2, 

m=<3, 

M=10( 균

 경우 

어  한다)

4.2 능 지표: 능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요구

항

목
요구 검사방법

색

균일한 유백색,유황색을 띠

거나 상응하는 부재료가

가져야 하는 색을 띠어야

한다.

샘 을 50ml비커에 넣고,

자연 아래에서 색채와

조직 상태를 찰한다.냄

새를 맡고,따뜻한 물로 입

을 헹군 후 맛을 본다.

맛

과

냄

새

크림,버터,탈수 유지방

는 상응하는 부재료가 가져

야 하는 맛과 냄새를 가져

야 하며,이미가 없어야 한

다.

조

직

상

태

균일하며,상응하는 부재료

의 침 물을 허용하며,정상

인 시력으로 봤을 때 보

이는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156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156 -

형

항목
가공

(가) 상 고  색택과 향

미  가지고 미

‧ 취가 

없어  한다.

고  색택과 향

미  가지고 미

‧ 취가 

없어  한다.

고  색택과 

향미  가지  

미‧ 취가 

없어  한다.

( ) (%) 18.0 하 18.0 하 0.3 하

(다) 지 (%) 80.0 상 30.0 상 99.6 상

(라) 산가 2.8 하 2.8 하 2.8 하

(마) 지  산가 20.0±2 - 20.0±2

( ) 타 색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사) 균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 ) 산 지 (g/kg) : 다 에  하는  산 지 가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2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 ) 보 료(g/kg) : 다 에  하는  보 료가 검 어 는 니

다.

드 산 트 0.5 하( 드 산 )

항목

지표

검사방법
크림 버터

탈수

유지

방

수분(%) ≤ - 16.0 0.1

버터는 GB 5009.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탈수 유지방은 GB

5009.3 의 칼 피셔법

으로 측정한다.

지방(%) ≥ 10.0 80.0 99.8 GB5413.3


산도

/(°T) ≤ 30.0 20.0 - GB5413.34

무지유고형분

/(%)≤ - 2.0 - -

 탈수 유지방의 지방(%)=100%-수분(%)

발효 크림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는 용하지 않는다.


무지유고형분(%)=100%-지방(%)-수분(%)(염분을 함유한 버터는

식염 함량을 뺌.)

4.3이화학 지표:<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4.4오염물질 제한량: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진균독소 제한량: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6미생물 제한량

4.6.1통조림 공정 는 고온 순간 멸균 공정으로 가공한

크림 제품은 상업 무균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GB/T

4789.26규정의 방법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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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견본추출 방안

과 제한량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보통CFU/g

는 CFU/mL표시)
검사방법

n c m M

균락총수 5 2 10000 100000 GB4789.2

장균수 5 2 10 100
GB4789.3

평 계수법

황색포도상구

균
5 1 10 100

GB4789.10

평 계수법

살모넬라균
5 0

0/25g

(mL)
- GB4789.4

곰팡이균 ≤ 90 GB4789.15


샘 의 분석과 처리는 GB4789.1과 GB4789.18에 따라 이행한다.


발효 크림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는 용되지 않는다.

4.6.2기타 제품은 <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제한량

식품첨가제

4.7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4.7.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품질은 상응하는 안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7.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사용은 GB2760과 GB14880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158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158 -

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통․병조림식품

22.육류 통조림 생표

(Hygienicstandardforcannedmeat)

GB13100-2005

정의 범

“통․병조림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통 는 병에 넣어 탈기와

살균 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육류 통조림의 생지표 요구와 검사방법 식품

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포장,표시,운반, 장에 한 생 요

구를 규정하 다.

본 표 은 가축,가 육을 주요원료로 하여 처리,분리선별,정

리,요리(요리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음),통조림 포장(철

제 통조림,유리 통조림,복합박막포장 지 혹은 기타 포장재용

기 포함), ,살균,냉각을 거쳐 생산되어 일정정도 진공상태

에 있는 육류 통조림 식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2)규 격

(1)성 상∶ 는 병 뚜껑이 팽창 는 변형되지 아니하고,

내용물은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진공도(cmHg)∶ 당한 진공도를 가져야 한다

(다만,원터치캔의 경우는 제외한다).

(3)주석(mg/kg)∶150이하

(다만,산성통조림은 200이하)

(4)세 균∶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새거나 부풀어 오른 곳이 없고,용기 안 의 표면에 녹슨 곳이

없어야 하며,내벽 도료가 완 하며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7장총 첨부서류159

- 159 -

항목 지표

무기비소/(mg/kg) ≤ 0.05

납(Pb)/(mg/kg) ≤ 0.5

주석(Sn)/(mg/kg)

주석도 통조림 ≤ 250

총 수은(Hg를 기 으로 계산)(mg/kg) ≤ 0.05

카드뮴(CD)(mg/kg) ≤ 0.1

아연(Zn)(mg/kg) ≤ 100

아질산염(NaNo2를 기 으로 계산)/(mg/kg)

서양식 햄 통조림 ≤

기타 소 에 인 류 통조림 ≤

70

50

벤조(a)피

/(μg/kg) 5

a벤조(a)피 은 굽거나 훈제한 육류 통조림에만 용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통조림 상업 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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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통․병조림식품

23.어류 통조림 생표

(Hygienicstandardforcannedfish)

GB14939-2005

정의 범
“통․병조림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통 는 병에 넣어 탈기와

살균 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어류 통조림의 생지표 요구와 검사방법 식품

첨가제,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 장과 운반에 한 생

요구를 규정하 다.

본 표 은 신선(냉동)어를 원료로 처리,분리선별,정리,가공,

통조림 포장(철제 통조림,유리 통조림,복합박막포장 지 혹은

기타 포장재용기 포함), ,살균,냉각을 거쳐 생산되어 일정

정도 진공상태에 있는 통조림 식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2)규 격

(1)성상∶ 는 병 뚜껑이 팽창 는 변형되지 아니하고,

내용물은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진공도(cmHg)∶ 당한 진공도를 가져야 한다

(다만,원터치캔의 경우는 제외한다).

(3)주석(mg/kg)∶150이하

(다만,산성통조림은 200이하)

(4)세 균∶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3.1원료,부재료 요구

3.1.1생선:GB273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1.2부재료:상응하는 생표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불순물이나 내벽 도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이상한 냄새,

부식한 곳,새는 곳,부풀어 오른 곳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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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a)피

/(μg/kg)                      ≤ 5

타민

/(mg/100g)                      ≤ 100

(Pb)/(mg/kg)                                     ≤ 1.0

비 /(mg/kg)                                   ≤ 0.1

틸 /(mg/kg) 

 식  어 (상어, 돛새 , 다랑어, 고   타) ≤

 비 식  어                                      ≤

1.0

0.5

주 (Sn)/(mg/kg) 

주 도  통 림                                    ≤ 250

연(Zn)/(mg/kg)                                   ≤ 50

드뮴(Cd)/(mg/kg)                                 ≤ 0.1

PCB /(mg/kg)                                     ≤ 

PCB138/(mg/kg)                                   ≤ 

PCB153/(mg/kg)                                   ≤

2.0

0.5

0.5

 a 훈  생  통 림에만 다.

 b 고등어 통 림에만 다.

 c 해 어 통 림에만 , PCB28, PCB52, PCB101, 

PCB118, PCB138, PCB153과 PCB180  계  계산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통조림 식물 상업 살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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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차.식용우지

카.식용돈지

24.식용 동물유지 생표

(HygienicstandardfPoredibleanimalfats)

GB10146-2005

정의 범

차.식용우지

(1)정의

우지라 함은 소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으로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원료우지 :생지방(소의 지방조직으로 원료우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우지의 원료를 말한다.

(나)식용우지:원료우지를식용에 합하도록처리한 것을말한다.

카.식용돈지

(1)정의

돈지라 함은 돼지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으로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원료돈지:생지방(돼지의지방조직으로원료돈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돈지의 원료를 말한다.

(나)식용돈지:원료돈지를식용에 합하도록처리한것을말한다.

1.범

본 표 은 식용 동물유지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품첨가

제,생산 가공 과정,표시,포장,운반, 장에 한 생 요구를

규정하 다.

본 표 은 수의사의 검사를 거쳐 인가받은 산 돼지,소,양의

기름,고기,망막,혹은 내장기 에 붙어있는 순 지방조직을 단

독으로 혹은 여러 종류를 혼합하여 생산한 식용돼지기름,양기

름,소기름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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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4)성분규격

(가)성상: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이취가없어야한다.

(나)비 (40℃/20℃):0.893～0.904(원료우지는 제외한다)

(다)굴 률(40℃):1.448～1.460(원료우지는 제외한다)

(라)수분(%):0.3이하 (원료우지일 경우 0.7이하)

(마)비비 화물(%):1.2이하(원료우지는 제외한다)

(바)산가 :0.3이하(원료우지일 경우 4.0이하)

(사)비 화가 :190～202(원료우지는 제외한다)

(아)요오드가 :32～50(원료우지는 제외한다)

(자)산화방지제(g/㎏):다음에서정하는산화방지제는아래기 에

합하여야 한다.

틸 드 시아니졸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퀴논

0.2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4)성분규격

(가)성상: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이취가없어야한다.̀

(나)비 (40℃/20℃):0.894～0.906(원료돈지는 제외한다)

(다)굴 률(40℃):1.448～1.461(원료돈지는 제외한다)

(라)수분(%):0.3이하(원료돈지일 경우 0.7이하)

(마)비비 화물(%):1.2이하(원료돈지는 제외한다)

(바)산가 :0.3이하(원료돈지일 경우 4.0이하)

(사)비 화가 :192～203(원료돈지는 제외한다)

항 지

산가(KOH)/ (mg/g)

 돼지                                           ≤ 

 ,                                     ≤

1.5

2.5

과산 가/(g/100g)                               ≤ 0.20

말 드(malondialdehyde, MDA)/(mg/100g)  ≤  0.25

(Pb)/(mg/kg)                                    ≤ 0.2

 비 (As   계산)/(mg/kg)               ≤ 0.1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국가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이상한 냄새,산패한 맛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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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 드 시아니졸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퀴논

0.2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아)요오드가 :45～70(원료돈지는 제외한다)

(자)산화방지제(g/㎏):다음에서정하는산화방지제는아래기 에

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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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식품안 국가표

유청분말말 유청단백분말

(Nationalfoodsafetystandard

Wheypowderandwheyproteinpowder)

GB11674-2010

정의 범

1.범

본 표 은 탈염유청분말과 비탈염유청분말,농축 유청단백분

말,분리 유청단백분말 등 제품에 용된다.

2.용어와 정의

2.1유청 (whey)

생유를 원료로 하며 응유효소,산성화 혹은 막 여과 등의 방

식으로 치즈,카제인과 기타 유사 제품 생산 시 응유 덩어리를

분리한 후 얻어지는 액체

2.2유청분말 (wheypowder)

유청을 원료로 건조를 거쳐 만든 분말 형태의 제품

2.2.1탈염유청분말 (Demineralizedwheypowder)

유청을 원료로 탈염,건조를 거쳐 만든 분말 형태의 제품

2.2.2비탈염유청분말 (Non-demineralizedwheypowder)

유청을 원료로 탈염을 거치지 않고,건조를 거쳐 만든 분

말 형태의 제품

2.3유청단백분말 (wheyproteinpowder)

유청을 원료로,분리,농축,건조 등 공정을 거쳐 단백질

함량이 25%보다 지 않은 분말 형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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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4.기술 요구

4.1원료 요구

4.1.1유청:GB19301요구에 부합한 생유를 원료로 유제품을

생산하고 얻어진 유청

4.1.2기타 원료:상응하는 안 표 / 는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지표>

항목 요구 검사방법

색 균일하고 통일된 색을 가짐
샘 을 50ml비커

에 넣고,자연 에

서 색채와 조직 상

태 찰. 냄새를

맡고,따뜻한 물로

양치 후 맛을 본

다.

맛과 냄새
제품 특유의 맛과 냄새가 있으며,

이상한 냄새가 없음

조직상태

건조하고 균일한 분말상태 제품,덩

어리진 것이나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불순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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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물리화학 지표:<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물리화학 지표>

항목

지 표

검사방법탈염유청

분말

비탈염

유청

분말

유청단백

분말

단백질/(g/100g)≥ 10.0 7.0 25.0 GB5009.5

회분/(g/100g) ≤ 3.0 15.0 9.0 GB5009.4

유당/(g/100g) ≥ 61.0 - GB5413.5

수분/(g/100g) ≤ 5.0 6.0 GB5009.3

4.4오염물질 제한량: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5진균독소 제한량: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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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미생물 제한량:<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제한량>

항목

샘 추출 방안 제한량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모두

CFU/g표시)
검사방법

n c m M

황색포도상구균 5 2 10 100
GB4789.10

평 계수법

살모넬라균 5 0 0/25g - GB4789.4

 샘 의 분석과 처리는 GB4789.1과 GB4789.18에 따라 이행함.

식품첨가제

4.7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4.7.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

정에 부합해야 한다.

4.7.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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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3.두부류 는 묵류

(1)두부

(2) 두부

(3)유바

(4)가공두부

(5)묵류

1.비발효성 콩 제품 루텐 생표

(Hygienicstandardfornon-fermentedbeanproductsand

gluten)

GB2711-2003

정의 범

(1)두부

두(두분 포함,100%,단 식염제외)를 원료로 하여 얻은

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한다.

(2) 두부

두(두분 포함,100%,단 식염제외)를 미세화하여 얻은

두유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한다.

(3)유바

두액을 일정한 온도로 가열시 형성되는 피막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4)가공두부

두부 는 두부 제조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 는

두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두부 는 두부 30%이 상이어야 한다).

(5)묵류

분질원료,해조류 는 곤약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범 :본 표 은 비발효성 콩 제품 루텐의 지표와 식품

첨가제,생산 가공과정에서의 생 요건,포장,표시, 장

운송 요건,검사방법 등을 규정한다.

본 표 은 두나 기타 잡두를 원료로 제조한 두부와 삶거나

튀기거나 훈제하거나, 는 건조한 콩 제품 을 원료로 제

조한 루텐 등에 용된다.

                                                               -식  식 -



170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170 -

성분 규격

(1) 속(mg/kg):3.0이하

(2) 장균군 :

① 두부.두부 :1g당 10이하

(충 , 한 제품에 한한다)

② 묵류 :음성(충 , 한 제품에 한한다)

(3)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항 지

 비 (As  계산)/(mg/kg) 0.5

연(Pb)/(mg/kg) 1.0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본 품종의 정상 인 색과 향,맛,질감을 가져야

하며,시거나 끈 이지 않고,다른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되며,곰팡이가 생겨도 안 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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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포
포

균 /(cfu/g)                     ≤ 100,000 750

균 /(MPN/100g)                   ≤ 150 40

식 독균(살 라균, 색포도상 균, 

겔라균) 
검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두 단백류 가

운데 부죽(腐竹)(콩물을 납작하게 말린 것),두부분말 등 직

입으로 들어가는 건조류 콩 제품은 제외)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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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0.장 류

(1)메주

① 한식메주

② 개량메주

(2)한식간장

① 재래한식간장

② 개량한식간장

(3)양조간장

(4)산분해간장

(5)효소분해간장

(6)혼합간장

(7)한식된장

(8)된장 .

(9)조미된장

(10)고추장

(11)조미고추장

(12)춘장

(13)청국장

(14)혼합장

(15)기타장류

2.발효성 콩 제품

(Hygienicstandardforfermentedbeanproduct)

GB2712-2003

정의 범

(1)메주

① 한식메주

두를 주원료로 하여 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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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량메주

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거나 삶은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2)한식간장

① 재래한식간장

한식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② 개량한식간장

개량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3)양조간장

두,탈지 두 는 곡류 등에 룩균 등을 배양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

다.

(4)산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

공한 것을 말한다.

(5)효소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

공한 것을 말한다.

(6)혼합간장

1.범

본 표 은 발효성 콩 제품의 지표 요구와 식품첨가제,

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포장,표시, 장 운송

요건,검사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두 혹은 기타 잡두를 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켜 만든 푸루(腐乳 :삭힌 두부),떠우츠(豆豉:

콩을 발효시켜 만든 청국과 비슷한 식품),낫토 등

발효성 제품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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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간장 는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 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이나 산분해간장 원액에 단백질 는 탄

수화물 원료를 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여액을 가공한 것 는

이의 원액에 양조간장 원액이나 산분해간장 원액 등을 혼합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7)한식된장

한식메주에 식염수를 가하여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

(8)된장

두, ,보리, 는 탈지 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 는 메

주를 식염수에 담가 발효하고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9)조미된장

된장(90%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

한 것을 말한다.

(10)고추장

두류 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룩균 등을 배양한 후

고춧가루(6% 이상),식염 등을 가하여 발효 .숙성하거나 숙성

후 고춧가루(6%이상),식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11)조미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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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9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12)춘장

두, ,보리, 는 탈지 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카라멜색소 등을 가하여 발효 .숙성하

거나 숙성 후 식염,카라멜색소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13)청국장

두를 주원료로 하여 바실러스(Bacillus)속균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이거나,이를 고춧가루,마늘 등으로 조미한 것으로

페이스트,환,분말 등을 말한다.

(14)혼합장

간장,된장,고추장,춘장 는 청국장 등을 주원료로 하거나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한 것(장류

50%이상이어야 한다)을 말한다.

(15)기타장류

식품유형 (2)~(1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장,된장,고추장을

말한다.

성분 규격

(1)총질소 (w/v%):0.8이상(간장에 한하며,한식간장은 0.7

이상)

(2)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장균군 :음성[혼합장(살균제품)에 한한다]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각각의 발효성 콩 제품 고유의 색과 향,맛,형태를 지녀야

하며,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서는 안 되고 이물질이 섞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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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존료(g/kg다만,간장은 g/L):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

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빈산

빈산

빈산

1.0 하( 빈산 , 간  , 청

 비건 식 에 한한다)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간 에 한한다. 라 시 식향산에

틸  라 시 식향산 틸과 병 할 에

는 식향산  사 량과 라 시 식향

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25g/kg 하)

라 시 식향산 틸

라 시 식향산에틸

0.25 하(간 에 한한다. 식향산, 식

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라 시 식향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25g/kg 하)

항 지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0

플라 신B₁/(㎍/kg)       ≤ 5

항  지

균 /(MPN/100g)           ≤  30

식 독균(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안 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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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타식품류

29-3. 분류

(1) 분

(2)기타 분

3. 분 제품

(Hygienicstandardforstarchproducts)

GB2713-2003

정의 범

(1) 분

감자,고구마의 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분리 등의 과정

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

(2)기타 분

식품유형 (1)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분을 말한다

본 표 은 분 제품의 지표 요구와 식품첨가제,생산 가

공 과정의 생요건,포장,표시, 장 운송에 한 생

요건,검사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곡류,고구마 감자류,콩류 등의 식물을 주요 원

료로 하는 분제품에 용한다.

본 표 은 곡류,고구마 감자류,콩류 등의 식물을 주요 원

료로 하는 분에는 용하지 않는다.

성분 규격

(1)수분(%)

① 감자 분.20.0이하

② 고구마 분.18.0이하

③ 기타 분.15.0이하

(2)회분(%).0.4이하

(3)산도(0.02N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3mL이하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각 품종 고유의 형태와 색을 지녀야 하며,신맛이 나거나

엉겨 붙어서는 안 된다.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되어서도 안 되

며,이물질이 섞여서도 안 되고,입안에서 모래가 섞인 듯한

느낌을 주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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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0

플라 신B₁/(㎍/kg)      ≤ 5.0

산  량

GB 

2760에 

라 집행

항  지

균 (cfu/g)      ≤ 1,000

균 (MPN/100g)       ≤ 70

식 독균(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1)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1) 미생  지 는 직  는 식   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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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식품

(1) 임류

(2)당 임

4.염장 채소

(Hygienicstandardforpreservedvegetables)

GB2714-2003

정의 범

(1) 임류

주원료를 식염,장류,식 등에 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

미.가공한 식염 임,장류 임,식 임 등을 말한다.

(2)당 임

주원료를 꿀,설탕 등 당류에 이거나 이에 식품 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수분함량이 10% 이하

인 것은 건조당 임이라고 말한다.

본 표 은 염장채소의 지표 요구와 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포장,표시, 장 운송 요건,검사 방법

을 규정했다.

본 표 은 발효성 비발효성 각종 염장채소와 각종 피클 등

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세균수.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2) 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살균 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3)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가열 살균

는 멸균 처리한 오이 임,생강 임,매실 임식품 등은 제

외한다).

(4)이산화황(g/kg):0.030미만(건조당 임에 한한다)

(5)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

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염장채소 고유의 색,향,맛을 지녀야 하며,이물질이 섞이거

나 기타 나쁜 맛이 나서도 안 되고,흰 막처럼 곰팡이가 생겨

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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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

빈산

빈산

 1.0 하

 ( 빈산 , 다만, 당 , 식  )

 0.5 하

 [ 빈산 , 당 (건 당  ), 

 식 (  )에 한함]

0.5 하

 ( 에 한함, 식향산, 식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빈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

계가 1.5g/kg 하 어  하 , 그  빈산

 사 량  0.5g/kg 하)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1.0 하

( 에 한함. 빈산, 빈산   

빈산 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과 빈산  사 량  합계가  1.5g/kg 

하 어  하 , 그  빈산  사 량

 0.5g/kg 하) )

항 지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

질산염 (NaNO2  계산)/(mg/kg)  ≤ 20

항  지

균 /(MPN/100g)

 포       ≤

 병포 ( 지포 )     ≤

90

3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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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제 4.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 규격

1)곡류가공품

5.곡류 생표

(Hygienicstandardforgrains)

GB2715-2005

정의 범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본 표 은 곡류의 생지표와 검사방법,포장,표시,운송

장에 한 생 요건을 규정했다.

본 표 은 사람들이 먹는 곡물과 벼,콩류,고구마 감자류

등 그 제품에 용되고 가공식용유의 원료에는 용되지 않

는다.

용어와 정의

3.1열 손상 곡물 알갱이(heatdamagedkernel)

미생물이나 기타 원인에 의해 생긴 열 때문에 색이 변한 곡

물 알갱이

3.2맥각(ergot)

화본과 식물의 이삭에 기생하여 균핵이 된 것

3.3독맥(lolium temulentum)

화본과 본식물의 이삭열매

3.4곰팡이 핀 알갱이(moldykernel)

곰팡이가 생겨 배아와 배유가 손상되어 식용 가치가 없는 알

갱이

성분 규격

1)성 상∶ 합하여야 한다.

2)이 물∶ 합하여야 한다.

3)산 가

(1)식용유지가공품 :3.0이하

4.1 능 지표

정상 인 곡류의 색과 맛을 지니고,청결하고 생 이어

야 하며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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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깨분 두분 :4.0이하

(3)식용번데기 가공품 는 유탕․유처리식품 :5.0이하

4)과산화물가∶60이하(식용번데기 가공품 는 유탕․유처

리식품에 한한다)

5) 속(mg/kg)∶10이하(식용유지가공품 는 당류가공품

에 한한다)

6)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에 한한다).

7)세 균 수∶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8)타르색소,합성보존료,산화방지제는 식품첨가물공 에 사

용기 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요성에 따

라 선별 용할 수 있다.

항 지

열 상 갱 (%) 

         ≤ 0.5

곰 가 핀 갱     ≤ 2.0

항 지

맥각(%) 

 , ,    ≤ 

 , 보리      ≤ 

검

0.01

독맥(과립/kg)

 , 보리         ≤ 1

독말 과 타 독 식  (과립/kg)

       ≤ 1

표1 능 지표

4.2유독 유해 균류,식물종자에 한 지표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유독 유해 균류,식물종자에 한 지표

4.3이화학 지표

4.3.1진균독소 허용량 지표

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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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허 량/(㎍/

kg) 

플라 신B₁

                                  ≤ 

                                      ≤ 

 타                                   ≤ 

20

10

5

시니 (Don)

 , 보리,  그 상 곡           ≤ 1,000

랄  

 ,                              ≤ 60

라 신A

 곡 ,                              ≤ 5

항
허 량/(㎍/k

g) 

(Pb)                                  ≤ 0.2

드뮴(Cd)

 벼(  포함),                        ≤ 

 맥 ( 가루 포함),  타         ≤ 

0.2

0.1

(Hg)                                 ≤ 0.02

비 (As  계산)

                                      ≤ 

 가루                                 ≤ 

 타                                   ≤ 

0.15

0.1

0.2

표3진균 독소 허용량 지표

4.3.2오염물질 허용량 지표

표4의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표4오염물질 허용량

4.3.3농약 최 잔류 허용량

표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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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최 잔류

허용량

/(mg/kg)

인화합물(PH3로 계산) ≤ 0.05

메틸 로마이드 ≤ 5

말라티온

≤ 0.1

클로르피리포스메틸 ≤ 5

피리미포스메틸

,벼 ≤ 5

델타메스린 ≤ 0.5

BHC ≤ 0.05

린단

≤ 0.05

DDT ≤ 0.05

클로르피크린(원곡(가공 의 상태)기 ) ≤ 2

헵타클로르 ≤ 0.02

알드린 ≤ 0.02

디엘드린 ≤ 0.02

기타 농약
GB2763의

규정에 따름

표5농약 최 잔류 허용량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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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4.식용유지류

(1)콩기름(두유)

(2)옥수수기름(옥배유)

(3)채종유(유채유 는 카놀라유)

(4)미강유(미유)

(5)참기름

(6)들기름

(7)홍화유(사 라워유 는 잇꽃유)

(8)해바라기유

(9)목화씨기름(면실유)

(10)땅콩기름(낙화생유)

(11)올리 유

(12)팜유류

(13)야자유

(14)혼합식용유

(15)가공유지

(16)쇼트닝

(17)마가린류

(18)고추씨기름

(19)향미유

(20)기타 식용유지

6.식물성 식용유

(Hygienicstandardforediblevegetableoil)

GB27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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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

(1)콩기름(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2)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

한 것을 말한다.

(3)채종유(유채유 는 카놀라유)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4)미강유(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5)참기름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는 이산화탄소(임계추

출)로 추출한 임계추출 참기름과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참깨유를 말한다.

(6)들기름

들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들기름 는 이산화탄소(임계추

출)로 추출한 임계추출 들기름과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들깨유를 말한다.

(7)홍화유(사 라워유 는 잇꽃유)

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

로 홍화유,고올 산홍화유를 말한다.

(8)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

한 것으로 해바라

본 표 은 식물원유,식용식물유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품첨가제,포장,표시, 장 운송에 한 생 요건을 규

정했다.

본 표 은 식물원유,식용식물유에 용하고.수소첨가유와

마가린에는 용하지 않는다.

3.1식물원유(virginvegetableoil)

식물유를 원료로 만드는 원료유

3.2식용식물유(ediblevegetableoil)

식물유 혹은 식물원유를 원료로 만드는 식물성

식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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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압착해바라기유 포함),고올 산해바라기유를 말한다.

(9)목화씨기름(면실유)

－5-14-1

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

로 목화씨기름,목화씨샐러드유,목화씨스테아린유를 말한다.

(10)땅콩기름(낙화생유)

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

로 땅콩기름,정제 땅콩기름을 말한다.

(11)올리 유

올리 과육을 물리 는 기계 인 방법에 의하여 압착 .여

과한 압착올리 유,올리 원유를 정제한 정제올리 유,압착

올리 유와 정제올리 유를 혼합한 혼합올리 유를 말한다.

(12)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팜유를 분별한 팜올 인유

는 팜스테아린유,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핵유를 말한

다.

(13)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14)혼합식용유

이 공 에서 제품유형이 정하여진 2종 이상의 식용유지(다만,

압착한 참기름,압착한 들기름,향미유 제외)를 단순히 혼합한

것을 말한다.

(15)가공유지

식용유지류에 수소첨가,분별 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 리,화학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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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도록 정제한 것을 말한다.

(16)쇼트닝

식용유지를 그 로 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소성,

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는 유동상의 것을 말

한다.

(17)마가린류

식용유지(유지방 포함)에 물,식품,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고

유화시켜 만든 고체상 는 유동상인 마가린과 지방마가린

(지방 스 드)을 말한다(다만,

유지방 원료로 할 때는 제품의 지방함량에 한 량비율로

서 50%미만일 것).

(18)고추씨기름

고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

로 압착고추씨기름과 고추씨기름을 말한다.

(19)향미유

식용유지(다만,압착참기름, 임계추출참기름,압착들기름,

임계추출들기름은 제외)에 향신료,향료,천연추출물,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식용유지 50%이

상)으로서,조리 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하

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기타 식용유지

기타 식용유지라 함은 단일 유지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유

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 는 압착방법으로 착유하

고 남은 박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 하도록 정제

처리한 것을 말한다.다만,다른 기 규격이 정하여 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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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항
채 미강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0.6 하

(2) 드

가
123~142 103~130 95~127 92~115

항
참

참
들 들

(1) 산가 4.0 하
0.6 

하
5.0 하 0.6 하

(2) 드가 103~118
103~11

8
160~209 160~209

(3)산 지
   (g/kg)

— —

다 에  하는 것  산
지 가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

엔
리

틸
드

0.2 하
(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4)리 산(%)
*

0.5 하 — — —

(5) 
에루 산(
%)

검 어
는 

니 다.
— — —

*팔미트산(C16:0),스테아르산(C18:0),올 산(C18:1),리놀

산(C18:2),리놀 산(C18:3),아라키딘산(C20:0) 리놀

산 함량

4.1원료와 보조 원료 요구

4.1.1원료는 BG1964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1.2담가 사용하는 추출용제는 GB16629의 요구 조건과

기타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4.2 능 지표

제품의 정상 인 색과 투명도,냄새,맛을 지녀야 하며,탄

냄새가 나지 않아야하고,산패되어서도 안 되며,기타 이상한

맛이 나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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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산
해 라

고 산

해 라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 착해

라 는 

4.0 하)

0.6 하

(2) 드가
140~15

0
80~100 120~142 75~88

          
항 샐러드

린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2) 드가 102~120 105~123  83~105

(3) 냉각시험 —

5시간 30  

맑고 하여  

한다. 

—

항

지

식 원 식 식

산가* (KOH)/(mg/g)     ≤ 4 3

과산 가* /(g/100g)    ≤ 0.25 0.25

(mg/kg)  ≤ 100 50

리상태  고시폴/(%)

 실      ≤
- 0.02

 비 (As  계산)/(mg/kg)     ≤ 0.1 0.1

(Pb)/(mg/kg)     ≤ 0.1 0.1

플라 신B₁/(㎍/kg)

 ,    ≤

 타         ≤

20

10

20

10

(α)피 /(㎍/ kg)    ≤ 10 10

 량
GB 2763  규

에 

*   항  강  가  미 규   

, 미 규  지 에 라 집행하도  한다.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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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 산가 2.0 하 0.6 하

(2) 드가 84~103 84~103

(3) 산 지

    (g/kg)

다 에  하는 것  산 지 는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

엔

리 틸 드

0.2 하

(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항

착 리브 리브 합 리브

(1) 산가 2.0 하 0.6 하 2.0 하

(2) 드가 75~94 75~94 75~94

항
린  핵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0.6 하

(2) 과산 가 — 5.0 하 3.0 하 —

(3) 드가 44~60 —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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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쇼트닝 마가린 지 마가린

(지 프 드)

( 1 ) 지  
(%)

— 80.0 상
10.0 상~80.0 

미만

(2) 산가

0.8 하(다만, 
 시 에 통 
매할  

닌 업  
시틴, 리

린지 산에
 등  

사 한 경우는 
한다)

1.0 하
(다만, 지

 또는 시
틴, 리 린
지 산에

 등  사
한 경우는 

한다)

1.0 하
(다만, 지  
또는 시틴, 

리 린지
산에  등

 사 한 경우
는 한다)

(3) 타 색 —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4)산 지

   (g/kg)

다 에  하는 것  산 지 가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2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 E.D.T.A 트  0.075 하
(E.D.T.A 트 )

항
합식 가공 지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2) 과산
가 — — 3.0 하

(3) 드가 7~11 — —

(4) 산 지

   (g/kg)
—

다 에  하는 것  산
지 가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틸 드 시 루

엔
리 틸 드

0.2 하
(병 할 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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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쇼트닝 마가린 지 마가린

(지 프 드)

(5) 보 료
   (g/kg)

—

다 에  하는 것  보
료가 검 어 는 니 다.

드 산
드 산

트

0.5 하
( 드 산

)

식향산,
식향산 트 , 
식향산 ,
식향산

1.0 하
( 식향산

)

빈산
빈산
빈산

1.0 하
[ 빈산

, 단 지
마가린(지
프 드)  2.0 

하]

상 ( 식향산  
 빈산 )  

보 료  병  
사 시

1.0 하[ 식향
산  빈산

 합 , 단 
지  마가린

(지 프 드)
 식향산  

빈산  합
 2.0 하

 그  식향
산  1.0 하]

 

항        
착고 고 향미

(1) 산가 3.0 하 0.6 하 3.0 하

(2) 드가 120~139 120~139 —

(3) 타 색 — —
검 어 는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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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타 식 지

(1) 산가 0.6 하 ( 착 는 4.0 하)

(2)산 지

    (g/kg)

다 에  하는 것  산 지 가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2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그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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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0.장 류

(2)한식간장

① 재래한식간장

② 개량한식간장

(3)양조간장

(4)산분해간장

(5)효소분해간장

(6)혼합간장

7.간장

(Hygienicstandardforsoysauce)

GB2717-2003

정의 범

(2)한식간장

① 재래한식간장

한식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

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② 개량한식간장

개량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

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3)양조간장

두,탈지 두 는 곡류 등에 룩균 등을 배양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

한 것을 말한다.

(4)산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

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5)효소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

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본 표 은 간장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품첨가제,

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포장,표시, 장 운송 요건,

검사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양조간장과 혼합간장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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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혼합간장

한식간장 는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 는 효소분해간

장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이나 산분해간장 원액에 단백

질 는 탄수화물 원료를 가하여 발효․숙성시킨 여액

을 가공한 것 는 이의 원액에 양조간장 원액이나 산

분해간장 원액 등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용어와 정의

3.1간장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와 분이 풍부한 곡류 그리고 그

부산물을 주원료로,미생물 효소의 매 작용을 통해 분해되

고 우려내진 조미액즙을 말한다.간장은 생산방법에 따라 양

조간장과 혼합간장으로 나뉘고 먹는 방법에 따라 조리용간장

과 식탁용 간장으로 나뉜다.

3.2양조간장

두 혹은 탈지 두, 혹은 기울을 원료로 미생물 발

효를 거쳐 만든 특유의 색과 향,맛을 지닌 액상 조미료

3.3혼합간장

양조간장을 주체로 단백질 가수분해 조미액과 식품첨가제

등을 섞어 만든 액상 조미료

3.4조리용 간장

직 먹지 않고 조리 가공에 사용하는 간장

3.5식탁용 간장

직 먹을 수도 있고 조리 가공에 사용할 수도 있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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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1)총질소 (w/v%):0.8이상

(간장에 한하며,한식간장은 0.7이상)

(2)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총 아 라톡신(μg/kg):15이하(B1,B2,G1 G2의 합

으로서,단 B1은 10μg/kg이하이어야 하며,메주에 한

함)

(4) 장균군 :음성[혼합장(살균제품)에 한한다]

(5)보존료(g/kg다만,간장은 g/L):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메주는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빈산

빈산

빈산

1.0 하( 빈산 , 간  , 청

 비건 식 에 한한다)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간 에 한한다. 라 시 식향산

에틸  라 시 식향산 틸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과 라 시 식

향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25g/kg 하)

라 시 식향산 틸

라 시 식향산에틸

0.25 하(간 에 한한다. 식향산, 식

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라 시 식향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25g/kg 하)

항 지

미 산 질 (g/100㎖)     ≥ 0.4

산
a
 ( 산  계산)/(g/100㎖)    ≤ 2.5

 비 (As  계산)/(mg/L)      ≤ 0.5

(Pb)/(mg/L)       ≤ 1

플라 신B₁/(㎍/ L)     ≤ 5

 
a 

는 리  간 에만 쓰  

4.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하고,단백질 가수분해

물 조미액은 SB10338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양조간장 고유의 색과 향 맛을 지녀야 하고,나쁜 맛이나

냄새가 나서는 안 되며,시고 쓰고 떫은 맛,곰팡이 냄새 등

이 나서도 안 된다.색이 혼탁해서도 안 되고 침 물이 있어

서도 안 된다.이물질이 없어야하고 표면에 흰색의 곰팡이

막이 생겨서도 안 된다.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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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a(cfu/㎖) 30 000

균 (MPN/100㎖) 30

식 독균(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a
 식탁  간 에만 쓰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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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0.장류

(1)메주

① 한식메주

② 개량메주

(7)한식된장

(8)된장

(9)조미된장

(10)고추장

(11)조미고추장

(12)춘장

(13)청국장

(14)혼합장

(15)기타장류

8.장류

(Hygienicstandardforsoybeanpaste)

GB2718-2003

정의 범

(1)메주

① 한식메주

두를 주원료로 하여 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

킨 것을 말한다.

② 개량메주

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거나 삶은 후 선별

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7)한식된장

한식메주에 식염수를 가하여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

(8)된장

두, ,보리, 는 탈지 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본 표 은 장류 식품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품첨가

제,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검사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만든 각종 장류

식품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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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숙성

시킨 것 는 메주를 식염수에 담가 발효하고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9)조미된장

된장(9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는 식품첨가

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10)고추장

두류 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룩균 등을 배

양한 후 고춧가루(6% 이상),식염 등을 가하여 발

효․숙성하거나 숙성 후 고춧가루(6% 이상),식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11)조미고추장

고추장(90%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는 식품첨

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12)춘장

두, ,보리, 는 탈지 두 등을 주원료로 하

여 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카라멜색소 등을

가하여 발효․숙성하거나 숙성 후 식염,카라멜색소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13)청국장

두를 주원료로 하여 바실러스(Bacillus)속균으로 발

효시켜 제조한 것이거나,이를 고춧가루,마늘 등으

로 조미한 것으로 페이스트,환,분말 등을 말한다.

(14)혼합장

간장,된장,고추장,춘장 는 청국장 등을 주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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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제

조․가공한 것(장류 50% 이상이어야 한다)을 말한

다.

(15)기타장류

식품유형 (2)~(1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장,된장,

고추장을 말한다.

성분 규격

(1)총질소 (w/v%):0.8이상(간장에 한하며,한식간장은

0.7이상)

(2)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총 아 라톡신(μg/kg):15이하(B1,B2,G1 G2의

합으로서,단 B1은 10μg/kg이하이어야 하며,메주에 한함)

(4) 장균군 :음성[혼합장(살균제품)에 한한다]

(5)보존료(g/kg다만,간장은 g/L):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메주는 검출되

어서는 아니된다).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정상 으로 빚어진 장 고유의 색과 냄새,맛을 지녀야 하

고,떫은맛이나 기타 나쁜 맛이 나서는 안 되며,신맛,쓴맛,

른(탄)맛,기타 이상한 맛이 나서도 안 되고 이물질이 있

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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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

빈산

빈산

1.0 하( 빈산 , 간  , 청

 비건 식 에 한한다)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간 에 한한다. 라 시 식향산

에틸  라 시 식향산 틸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과 라 시 식

향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25g/kg 하)

라 시 식향산 틸

라 시 식향산에틸

0.25 하(간 에 한한다. 식향산, 식

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라 시 식향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25g/kg 하)

항 지

식염(NaCl  계산)/(g/100g)

                ≥

 단맛  는    ≥

12

7

미 산 질 /(g/100g)

                    ≥

 단맛  는        ≥ 

0.6

0.3

산( 산  계산)/(g/100g)  ≤ 2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

플라 신B₁/(㎍/kg)    ≤ 5

항  지

균 /(MPN/100g)      ≤ 30

식 독균(살 라균, 색포도상 균, 겔라균) 검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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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1.조미식품

21-1식

(1)발효식

(2)합성식

(3)기타식

9.식

(Hygienicstandardforvinegar)

GB2719-2003

정의 범

(1)발효식

과실.곡물술덧(주요),과실주,과실착즙액,곡물주,곡물당화액,

주정 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

실착즙액 는 곡물당화액을 혼합.숙성한 것을 말한다.이

감을 산발효한 액을 감식 라 한다.

(2)합성식

빙 산 는 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액을 말한다.

(3)기타식

식품유형 (1)~(2)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 를 말한다.

본 표 은 식 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과 검사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양조식 와 합성식 에 용된다.

용어와 정의

3.1식

분,당류,알코올을 함유한 곡류,과일,주류 등을 원료로

미생물의 발효를 거쳐 만드는 일종의 액체 산성 조미료이다.

3.2양조식

분,당을 함유한 각종 물질이나 알코올을 단독 혹은 혼

합 사용해 미생물의 발효를 거쳐 만든 액체 조미료.

3.3혼합식

양조 식 를 주체로 빙 산(식품 ),식품첨가제 등을 한데

섞어 만든 조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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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1)총산(산으로서,w/v%):4.0~29.0(다만,감식 는 2.6이

상)

(2)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보존료 (g/L):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

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시 식향산 틸

라 시 식향산에틸
0.1 하( 라 시 식향산 )

항 지

리 산

(游离礦酸) 검

 비 (As  계산)/(mg/L)  ≤ 0.5

(Pb)/(mg/L)       ≤ 1

플라 신B₁/(㎍/ L)     ≤ 5

4.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식 고유의 색과 향 맛을 지녀야 하고,떫은맛이나 기타

나쁜 맛이 나서는 안 되며 부유물이나 침 물,이물질이 있어

서도 안 된다. 식 벌 가 있어서도 안 된다.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 유리 산(游离礦酸):황산,염산,질산,인산 등 무기산

산등 유기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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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 10,000

균 (MPN/100㎖) 3

식 독균(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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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식품첨가물공

25.L-루타민산나트륨

10.화학조미료(MSG)

(Hygienicstandardforweijing(gourmetpowder)

GB2720-2003

정의 범

본 표 은 화학조미료 MSG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

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과 검사 방법을 규정했

다.

본 표 은 화학조미료 MSG에 용된다.

용어와 정의

3.1화학조미료 MSG(루타민산나트륨 ≥ 80g/100g)

탄수화합물 (분, ,당 등의 당질)을 원료로 미생물(코

리네박테리움 루타미컴)등의 발효,추출, 화,결정,제조를

거친 고유한 맛을 지닌 흰색의 결정 혹은 가루

성분 규격

4.1원료 요구

원료는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무색 혹은 백색의 결정체 혹은 분말로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이상한 맛이 나서는 안 되고,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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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

연(Zn)/(mg/kg)     ≤ 5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

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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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기타

29-12식염

(1)천일염

(2)재제소 (재제조소 )

(3)태움․용융소

(4)정제소

(5)기타소

(6)가공소

11.식용 소

(Hygienicstandardforfoodgradesalt)

GB2721-2003

정의 범

(1)천일염

염 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

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세척,탈수 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재제소 (재제조소 )

원료 소 (100%)을 정제수,해수 는 해수농축액 등으

로 용해,여과,침 ,재결정,탈수,염도조정 등의 과

정을 거쳐 제조한 소 을 말한다.

(3)태움․용융소

원료 소 (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

을 변형한 소 을 말한다.다만,원료 소 을 세척,분

쇄,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정제소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이온교환막 등의 방법으로 정

제한 농축함수 는 원료소 (100%)을 용해한 물을 진

공증발 등에 넣어 제조한 소 을 말한다.

본 표 은 식용소 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품첨가

제, 양강화제,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검사 방법을 규

정했다.본 표 은 해수,지하 암염 침 물,천연소 에서 얻

어진 염화나트륨을 주요 성분으로 가공을 거쳐 만든 식용 소

에 용하며 나트륨염에는 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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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소

식염 식품유형 (1)부터 (4)이외의 소 으로 암염

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 을 말한다.

(6)가공소

천일염,재제소 ,태움․용융소 ,정제소 ,기타소

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

여 가공한 소 을 말한다.

성분 규격

3.2이화학 지표(표1)

“염화나트륨(건량기 )/(g/100g)≥ 97%”를 “염화나트륨은

GB5461의 규정에 따름”으로 수정한다.

“수불용성 물질,황산염,아질산염,구리,카드뮴,총 수은

항목과 지표”를 삭제한다.

“불소(F)/(mg/kg)≤ 2.5”는 “불소(F)는 GB2760의 규정에

따름”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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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천

염

재
태움·

타 가공

(1) 염 트 (%)
70.0 

상

88.0 

상

88.0 

상

95.0 상

(해 심 염  

70.0 상)

88.0 

상

35.0 

상

(2) 염 (%)
40.0 

상

54.0 

상

50.0 

상

58.0 상

(해 심 염  

40.0 상)

54.0 

상

20.0 

상

(3) (%)
15.0 

하

9.0 

하

4.0 

하

4.0 하

(해 심 염  

10.0 하)

9.0 

하

5.5 

하

(4) (%)
0.15 

하

0.02 

하

3.0 

하
0.02 하

0.15 

하
-

(5) 산 (%)
5.0

하

5.0

하

5.0

하

0.4 하

(해 심 염

 5.0 하)

5.0 

하

5.0

하

(6) 사 (%)
0.2

하
-

0.1 

하
- - -

(7 )비 (mg/kg)
0.5 

하

0.5 

하

0.5 

하
0.5 하

0.5 

하

0.5 

하

(8) (mg/kg)
2.0 

하

2.0 

하

2.0 

하
2.0 하

2.0 

하

2.0 

하

(9) 드뮴(mg/kg)
0.5 

하

0.5 

하

0.5 

하
0.5 하

0.5 

하

0.5 

하

(10) (mg/kg)
0.1

하

0.1 

하

0.1 

하
0.1 하

0.1 

하

0.1 

하

(11) 시

 (g/kg)

검 0.01 

하

0.01 

하
0.010 하

0.01

하

0.01

하

항 지

염 트
GB 5461  규 에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2

(Ba)/(mg/kg)     ≤ 15

드(I)
a GB 14880  

규 에 

(F)
b GB 2760  규 에 

a 
는 드  강 하는 식 염에 만 쓰 다.

b 
는  강 하는 식 염에 만 쓰 다.

수정 후 표1의 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와 양 강화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와 양강화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

과 GB1488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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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7.주류

27-6소주

27-7 스키

27-8 랜디

27-9일반증류주

12.증류주와 혼합주

(Hygienicstandardforalcoholicbeverages)

GB2757-2012

정의 범

27-6소주

소주라 함은 분질원료,국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제

성한 것 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주류나 곡물주정

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27-7 스키

스키라 함은 발아된 곡류 는 이에 곡류를 넣어 발효시킨

술덧(주요)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이나 는 이

에 주류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27-8 랜디

랜디라 함은 과실(과즙 포함) 는 이에 당질을 넣어 발효

시킨 술덧(주요)이나 과실주(과실주박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

통에 넣어 장한 것 는 이에 주류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

다.

27-9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라 함은 분질 는 당분질을 주원료로 하여 발

효,증류한 것 는 증류주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정,소주,

스키, 랜디 이외의 주류로서 주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

다.

1범

본 표 은 증류주와 혼합주에 용된다.

2.용어와 정의

2.1증류주

양곡,서류,과일,유(乳)류 등을 주원료로 하며 발효,

증류,혼합하여 만든 음료주

2.2증류주의 혼합주

증류주와(는)식용 알코올이 주(酒)의 기본이 되며 식

용 가능한 부재료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고,배합,혼합 는

가공을 하여 만든 것으로,기존의 기본 주 맛이 변화된 음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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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27-6소주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메탄올(mg/mL).0.5이하

(3)알데히드(mg/100mL).70.0이하

27-7 스키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메탄올(mg/mL).0.5이하

(3)알데히드(mg/100mL).70.0이하

27-8 랜디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메탄올(mg/mL).1.0이하

(3)알데히드(mg/100mL).70.0이하

27-9일반증류주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메탄올(mg/mL).0.5이하

(다만,용설란(Agavetequilana)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 한하여

1.0이하)

(3)알데히드(mg/100mL).70.0이하

항

지 

검사
곡

타

틸 /(g/L)              ≤ 0.6 2.0
GB/T 

5009.48

시 (HCN 계산)/(mg/L)≤ 8.0
GB/T 

5009.48

  틸 , 시  지 는 100%  도  

산한다.

3.기술 요구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생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요구

상응하는 생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오염물질과 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3.5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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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7.주류

27-1탁주

27-2약주

27-3청주

27-4맥주

27-5과실주

27-11기타 주류

13.발효주와 혼합주

(Hygienicstandardforfermentedalcoholicbeverages)

GB2758-2012

정의 범

27-1탁주

분질 원료와 국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주요)을 혼

탁하게 제성한 것을 말한다.

27-2약주

약주라 함은 분질 원료와 국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

덧(주요)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27-3청주

청주라 함은 분질 원료와 국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

덧(주요)을 여과 제성한 것 는 발효 제성과정에 주류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27-4맥주

맥주라 함은 맥아 는 맥아와 분질원료,호 등을 주원료

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을 말한다.

27-5과실주

과실주라 함은 과실 는 과즙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

1.범

본 표 은 발효주와 혼합주에 용된다.

2.용어와 정의

2.1발효주

양곡,과일,유(乳)류 등을 주원료로 하며 발효 는 일부

발효로 양조되어 만들어진 음료주

2.2발효주의 혼합주

발효주가 주(酒)의 기반이 되며,식용 가능한 부재료나

식품첨가물을 넣고,배합,혼합 혹은 가공하여 원래 기본 주

의 맛이 달라진 음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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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주요)을 여과 제성한 것 는 발효 과정에 과실,당질

는 주류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27-11기타 주류

기타 주류라 함은 따로 기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주

류로서 주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성분 규격

27-1탁주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총산(w/v%).0.5이하(산으로서)

(3)메탄올(mg/mL).0.5이하

(4)진균수.음성이어야 한다(다만,살균제품에 한한다).

(5)보존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7-2약주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총산(w/v%).0.7이하(산으로서)

(3)메탄올(mg/mL).0.5이하

(4)진균수.음성이어야 한다(다만,살균제품에 한한다).

(5)보존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7-3청주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총산(w/v%).0.3이하(호박산으로서)

(3)메탄올(mg/mL).0.5이하

27-4맥주

3.기술 요구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요구

상응하는 제품 표 의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항
지

검사
맥주

포 드/(g/L)    ≤ 2.0
GB/T 

5009.49

3.4오염물질과 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5미생물 제한량

미생물 제한량은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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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메탄올(mg/mL).0.5이하

27-5과실주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메탄올(mg/mL).1.0이하

(3)보존료.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

는 아니된다.

27-11기타 주류

(1)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메탄올(mg/mL):1.0이하

<표2>미생물 제한량

항

견본  과 

한량
검사

n c m

살 라균 5 0
0/25

mL
GB/T 4789.25

색포도상

균
5 0

0/25

mL

 샘플  과 처리는 GB 4789.1에 라 행한다.

식품첨가제

3.6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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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과자류

(4)빙과류

14.빙과류

(Hygienicstandardforfrozendrinks)

GB2759-2003

정의 범

(4)빙과류

먹는물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유

지방함유 아이스크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본 표 은 빙과류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 장 운송에 한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소 트 타입 아이스크림,하드타입 아이스크림,식용

얼음 등에 용한다.

용어와 정의

3.1빙과류

음용수,감미료,유제품,과일제품,콩,식용유 등을 주원료로,

당한 양의 향료,착색제,안정제,유화제 등의 식품 첨가제를

넣고 배합,멸균,응고를 통해 만든 냉동 고체 상태의 빙과.

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산가 :2.0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하며,유 과는 3.0

이하)

(3)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추잉껌에

한한다).

(4)허용외 인공감미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에 한한

다).

(5)산화방지제(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

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추잉껌에 한한다).

4.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품명에 부합하는 색,맛을 지녀야 하며,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

서는 안 되고,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

4.3이화학 지표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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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4g/kg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루엔  

사 량, 틸 드 시 니

 사 량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4g/kg 하)

(6)세균수

① 과자,캔디류 :1g당 10,000이하(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② 빙과류 :검체를 녹인 액체 1mL당 3,000이하(다만,

유산균 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7) 장균군 :1mL당 10이하(빙과류에 한한다)

(8)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캔디류,빙과류

에 한한다)

(9)압착강도(Newton):5이하(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10)총 아 라톡신(μg/kg):15이하(B1,B2,G1 G2의 합

으로서,단 B1은 10μg/kg이하이어야 하며,땅콩 견과류 함

유제품에 한함)

(11)푸모니신(mg/kg):1이하(B1 B2의 합으로서.단,옥

수수 50%이상 함유제품에 한한다)

항 지

 비  (As  계산)/(mg/L)      ≤ 0.2

(Pb)/(mg/L) ≤ 0.3

리(Cu)/(mg/L)  ≤ 5.0

항

 지

균 /

(cfu/㎖)

균 /

(MPN/100㎖

)

식 독균
a

우 단 질함  냉동빙과 ≤ 25,000 450 검

 함  냉동빙과     ≤ 20,000 450 검

, 과  함  냉동빙과 ≤ 3,000 100 검

식  얼 어리  ≤ 100 6 검

a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다.

표1이화학 지표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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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8.음료류

18-2탄산음료류

(1)탄산음료

(2)탄산수

15.탄산음료

(Hygienicstandardforcarbonateddrinks)

GB2759.2-2003

정의 범

(1)탄산음료

먹는물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

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

한다.

(2)탄산수

천연 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

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을 말한다.

본 표 은 탄산음료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품첨가제,

생산 가공 과정의 생 요건,포장,표시, 장 운송,검사방

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일정 조건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음료에 용한다.

본 표 은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차 음료에는 용하지 않는다.

3.1탄산음료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제품.발효법을 통

해 자체 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음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품 가운데 이산화탄소 함량(20°C일 때의 체 배수)이 2.0배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분 규격

(1)탄산가스압(kg/cm2)

① 탄산수 :1.0이상

② 탄산음료 :0.5이상

(2)납(mg/kg)：0.3이하

(3)카드뮴(mg/kg)：0.1이하

(4)주석(mg/kg)：150이하(캔 제품에 한한다)

(5)세균수：1mL당 100이하

(6) 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7)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4.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주요 성분의 순수한 색과 맛을 지녀야 하고,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서는 안 되며,이물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

4.3이화학 지표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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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 식향산 , 단 탄산 는 검

어 는 니 다)

항 지

(Pb)/(mg/L)   ≤ 0.3

 비 (As  계산)/(mg/L) ≤ 0.2

리(Cu)/(mg/L) ≤ 5

항  지

균 (cfu/㎖)       ≤ 100

균 (MPN/100㎖)    ≤ 6

곰 /(cfu/㎖)     ≤ 10

/(cfu/㎖)  ≤ 10

식 독균(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표1이화학 지표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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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6.식용 버섯

(Hygienicstandardforediblefungi)

GB7096-2003

정의 범

본 표 은 식용버섯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품첨가제,

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검사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식용의 생것이나 마른 형 진균에 용한다.본

표 은 흰참나무 버섯에는 용하지 않는다.

성분 규격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1 능 지표

정상 인 식용 버섯의 외형을 유지해야하고,고유한 색과 맛

을 지녀야 한다.비식용 버섯과 섞여있어서는 안되고,이상한

맛이 나서도 안 된다.곰팡이가 피거나 좀 벌 가 있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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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마  식  
 생식  

a
 /(g/100g)    ≤ 12 -

 비 (As  계산)/(mg/kg)   ≤ 1.0 0.5

(Pb)/(mg/kg)  ≤ 2.0 1.0

 (Hg)/(mg.kg)    ≤ 0.2 0.1

BHC/(mg.kg)      ≤ 0.2 0.1

DDT/(mg/kg)     ≤ 0.1 0.1

a 마  고   ≤ 13g / 100g

3.2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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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기타식품

29-19버섯가공식품

(1)버섯자실체가공식품

(2)버섯균사체가공식품

17.식용 버섯 통조림

(Hygienicstandardforcannedediblefungi)

GB7098-2003

정의 범

(1)버섯자실체가공식품

지,운지 는 표고버섯의 자실체의 건조물을 분말화하

거나 자실체를 추출하여 가공한 것으로 자실체가 30%

이상(자실체추출물의 경우 자실체의 건조물로 환산)인

것을 말한다.

(2)버섯균사체가공식품

지,운지 는 표고버섯의 균사체 배양물을 추출하여

가공한 것으로 균사체가 50% 이상(균사체 배양물 추출

물의 경우에는 균사체 배양물의 건조물로 환산)인 것을

말한다.

본 표 은 식용버섯통조림의 지표에 한 요구조건과,식품

첨가제,생산 가공 과정의 생요건,검사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식용 버섯을 원료로 가공처리,탈기, ,가열살

균,냉각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든 통조림 식품에 용한다.

성분 규격

         
항

실체가공식 균사체가공식

(1) (%) 7.0 하( 상  한다)

(2) 실체(%)

30.0 상(  

경우 실체  

건  산)

-

(3) 균사체(%) -

50.0 상(  경우 

균사체  건  

산)

(4) 타 색 검 어 는 니 다.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용기가 잘 된 상태로 새지 않아야하며,내용물이 부패해

서 팽창하는 상이 나타나서도 안 된다.용기 표면이 부식되어

서도 안 되고 내벽 도료가 벗겨져서도 안 된다.내용물은 식용

버섯 통조림 식품 정상의 색,냄새를 유지해야하고,이상한 맛

이 나거나 이물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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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

(6) 해시험

합하여  한다

( , 에 한한다. 단, 어 는 것  한

다).

항 지

주 (Sn)/(mg/kg)     ≤ 250

(Pb)/(mg/kg)    ≤ 1.0

 비 (As  계산)/(mg/kg)    ≤ 0.5

 (Hg  계산)/(mg/kg)     ≤ 0.1

산(bongkrekic acid)a/(mg.kg)     ≤ 0.25

BHC/(mg/kg)    ≤ 0.1

DDT/(mg/kg)     ≤ 0.1

a 
는

 
에 한 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에 한 지표

통조림 식품 상업 무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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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2.빵 는 떡류

(1)빵류

18. 이크․ 빵 생 표

(Hygienicstandardforpastryandbread)

GB7099-2003

정의 범

(1)빵류

가루 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아니하고 반죽한 것

는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이크,카스텔라,도넛,피자,

이,핫도그 등을 말한다.

본 표 은 이크와 빵에 한 요구조건과,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 장 운송에 한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곡류,유지,설탕,달걀을 주요 원료로 당량의 보

조재를 첨가해,배합,성형,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든 각종

이크와 빵류 식품에 용한다.

용어와 정의

3.1열 가공 이크,빵

가공 과정에서 가열하여 익힌 것을 최종 공정으로 하는 이

크,빵류 식품

3.2냉 가공 이크,빵

가공 과정에서 가열하여 익힌 후에 다시 크림과 마가린,계

란 흰자,코코아 등의 보조 재료를 첨가한 뒤 다시 가열처리하

지 않은 이크와 빵류 식품

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식빵,카스텔라에 한한다).

(3)삭카린나트륨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

어서는 아니된다.

4.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개 혹은 낱개 포

장한 크림,버터,계란흰자 등 쉽게 부패하는 원료는 온에서

보 해야한다.

4.2 능 지표

이크,빵 고유의 색과 냄새,맛,조직 상태를 지녀야하고,

산패 발효 등의 맛이 나서는 안 된다.식품내부와 외부에 곰팡

이가 피거나,벌 가 생기거나,기타 외부로부터 생기는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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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피 산

프 피 산 트

프 피 산

2.5 하(프 피 산  하 , 

빵  에 한한다)

빈산

빈산

빈산

1.0 하( 빈산  하 ,  등 

에 한한다)

(5)황색포도상구균∶음성이어야 한다(다만,크림을 도포 는 충

한 것에 한한다).

(6)살모넬라∶음성이어야 한다(다만,크림을 도포 는 충 한

것에 한한다).

항 지

산가(지  계산)(KOH)/(mg/g)        ≤ 5

과산 가(지  계산)/(g/100g)       ≤ 0.25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0.5

플라 신B₁/(㎍/kg)                     ≤ 5

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

4.3이화학 지표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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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열 가공 냉 가공

균 /(cfu/g)                       ≤ 1,500 10,000

균 /(MPN/100g)                    ≤ 30 300

진균계 (cfu/g)                          ≤ 100 150

식 독균(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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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16.다 류

(3)고형차

20.고체(분말)음료

(Hygienicstandardforsoliddrink)

GB7101-2003

정의 범

(3)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고체음료의 용어와 정의,지표 조건,식품첨가제,

생산 가공 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 장 운송에

한 방법을 규정했다.

본 표 은 과즙,동식물 단백질,식물 추출물 등의 원료로 만

든,수분 함량이 5.0g/100g보다 낮은 고체 음료에 용한다.

본 표 은 베이킹 과정을 거치지 않은 코코아를 원료로 가공

한 고체 음료에는 용하지 않는다.

3.용어와 정의

아래 용어와 정의를 본 표 에 용한다.

3.1단백형 고체 음료

각종 젖과 유제품,알과 알제품 등 기타 동식물의 단백질 등

을 원료로 보조 재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만든 단백질

함량이 4%보다 많거나 4%인 제품

3.2보통형 고체 음료

과즙 혹은 베이킹 과정을 거친 커피,차,국화,띠풀뿌리 등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료로 기타 보조 재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단백질 함량이 4%보다 은 제품

용어와 정의

3.1단백형 고체 음료

각종 젖과 유제품,알과 알제품 등 기타 동식물의 단백질 등

을 원료로 보조 재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만든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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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4%보다 많거나 4%인 제품

3.2보통형 고체 음료

과즙 혹은 베이킹 과정을 거친 커피,차,국화,띠풀뿌리 등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료로 기타 보조 재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단백질 함량이 4%보다 은 제품

성분 규격

(1)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납(mg/kg)∶2.0이하(단,침출차는 5.0이하,액상차는 0.3
이하)

(3)카드뮴(mg/kg):0.1이하(액상차에 한한다)

(4)주석(mg/kg):150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5)세균수 :1mL당 100이하(액상제품에 한한다)

(6) 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액상제품에 한한다).

4.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해당 식품 고유의 정상 인 색과 향,맛을 지녀야 하고,덩어

리가 지거나 자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러 붙거나 산패되거나

이상한 맛이 나서는 안 되고,물에 녹인 뒤에는 맑고 고른 탁

액이어야 하며,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

4.3이화학 지표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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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단 보통

단 질/(g/100g)                        ≥ 4.0 -

/(g/100g)                          ≤ 5.0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0

리(Cu)/(mg/kg)                       ≤ 5

항
 지

단 보통

균 /(cfu/g)                   ≤ 30,000 1,000

균 /(MPN/100g)                ≤ 90 40

진균계 (cfu/g)                      ≤ 5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표1이화학 지표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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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14.식용유지류

(1)콩기름(두유)

(2)옥수수기름(옥배유)

(3)채종유(유채유 는 카놀라유)

(4)미강유(미유)

(7)홍화유(사 라워유 는 잇꽃유)

(8)해바라기유

(9)목화씨기름(면실유)

(10)땅콩기름(낙화생유)

(11)올리 유

(12)팜유류

(13)야자유

(19)향미유

21.튀김식품에 사용된 식물성 식용유

(Hygienicstandardforediblevegetableoilsusedinfrying

food)

GB7102.1-2003

정의 범

(1)콩기름(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

을 말한다.

(2)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3)채종유(유채유 는 카놀라유)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

을 말한다.

(4)미강유(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7)홍화유(사 라워유 는 잇꽃유)

1.범

본 표 은 튀김식품에 사용된 식물성 식용유의 지표 요구와

식품첨가제 생 요건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식품을 튀기거나 부치는 과정 의 각종 식물성 식

용유에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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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홍화유,고올 산홍화유를 말한다.

(8)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해바라기유 제외),고올

산해바라기유를 말한다.

(9)목화씨기름(면실유)

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목화씨기름,목화씨샐러드유,목화씨스테아린유

를 말한다.

(10)땅콩기름(낙화생유)

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땅콩기름,정제땅콩기름을 말한다.

(11)올리 유

올리 원유를 정제한 정제올리 유를 말한다.

(12)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팜유를 분별한 팜올

인유 는 팜스테아린유,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

핵유를 말한다.

(13)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합하도록 처

리한 것을 말한다.

(19)향미유

식용유지(다만,압착참기름, 임계추출참기름,압착들기

름, 임계추출들기름은 제외)에 향신료,향료,천연추

출물,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식용유지 50% 이상)으로

서,조리 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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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항
채 미강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0.6 하

(2) 드가 123~142 103~130 95~127 92~115

항
참

참
들 들

(1) 산가 4.0 하 0.6 하 5.0 하 0.6 하

(2) 드가 103~118
103~11

8
160~209 160~209

( 3 ) 산 지

   (g/kg)

— —

다 에  하는 것  

산 지 가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2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

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4)리 산(%)

*
0.5 하 — — —

(5)에루 산(%

)

검 어

는 

니 다.

— — —

항 지

산가(KOH)/(mg/g)                               ≤ 5

보닐 가/(meq/kg)                           ≤ 50

극 합 (polar compounds(pc)) (%)             ≤ 27

3.1원료 요구

해당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각종 식품을 튀기고 부치는 과정의 정상 인 식용유의 색과

냄새 맛을 지녀야 하고,이상한 맛이 나서도 안 되며 이물질이

나 꺼기가 있어서도 안 된다.

3.3이화학 지표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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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산
해 라

고 산

해 라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 착해 라

는 4.0 

하)

0.6 하

(2) 드가 140~150 80~100 120~142 75~88

       
항 

샐러드 린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2) 드가 102~120 105~123  83~105

(3) 냉각시험 —

5시간 30  

맑고 하여  

한다. 

—

      

항
착 리브 리브 합 리브

(1) 산가 2.0 하 0.6 하 2.0 하

(2) 드가 75~94 75~94 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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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 산가 2.0 하 0.6 하

(2) 드가 84~103 84~103

(3) 산 지

   (g/kg)

다 에  하는 것  산 지 는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2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항
린  핵

(1) 산가 0.6 하 0.6 하 0.6 하 0.6 하

(2) 과산 가 — 5.0 하 3.0 하 —

(3) 드가 44~60 —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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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 산가 0.6 하

(2) 과산 가 —

(3) 드가 7~11

 

항        

착고
고 향미

(1) 산가 3.0 하 0.6 하 3.0 하

(2) 드가 120~139 120~139 —

(3) 타 색 — —
검 어 는 

니 다.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의 품질은 해당 표 과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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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과자류

(2)캔디류

23.사탕

(Hygienicstandardforcandy)

GB9678.1-2003

정의 범

(2)캔디류

식물성원료나 당류,당알코올,앙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양갱,젤리 등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사탕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백설탕, 분시럽,유제품,응고제 등을 원료로 하

여 일정 가공처리를 거쳐 생산된 사탕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산가 :2.0이하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하며,유 과는 3.0이하)

(3)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캔디류,추잉껌에 한한다).

(4)허용외 인공감미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캔디류에 한한다).

(6)세균수

① 과자,캔디류 :1g당 10,000이하(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8)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캔디류,빙과류에
한한다)

(9)압착강도(Newton):5이하(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10)총 아 라톡신(μg/kg):15.0이하(B1,B2,G1 G2의
합으로서,단 B1은 10.0μg/kg이하이어야 하며,땅콩 견과류
함유제품에 한함)

(11)푸모니신(mg/kg):1이하(B1 B2의 합으로서.단,
옥수수 50%이상 함유제품에 한한다)

항 지 

(Pb)/(mg/kg)                   ≤ 1

비 (As  계산)/(mg/kg)        ≤ 0.5

리(Cu)/(mg/kg)                 ≤ 10

산  량 GB 2760  규 에 

4.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각종 사탕에 상응하는 색깔,향,맛,형태를 지니며 이상한 맛

이나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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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납 (mg/kg):1.0이하(젤리에 한한다)0.2이하(사탕에
한한다)

항 지 

 균 (cfu/g)

 한 질감  사탕, 택  낸 사탕            ≤

 라 , 람   사탕                    ≤

 에 가 들어간 사탕                         ≤

 리사탕                                      ≤

750

20,000

2,500

1,000

균 (MPN/100g)

한 질감  사탕, 택  낸 사탕             ≤

라 , 람   사탕                     ≤

에 가 들어간 사탕                          ≤

리사탕                                       ≤  

30

440

90

9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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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3.코코아가공품류 는 콜릿류

(1)코코아가공품류

①코코아매스

②코코아버터

③코코아분말

(2) 콜릿류

① 콜릿

②스 트 콜릿

③ 크 콜릿

④패 리 크 콜릿

⑤화이트 콜릿

⑥ 콜릿

⑦ 콜릿가공품

24.콜릿

(Hygienicstandardforchocolate)

GB9678.2-2003

정의 범

(1)코코아가공품류

① 코코아매스

카카오열매를 볶은 후 껍질을 벗겨서 분쇄시킨 것을 말한다.

② 코코아버터

카카오열매의 껍질을 벗긴 후 압착 는 용매추출하여 얻

은 지방을 말한다.

③ 코코아분말

카카오열매를 볶은 후 껍질을 벗겨서 지방을 제거한 덩어

리를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2) 콜릿류

① 콜릿

코코아원료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1.범

본 표 은 콜릿과 콜릿 제품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

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코코아액이나 조각,코코아 분말,코코아 유지,코

코아 유지류， 코코아 유지 체품,백설탕,유제품,식품첨가제

등을 원료로 하며 일정 가공처리를 거쳐 생산된 콜릿과 콜

릿 제품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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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5%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4%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스 트 콜릿

코코아원료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크 콜릿

코코아원료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5%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패 리 크 콜릿

코코아원료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

분 2.5% 이상)함유하고,유고형분이 20% 이상(유지방

5%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화이트 콜릿

코코아원료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코코아버터를 20% 이상 함유하고,유고형분이

14%이상(유지방 2.5%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콜릿

코코아고형분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

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7%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콜릿가공품

견과류,캔디류,비스킷류 등 식용가능한 식품에 ①~⑥의 콜

릿류를 혼합,코 ,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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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납(mg/kg):2.0이하(코코아분말에 한한다)

(3)요오드가 :33~42(코코아버터에 한한다)

(4)허용외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코코아분말

은 제외한다).

(5)세균수 :1g당 10,000이하( 한 콜릿류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는 유

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 함유 콜릿류에 한한다)

(7)살모넬라 :음성이어야 한다.

항 지 

(Pb)/(mg/kg)                                  ≤ 1

 비 (As  계산)/(mg/kg)                      ≤ 0.5

리(Cu)/(mg/kg)                                ≤ 15

항 지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각종 콜릿과 콜릿 제품에 상응하는 색깔,향,맛,형태를

지니며 이상한 맛이 나지 않고 육안에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품질은상응하는표 과 련규정에부합해야한다.

4.2식품첨가제의품종과사용량은GB2760의규정에부합해야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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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통,병조림식품

29-4과․채가공품류

25.과일,야채통조림

(Hygienicstandardforcannedfruitsandvegetables)

GB11671-2003

정의 범

1.통,병조림식품

식품을 통 는 병에 넣어 탈기와 살균 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29-4과․채가공품류

과․채가공품류란 과일류 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

채가공품,과․채퓨 ․페이스트를 말한다(다만,따로 기 ․규

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그 기 ․규격에 의한다).

1.범

본 표 은 과일,야채류 통조림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

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과일,야채,토마토(버섯 제외)를 원료로 하여 가공

처리,진공, ,가열살균,냉각 등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과일,야채,잼류의 통조림식품에 용된다.유리병, 속 통조

림,비닐․ 라스틱천․ 알루미늄 외 재질로 된 포장을 포함한

다.

용어와 정의

3.1

식품용기를 닫은 후 미생물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3.2외형변형(부풀어 오름)

통조림 내부 미생물이 활성화되거나 화학작용을 일으켜 기체

를 발생하여 압력을 형성함으로써 통조림의 한쪽이나 양쪽이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상을 지칭한다.

3.3 출

통조림의 구조에 결함이 있거나 충격으로 이 괴되

거나 혹은 통조림 벽이 부패되어 구멍이 뚫리는 등의 원인으로

미생물이 침입한 상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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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상업 무균

통조림 식품이 한 살균처리를 거친 뒤 병원성 미생물과

상온에서 번식하는 비병원성 미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이

러한 상태를 상업 무균상태라고 한다.

성분 규격

1.통,병조림식품

(1)성상 : 는 병 뚜껑이 팽창 는 변형되지 아니하고,내

용물은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주석 (mg/kg):150이하(다만,산성통조림은 200이하)

(3)세균 :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29-4과․채가공품류

(1) 장균 :음성이어야 한다.

(2)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항 지

주 (Sn)(mg/kg)                                 ≤ 250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0

4.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용기의 상태가 양호하고 출되거나 외형의 변화가 없는

상태.용기 외부표면에 부식이 없고 내부 벽의 도료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내용물이 해당 품종 통조림 식품의 정상 인 색깔,

향,맛을 지니며 액체가 맑거나 약간 혼탁한 정도여야 한다.토

마토 첩 통조림의 내용물은 작고 부드러워야 한다.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4.4미생물 지표

통조림 식품의 상업 무균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토마토

첩 통조림의 진균계수(%시야)가 50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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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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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유가공품

라.가공유류

(라)유음료

18-6기타음료

26.우유함유 음료

(Hygienicstandardformilkbeverage)

GB11673-2003

정의 범

(라)유음료

무지유고형분이4%이상함유된음료로서다른유가공품에해당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8-6기타음료

기타음료라 함은 먹는물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를 말

한다.

1.범

본 표 은 우유함유 음료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

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 검사

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생우유나 분유를 원료로 당량의 부재료를 배합

하여 생산되며 상응하는 맛과 향을 내는 우유함유음료에 용

된다.

성분 규격

형

 항목
료

(가) 상 고  색택과 향미  가진 상  미‧ 취가 없어  한다.

4.0 상
( ) 지

   고 (%)

(라) 균 1㎖당 20,000 하( 균  경우 55℃에  1주 또는 30℃에

 2주보  후 평 에 할  어  한다)

(마) 균 n=5, c=2, m=0, M=10( 균  경우 어  한다)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투입된 물질에 상응하는 색깔,향,맛,형태를 지니며 이상한

맛이 나지 않고 육안에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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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기타음료

(1)산소량(mg/L):24이상(인 으로산소를충 한제품에한한다)

(2)납(mg/kg)：0.3이하

(3)카드뮴(mg/kg)：0.1이하

(4)주석(mg/kg)：150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5)세균수：1mL당 100이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다

만,분말제품은 1g당 3,000이하)

(6) 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7)유산균수 :표시량 이상(다만,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8)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

어서는 아니된다.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 라 시 식향산에틸  라

시 식향산 틸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과 라 시 식향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1g/kg 하 어  한다. 또한 말  

검 어 는 니 다.)

라 시 식향산 틸

라 시 식향산에틸

0.1 하( 식향산, 식향산 트 , 식향

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라 시 식향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계가 0.6g/kg 하 어

 하 , 그  라 시 식향산  

사 량  0.1g/kg 하 어  한다. 또한 

말  검 어 는 니 다)

항 지 

단 질/(g/100mL)                                ≥ 1.0

지

10 1.0

 비 (As  계산)/(mg/kg)                      ≤ 0.2

(Pb)/(mg/kg)                                 ≤ 0.05

리(Cu)/(mg/kg)                               ≤ 5.0

 a 우  원료  하는 경우에만 

항 지 

균 /(cfu/mL)                          ≤ 10,000

균 (MPN/100mL)                        ≤ 40

곰 /(cfu/mL)                              ≤ 10

/(cfu/mL)                                ≤ 1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품질은상응하는표 과 련규정에부합해야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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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7.흰목이버섯

(Hygienicstandardfortremellafuciformisberk)

GB11675-2003

정의 범

1.범

본 표 은 흰목이버섯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

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인공합성재배 흰목이버섯,인공단목재배 흰목이버

섯,야생 흰목이버섯의 건조제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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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능 지표

능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항

지

색  냄새

건

한 귀 다. 

공합 재  

 직경≥3cm, 

공단 재  

≥1cm

엽편   색

고 에 택

 다. 뿌리

 미 색  

귤색  띄고 곰

  없다.

 

상  향 가 

 상한 냄

새가 지 는

다.

건  

에 담근 

경우

(40℃, 

30min)

한 귀 다. 

직경  하게 

가하고 엽편  

 펴지거  거  펴

진 상태 다. 가

리는 단 하고 탄

   없

고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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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건 )/(g/100g)                              ≤ 12

(Pb)/(mg/kg)                                    ≤ 2

 비 (As  계산)/(mg/kg)                        ≤ 1.5

 (Hg  계산)/(mg/kg)                        ≤ 0.6

bongkrekic acid/(mg/kg)                          ≤ 0.25

3.2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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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4.잼 류

(1)잼

(2)마멀 이드

(3)기타 잼류

25.임식품

(2)당 임

28.설탕에 인 과일

(Hygienicstandardforpreservedfruits)

GB14884-2003

정의 범

4.잼 류

잼류라 함은 과일류 는 채소류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마멀 이드 등을 말한다.

25.임식품

임식품이라 함은 채소류,과일류,향신료,야생식물류,수산

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식 ,당류 는 장류 등에 인

후 그 로 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임류,당

임을 말한다.다만,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제

외한다.

1.범

본 표 은 설탕에 인 과일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와 검사

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과일,채소 설탕류를 원료로 하여 가공을 거쳐

생산된 미졘(蜜餞)류,량궈(凉果)류,궈푸(果脯)류,훠화(活化)류,

궈단(果丹)류,과일 이크류에 용된다.

성분 규격
빈산

빈산

빈산

1.0 하( 빈산 )

식향산 1.0 하( 식향산 )

4.잼 류

(1)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기타 잼류는 제외).

(2)보존료(g/kg)：다음에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

어서는 아니된다.

4.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해당 품종에 상응하는 정상 인 색깔,향,맛,형태를 지니며

이상한 맛이 나지 않고 곰팡이가 없으며 육안에 보이는 불순물

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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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라 시 식향산 틸

라 시 식향산에틸

1.0 

하( 라 시 식향산 )

프 피 산

프 피 산 트

프 피 산

1.0 하(프 피 산 )

상  보 료  병  사

시

1.0 하( 빈산, 식향산, 

라 시 식향. 산  프 피 산

 합 )

(3)납 (mg/kg):1.0이하

25.임식품

(1)세균수∶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2) 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살균 는 멸균제품에 한한

다).

(3)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가열 살

균 는 멸균 처리한 오이 임,생강 임,매실 임식품 등은

제외한다).

(4)이산화황(g/kg):0.030미만(건조당 임에 한한다)

(5)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

출되어서는 아니된다.

항 지 

(Pb)/(mg/kg)                               ≤ 1

리(Cu)/(mg/kg)                             ≤ 10

 비 (As  계산)/(mg/kg)                   ≤ 0.5

산  량
GB 2760  

규 에 

항 지 

균 (cfu/g)                                   ≤ 1,000

균 (MPN/100g)                                ≤ 3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곰 균(cfu/g)                                      ≤ 50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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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

빈산

빈산

 1.0 하

( 빈산 , 다만, 당 , 식  )

 0.5 하

[ 빈산 , 당 (건 당  )에 

한함]

0.5 하

(식 에 한함, 식향산, 식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빈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계가 1.5g/kg 하 어  하 , 그  

빈산  사 량  0.5g/kg 하)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1.0 하

(식 에 한함. 빈산, 빈산  

 빈산 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과 빈산  사 량  합계

가  1.5g/kg 하 어  하 , 그  빈산

 사 량  0.5g/kg 하) )

용어와정의

3.1미졘(蜜餞)류

과일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에 졸이거나 담근 뒤,식품첨가제

를 넣거나(혹은 넣지 않음)약간의 건조처리를 거쳐 생산된,

하게 설탕커버가 되었거나 설탕액에 담겨 있는 비 건조 제품

을 가리킨다.

3.2량궈(凉果)류

과일과 야채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에 졸이거나 담그거나 혹

은 여진 것으로 혹은 식품첨가제 등을 넣는 등 다른 가공처

리를 거쳐 생산된 강한 향기를 내는 건조된 제품을 가리킨다.

3.3궈푸(果脯)류

과일과 야채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에 졸이거나 담근 뒤 식품

첨가제를 부재료로 하여 생산된,표면이 끈 거리지도 건조하지

도 않고 투명하며 표면에 설탕자국이 남아 있지 않은 건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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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가리킨다.

3.4훠화(活化)류

과일을 주원료로 하여 졸인 뒤 식품첨가제를 넣고 설탕이나

감 는 넣거나 넣지 않은 건조된 제품을 가리킨다.

3.5궈단(果丹)류

과일과 야채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에 졸이거나 담그거나 소

에 졸여 건조한 뒤 짤게 분쇄하고 다시 형태를 만들어 생산

된 다양한 모양의 건조제품을 가리킨다.

3.6과일 이크 류

과일과 야채를 주원료로 하여 조각을 내어 부수거나 으로

만든 뒤 설탕 류나 식품첨가제를 넣어 생산된 각종 형태의

이크 제품을 가리킨다.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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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식용 두박

(Hygienicstandardforediblesoybeanmeal)

GB14932.1-2003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식용 두박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

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와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두를 원료로 침출법을(사 에 추출한 액체를 이

용한 침출이나 직 침출)통해 얻어낸 합한 식품으로 가공용

의 부드럽게 부서지고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에 용된다

성분 규격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조각,입자 형태로 두박 고유의 색깔과 향,맛을 지니며 곰

팡이가 없고 벌 먹지 않으며 이물질이 없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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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g/100g)                                  ≤ 13

(건 량  계산)/(g/100g)                   ≤ 8

단 질

(건 량  계산)/(g/100g)                   ≥ 46

량/(mg/kg)                            ≤ 500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1

우 지 (pH )                      ≥ 002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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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기타식품류

29-7벌꿀류

(1)벌꿀

30.벌꿀

(Hygienicstandardforhoney)

GB14963-2011

정의 범

(1)벌꿀

벌꿀류란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장한 것을 채 한 것 는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그 로 는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벌꿀에 용되며 벌꿀제품에는 용되지 않는다.

2.용어와 정의

벌꿀:꿀벌이 식물의 화 ,꽃 분비물 혹은 (진드기나 깍지벌

가 배설해 내놓는)고당분 액체를 채취하여 자신의 분비물과

혼합한 후,충분히 양조해 얻어지는 천연 단 물질.

성분 규격

(1)벌꿀

① 수분%)∶200이하

② 물불용물%)∶05이하

③ 산도meq/kg)∶400이하

④ 화당%)∶600이상

⑤ 자당%)∶70이하

⑥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mg/kg)∶800이하

⑦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⑧ 인공감미료∶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⑨ 이성화당∶음성이어야한다

3.기술 요구

3.1 원 요구

꿀벌이 식물의 화 ,꽃 분비물 혹은 (진드기나 깍지벌

가 배설해 내놓는)고당분 액체를 채취한 것은 안 ,무독해야

하며,뇌공등(Tripterygium wiloriiHook.F.),죽자 [Macleaya

cordata(Willd.)R.Br],피뿌리풀(StellerachamaejasmeL.)등 유독

원 식물이 출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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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검사

색

원 별  색( 색에 

가 움)에  짙 색( 갈

색) 지 타 다. 

SN/T 0852  상

하는 에 라 

검사한다.

맛과 

냄새

 특  맛과 냄새가 , 

상한 맛  없다.

직

상태 

상 에   지닌 체 

상태 또는   체가 

결 상태

연 에  상태  

찰하고  

없는지 검사한다. 

   랍

각  없어  하 , 상  

시  찰 했   

 없어  한다.( 랍 각

 함  집 )

3.2 능검사 요구

능검사 요구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검사 요구



제7장총 첨부서류257

- 257 -

항 지 검사

과당  포도당/(g/100g)                  ≥ 60

GB/T 

18932.22

당/(g/100g) 

립  꿀, 감귤  꿀 

주개 리 꿀, 여지 꿀, 생  꿀  ≤

타 꿀                                 ≤

10

5

연(Zn)/(mg/kg)                        ≤ 25
GB/T 

5009.14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3.4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5동물용 의약품 잔류 제한량 농약 잔류 제한량

3.5.1동물용 의약품 잔류 제한량

동물용 의약품 잔류 제한량은 련 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5.2농약 잔류 제한량

농약 잔류 제한량은 GB2763 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6미생물 제한량

미생물 제한량은 <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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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검사 

균락 /(CFU/g)        ≤ 1,000 GB 4789.2

균 /(MPN/g)        ≤ 0.3 GB 4789.3

곰 균 계 (CFU/g)    ≤ 200 GB 4789.15

   계 /(CFU/g)   ≤ 200  A

 살 라균 0/25g GB 4789.4

시겔라균 0/25g GB/T 4789.5 

색포도상 균 0/25g GB 4789.10

 샘플  과 처리는 GB 4789.1에 라 실행한다.

<표3>미생물 제한량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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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5설탕

(1)백설탕

(2)갈색설탕

(3)기타설탕

31.설탕

(Hygienicstandardforsugars)

GB13104-2005

정의 범
설탕이라 함은 사탕수수 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는
원당을 정제한 백설탕 갈색설탕 등을 말한다.

1.범

본 기 은 원당,백설탕,아주 가는 백설탕, 설탕의 생지

표 요구와 검사방법 포장,표시,보 ,운송의 생요구를 규

정한다

본 기 은 사탕수수,사탕무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원당,

백설탕,분말당, 설탕에 용된다

성분 규격

 

항 
탕 갈색 탕 타 탕

(1) 상

색 또는 

색  단맛  

가진 결 , 결

 말 또

는 어리 

태 어  한

다

갈색  단맛

 가진 결 , 

결  말 

또는 어리 

태 어  

한다

-

(2) 당도(%) 997 상 970 상 860 상

(3) 공감미료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4) (mg/kg) 05 하 10 하 10 하

(5) 산 (mg/kg) 200 미만 200 미만 200 미만

4.1원료 요구

설탕 제조용 사탕수수,사탕무는 GB276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백설탕,가는 백설탕 :색깔이 희고 에 띄는 검은 물질이나

이물질이 없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수용액이 맑

고 투명하며 단 맛이 난다

원당, 설탕 :검은 물질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이 이상한 맛

이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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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mg/kg)

 원당                                           ≤ 350

 비 (As  계산)                              ≤ 05

(Pb)/(mg/kg)                                  ≤ 05

산 (SO  계산)/(mg/kg)

 원당                                           ≤

 탕                                         ≤

 말당                                         ≤

 탕                                         ≤

20

30

15

70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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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탕, 가는 탕                           ≤

 탕                                        ≤

100

500

균 (MPN/100g)                           ≤ 30

곰 균(cfu/g)                                ≤ 25

균(cfu/g)                                  ≤ 1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트랩

 헤 라 티쿠 )

검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4.5기타생물지표

진드기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기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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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4식용유지류

(17)마가린류

32.마가린

(Hygienicstandardformargarine)

GB15196-2003

정의 범

(17)마가린류

식용유지(유지방 포함)에 물,식품,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고
유화시켜 만든 고체상 는 유동상인 마가린과 지방마가린(지
방 스 드)을 말한다(다만,유지방 원료로 할 때는 제품의 지
방함량에 한 량비율로서 50%미만일 것)

1.범

본 기 은 마가린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 포장,표시,보 ,운송요구 검사 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수소첨가 후 정제된 식물성식용유를 주요 원료로

하여 물이나 기타 보조재를 첨가,유화 속냉각을 거쳐 생

산된 천연 마가린의 색깔을 지니며 직 식용하거나 식품을 가

공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항
마가린

(1) 지  (%) 800 상

(2) 산가
10 하(다만, 지  또는 시틴, 리 린

지 산에  등  사 한 경우는 한다)

(3) 타 색 검 어 는 니 다

(4) 산 지

   (g/kg)

다 에  하는 것  산 지 가 검

어 는 니 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2 하

(병 할 에는 

틸 드 시

니 , 틸

드 시 루 엔 

3.지표 요구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외 은 백색이나 은 황색을 띈 반고체의 상태로 질감이 균

일하고 세 하며 천연버터 특유의 맛과 냄새를 지닌다 곰팡이

나 이상한 맛,냄새,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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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틸

드

 사 량  합

계가 02 하)

몰식 산 프 필 01 하

 EDTA 트  0075 하

 (EDTA 트 )

(5) 보 료

   (g/kg)

다 에  하는 것  보 료가 검 어

는 니 다

드 산

드 산 트

05 하( 드 산 )

식향산, 식향산

트 , 식향산 , 

식향산

10 하( 식향산 )

빈산

빈산

빈산

10 하[ 빈산 , 단 지 마가린(지

프 드)  20 하]

상 ( 식향산   빈산 )  보 료  병  

사 시

10 하[ 식향산  빈산  합 , 단 

지  마가린(지 프 드)  식향산  빈산

 합  20 하  그  식향산  10 

하]

항 지 

/(g/100g)                                 ≤ 16

지 /(g/100g)                                 ≤ 80

산가(KOH)/(mg/g)                             ≤ 1

과산 가/(g/100g)                           ≤ 013

리(Cu)/(mg/kg)                             ≤ 01

니 (Ni)/(mg/kg)                              ≤ 1

 비 (As  계산)/(mg/kg)                    ≤ 01

(Pb)/(mg/kg)                                ≤ 01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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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 200

균 (MPN/100g)                            ≤ 30

곰 균/(cfu/g)                                ≤ 5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기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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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6.포도당

(1)액상포도당

(2)분말,결정 포도당

7.과당

(1)액상과당

(2)결정과당

(3)기타과당

8.엿류

(1)물엿

(2)기타엿

(3)덱스트린

33.분당

(Hygienicstandardforcornsweetener)

GB15203-2003

정의 범

                

항 
엿 타엿 트린

(1) 포도당당량(DE) 200 상 100 상 200 미만

(2) 공감미료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3) (mg/kg) 10 하 10 하 10 하

분을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단당류,당액을 가공한 것

1.범

본 표 은 분당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표장,표시,보 ,운송요구 검사방법을 규

정한다.

본 표 은 분 분을 함유한 원료를 효소법이나 산법을

거쳐 가수분해하여 생산한 액상 분당이나 분말형태(와 결정)

의 분당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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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항 
상과당 결 과당 타과당

(1) 과당(%)
350 상

( )
—

350 상

( )

(2) 공감미료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3) 비 도[α]D
20

- -890 ~ -935 -

(4) (mg/kg) 05 하 05 하 05 하

            

항 
상포도당 말․결 포도당

(1) 포도당당량(DE) 800 상 —

(2) 공감미료
검 어 는 

니 다 
검 어 는 니 다 

(3) 트린 (%) — 40 하

(4) (mg/kg) 05 하 05 하 항 지 

 비 (As  계산)/(mg/kg)                ≤ 10

(Pb)/(mg/kg)                            ≤ 05

리(Cu)/(mg/kg)                          ≤ 50

산  량
GB 2760  

규 에 

3.지표 요구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투명하면서 끈 거리고 걸쭉한 액체로 분당의 정상 인 맛

과 색을 지니며 이상한 맛이 나지 않고 이물질이 없으며 곰팡

이가 없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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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 3,000

균 (MPN/100g)                             ≤ 3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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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8.음료류

18-4발효음료류

(1)유산균음료

34.유산균 음료

(Hygienicstandardforlactobacillusbeverage)

GB16321-2003

정의 범
유가공품 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유산균음료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

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 검사방법

을 규정한다

본 표 은 생우유,분유 식물성 단백질 분말을 원료로 하

여 유산균 발표가공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상응하는 맛

과 향을 지닌 비살균 살균음료에 용된다

성분 규격

빈산

빈산

빈산

005 하 

( 빈산 , 다만, 살균

 검 어 는 니

다.)

(1)유산균수 는 효모수 :1mL당 1,000,000이상(유산균,효모
음료에 한하며,살균제품은 제외한다)

(2)세균수 :1mL당 1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

(3) 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4)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
어서는 아니된다

4.1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4.2.1색깔

균일하게 일치된 우윳빛을 띄며 약간 황색이나 상응하는

과일류의 색채를 띤다.

4.2.2맛과 냄새

질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당하며 시큼하되 떫지 않다 해당

유산균음료가 가져야 할 맛과 향을 가지며 이상한 맛이 나지

않는다.

4.2.3조직상태

유제(乳浊)형태를 띠며 균일하고 층이 지지 않는다.소량의

침 물은 허용되며 거품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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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단 질/(g/100g)                                ≥ 070

 비 (As  계산)/(mg/kg)                     ≤ 02

(Pb)/(mg/kg)                                 ≤ 005

리(Cu)/(mg/kg)                               ≤ 50

 우 검사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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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비살균 

산균 료

살균 산균

료

산균/(cfu/mL)

 고                           ≥

 매

1×10⁶

균 검

-

-

균 /(cfu/mL)             ≤ - 100

곰 /(cfu/mL)               ≤ 30 30

/(cfu/mL)                 ≤ 50 50

균 /(MPN/100mL) 3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용어와 정의

3.1비살균형 유산균음료

유산균 발효와 조미를 거친 뒤 살균처리가 되지 않은 제품을

말한다

3.2살균형 유산균음료

유산균 발효와 조미를 거친 뒤 살균처리를 다시 거친 제품을

말한다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한다

5.2식품첨가제의품종과사용량은GB2760의규정에부합해야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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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8.음료류

18-1과일․채소류음료

(1)농축과 채즙

(2)과채주스

(3)과채음료

18-3두유류

(1)두유액

(2)두유

(3)분말두유

(4)기타두유

35.식물성 단백질음료

(Hygienicstandardforvegetable

proteinbeverage)

GB16322-2003

정의 범
음료류라 함은 과일․채소류음료,두유류 음용을 목 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식물성단백질음료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 검

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식물의 씨,과육 콩을 원료(두,땅콩,살구씨,

호두씨,야자 등)로 하여 가공,조미를 거쳐 다시 고압살균이나

무균표장을 하여 생산된 우유형태의 음료에 용된다.

3.용어와 정의

아래에 열거된 용어와 정의가 본 표 에 용된다.

3.1두유류 음료

두를 주요 원료로 하여 이를 분쇄,추출,비린내 제거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얻은 액체에 물,시럽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우유형태의 음료로 순두유,조제두유,두유음료를 말한다.

3.2야쟈유(즙)음료

신선하고 당히 익은 야자를 원료로 하여 그 과육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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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여 얻은 야자액에 물,시럽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3.3살구씨 음료

살구씨를 원료로 하여 물에 담근 후,분쇄 등의 가공처리를

거쳐 얻은 액체에 물,시럽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

다.

3.4기타 식물성 단백질 음료

호두,땅콩,호박씨,해바라기씨 등을 원료로 하여 분쇄 등의

가공처리를 거쳐 얻은 물,시럽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성분 규격

18-1과일․채소류음료

(1)납(mg/kg)：03이하

(2)카드뮴(mg/kg)：01이하

(3)주석(mg/kg)：150이하(캔 제품에 한한다)

(4)세균수：1mL당 100이하(다만,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100,000이하)

(5) 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다만,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6)장출 성 장균 :음성이어야 한다(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4.1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해당 제품이 가져야 할 색깔,향,맛을 지니며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소량

의 지방이 떠 있거나 단백질이 침 된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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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다만, 과  경우 빈

산, 빈산   빈산 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

과 빈산  사 량  합계가 

10g/kg 하 어  하 , 그  식

향산  사 량  06g/kg 하

어  한다 또한 가열하지 니한 

 검 어 는 니 다)

빈산

빈산

빈산

10 하( 과 에 한하 , 식향산, 

식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빈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계가 

10g/kg 하 어  하고, 그  식향산

 사 량  06g/kg 하)

항
․ 말 타 

(1) 균

1 mL당

40,000 하

( 균  또는 

pH 45 하

살균  경우

어  한

다)

1 g당 20,000 

하

( 균 경

우 어  

한다)

1 mL당 40,000 

하

( 균  또는 

pH 45 하  살

균  경우 

어  한다)

(2) 균

1mL당 10 하

( 균  또는 

pH 45 하

살균  경우

어 한다)

1 g당 10 하

( 균 경

우 어  

한다)

1 mL당 10 하

( 균  또는 

pH 45 하  살

균  경우 

어  한다)

(7)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

어서는 아니된다.

18-3두유류

항 지 

 비 (As  계산)/(mg/kL)                      ≤ 0.2

(Pb)/(mg/kL)                                 ≤ 0.3

리(Cu)/(mg/kL)                               ≤ 5.0

단 질/(g/100g)                                 ≥ 0.5

시

(HCN  계산)/(mg/kL)  0.05

우 검사


 a 살  등  원료  하는 료에만 

 b  원료  하는 료에만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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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mL)                             ≤ 100

균 (MPN/100mL)                          ≤ 3

곰  /(cfu/mL)                        ≤ 2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

4.4.1통조림 가공과정에서 생산된 통조림용 식물성 단백질

음료는 상업 무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4.2기타 포장의 식물성 단백질음료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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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기타식품류

29-4과․채가공품류

36.건과일 식품

(Hygienicstandardfordriedfruits)

GB16325-2005

정의 범

과․채가공품류란 과일류 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

채가공품,과․채퓨 ․페이스트를 말한다(다만,따로 기 ․규

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그 기 ․규격에 의한다).

1.범

본 표 은 건과일식품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품첨가제,

생산 가공과정,포장,표시,보 ,운송요구의 생요구를 규정

한다

본 표 은 신선한 과일(용안,여지,포도,감 등)을 원료로 하

여 햇빛에 말리고 건조하는 등의 탈수과정을 거쳐 생산된 건과

일 식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1) 장균 :음성이어야 한다.

(2)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1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벌 에 좀먹지 않고 곰팡이가 없으며 이상한 맛이 나지 않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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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여지 건포도 곶감

/(g/100g)             ≤ 25 25 20 35

 산/(g/100g)            ≤ 15 15 25 6

항 
지 

건포도 곶감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검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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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기타 식품류

29-1땅콩 는 견과류 가공품류

(1)땅콩버터

(2)땅콩 는 견과류가공품

37.견과식품

(Hygienicstandardfornut)

GB16326-2005

정의 범

(1)땅콩버터

땅콩을 볶아 분쇄하여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을 말한다.

(2)땅콩 는 견과류가공품

땅콩 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

탕,식용유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견과식품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품첨가

제,생산 가공과정,포장,표시,보 ,운송요구의 생요구를

규정한다.

본 표 은 견과류(호두,잣,개암나무열매, 스타치오 등)

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총 아 라톡신(μg/kg):15이하(B1,B2,G1 G2의 합

으로서,단 B1은 10μg/kg이하이어야 한다)

(2)살모넬라 :음성이어야 한다.

3.1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부패한 맛 등 이상한 맛이 나지 않고 이물질이 없으며 벌

나 곰팡이 난 것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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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산가(지  계산)(KOH)/(mg/g)      ≤ 4

과산 가(지  계산)/(g/100g)     ≤ 0.08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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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타식품

29-6튀김식품

38.튀김간식

(Hygienicstandardforfriedfood)

GB16565-2003

정의 범

29-6튀김식품

튀김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유지에 튀긴 것 는 유처리한 것

으로서 본 공 에서 따로 기 규격이 제정된 식품이외의

것을 말한다.

본 표 은 튀김간식의 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

포장,표시,보 ,운송요구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가루, 가루,콩류,고구마 류,야채류,과일,

씨앗 등을 주요 원료로 하여 일정한 제조과정에 따라 기름에

튀긴 각종 정형 포장된 간식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산가∶5.0이하

(2)과산화물가∶60.0이하

(3)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1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3.2.1색채 :본 품종 특유의 정상 인 색깔을 띠며 타거나

덜 익은 것이 없어야 한다.

3.2.2맛 :맛이 정상 이고 곰팡이 맛이나 기름 맛 등 기

타 이상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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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산가(지  계산)(KOH)/(mg/g)            ≤ 3

과산 가(지  계산)/(g/100g)          ≤ 0.25

보닐 가(지  계산)/(meq/kg)       ≤ 20

 비 (As  계산)/(mg/kg)                ≤ 0.2

(Pb)/(mg/kg)                           ≤ 0.2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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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mL)                    ≤ 1,000

균 (MPN/100mL)                  ≤ 30

식 독균

(살 라균, 색포도상 균, 겔라균)
검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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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39.병(통)포장 음용 순수

(Hygienicstandardforbottledpurifiedwaterfor

drinking)

GB17924-2003

정의 범

본 표 은 병(통)포장된 음용 순수의 정의,지표 요구,생

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과 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병(통)포장된 식용 순수에 용된다.

성분 규격 항 지 

색도/도        ≤ 5, 또한 다  상한 색채  띠지 

탁도/NTU        ≤ 1

냄새  맛 미, 취가 없

 보 는 질 검

4.1원료 요구

원료용 물은 GB574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

능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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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pH
5.0～7.

0

도 (25℃±1℃)/(µs/cm)                    ≤ 10

과망간산 량(O)/(mg/L)                ≤ 1.0

염 합 (Cl)/(mg/L)                        ≤ 6.0

질산염(NO)/(mg/L)                         ≤ 0.002

사염 탄 /(mg/L)                           ≤ 0.001

(Pb)/(mg/L)                               ≤ 0.01

 비 (As  계산)/(mg/L)                   ≤ 0.01

리(Cu)/(mg/L)                             ≤ 1.0

시 /(mg/L)                             ≤ 0.002

(  계산)/(mg/L)               ≤ 0.002

포 /(mg/L)                           ≤ 0.2

리염 (Cl)                                  ≤ 0.005

a는 에 한함

4.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284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284 -

항 지 

균 /(cfu/mL)                        ≤ 20

균 /(MPN/100mL)                     ≤ 3

곰  /(cfu/mL)                     ≤ 검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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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18.음료류

18-1과일․채소류음료

(1)농축과․채즙(는 과․채분)

(2)과․채주스

(3)과․채음료

40.식품공업용 농축과일야채주스(즙)

(Hygienicstandardofconcentratedfruitandvegetable

juiceforfoodindustry)

GB17325-2005

정의 범

(1)농축과․채즙(는 과․채분)

과일즙,채소즙 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다만,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2)과․채주스

과일 는 채소를 압착,분쇄,착즙 등 물리 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과․채즙 는 과일분,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과․채퓨 ․페이스트 포함)

는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

상)을 말한다.

(3)과․채음료

농축과․채즙(는 과․채분) 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채소즙 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

본 표 은 식품공업용 농축과일야채주스(즙)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포장,표시,보 ,운

송의 생요구를 규정한다.

본 표 은 과일,야채 기타 식물을 원료로 하여 세척,

즙 추출(즙 짜내기),농축,살균 등 가공을 거쳐 생산되어 음

료에 첨가되거나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농축과일야채주스(즙)

에 용된다.

성분 규격

(1)납(mg/kg)：0.3이하

(2)카드뮴(mg/kg)：0.1이하

(3)주석(mg/kg)：150이하(캔 제품에 한한다)

(4)세균수：1mL당 100이하(다만,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100,000이하)

3.1원료 요구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

이상한 맛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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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다만,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6)장출 성 장균 :음성이어야 한다(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7)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

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다만, 과  경우 빈산, 

빈산   빈산 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과 빈산

 사 량  합계가 1.0g/kg 하 어  

하 , 그  식향산  사 량  

0.6g/kg 하 어  한다. 또한 가열하지 

니한  검 어 는 니 다)

빈산

빈산

빈산

1.0 하( 과 에 한하 , 식향산, 식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빈산  사 량과 식향산

 사 량  합계가 1.0g/kg 하 어  하고, 

그  식향산  사 량  0.6g/kg 하)

항 지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0.5

리(Cu)/(mg/kg)              ≤ 5.0

린독
GB 2761  

규 에 

항 지 

균 /(cfu/mL)               ≤ 1,000

균 /(MPN/100mL)               ≤ 30

곰 /(cfu/mL)                  ≤ 20

/(cfu/mL)                      ≤ 2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품질은상응하는표 과 련규정에부합해야한다.

4.2식품첨가제의품종과사용량은GB2760의규정에부합해야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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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자류

(3)추잉껌

41.껌 생

(Hygienicstandardforchewinggum,)

GB17399-2003

정의 범

(3)추잉껌

천연 는 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한 껌베이스에 다른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껌의 지표 표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

과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 은 백설탕(혹은 감미료)과 고무물질을 원료로 생산

된 씹거나 풍선을 불 수 있는 껌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산가 :2.0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하며,유 과는 3.0
이하)

(3)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추잉껌
에 한한다).

(4)허용외 인공감미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에 한
한다).

(5)산화방지제(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
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추잉껌에 한한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4g/kg 하(병 할 에

는 틸 드 시 루엔

 사 량, 틸 드 시

니  사 량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4g/kg 

하)

(6)세균수

① 과자,캔디류 :1g당 10,000이하( 제품에 한하며 발
효제품 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3.1원료 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 지표:외 이 완 하고 택이 있으며 색깔이 균

일하고 크기가 일정하다.해당 상품이 가져야 할 색깔,냄새와

맛을 지진다.흡습용해 상이 없으며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

질이나 이상한 맛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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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빙과류 :검체를 녹인 액체 1mL당 3,000이하(다만,유
산균 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7) 장균군 :1mL당 10이하(빙과류에 한한다)

(8)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캔디류,빙과류
에 한한다)

(9)압착강도(Newton):5이하(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10)총 아 라톡신(μg/kg):15.0이하(B1,B2,G1 G2의
합으로서,단 B1은 10.0

μg/kg이하이어야 하며,땅콩 견과류 함유제품에 한함)

(11)푸모니신(mg/kg):1이하(B1 B2의 합으로서.단,옥
수수 50%이상 함유제품에 한한다)

(12)납 (mg/kg):1.0이하(젤리에 한한다)

0.2이하(사탕에 한한다)

항 지 

건  해 감 한 량(%)             ≤ 7

(Pb)/(mg/kg)                        ≤ 1

 비 (As  계산)/(mg/kg)            ≤ 0.5

리(Cu)/(mg/kg)                      ≤ 5

연(Zn)/(mg/kg)                      ≤ 10

산  량
GB 2760  

규 에 

항 지 

균 /(cfu/g)               ≤ 500

균 /(MPN/100g)            ≤ 30

곰 /(cfu/g)                   ≤ 2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

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품질은상응하는표 과 련규정에부합해야한다.

4.2식품첨가제의품종과사용량은GB2760의규정에부합해야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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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5.면류

(4)유탕면류

42.라면

(Hygienicstandardforinstantnoodle)

GB17400-2003

정의 범
(4)유탕면류:면발을 익힌 후 유탕처리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라면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

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와 검사

방법을 규정한다.본 표 은 소맥분,메 분,옥수수분,녹두분,

가루 등을 주요 원료로 하여 식염이나 식품첨가제 등을 첨

가하고 당량을 물을 넣고 가공,압연하여 형태를 만들고 증

기로 쪄내는 과정을 거친 뒤,기름에 튀기거나 건조 처리하여

일정 정도 익힌 라면제품에 용된다.본 표 은 생생면에는

용되지 않는다.

성분 규격

(1)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보존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세균수 :1g당 1,000,000이하(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1g당 100,0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

(4) 장균 :음성(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5) 장균군 :음성(살균제품에 한한다)

4.1원료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지표

4.2.1색깔 :해당 제품 특유의 색깔을 지니고 타거나 덜 익

은 상이 없으며 앞,뒤 양면에 깊이가 약간 다를 수 있다.

4.2.2냄새 :냄새가 정상이고,곰팡이 냄새나 변질된 냄새

기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4.2.3형상 :외 이 깨끗하고 무늬가 균일하며 이물질이나

타고 난 부스러기가 없어야 한다.

4.3.4조리성 :면에 물을 부은 뒤 면이 끊어지거나 면이 엉

겨 붙지 않아야 하며 맛이 설익거나 이에 붙지 않아야 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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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탕 비 탕

/(g/100)                             ≤ 8.0 12.0

산가(지  계산)(KOH)/(mg/g)          ≤ 1.8 -

과산 가(지  계산)/(mg/g)          ≤ 0.25 -

보닐 (지  계산)/(meq/kg)        ≤ 20 -

(Pb)/(mg/kg)                           ≤ 0.5

 비 (As  계산)/(mg/kg)                ≤ 0.5

4.3이화학지표:이화학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

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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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과 프

균 /(cfu/g)                   ≤ 1,000 51,000

균 /(MPN/100g)                ≤ 30 15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

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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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과자류

(1)과자

43.팽화식품

(Hygienicstandardforpuffedfood)

GB17401-2003

정의 범

(1)과자

곡분 등 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굽기,팽화,유탕 등

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웨이퍼,쿠키,크래커,한과류,스낵과자 등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팽화식품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

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와 검사방법을 규정한

다.본 표 은 곡물,콩류,감자류를 주요 원료로 하여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혹은 압축 등의 가공을 거쳐 일정하게 팽화도가 있는 바삭

한 질감의 식품에 용된다.

3.1팽화식품:곡류,콩류,감자류를 주요원료로 하여 튀기는 과정을

거쳐 원료의 부피를 증 시킴으로써 일정하게 부풀린 바삭한 질감의

식품을 지칭한다.

3.2팽화:고열,고압상태의 물질이 속하게 상압상태에 들어가면서

압력의 감으로 인해 물질속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하여 물질조직

구조가 부풀어 푹신하게 변하고 해면형상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3.3기름에 튀긴 팽화식품:원료가 식용유지에 튀겨지거나 조미된

식물성기름이 뿌려지거나 기름에 담갔다가 건조되는 과정을 거쳐 생

산된 팽화식품을 지칭한다.

3.4기름에 튀기지 않은 팽화식품:원료가 팽화기계에 의해 온도가

높아지면서(수분정리)압력이 가해지고 구워진 후,조미과정(조미과정

을 거치지 않기도 함)을 거쳐 생산된 팽화식품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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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

다.

(2)산가 :2.0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하며,유 과는

3.0이하)

(6)세균수

① 과자,캔디류 :1g당 10,000이하(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8)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캔디류,빙과

류에 한한다)

(9)압착강도(Newton):5이하(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11)푸모니신(mg/kg):1이하(B1 B2의 합으로서.단,

옥수수 50%이상 함유제품에 한한다)

항 

지 

에 
에 

지 

/(g/100g)                        ≤ 7

산가(지  계산)(KOH)/(mg/g)    ≤ 3 -

과산 가(지 계산)/(mg/100g)  ≤ 0.25 -

보닐 (지  계산)/(meq/kg)   ≤ 20 -

 비 (As  계산/)(mg/kg)           ≤ 0.5

(Pb)/(mg/kg)                       ≤ 0.5

플라 신B1(  원료  함)/(µg/kg) ≤ 5

4.1원료 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튀김용

식물성유지는 즉시 교환하여 유지산의 부패를 방지한다.

4.2 능 지표:해당 식품 특유의 정상 인 색깔,맛과 향기를 가지며

이물질이나 곰팡이가 없고 부패하거나 기타 이상한 맛이 없어야 한다.

4.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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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 10,000

균 (MPN/100g)                    ≤ 9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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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14.식용유지류

(15)가공유지

(16)쇼트닝

44.식용경화유

(Hygienicstandardforediblehydrogenatedoil)

GB17402-2003

정의 범

(15)가공유지:식용유지류에 수소첨가,분별 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화학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합하도록 정제한 것을 말한다.

(16)쇼트닝:식용유지를 그 로 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소성,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는 유

동상의 것을 말한다.

성분 규격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4g/kg 하(병 할 에

는 틸 드 시 루엔

 사 량, 틸 드 시

니  사 량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4g/kg 

하)

(4)허용외 인공감미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에

한한다).

(5)산화방지제(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

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추잉껌에 한한다).

(6)세균수

① 과자,캔디류 :1g당 10,000이하(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② 빙과류 :검체를 녹인 액체 1mL당 3,000이하(다만,

유산균 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항 지 

균 (cfu/g)                       ≤ 10,000

균 (MPN/100g)                    ≤ 9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표1이화학 지표

4.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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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균군 :1mL당 10이하(빙과류에 한한다)

(8)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캔디류,빙과

류에 한한다)

(9)압착강도(Newton):5이하(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10)총 아 라톡신(μg/kg):15.0이하(B1,B2,G1 G2의

합으로서,단 B1은 10.0

μg/kg이하이어야 하며,땅콩 견과류 함유제품에 한함)

(11)푸모니신(mg/kg):1이하(B1 B2의 합으로서.단,

옥수수 50%이상 함유제품에 한한다)

(12)납 (mg/kg):1.0이하(젤리에 한한다)

0.2이하(사탕에 한한다)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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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기타식품류

29-18.즉석섭취·편의식품류

(1)즉석섭취식품

(2)즉석조리식품

(3)신선편의식품

제3.장기보존식품의 기 규격

3.냉동식품

45. 속냉동 가루 식품

(Hygienicstandardforquick-frozenfoodmadeofwheatflour

andrice)

GB19295-2011

정의 범

29.기타식품류

(1)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조리과정 없

이 그 로 섭취 할 수 있는 김밥,햄버거,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2)즉석조리식품: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등의 조리과정을 거
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 할 수 있는 국,탕,수
,순 등의 식품을 말한다.

(3)신선편의식품:농․임산물을 세척,박피, 단 는 세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는 식품첨가
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 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사 포장 속냉동 곡물 가공 제품에 용된다.

2.용어 정의

2.1 속냉동 가루 가공품

가루, ,잡곡 등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육류,계란,수산

물,채소,(빵이나 과자의)고명(과자나 이크 등에 모양과 맛을 내기

해 올려놓는 건포도,씨의 속살 같은 과일 가공물)당,기름,조미료

등을 한 종류 는 여러 배합 원료를 동시에 속 재료로 사용하고 가

공을 거쳐 성형(는 조리), 속냉동 시킨 식품이다.

2.2 속냉동

제품을 최 얼음결정 형성 구역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인데,

평균 온도가 –18℃가 될 때 동결 가공 공정을 완료하는 동결 방법이

다.

2.3생 제품

제품 동결 가열 완숙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

2.4조리 제품

제품 동결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친 비 즉석 섭취용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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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규격

   

항 

가열하지 고 

취하는 

냉동식

가열하여 취하는 냉동식

냉동  가열 냉동  

(1) 장균 :1g당 10이하(신선편의식품에 한하며 즉석섭취
식품은 음성이어야 한다).

(2)세균수 :1g당 100,000이하 (즉석조리식품에 한하며,발
효제품 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3)황색포도상구균 :1g당 100이하

(4)살모넬라 :음성이어야 한다.

(5)장염비 리오균 :1g당 100이하(즉석섭취식품,신선편의
식품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한다).

(6)바실러스 세 우스 :1g당 1,000이하(즉석섭취식품,신
선편의식품에 한한다)

(7) 장균 O157:H7:음성이어야 한다(신선편의식품에 한한
다).

(8)클로스트리디움 퍼 린젠스 :1g당 100이하(즉석섭취식
품,신선편의식품에 한한다).

3.냉동식품

“냉동식품”이라 함은 제조․가공 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

보존할 목 으로 냉동처리,냉동보 하는 것으로서 용기․

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한다.

(1)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그 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을 말한다.

(2)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섭취시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냉동식품을 말

한다.

3.1원료 요구사항

원료는 모두 련 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2 능검사 지표

능검사 지표는 <표1>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1> 능검사 지표

항 지 검사 

직 태

 특  태  지

니  변 , 상  없고 

 결  상 없

GB/T 5009.56에  

규 한 능검사 

에 라 검사하

, 포 에 시  

취 에 라 

가열 또는 리하고 

각각 시식과 시향  

통해 맛과 향  검

사한다.

색  특  색  

맛, 향

 특  맛과 향  

 상한 향  없

  내   

 식별 가능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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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열

(1) 균

1 g당 100,000 

하

(다만,  

또는 산균 첨가

 한다)

1 g당 

100,000 하

(다만,  

또는 산균 첨

가  한

다)

1 g당 

3,000,000 하

(다만, 

 또는 산

균 첨가  

한다)

(2) 균 1 g당 10 하 1 g당 10 하 —

(3) 균 — —

(4) 산균 시량 상( 산균 첨가 에 한한다)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항 지 검사 

과산 가 (지  

계산)/(g/100g)
≤ 0.25 GB/T 5009.56

동  식  또는 견과  주원료  한  재료 

에만 

3.4오염물질 제한량

소가 들어있지 않은 속냉동 제품의 납 제한량은 GB2762의 곡물

곡물 제품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소가 들어있는 속냉동 제품의 납 제한량은 GB2762의 소(재료)가

들어있는 가루 류 가공 제품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5미생물 제한량

생 제품 미생물 제한량은 <표3>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조리 제

품의 미생물 제한량은 <표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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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생 제품의 미생물 제한량

항

샘플    
한량(지 지  경우 

 CFU/g  시) 검사 

n c m M

색포도

상 균
5 1 1,000 10,000

GB 4789.10 

평 계

살 라

균
5 0 0/25g  GB 4789.4

샘플  과 처리는 GB 4789.1에 라 진행한다

<표4>조리 제품의 미생물 제한량

항

샘플    
한량(지 지  경우 

 CFU/g  시) 검사 

n c m M

균락 5 1 10,000 100,000
GB 

4789.2

균 5 1 10 100

GB 

4789.3 

평 계

색포도상 균 5 1 100 1,000

GB 

4789.10 

평 계

살 라균 5 0 0/25g  -
GB 

4789.4

샘플  과 처리는 GB 4789.1에 라 진행한다

식품첨가제 3.6식품첨가물의 사용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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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6.다류

(1)침출차

(2)액상차

(3)고형차

17.커피

46.차 음료류

(Hygienicstandardforteadrinks)

GB19296-2003

정의 범

(1)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꽃, 기,뿌리,열매 는 곡류 등

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2)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농축액 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

물을 가한 시럽상 는 액상의 기호성식품을 말한다.

(3)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

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17.커피

1)정의

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는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는 이를 분쇄한 것),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추

출액을 건조한 것),조제커피,액상커피를 말한다.

1.범 :본 표 은 차 음료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

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와 검사방법

을 규정한다.본 표 은 찻잎에서 추출된 액체나 그 농축액,인스

턴트 차 분말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음료에 용된다.본 표 은

폴리페놀이나 코카인을 원료로 생산된 음료에는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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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정의

3.1차 음료

찻잎의 수분을 이용해 추출한 액체나 그 농축액,인스턴트 차

가루를 원료로 여과,침 등의 제조과정을 거친 차에 과일즙,우

유,유제품,이산화탄소 등을 첨가하여 제조된 음료를 지칭한다.

성분 규격

16.다류

(1)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납(mg/kg)∶2.0이하(단,침출차는 5.0이하,액상차는 0.3
이하)

(3)카드뮴(mg/kg):0.1이하(액상차에 한한다)

(4)주석(mg/kg):150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
에 한한다)

(5)세균수 :1mL당 100이하(액상제품에 한한다)

(6) 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액상제품에 한한다).

17.커피

(1)납(mg/kg)∶g2.0이하

(2)주석(mg/kg)∶g150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
에 한한다)

(3)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세균수∶1mL당 100이하(액상제품에 한한다)

(5) 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액상제품에 한한다).

항 지 

비 (As  계산)/(mg/L)             ≤ 0.2

(Pb)/(mg/L)                        ≤ 0.3

리(Cu)/(mg/L)                      ≤ 5

4.1원료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지표:해당 제품이 가져야 할 색깔,향,맛을 지니며 이

상한 맛이나 냄새가 없고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혼탁하거나 침 되지 않아야 한다(과일즙,우유,유제품을 첨가한

차 음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4.3이화학지표:이화학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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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mL) 100

균 /(MPN/100mL) 6

곰 /(cfu/mL) 10

/(cfu/mL) 1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4.4미생물 지표

4.4.1통조림 가공을 거쳐 생산된 통조림 차 음료는 상업 무

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4.2탄산형이나 기타 포장의 차 음료는 표 2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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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8-1.과일․채소류음료

(1)농축과채즙(는 과채분)

(2)과채주스

(3)과채음료

47.과일 야채 주스 음료류

(Hygienicstandardforfruitandvegetablejuice)

GB19297-2003

정의 범

1)정의

과일․채소류음료라 함은 과일 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 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농축
과․채즙,과․채주스,과․채음료를 말한다.

(1)농축과․채즙(는 과․채분)

과일즙,채소즙 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다만,원료로 사용되는 제
품은 제외한다).

(2)과․채주스

과일 는 채소를 압착,분쇄,착즙 등 물리 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과․채즙 는 과일분,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과․채퓨 ․페이스트 포함)
는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
상)을 말한다.

(3)과․채음료

농축과․채즙(는 과․채분) 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채소즙 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과일,야채즙 음료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

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와 검

사방법을 규정한다.본 표 은 과일,야채 그 농축액(즙)을 원

료로 가공된 주스에 기타 부재료를 넣어 상응하는 제조과정을 거

쳐 직 음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음료에 용된다.본 표 은

온복원(复原)주스(농축과즙에 물을 섞어 본연의 과일 맛에 가깝게

조 한 주스)에도 용된다.

용어와 정의

3.1 온복원주스:0℃～10℃의 온환경에서 농축과일 주스(즙)

에 해당 과일주스(즙)농축 시 상실한 천연수분과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제조한 것으로 원래 과일과육의 색깔,맛과 향을 가지며 일

정량의 가용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지칭한다.해당 제품은 가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완성품은 0℃～4℃의 온도에서 보 하고

직 음용이 가능한 과일주스를 지칭한다.



제7장총 첨부서류305

- 305 -

성분 규격

(1)납(mg/kg)：0.3이하

(2)카드뮴(mg/kg)：0.1이하

(3)주석(mg/kg)：150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
한다)

(4)세균수：1mL당 100이하(다만,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100,000이하)

(5) 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다만,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6)장출 성 장균 :음성이어야 한다(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7)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식향산

식향산 트

식향산

식향산

0.6 하(다만, 과  경우 빈산, 

빈산   빈산 과 병 할 

에는 식향산  사 량과 빈

산  사 량  합계가 1.0g/kg 하

어  하 , 그  식향산  사

량  0.6g/kg 하 어  한다. 또한 

가열하지 니한  검 어 는 

니 다)

빈산

빈산

빈산

1.0 하( 과 에 한하 , 식향산, 식

향산 트 , 식향산   식향산 과 

병 할 에는 빈산  사 량과 식

향산  사 량  합계가 1.0g/kg 하

어  하고, 그  식향산  사 량  

0.6g/kg 하)

항 지 

 비 (As  계산)/(mg/L)            ≤ 0.2

(Pb)/(mg/L)                        ≤ 0.05

리(Cu)/(mg/L)                      ≤ 5

연(Zn)

/(mg/L)                     ≤ 5

철(Fe)

/(mg/L)                       ≤ 15

주 (Sn)

/(mg/L)                     ≤ 200

연, 리,철 합

/(mg/L)             ≤ 20

산 량(SO)/(mg/kg)         ≤ 10

린독

(mg/L)                   ≤ 50

a 통 림포 에만 

b 사과주 , 산 열매주 에만 

4.1원료 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 지표:원료 과일,야채가 가지는 색깔,향,맛을 지니며

이상한 맛이 없고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4.4.1통조림 가공을 거쳐 생산된 통조림 과일 야채 주스 음료는

상업 무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4.4.2기타 포장의 과일 야채 주스 음료는 표 2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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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복원

과 주
타

 균 (cfu/mL) 500 100

균 (MPN/100mL) 30 3

곰 (cfu/mL) 20 20

(cfu/mL) 20 2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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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48.병(통)포장 음용수류

(Hygienicstandardofbottledwaterfordrinking)

GB19298-2003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병(통)포장된 식용수의 지표 요구,식품첨가

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포장,표시,보 ,운송요구

와 검사방법을 규정한다.본 표 은 여과,멸균 등 과정처리를 거

쳐 된 용기에 포장된 직 음용이 가능한 물에 용된다.본

표 은 음용 천연 천수와 병(통)포장의 식용 순 정수에는 용되

지 않는다.

성분 규격

항 지 

색채                          ≤
10, 타 상한 색채  

띠지 

탁도/NTU                   ≤ 3

냄새  맛                     ≤
상한 맛  냄새가 

없

 보 는 질        ≤ 검

3.1원료 요구

3.1.1원료용수 :GB574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1.2수원 생보호 :GB853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지표: 능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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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질산염(NO)/(mg/L)                     ≤ 0.005

산 비량(O)/(mg/L)                    ≤ 2.0

(Pb)/(mg/L)                            ≤ 0.01

 비 (As  계산)/(mg/L)                ≤ 0.01

리(Cu)/(mg/L)                          ≤ 1.0

드뮴(Cd) 리(Cu)/(mg/L)                ≤ 0.005

여염 리(Cu)/(mg/L)                  ≤ 0.05

(  계산)/(mg/L)            ≤ 0.002

포 /(mg/L)                        ≤ 0.02

 α 사 /(Bq/L)                        ≤ 0.5

 β 사 /(Bq/L)                        ≤ 1

3.3이화학 지표

이화학 지표는 표 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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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mL) 50

균 (MPN/100mL) 3

곰 (cfu/mL) 10

(cfu/mL) 1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4미생물 지표

2.4.1미생물 지표는 표 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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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과자류

(2)캔디류

49.젤리

(Hygienicstandardofjellies)

GB19299-2003

정의 범
식물성원료나 당류,당알코올,앙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양갱,젤리 등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젤리의 지표 요구,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

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을 규정한다.본 표 은 식용 젤

라틴과 설탕을 원료로 하여 조리고 재료를 배합하여 주입포장

멸균 등 과정의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젤리 제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산가 :2.0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하며,유 과는 3.0
이하)

(3)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추잉껌
에 한한다).

(4)허용외 인공감미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에 한
한다).

(5)산화방지제(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
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추잉껌에 한한다).

틸 드 시 니

틸 드 시 루엔

리 틸 드

0.4g/kg 하(병 할 에는 

틸 드 시 루엔  

사 량, 틸 드 시 니

 사 량  리

틸 드   사 량

 합계가 0.4g/kg 하)

(6)세균수

① 과자,캔디류 :1g당 10,000이하( 제품에 한하며 발
효제품 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7) 장균군 :1mL당 10이하(빙과류에 한한다)

(8)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캔디류,빙과류

항  

색채  해당  원료  상 한 색  가진다.

냄새  맛 
 해당  가지는 맛과 향  가지  상한 맛

 없다

상  리 태  질감  드럽고 질  없다

항 지 

가  고체 질(g/100g)       ≥ 5

 비 (As  계산)/(mg/kg)    ≤ 0.2

(Pb)/(mg/kg)                ≤ 1.0

리(Cu)/(mg/kg)              ≤ 5

3.1원료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지표: 능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능 지표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 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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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한다)

(9)압착강도(Newton):5이하(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10)총 아 라톡신(μg/kg):15.0이하(B1,B2,G1 G2의
합으로서,단 B1은 10.0

μg/kg이하이어야 하며,땅콩 견과류 함유제품에 한함)

(11)푸모니신(mg/kg):1이하(B1 B2의 합으로서.단,옥
수수 50%이상 함유제품에 한한다)

(12)납 (mg/kg):1.0이하(젤리에 한한다)

0.2이하(사탕에 한한다)

항 지 

균 (cfu/g) 100

균 (MPN/100g) 3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곰 (cfu/g) 20

(cfu/g) 20

3.4.1미생물 지표는 표 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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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기타 식품류

29-1.땅콩 는 견과류 가공품류

(2)땅콩 는 견과류가공품

50.구운 견과류 식품류

(Hygienicstandardofroastednuts)

GB19300-2003

정의 범
(2)땅콩 는 견과류가공품:땅콩 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
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식용유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
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구운 견과류 제품의 지표 요구,식품첨

가제,생산 가공과정에 한 생 요건과 검사방법을 규정한

다.본 표 은 과일,야채의 씨,견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부재료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볶거나 구워서 만든

제품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총 아 라톡신(μg/kg):15.0이하(B1,B2,G1 G2의 합
으로서,단 B1은 10.0

μg/kg이하이어야 한다)

(2)살모넬라 :음성이어야 한다.

3.1원료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능지표:정상 인 과일야채의 열매,견과 등 식품 고

유의 외형,색깔,냄새와 맛을 가지며 바삭거리고 부패한 맛

등 이상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한다.이물질이 없고 곰팡이가

없으며 벌 먹은 것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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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산가(KOH)/(mg/g지 )                 ≤ 3

과산 가/(g/100g지 )               ≤ 0.50

플라 신B1/(mg/kg) 

                                  ≤

 타                                 ≤

20

5

항 지 

균 (MPN/100g)                 ≤ 30

곰 /(cfu/g)                      ≤ 25

/(cfu/g)                        ≤ 25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이화학 지표

3.4미생물 지표

3.4.1미생물 지표는 표 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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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9-16시리얼류

51.시리얼류

(HygienicstandardofbreakfAstcereal)

GB19640-2005

정의 범

29-16시리얼류

1)정의

옥수수, ,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무기
질류를 강화,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과일,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따로 기 규
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제외한다.

1.범 :본 표 은 시리얼류의 생지표와 검사방법 식

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포장,표시,보 ,운송의 생요구

를 규정한다.본 표 은 귀리,보리, ,메 ,옥수수, 등

곡류를 주요 원료로 하여 생산된 즉석식이나 가열식의 정형

포장식품에 용된다.

다음에 열거된 용어와 정의는 본 표 에 용된다.

3.1순 보리 시리얼:오직 귀리,보리, ,메 등 보리류

를 원료로 분쇄(혹은 분쇄하지 않음)하여 익히고 압력으로 형

태를 만들어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즉석식,가열식의

액체에 넣어 먹는 정형포장식품을 지칭한다.

3.2혼합형 시리얼:귀리,보리, 메 ,옥수수, 등 곡

물을 원료로 하여 우유, 림,설탕 등 부재료를 첨가하여(혹

은 첨가하지 않음)잘게 분쇄하여 익히고 압력으로 러 건

조시킨 과정을 거쳐 생산된 즉석식으로 넣어 먹는 정형포장

식품을 지칭한다.

성분 규격

29-16시리얼류

(1)비타민류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무기질류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4.1원료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능지표:이상한 맛이나 곰팡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4.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 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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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보리
합

/(g/100g)                      ≤ 10.0 5.0

  (As 계산)/(mg/kg)           ≤ 0.5

(Pb)/(mg/kg)                     ≤ 0.5

플라 신B1/(µg/kg)               ≤ 5

항 지 

균 (cfu/g)                  ≤ 10,000

균 (MPN/100g)               ≤ 4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곰 (cfu/g)                      ≤ 50

표1이화학 지표

4.4미생물 지표:미생물 지표는 표 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5.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5.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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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3.코코아가공품류 는 콜릿류

(1)코코아가공품류

④ 기타 코코아가공품

53.코코아가루 고형음료류

(Hygienicstandardforcocoapowderbasedsoliddrink)

GB19642-2005

정의 범

(1)코코아가공품류

④ 기타 코코아가공품:카카오열매에서 얻은 원료를 식품

는 식품첨가물 등의 혼합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매스,코코아버터,코코아분말 이외의 것을 말한다.

1.범 :본 표 은 코코아가루 고형음료의 생지표와 검

사방법 식품첨가제,생산 가공과정,포장,표시,보 ,운송

의 생요구를 규정한다.본 표 은 코코아분말을 주요 원료

로 하여 기타 부재료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되,단 가공을 거

치지 않은 고형음료에 용된다.

성분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납(mg/kg):2.0이하(코코아분말에 한한다)

(3)요오드가 :33~42(코코아버터에 한한다)

(4)허용외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코코아분말은 제외한다).

(5)세균수 :1g당 10,000이하( 한 콜릿류제품에 한

하며,발효제품 는 유

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 함유 콜릿류에 한한다)

(7)살모넬라 :음성이어야 한다.

항 지 

0 /(g/100g)                           ≤ 7.0

(Pb)/(mg/kg)                           ≤ 2.0

 비 (As  계산)/(mg/kg)               ≤ 1.0

3.1원료 요구: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해야 한

다.

3.2 능 지표:코코아 분말의 향기,맛,색깔,분말형태를

지니며 덩어리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3이화학 지표:이화학 지표는 표 1을 참조한다.

표1이화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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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균 (cfu/g)                       ≤ 50,000

균 (MPN/100g)                    ≤ 430

식 독균 

(살 라균, 겔라균, 색포도상 균)
검

3.4미생물 지표:표 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미생물 지표

식품첨가제

4.1식품첨가제 품질은 상응하는 표 과 련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4.2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사용량은 GB2760의 규정에 부합

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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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9-2성장기용 조제식

아 조제분유

(Nationalfoodsafetystandard

Infantformula)

GB10765-2010

정의 범

19-2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이라 함은 분리 두단백 등 단백질함유식품

을 원료로 생후 6개월 부터의 아,유아의 정상 인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양소를 첨가하여 이유식

의 섭취시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상 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축산물 생 리법」 상

식품인 조제유류는 제외한다.

1범

본 표 은 아 조제식품에 용된다.

본 표 은 GB10765-1997< 아 조제분유 I>,10766-1997< 유아

조제분유 Ⅱ,Ⅲ>,GB10767-1997< 유아 조제분유 유아 보충

곡물 분말 통용 기술 조건> 해당 개정안을 체한다.

3.1 아 infant

0~12개월의 사람이다.

3.2 아 조제식품 infantformula

3.2.1우유 기반 아 조제식품:우유류 유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당량의 비타민,미네랄 / 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 인 방

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상 는 분말 형태의 제품이다.정상

아가 섭취하는 데 합하며 해당 열량과 양 성분은 0~6개월 아

의 정상 인 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3.2.2 두 기반 아 조제식품: 두 두 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당량의 비타민,미네랄 / 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 인 방

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상 는 분말 형태의 제품이다.정상

아가 섭취하는 데 합하며 해당 열량과 양 성분은 0~6개월 아

의 정상 인 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성분 규격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원료는 방사선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1원료 요구사항

                                                  - 식    등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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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조․가공기

(1)미생물학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는 멸균 공정
을 거쳐야 한다.

(2)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 하고,액상제품의 경우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모유에 들어 있는 양소를 첨가하기 하여 는 ․유
아의 유일한 양공 원으로서 합하도록 하기 하여 필요
한 경우 다른 양소를 첨가할 수 있다.다만,해당 양소의
유용함이 과학 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첨가량은 모유를
표 으로 하여야 한다.

(4)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85이상이어야
한다.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한 기 필수아미노산 조성표는
19-13)(4)의 것을 따른다.

(5)직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 으로
하며,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6)액상,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꿀 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
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8)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때를 기 으로 하여 1.5%
이하이어야 한다.

(9)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수분 상태
로 미리 건조하고 보 하며,그 외 원료들도 온도,습도를 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 한
다.

(10)미생물 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방하기 하여 분
말 형 ․유아용 식품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련 장치를 주기 으로 청소한다.

(11)제품 포장 에 외부 물질이나 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
율 방법,즉 체,트랩,자석, 기 속 탐지기 등을 사용

제품 사용된 모든 원료는 상응하는 안 표 / 는 련 규정

에 부합되어야 하고 아의 안 , 양 수요 충족을 보장해야 하며

아 양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된 원료 식품첨가물은 루텔린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경화 유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방사선 조사 처리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2 능검사 요구사항:<표1>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1> 능검사 요구사항

항 사항

색 해당  특 에 합 다.

맛, 향 해당  특 에 합 다.

직 태

해당  특 에 합 다. 에 

상 시  식별  가능한  

 질  어 는 니 다.

해 해당  특 에 합 다. 

4.3필수 성분

4.3.1제품 모든 필수 성분은 아의 성장 발육에 필수 이다.

4.3.2제품은 즉석섭취 상태에서 100mL당 함유 열량이 250kJ(60kca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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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5)규격

(1)수분(%):5.0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조단백질(g/100kcal):3.0~5.5

(3)조지방(g/100kcal):3.0~6.0

(4)리놀 산(mg/100kcal):300이상

(5)비타민 A(IU/100kcal 는 μg/100kcal):250~750 는
75~225

(6)비타민 D(IU/100kcal):40~120

(7)비타민 C(mg/100kcal):8이상

(8)비타민 B1(μg/100kcal):40이상

(9)비타민 B2(μg/100kcal):60이상

(10)니코틴산(μg/100kcal):250이상

(11)비타민 B6(μg/100kcal):45이상(다만,단백질 3.0g이
상인 경우 과단백질 1

g당 비타민 B615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12)엽산(μg/100kcal):4.0이상

(13) 토텐산(μg/100kcal):300이상

(14)비타민 B12(μg/100kcal):0.15이상

(15)비타민 K1(μg/100kcal):4.0이상

(16)비오틴(μg/100kcal):1.5이상

(17)비타민 E(IU/100kcal):0.7이상(다만,리놀 산 1g이
상인 경우 리놀 산 1g

당 비타민 E0.7IU의 비율이어야 한다)

(18)나트륨(mg/100kcal):20~85

(19)칼륨(mg/100kcal):80이상

5kJ(70kcal)범 내여야 한다.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제품 100

mL당 단백질,지방,탄수화물 함량에 따라 각각 열량 계수 17kJ/g,37k

J/g,17kJ/g(식이섬유의 열량 계수는 탄수화물 열량 계수의 50%로 계

산)를 각각 곱하여 얻어진 합이 킬로 /100 리리터(kJ/100mL)값이며,

이를 다시 4.184로 나 면 칼로리/100 리리터(kcal/100mL)값이 된다.

4.3.3 아 조제식품의 경우 100kJ(100kcal)당 단백질,지방,탄수화물 함

량이 <표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3.4우유 기반 유아 조제식품에 하여 우선 선택한 탄수화물은 유

당,유당 포도당 합체가 되어야 한다. 호화(Pregelatinized)처리

한 분만 아 조제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과당은 사용할 수 없다.

<표2>단백질,지방 탄수화물 지표

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단 질
GB 

5009.5
  우    식 /(g) 0.45 0.70 1.88 2.93

     식 /(g) 0.50 0.70 2.09 2.93

지 /(g) 1.05 1.40 4.39 5.86
GB 

5413.3

그 : 리 산/(g) 0.07 0.33 0.29 1.38 GB 

5413.2

7
   α-리 산/(mg) 12 N.S. 50 N.S.

   리 산 α-리 산 비 5:1 15:1 5:1 15:1 -

탄 ， /(g) 2.2 3.3 9.2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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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염소(mg/100kcal):55이상

(21)칼슘(mg/100kcal):90이상

(22)인(mg/100kcal):60이상(다만,칼슘과 인의 비율(Ca:
P)이 1.2~2.0이어야 한다)

(23)마그네슘(mg/100kcal):6.0이상

(24)철(mg/100kcal):1.0이상

(25)요오드(μg/100kcal):5.0이상

(26)아연(mg/100kcal):0.5이상

(27)셀 늄(㎍/100kcal):9.0이하

(28)인공감미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9)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0)세균수 :n=5,c=2,m=1,000,M=10,000(액상제품은 n=5,
c=0,m=0)

(31) 장균군 :n=5,c=0,m=0(액상제품 제외)

(32)바실러스 세 우스 :1g당 100이하(다만,액상제품은
제외한다)

(33)탄화물 :100g당 7.5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 Disk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분말제품에 한한다).

 우유 기반 아 조제식품 유청 단백 함량은 ≥60% 이어야 한다.
아 조제식품 단백질 함량은 질소(N)×6.25로 계산해야 한다.

 최종제품 지방 라우르산 미리스트산(테트라데칸산)총량＜총
지방산의 20%,트랜스지방산 최고 함량＜총 지방산의 3%,에루스

산＜총 지방산의 1%,총 지방산은 C4~C24지방산의 총합이다.
 N.S.는 특별한 설명이 없음을 의미한다.
 유당이 탄수화물에서 차지하는 총량이 ≥90% 이어야 한다.우유
기반 제품에 하여 유당이 탄수화물에서 차지하는 총량을 계산

할 경우 첨가한 올리고당 다당류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유

당 백분율 함량의 요구사항은 두 기반 조제식품에는 용되지

않는다.
 탄수화물의 함량 A1는 공식(1)에 따라 계산한다.:
A1=100−(A+A+A+A+A)………………………………(1)

공식 :

A—탄수화물의 함량，g/100g

A—단백질의 함량，g/100g

A—지방의 함량，g/100g

A—수분의 함량，g/100g

A—회분의 함량，g/100g

A—식이섬유의 함량，g/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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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비타민A/(㎍ RE)
 14 43 59 180

GB 

5413.9
비타민D(㎍)

 0.25 0.60 1.05 2.51

비타민E/(mg α-TE)
 0.12 1.20 0.50 5.02

비타민K1/(㎍) 1.0 6.5 4.2 27.2
GB 

5413.10

비타민B1/(㎍) 14 72 59 301
GB 

5413.11

비타민B2/(㎍) 19 119 80 498
GB 

5413.12

비타민B6/(㎍) 8.5 45.0 35.6 188.3
GB 

5413.13

비타민B12/(㎍) 0.025 0.360 0.105 1.506
GB 

5413.14

니 틴산(니 틴 미드)/

(㎍)


70 360 293 1506
GB 

5413.15

엽산/(㎍) 2.5 12.0 10.5 50.2
GB 

5413.16

산/(㎍) 96 478 402 2,000
GB 

5413.17

비타민C/(mg) 2.5 17.0 10.5 71.1
GB 

5413.18

비 틴/(㎍) 0.4 2.4 1.5 10.0
GB 

5413.19

4.3.5비타민:<표3>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3>비타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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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는 티놀당량이다.1㎍RE=1㎍ 올 트랜스 티놀(비타민A)=3.33I

U 비타민A이다.비타민A는 사 형성된 티놀만 포함하며 비타민A

활성의 계산 정보 명시 시 어떠한 유형의 카로틴 성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칼시페롤,1㎍비타민D=40IU비타민D이다.
 1mgα-TE(α-토코페롤 당량)=1mgd-α–토코페롤이다.다불포화

지방산 1g당 최소 0.5mgα-TE를 함유해야 하며 비타민E함량의

최소값은 조제식품 다불포화지방산의 이 결합 수량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0.5mg α-TE/g 리놀 산(18:2n-6)；0.75mg α

-TE/g α-리놀 산(18:3n-3)；1.0mg α-TE/g아라키돈산(20:4n-

6)；1.25mg α-TE/gEPA(20:5n-3)；1.5mg α-TE/gDHA(22:6

n-3)

 니코틴산은 구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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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미네랄:<표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4>미네랄 지표

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트 /(mg) 5 14 21 59

GB 

5413.21

/(mg) 14 43 39 180

리/(㎍) 8.5 29.0 35.6 121.3

마그 /(mg) 1.2 3.6a 5.0 15.1a

철/(mg) 0.10 0.36 0.42 1.51

연/(mg) 0.12 0.36 0.50 1.51

망간/(㎍) 1.2 24.0 5.0 100.4

/(mg) 12 35 50 146

/(mg) 6 24
 25 100


GB 

5413.22

  비 1:1 2:1 1:1 2:1 -

드/(㎍) 2.5 14.0 10.5 58.6
GB 

5413.23

염 /(mg) 12 38 50 159
GB 

5413.24

늄/(㎍) 0.48 1.90 2.01 7.95
GB 

5009.93

  

 우    식 에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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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선택 성분

4.4.14.3의 필수 성분 이외에 제품 선택 첨가하거나 라벨 <표5>

의 한 가지 는 한 가지 이상의 성분 함유를 표시할 경우 해당 함량

은 <표5>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4.2 아 조제식품의 단백질 품질을 개선하거나 해당 양소 가치를

높이기 하여 부록A의 아 조제식품 아미노산 권장 함량 값을 참

조하여 단일 L형 아미노산을 첨가할 수 있다.사용된 단일 L형 아미노

산 공 원은 GB14880 는 부록B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4.3제품 <표5>와 부록B에서 제외된 기타 물질을 첨가할 경우 국

가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26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326 -

<표5>선택 성분 지표

택 

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린/(mg) 1.7 12.0 7.1 50.2
GB/T 

5413.20

시 /(mg) 1.0 9.5 4.2 39.7 GB 5413.25

우 산/(mg) N.S.
 3 N.S.

 13 GB 5413.26

니틴/(mg) 0.3 N.S.
 1.3 N.S.

 -

DHA/(%  지 산

, 

) N.S.

 0.5 N.S.
 0.5 GB 5413.27

ETA/(%  지 산

. 

) N.S.

 1 N.S.
 1 GB 5413.27

  

 N.S.는 특별한  없다.

  

  식   DHA(22: 6 n-3)  첨가하  경우 한 동

한  ETA(20: 4 n-6)  첨가해  한다.  사슬 포 지 산 

 EPA(20: 5 n-3)  함량  DHA   과해 는  다.

  

  지 산  C4~C24지 산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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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기타 지표:<표6>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6>기타 지표

항 지
검사 

/(%)
 ≤ 5.0

GB 

5009.3

 

GB 

5009.4

  우   말 태 /(%) ≤ 4.0

  우   상 (  건 질에 라 계산)/(%) ≤ 4.2

    말 태 /(%)≤5.0 ≤ 5.0

    상 (  건 질에 라 계산)/(%) ≤ 5.3

도(우    식 에 한함)  

GB 

5413.30
  말 태 /(mg/kg) ≤ 12

  상 /(mg/kg) ≤ 2

  

 말 태  식 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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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오염물질 허용기 :<표7>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7>오염물질 허용기 (분말 형태 제품으로 계산)

항 지 검사 

/(mg/kg) ≤ 0.15 GB 5009.12

질산염(NaNO3  계산) /(mg/kg) ≤ 100
GB 5009.33

질산염(NaNO2  계산)

/(mg/kg) ≤ 2

  

 우    식 에만 다.

4.7진균독소 허용기 :<표8>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8>진균독소 허용기 (분말 형태 제품으로 계산)

항 지 검사 

플라 신M1또는 플라 신B1

/(μg/kg) ≤ 0.5

GB 

5009.24

  

 플라 신M1 허  우    식 에 다. 

플라 신B1 허     식 에 다.

4.8미생물 허용기 :분말 형태 아 조제식품의 미생물 지표는 <표9>

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액상 아 조제식품의 미생물 지표는 상업

무균성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GB/T4789.26에서 규정한 방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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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미생물 허용기

항

샘플  

  

허 (지 지  경우 

 CFU/g  시)
검사 

n c m M

균락
 5 2 1,000 10,000 GB 4789.2

균 5 2 10 100
GB 4789.3 

평 계

색포도상 균 5 2 10 100
GB 4789.10 

평 계

엔  사
 3 0 0/100g -

GB 4789.40 

계

살 라균 5 0 0/25g - GB 4789.4

  

 샘플    처리는 GB 4789.1  GB 4789.18에 라 행한

다.

  

 균 ( 균  통 균)  첨가한 에는 지 

는다[    프 틱  균 는 ≥106CFU/g 

(mL) 어  함].

  

 0~6개월 가 취하는 식 에만 다.

식품첨가제

4.9.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의 품질은 상응하는 안 표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9.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 GB14880의 규

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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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19-1 아용 조제식

정의 범

아용 조제식이라 함은 분리 두단백 는 기타의 식품에

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하여 아의 정상 인 성

장․발육에 합하도록 기타의 식품,무기질,비타민 등 양

소를 첨가하여 모유 는 조제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용

의 용도로 분말상 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축산물 생 리법」 상식품인 조제유류는 제외한

다.

본 표 은 GB10765-1997< 아 조제분유 I>,10766-1997

< 유아 조제분유 Ⅱ,Ⅲ>,GB10767-1997< 유아 조제분유

유아 보충 곡물 분말 통용 기술 조건> 해당 개정안

을 체한다.

성분 규격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원료로 사용되는 분리 두단백 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은 아가 섭취하기에 합하도록 처리한 것이

어야 한다.다만, 루텐은 단백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2)원료는 방사선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제조․가공기

(1)미생물학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 하고,액상제품은 멸

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모유에 들어 있는 양소를 첨가하기 하여 는

․유아의 유일한 양공 원

으로서 합하도록 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양소

를 첨가할 수 있다.다만,해당 양소의 유용함이 과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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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신

신

라

신

티

닌 

+

티

신

닐

라

닌

+

티

신

트

닌

트

립

린
계

미

산 
19 28 66 58 25 63 34 11 35 339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 으로 하여야 한

다.

(4)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85이상이어

야 한다.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한 기 필수아미노산 조성표

(단 :mg/g조단백질)

(5)직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 으

로 하며,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6)액상,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꿀 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

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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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코아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9)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수분 상

태로 미리 건조하고 보 하며,그 외 원료들도 온도,습도를

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

한다.

(10)미생물 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방하기 하여

분말 형 ․유아용 식품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련 장치를 주기 으로 청소한다.

(11)제품 포장 에 외부 물질이나 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 방법,즉 체,트랩,자석, 기 속 탐지기 등을 사

용하여야 한다.

5)규격

(1)수분(%):5.0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조단백질(g/100kcal):1.8~4.0

(3)조지방(g/100kcal):3.3~6.0

(4)리놀 산(mg/100kcal):300이상

(5)비타민 A(IU/100kcal 는 μg/100kcal):250~500

는 75~150

(6)비타민 D(IU/100kcal 는 μg/100kcal):40~100

는 1~2.5

(7)비타민 C(mg/100kcal):8이상

(8)비타민 B1(μg/100kcal):40이상

(9)비타민 B2(μg/100kcal):60이상

(10)니코틴산(μg/100kcal):250이상

(11)비타민 B6(μg/100kcal):35이상(다만,단백질 2.3g

이상인 경우 과단백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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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당 비타민 B615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12)엽산(μg/100kcal):4.0이상

(13) 토텐산(μg/100kcal):300이상

(14)비타민 B12(μg/100kcal):0.1이상

(15)비타민 K1(μg/100kcal):4.0이상

(16)비오틴(μg/100kcal):1.5이상

(17)콜린(mg/100kcal):7.0이상

(18)비타민 E(IU/100kcal):0.7이상(다만,리놀 산 1g

이상인 경우 리놀 산 1g

당 비타민 E0.7IU의 비율이어야 한다)

(19)나트륨(mg/100kcal):20~60

(20)칼륨(mg/100kcal):80~200

(21)염소(mg/100kcal):55~150

(22)칼슘(mg/100kcal):50이상

(23)인(mg/100kcal):25이상(다만,칼슘과 인의 비율(Ca

:P)이 1.2~2.0이어야 한다)

(24)마그네슘(mg/100kcal):6.0이상

(25)철(mg/100kcal):1.0이상

(26)요오드(μg/100kcal):5.0이상

(27)구리(μg/100kcal):60이상

(28)아연(mg/100kcal):0.75이상

(29)망간(μg/100kcal):5.0이상

(30)셀 늄(㎍/100kcal):9.0이하

(31)인공감미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2)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3)세균수 :n=5,c=2,m=1,000,M=10,000(액상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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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c=0,m=0)

(34) 장균군 :n=5,c=0,m=0(액상제품 제외)

(35)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sakazakii

(Cronobacterspp.)]:n=5,c=0,m=0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용 조제식 분말제품에 한한다.)

(36)바실러스 세 우스 :1g당 100이하(다만,액상제품

은 제외한다.)

(37)탄화물：100g당 7.5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 Disk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분말제품에 한한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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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19-3 ․유아용 곡류조제식

19-4기타 ․유아식

유아 조제식품

(Nationalfoodsafetystandard

Olderinfantsandyoungchildrenformula)

GB10767-2010

정의 범

19-3 ․유아용 곡류조제식

1)정의

․유아용 곡류조제식이라 함은 이유기의 아,유아의

이유 양보충을 목 으로 곡류,두류,서류 등 분질 원

료를 주원료(최종제품에서 고형분기 25% 이상)로 하여 이

에 식품, 양소 등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19-4기타 ․유아식

1)정의

기타 ․유아식이라 함은 ․유아의 이유기 는 성장기

에 일반식품으로의 응을 도모할 목 으로 제조․가공한 것

을 말한다.다만,19-1 아용조제식 내지 19-3 ․유아용 곡

류조제식은 제외한다.

본 표 은 GB10767-1997< 유아 조제분유 유아 보충

곡물 분말 통용 기술 조건>,GB10769-1997< 유아 이유기 보조

식품>,GB10770-1997< 유아 이유기 보충식품> 해당 개정안

을 체한다.

GB10767-1997,GB10769-1997,GB10770-1997와 비교할 때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기한 표 3항목을 1항목으로 통합하고 표 명칭을

<생후 6~12개월 아 유아 조제식품>으로 수정하 다.

— 표 각 조항을 수정하 다.

1범

본 표 은 생후 6~12개월 아 유아 조제식품에 용된다.

3용어 정의

3.1생후 6~12개월 아 olderinfants

6~12개월의 사람이다.

3.2유아 youngchildren

12~36개월의 사람이다.

3.3생후 6~12개월 아 유아 조제식품 olderinfantsand

youngchildrenformula

우유류 유단백 제품 / 는 두 두 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당량의 비타민,미네랄 / 는 기타 부재료를 첨가

하여 물리 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한 액상 는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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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제품으로,생후 6~12개월 아 유아의 섭취에 합하

며 해당 양 성분은 생후 6~12개월 아 유아의 일부 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성분 규격

19-3 ․유아용 곡류조제식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원료는 방사선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제조․가공기

(1)미생물학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 하고,상제품의 경우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모유에 들어 있는 양소를 첨가하기 하여 는

․유아의 유일한 양공 원으로서 합하도록 하기 하

여 필요한 경우 다른 양소를 첨가할 수 있다.다만,해당

양소의 유용함이 과학 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첨가량은

모유를 표 으로 하여야 한다.

(4)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85이상이어

야 한다.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한 기 필수아미노산 조성표

는 19-13)(4)의 것을 따른다.

(5) ․유아용 곡류조제식에서 당류를 첨가하는 경우 총

열량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그 설탕의 양은 50%가

넘지 않도록 한다.

(6)직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 으

로 하며,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4기술 요구사항

4.1원료 요구사항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상응하는 안 표 / 는 상응하는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생후 6~12개월 아 유아의 안 을

보장하고 양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화 유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방사선 조사 처리한 원/부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2 능검사 요구사항:<표1>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1> 능검사 요구사항

항 사항

색 해당  특 에 합 다.

맛, 향 해당  특 에 합 다.

직 태

해당  특 에 합 고 에 상 시

 식별  가능한   질  어 는 니 

다.

해 해당  특 에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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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액상,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꿀 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

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9)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

으며 그 사용량은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때를 기 으로 하여

1.5%이하이어야 한다.

(10)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수분

상태로 미리 건조하고 보 하며,그 외 원료들도 온도,습도

를 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 한다.

(11)미생물 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방하기 하여

분말 형 ․유아용 식품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련 장치를 주기 으로 청소한다.

(12)제품 포장 에 외부 물질이나 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 방법,즉 체,트랩,자석, 기 속 탐지기 등을 사

용하여야 한다.

5)규격

(1)수분(%):10.0이하(분말,고형제품에 한한다)

(2)조단백질(%):10.0이상(건고물 기 )

(3)조지방(%):5.0이상(건고물 기 )

(4)알 (α)화도 :80.0이상(곡류,두류,서류 등 는 그

가공품을 25%이상 함유한 분말,고형제품에 한한다)

(5)나트륨(mg/100kcal):100이하

(6)철(mg/100kcal):2.0이상

(7)비타민 A(IU/100kcal):200이상

4.3필수 성분

4.3.1제품 모든 필수 성분은 생후 6~12개월 아 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수 이다.

4.3.2생후 6~12개월 아 유아 조제식품은 즉석섭취 상태에서

100mL당 열량 함량은 250kJ(60kcal)~355kJ(85kcal)의 범 안에 있

어야 한다.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제품 100mL당 단백질,

지방,탄수화물 함량에 따라 열량 계수 17kJ/g,37kJ/g,17kJ/g(식

이섬유의 열량 계수는 탄수화물 열량 계수의 50%로 계산)를 각각

곱하여 얻어진 합이 킬로 /100 리리터(kJ/100mL)값이며 이를

다시 4.184로 나 면 칼로리/100 리리터(kcal/100mL)값이 된다.

4.3.3제품의 즉석섭취 상태에서 100kJ(100kcal)당 단백질,지방 함

량이 <표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트랜스지방 함량은 총 지

방산의 3%를 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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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타민 B1(μg/100kcal):80이상

(9)비타민 B2(μg/100kcal):130이상

(10)비타민 C(mg/100kcal):4이상

(11)인공감미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2)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3) 장균군 :n=5,c=0,m=0

(14)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spp.)]:n=5,c=0,m=0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용 곡류조제식 분말제품에

한한다.)

(15)바실러스 세 우스 :1g당 100이하

19-4기타 ․유아식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원료는 방사선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제조․가공기

(1)미생물학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분말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 하고,액상제품의 경

우 멸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모유에 들어 있는 양소를 첨가하기 하여 는 .

유아의 유일한 양공 원으로서 합하도록 하기 하여 필

요한 경우 다른 양소를 첨가할 수 있다.다만,해당 양소

의 유용함이 과학 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첨가량은 모

유를 표 으로 하여야 한다.

(4)직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 으

<표2>단백질,지방 지표

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단 질

/(g) 0.7 1.2 2.9 5.0

GB 

5009.5

지 /(g) 0.7 1.4 2.9 5.9
GB 

5413.3

  그 : 리 산

/(g)

0.0

7

N.S

.


0.29
N.S.



GB 

5413.27

  

 단 질 함량  질 (N)×6.25  계산해  한다.

  

 N.S.는 특별한  없다는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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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5)액상,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꿀 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

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

으며 그 사용량은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때를 기 으로 하여

1.5%이하이어야 한다.

(8)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수분 상

태로 미리 건조하고 보 하며,그 외 원료들도 온도,습도를

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

한다.

(9)미생물 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방하기 하여

분말 형 ․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련 장치를 주기 으로 청소한다.

(10)제품 포장 에 외부 물질이나 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 방법,즉 체,트랩,자석, 기 속 탐지기 등을 사

용하여야 한다.

5)규격

(1)수분(%):10.0이하(분말,고형제품에 한한다)

(2)알 (α)화도(%):80.0이상(곡류,두류,서류 등 는

그 가공품을 25% 이상 함유한 분말,고형제품에 한하며,가

열섭취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3)나트륨(mg/100g):200이하(물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경우에는 물을 혼합한 상태를 기 으로 한다)

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비타민A/(㎍ RE)
 18 54 75 225

GB 

5413.9
비타민D


/(㎍) 0.25 0.75 1.05 3.14

비타민E /(mg α-TE

) 0.15 N.S.

 0.63 N.S.


비타민K1/(㎍) 1 N.S.
 4 N.S.


GB 

5413.10

비타민B1/(㎍) 11 N.S.
 46 N.S.


GB 

5413.11

비타민B2/(㎍) 11 N.S.
 46 N.S.


GB 

5413.12

비타민B6/(㎍) 11 N.S.
 46 N.S.


GB 

5413.13

비타민B12/(㎍) 0.04 N.S.
 0.17 N.S.


GB 

5413.14

니 틴산(니 틴 미

드)

/(㎍)

110 N.S.
 460 N.S.


GB 

5413.15

엽산/(㎍) 1 N.S.
 4 N.S.


GB 

5413.16

산/(㎍) 70 N.S.
 293 N.S.


GB 

5413.17

비타민C/(mg) 1.8 N.S.
 7.5 N.S.


GB 

5413.18

비 틴/(㎍) 0.4 N.S.
 1.7 N.S.


GB 

5413.19

4.3.4비타민:<표3>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3>비타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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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감미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5)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6)납(mg/kg):0.1이하(액상 제품에 한한다)

(7) 장균군 :n=5,c=0,m=0

(8)세균수 :n=5,c=1,m=10,M=100(액상 제품에 한한

다.)

(9)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spp.)]:n=5,c=0,m=0(생

후 6개월 미만의 기타 ·유아용식 분말제품에 한한다).

(10)바실러스 세 우스 :1g당 100이하


 RE는 티 당량 다. 1㎍RE =1㎍  트랜  티 (비타민

A)=3.33IU 비타민A 다. 비타민A는 사   티 만 

포함하  비타민A  계산  보 시 시 어 한 

 틴 도 포함 지 는다.


 시 , 1㎍비타민D=40 IU 비타민D 다.


 1 mg α-TE (α-  당량)=1 mg d-α– 다. 다

포 지 산 1g당 α-TE 함 량   0.5mg가 어  하

 비타민E 함량  값  식   다 포 지 산  

 결합 량에 라 해  한다: α-TE/g 리 산(18: 

2 n-6) 0.5mg, α-TE/g α-리 산(18: 3n-3) 0.75mg, α

-TE/g 라 돈산(20: 4 n-6) 1.0mg, α-TE/g EPA(20: 5 

n-3) 1.25mg, α-TE/g DHA(22: 6 n-3) 1.5mg


 니 틴산  체  포함하지 는다.


 N.S.는 특별한  없다는 미 다.



제7장총 첨부서류341

- 341 -

4.3.5미네랄:<표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4>미네랄 지표

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트 /(mg) N.S.
 20 N.S.

 84

GB 

5413.21

/(mg) 18 69 75 289

리/(㎍) 7 35 29 146

마 그

/(mg)
1.4 N.S.

 5.9 N.S.


철/(mg) 0.25 0.50 1.05 2.09

연/(mg) 0.1 0.3 0.4 1.3

/(mg) 17 N.S.
 71 N.S.



/(mg) 8.3 N.S.
 34.7 N.S.


GB 

5413.22

  비
1.2:1 2:1 1.2:1 2:1 —

드/(㎍) 1.4 N.S.
 5.9 N.S.


GB 

5413.23

염 /(mg) N.S.
 52 N.S.

 218
GB 

5413.24

  

 N.S.는 특별한  없다는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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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선택 성분

4.4.14.3의 필수 성분 이외에 제품 선택 첨가하거나 라벨

<표5>의 한 가지 는 한 가지 이상의 성분 함유를 표시할 경우

해당 함량은 <표5>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4.2제품 4.3 4.4.1에서 제외된 기타 물질을 첨가할 경우

국가의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5>선택 성분

택 

지

검사 100kJ당 100kcal당

값 값 값 값

늄/(㎍) 0.48 1.90 2.01 7.95 GB 5009.93

린/(mg) 1.7 12.0 7.1 50.2
GB/T 

5413.20

망간/(㎍) 0.25 24.0 1.05
100.

4
GB 5413.21

시 /(mg) 1.0 9.5 4.2 39.7 GB 5413.25

우 산/(mg) N.S.
 3

N.S.


13 GB 5413.26

니틴/(mg) 0.3 N.S.
 1.3

N.S.


-

DHA/(%  지 산

) N.S.

 0.5
N.S.


0.5

GB 5413.27

ETA/(%  지 산

) N.S.

 1
N.S.


1

  

 N.S.는 특별한  없다는 미 다.

  

  지 산  C4~C24 지 산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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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기타 지표:<표6>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6>기타 지표

항 지
검사 

/(%)
 ≤ 5.0

GB 

5009.3

 

GB 

5009.4
  말 태 /(%) ≤ 5.0

  상 (  건 질에 라 계산)/(%) ≤ 5.3

도


GB 

5413.3

0

  말 태 /(mg/kg) ≤ 12

  상 /(mg/kg) ≤ 2

  

 말 태  식 에 한한다.

  

 채   과  첨가 에 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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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오염물질 제한량:<표7>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7>오염물질 제한량(분말 형태 제품으로 계산)

항 지
검사 

/(mg/kg) ≤ 0.15
GB 

5009.12

질산염(NaNO3  계산)


/(mg/kg)
≤ 100

GB 

5009.33질산염(NaNO2  계산)


/(mg/kg)
≤ 2

  

 채   과  첨가 에 지 는다.

  

 우   에만 다.

4.7진균독소 제한량:<표8>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8>진균독소 제한량(분말 형태 제품으로 계산)

항 지 검사 

플라 신M1또는 플라 신B1

/

(㎍/kg)
≤ 0.5

GB 

5009.24


 플라 신M1허  우   단   주원료  

에 다. 플라 신B1허     단  

 주원료  에 다.



제7장총 첨부서류345

- 345 -

4.8미생물 제한량:분말 형태 제품 미생물 지표는 <표9>의 규

정에 부합되어야 한다.액상 제품 미생물 지표는 상업 무균

성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GB/T4789.26에서 규정한 방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표9>미생물 제한량

항

샘플  

  

허 (지 지  

경우  CFU/g  

시)

검사 

n c m M

균락
 5 2

1,00

0

10,00

0
GB 4789.2

균 5 2 10 100
GB 4789.3 

평 계

살 라균 5 0
0/2

5g
GB 4789.4

  

 샘플    처리는 GB 4789.1  GB 4789.18에 라 

행한다.

  

 균 ( 균  통 균)  첨가한 에는 

지 는다[    프 틱  균 는 ≥

106 CFU/g(mL) 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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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

4.9식품첨가물 양강화제

4.9.1식품첨가물 양강화제 품질은 상응하는 안 표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9.2식품첨가물 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 GB14880

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10우 아제 활성: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우 아제 활성은

<표10>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10>우 아제 활성 지표

항 지 검사 

우    
GB/T 

5413.31


  

 상  샘플 량  건 질 함량에 라 산해  

한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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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유아 곡류 보조식품

(Nationalfoodsafetystandard

Cereal-basedcomplementaryfoodsforinfantsandyoung

children)

GB10769-2010

정의 범

1범

본 표 은 6개월 이상 아 유아가 섭취하는 곡류 보조식품

에 용된다.

3용어 정의

3.1 아 infant

0~12개월 연령의 사람이다.

3.2유아 youngchildren

12~36개월 연령의 사람이다.

3.3 유아 곡류 보조식품 cereal-basedcomplementaryfoodsfor

infantsandyoungchildren

한 가지 는 한 가지 이상의 곡물(: , ,보리,귀리,호 ,

옥수수 등)을 주원료로,곡물이 건조물질 구성 성분의 25%를 차

지하고 당량의 양강화제 (는)기타 부재료를 첨가하여 가

공 제조한 6개월 이상의 아 유아가 섭취하는 데 합한 보

조식품이다.

4제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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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아 곡물 보조식품

우유나 기타 단백질이 함유된 액체에 타 먹는 유아 곡류 보조

식품이다.

4.2 유아 고단백 곡물 보조식품

고단백질 원료가 첨가되었고 물이나 기타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

은 합한 액체에 타서 섭취하는 유아 곡류 보조식품이다.

4.3 유아 생 곡물 보조식품

익 서 바로 섭취가 가능한 유아 곡류 보조식품이다.

4.4 유아 비스킷 는 기타 유아 곡물 보조식품

직 섭취하거나 분쇄 후 물,우유 는 기타 합한 액체에 타

서 섭취할 수 있는 유아 곡류 보조식품이다.

성분 규격

5.1원료 요구사항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상응하는 안 표 / 는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아의 안 을 보장하고 양 수요를 만족시

켜야 하며 유아 양 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경화 유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2 능검사 요구사항:<표1>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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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검사  곡

 보

식

 고

단  

곡  

보

식

 

생 곡

 보

식

 

비 킷 

또는 타 

 곡

 보

식


열량

/

(kJ/100g(k

cal/100g))

≥

1,25

0

(299)

1,50

6

(360)

1,250

(299)

1,250(

299)
—

단 질/

(g/100kJ(g/100kcal

))

≥0.3

3

(1.4)

0.66

～1.3

0

(2.8

～5.

4)

≥0.3

3

(1.4)

0.33～

1.30

(1.4～5

.4)

GB 

5009.5

<표1> 능검사 요구사항

항 사항

색 해당  특 에 합 다.

맛, 향 해당  특 에 합 다.

직 태

해당  특 에 합 고 에 상 시

 식별  가능한   질  어 는 

니 다.

해 해당  특 에 합 다.

5.3기본 양 성분 지표:식품 기본 양 성분 지표는 <표2>

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2>기본 양 성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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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g/100 kJ

(g/100kcal

))

≤
0.8(3

.3)

1.1(4

.6)

0.8(3

.3)

0.8(3.3

)

GB 

5413.3

그 

: 

리 산(g/100 

kJ)
—

0.07

～0.2

9

— —

GB 

5413.2

7

라우 산/(%  

지 )
≤ 15.0

미리 트산/(% 

 지 )
≤ 15.0

비타민A/

(㎍RE/100kJ

(㎍RE/100kcal))

14～43 (59～180) —

GB 

5413.9비 타 민 D / ( ㎍

/ 1 0 0 k J ( ㎍

/100kcal))

0.25～0.75 

(1.05～3.14)
—

비타민B /

(㎍/100kJ

( ㎍

/100kcal))

≥ 12.5(52.3)

GB 

5413.1

1

/

(mg/100kJ

(mg/100kc

al))

≥

12.0

(50.2

)

20.0

(83.7

)

12.0(

50.2)

12.0(5

0.2)

GB 

5413.2

1

철/

(mg/100kJ(mg/100kcal)

0.25～0.50 ( 

1.05～2.09)
—

연/

(mg/100kJ(mg/100kcal)

0.17～0.46 

(0.71～1.92) 
—

트 /

(mg/100kJ

(mg/100kc

al)

≤ 24.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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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킷 또는 타  곡  보 식 에 비타민

A, 비타민D, 철, 연  택 첨가하  해당 함량

 < 2>  타  에 상 하는  사항

에 합해  한다. 

  

 열량  계산  식  100g당 단 질, 지 , 탄  함량

에 라 열량계  17kJ/g, 37kJ/g, 17kJ/g(식  열

량계 는 탄  열량 계  50%  계산)  각각 

곱하여 얻  합  킬 /100그램(kJ/g100g)  값  

,  값  다시 4.184  누  킬 리/100그램

(kcal/100g) 값  다.

    그  탄  함량  A1  공식(1)에 라 계산한다.

A1=100-(A2+A3+A4+A5+A6)………………………………(1)

  공식 : 

  A— 탄  함량，g/100g

  A— 단 질  함량，g/100g

  A— 지  함량，g/100g

  A—  함량，g/100g

  A—  함량，g/100g

  A— 식  함량，g/100g

  

 지 ≥0.8 g/100 kJ 에만 다.

5.4선택 가능한 양 성분 지표

5.3의 기본 양 성분 지표 이외에 제품 선택하여 첨가하거

나 라벨 <표3>의 한 가지 는 한 가지 이상의 성분 함유를

표시할 경우 해당 함량은 <표3>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품 5.3과 <표3>에서 제외된 기타 물질을 첨가할 경우 국가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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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선택 가능한 양 성분 지표

항 지
검사 

비타민E/(mg/100 kJ(mg/100 kcal)

0.08~1.20 

(0.33～5.0

2)

GB 

5413.9

비타민B /(㎍/100 kJ(㎍/100kcal)) ≥ 13.0 (54.4)
GB 

5413.12

비타민B /(㎍/100 kJ(㎍/100kcal)) ≥ 8.4 (35.1)
GB 

5413.13

비타민B /(㎍/100 kJ(㎍/100kcal)) ≥ 0.02 (0.08)
GB 

5413.14

니 틴산/(㎍/100 kJ(㎍/100kcal)) ≥
83.7 

(350.2)

GB 

5413.15

엽산/(㎍/100 kJ(㎍/100kcal)) ≥ 1.2 (5.0)
GB 

5413.16

산/(㎍/100 kJ(㎍/100kcal)) ≥
50.4 

(210.9)

GB 

5413.17

비타민C/(mg/100 kJ(mg/100 kcal) ≥ 1.4 (5.9)
GB 

5413.18

비 틴/(㎍/100 kJ(㎍/100kcal)) ≥ 0.17 (0.71)
GB 

5413.19

/(mg/100 kJ(mg/100 kcal)

8.4~30.0 

(35.1～125

.5)

GB 

5413.22

드/(㎍/100 kJ(㎍/100kcal))
1.4~8.8 

(5.9～36.8)

GB 

5413.23

/(mg/100kJ(mg/100kcal))
13~66(56

～278)

GB 

5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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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검사  

곡  

보

식

 

고단

 

곡  

보

식

 

비 킷 

또는 

타 

 

곡  

보 식

탄   첨가량/

(g/100kJ(g/100kcal)) 
≤

1.8 

(7.5)

1.2(5.

0)

1.8 

(7.5) 합원료

에 라 

계산
과당 첨가량/

(g/100 kJ(g/100kcal))
≤

0.9 

(3.8)

0.6 

(2.5)

0.9 

(3.8)

5.5제품에 탄수화물(자당,과당,포도당,액상 포도당 는 벌꿀

포함)을 첨가할 경우,탄수화물 첨가 제한량은 <표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4>탄수화물 첨가 제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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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검사 
 

곡  

보 식

 

고단  

곡  

보 식

 

생 

곡  

보 식

 

비 킷 

또는 

타 

 

곡  

보 식


/(%) ≤ 6.0 13.5 6.0

GB 

5009.

3

 식

/(%)
≤ 5.0

GB 

5413.

6

  

  지 에  타  곡  보 식  포함하지 는

다.

5.6기타 지표:<표5>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5>기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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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오염물질 제한량: <표6>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6>오염물질 제한량

항 지
검사 

/(mg

/kg)

어 , 간 , 채  첨가 
≤ 0.30

GB 

5009.12
타 ≤ 0.20

비 /

(mg/

kg)

 첨가 ≤ 0.30
GB/T 

5009.11
타 ≤ 0.20

질산염

(NaNO3  계산)/(mg/kg) ≤ 100

GB 

5009.33질산염

(NaNO2  계

산)/(mg/kg)
≤ 2

  

 질산염 지 는 채   과  첨가 에 지 는다.

  

 질산염 지 는  첨가 에 지 는다.

5.8진균독소 제한량:<표7>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7>진균독소 제한량

항 지 검사 

플라 신B1/(㎍/kg) ≤ 0.5
GB 

5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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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미생물 제한량:<표8>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8>미생물 제한량

항

샘플  

  

한량(지 지  

경우  CFU/g  

시)

검사 

n c m M

균락


5 2

1,00

0

10,0

00
GB 4789.2

균 5 2 10 100
GB 4789.3 

평 계

살 라

균
5 0

0/25

g
 GB 4789.4

  

 샘플    처리는 GB 4789.1  GB 4789.18에 

라 행한다.

  

  생 곡  보 식   균 ( 균  통

균)  첨가한 에는 지 는다[   

 프 틱  는 ≥10

 CFU/g(mL) 어  

함].

식품 첨가제

5.10.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의 질량은 상응하는 안 표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5.10.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5.11우 아제 활성: 두 성분 함유 제품 우 아제 활성은

<표9>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9>우 아제 활성 지표

항 지 검사 

우    GB/T 5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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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Nationalfoodsafetystandard

Cannedcomplementaryfoodsforinfantsandyoung

children)

GB10770-2010

정의 범

본 표 은 GB10775-1989< 유아 보조식품 사과 페이스트>,

GB10776-1989< 유아 보조식품 당근 페이스트>,GB10777-

1989< 유아 보조식품 고기 페이스트>,GB10778-1989<

유아 보조식품 페이스트>,GB10779-1989< 유아 보조식

품 닭고기 채소 퓨 >,GB10780-1989< 유아 보조식품 토

마토 주스>를 체한다.

1범

본 표 은 6개월 이상 아 유아가 섭취하는 통조림 보조

식품에 용된다.

3용어 정의

3.1 아 infant

0~12개월 연령의 사람이다.

3.2유아 youngchildren

12~36개월 연령의 사람이다.

3.3 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cannedcomplementaryfoodsfor

infantsandyoung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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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의 처리,캔 주입, ,살균 는 무균 주입 후

상업 무균상태에 도달시켜 상온에서 보존 가능한 6개월 이

상의 아가 섭취하기에 한 식품이다.

4제품 분류

4.1페이스트(퓨 )형 통조림 식품

삼키기 에 씹을 필요가 없는 페이스트(퓨 )형태의 유

아 통조림 식품이다.

4.2과립형 통조림 식품

5mm 이하의 조각이 들어있고 과립의 크기가 유아가 삼키

기에 어려움이 없으며 묽기가 알맞은 유아 통조림 식품이

다.

4.3즙류 통조림 식품

액상 형태의 유아 통조림 식품이다.

성분 규격

5기술 요구사항

5.1원료 요구사항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안 표 / 는 련 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고 유아의 안 을 보장하고 양 수요를 만족시켜

야 하며 유아의 양 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제품과 직 하는 생산 용수는 GB5749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축육 가 육류,어류 원료는 ,비늘,가시 등 식용에 부

합한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식물성 원료는 필요할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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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를 제거해야 한다.

과일,채소류 원료는 부패 변질 되지 않은 우수한 품질의 원

료 는 련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축육 가 육류,어류

원료는 신선하거나 냉동된 우수한 품질의 원료 련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화 유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향신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2 능검사 요구사항:<표1>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1> 능검사 요구사항

항 사항 검사 

색
해당  특 에 합

다.

GB/T 10786

맛, 향
해당  특 에 합

다.

직 태

해당  특  합

고 상 시  식별 가

능한   질  

어 는   , 비늘, 

가시 등 식 에 합한 

질  어 는  다.

5.3이화학 지표:<표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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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이화학 지표

항

지
검사 

  

합원료 비 /(%) ≥ 40


8
 -

합원료

에 라 

계산

단 질/

(g/100kJ(g/100kcal))
 ≥ 1.7(7) 0.7(3) -

GB 

5009.5

지

/

(g/100kJ(g /100kcal))


≤ 1.4(6) 1.4(6) -
GB/T 

5009.6

염 트  - -
첨가 

가
 -

 트

/(mg/100g) ≤  

GB 

5413.21

  

 , 가 , 어  또는 동  내     한 

한 합원료 또는 한 단 질 공 원  

  포함 지 는다.

  

 , 가 , 어 , 동  내  등  개별(또는 합)  

 과  또는 채  합하여 한 에는  

 포함 지 는다.  

  

 a  b  한 

  

 , 가 , 어  또는 동  내  등 합원료   

  질량에  차지하는 

  

 , 가 , 어  또는 동  내  등 합원료  함량  

가  많  합원료가   질량에  차지하는 

  

 에 지 값  GB 19768   참 하여 계산한다.

  

 , 가 , 어 , 동  내  등  원료  에만 

다.

  

 과  에만 다.

  

 취 상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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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오염물질 제한량:<표3>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3>오염물질 제한량

항 지
검사 

/(m

g/k

g)

산   동  간  원료  
≤ 0.30 GB 

5009.1

2타 원료  ≤ 0.25

비

/

( m

g/k

g)

산   동  간  원료  
≤ 0.30

GB/T 

5009.1

1타 원료  ≤ 0.10

/(mg/kg) ≤ 0.02

GB/T 

5009.1

7

주

/(mg/kg) ≤ 50

GB/T 

5009.1

6

질산염(NaNO3  계산)

/(mg/kg) ≤ 200 GB 

5009.3

3질산염(NaNO2  계산)


/(mg/kg)
≤ 4

  

 티닝(주  도 ) 포 한  통 림 보 식 에만 

다.

  

 질산염 지 는 채   과  주원료  하  타 

량  재료만 첨가하여   통 림 보 식

에 지 는다.

  

 질산염 지 는   통 림 보 식 에 

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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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미생물 요구사항:통조림 식품의 상업 무균성의 요구사

항에 부합되어야 하며,GB/T4789.26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토마토 소스(첩) 토마토 주스 제품은 <표4>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표4>미생물 제한량

항 샘플  

  

한량(CFU/g 또는 CFU/mL)

검사 

곰 균

(%시 )
≤ 40

GB/T 

4789.1

5

  

 샘플    처리는 GB 4789.1에 라 진행한다.

식품 첨가제

5.6.1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 질량은 상응하는 안 표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5.6.2식품첨가물과 양강화제의 사용은 GB 2760 GB

14880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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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6.식품 양 강화제 사용에 한 생표

(Hygienicstandardfortheuseofnutritionalfortification

substancesinfoods)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식품 양 강화소의 사용범 와 사용량을 규

정하 다.본 표 은 양 가치를 높이기 해 식품에 첨가되

는 자연 혹은 인공 양소에 용된다.

성분 규격

사
1kg당 
사 량

비고

미
산

L-Lysine 
Hydrochloride 

가공  빵, 
과 ,  

가루
1-2g 1.곡   그 

도 에 라 
첨가한다.

2.만  L-라
신 트

 사 시에는 
드시 산한

다.

체 료 0.3-0.8g

타우린

, 
식   

곡
0.3-0.5g

체 료, 
료

0.1-0.5g

비타
민

비타민A( 티
, retinyl 

acetate, 
Retinol 

Palmitate)

참 , 
샐러드 , 
마가린

4000-8000
μg

1 .비타민A첨가
량   티

당량  계산
한다.

2.1μg 티 당
량 = 1μ g 티  
=3.33 I.U
비타민A

식 , 3000-9000
μg

3.식품 양 강화제 사용 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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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 료

600-1000μ
g

3.만
β - 틴  사

하여 강 할 
시 비타민A  

산하여 시한
다.

4.1μgβ- 틴 
=0.167μg 티

비타민 D
D2(비

)

D3( 시
)

우   
우 료

10—40μg

lμg비타민D
＝40 I.U비타민
D

마가린 125一156μg

63一125μg

식 50一100μg

비타민E
(d-α )

참 , 마가린, 
샐러드 , 

100一180m
g

1．d-α 
 계산

2．만  dl-α
、d-α

산  
 d1-α 산

강  사
시에는 드시 
산한다.

3.1mg비타민E
=1 I.U비타민E

식 40-70mg

우 료 10-20mg

비타민B1
(thiamine 

hydrochloride)

곡   그 
 

3-5mg

1.만  고체 료 
 경우 
에 라 사

량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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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료, 
우 료

1-2mg

한다.
2.만  thiamine 
n i t r a t e 강  
사 하는 경우 

산한다.식 4-8mg

비타민B2
(리보플라민)

곡   그 
 

3-5mg

1.만  고체 료
 경우 
에 라 사

량  가시
다.
2.만  리보플라
민 도체강  
사 할 경우 
산한다.

체 료, 
우 료

1-2mg

식 4-8mg

식염 100-150mg

비타민C
(L- 빈

산)

과 50-100mg 1.만  비타민C
산마그 、

빈산
트 、
빈산 리 염、

빈 산
-6- 미트산염
강  사 한 
경우 드시 

한다.

2.만  고체 료
 경우 시
 사 량  

체 료  
우 료

120-240mg

과 통 림 200-400mg

사탕
2000-6000

mg

식 300-5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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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곡   
그 

( 러한 식  
취허 량

50g)

800-1000m
g

가시 다.

니 틴산
 

니 틴산 미드

곡   그 
 

40-50mg

　
식 30-40mg

체 료  
우 료

10-40mg

비타민B
(Pyridoxine 

Hydrochloride 
또는

5`-pyridoxine 
phosphate)

식 3-4mg

　

체 료 1-2mg

비타민B
(cobalamins

  

드  

민)

식 10-30μg

　

체 료 2-6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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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K
(phylloquinone

)
식 420-750μg 　

린

식 380-790mg

　

체 료 50-100mg

시

식 210-250mg

　

체 료 25-30mg

엽산

식 380-700μg

　
산 ,  

식
2000-4000

μg

산

식 15-28mg

　
체 료 2-4mg

비 틴

식
0.10-0.40m

g

　

체 료
0.02-0.08m

g

미
랄

철: 산 철

곡   그 
120-240mg

1.원 철  강
량  계산한

다.:
 곡   그 

24-48mg/kg
료

10-20mg/kg
사 탕
600-1200mg

2.각  철염 
 철 원 함량:
산 철(7결

료 50-100mg

, 
식

300-500mg

고철  곡  
 그 

( 러한 식
취허 량

50g）

860-960mg

식염, 사탕 30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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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20%

산철Ferrousl
actate(3결 ) 
19.39%

연산철(5 결
)

16.67%
마 산 철

32.9%
루 산철12%
연산철 늄

16%

3. 철  돼지피
에  채취한 해

빈 철
 할  

 강 시 
철원  계산
한다.

4. 타철염, 
 들어 탄산

철, 연산
철 , 
ferrousfumarat
e, Ferrosi 
Succinas, 원
철, 해철도 

 사 할  
 강 시 

철원  계산
한다.

루 산철

곡   그 
 

200-400mg

료 80-160mg

, 
식

400-800mg

고철  곡   
그 

( 러한 식  
취허 량

50g)

1400-1600
mg

식염, 사탕
4800-6000

mg

연산철

곡   그 
150-290mg

료 60-120mg

, 
식

360-600mg

고철  곡   
그 

( 러한 식  
취허 량

50g)

1000-1200
mg

식염, 사탕
3600-7200

mg

마 산 철

곡   그 
70-150mg

료 30-60mg

, 
식

180-300mg

고철  곡   520-58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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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러한 식  

취허 량
50g)

식염, 사탕
1800-3600

mg

연산철 늄

곡   그 
160-330mg

료 70-140mg

, 
식

400-800mg

고철  곡   
그 

( 러한 식  
취허 량

50g)

1200-1350
mg

식염, 사탕
4000-8000

mg

： 연산

곡   그 
8-16g 1. 원  

강 량
 료  우
료  
:0.6-0.8g/kg
 곡   그 

:1.6- 3.2g/kg 
식  

:3.0-6.0g/kg

2.각  염 
 원  

료  
우 료

1.8-3.6g

루 산

곡   그 
18-36g

료  
우 료

4.5-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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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  
생 탄산

곡   그 
4-8g

함량:
루 산 9%

 탄산 40%
 2 산 (2
결 )
23%
 2 산 (5
결 )
17.7%
 연 산 ( 4 
결 )
21%
 산 13%

산 22.2%

3.   
등 생 에 

합한 , 계란
껍질, 

 등  사
할  다. 
타 염,  
들어 염 , 

리 린 산
,산 , 

산  등  
 사 할  

 강 시 
원  계산한

다.  

료  
우 료

1-2g

식 7.5-15g

산

곡   그 
12-24g

료  
우 료

3-6g

식 23-46g

2 산

곡   그 
10-20g

료  
우 료

2.5-5g

식 19-38g

연： 산 연 130-250mg

1. 연원  
강 량
 체 료
:5-10mg/kg
곡   그 
:20-40mg/kg

:30-60mg/kg
식

:25-7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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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3-318mg

2.각  연염 
 연원  

함량:
 산 연22.7%
 루 산 연
14%
 산 연(3 결

)
22.2%
3 . 염 연 4
8 % 、 산 연
80%、 산 연
29.8%  사 할 

  강
시 연원  
계산한다.

체 료  
우 료

22.5-44mg

곡   그 
80-160mg

식염 500mg

루 산 연

230-470mg

식 195-545mg

체 료  
우 료

40-80mg

곡   그 
160-320mg

식염
800-1000m

g

드: 드
식염 30-70mg

1. 드  
함량  76.4%, 

드산  
함량  59.63%
는 드  계
산

2.식염강 량
20-60mg/kg

3. 식  강
량  

250-480μg/kg

식 0.3-0.6mg

드산 

식염 34-100mg

식 0.4-0.7mg

늄:
산 트

식염 7-11mg 1. 늄 원
 강 량

 , 곡  체 료  110-440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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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료  그 
:140-280μg/kg
 료  우
료
:50-200μg/kg
 식염
:3-5mg/kg

2. 늄  사
하는 강
는 드시 

처  허가하에 
사 해  한다.

3. 산 트
  늄  

함량 45.7%
다. 산 트

41.8% 다.

,곡   
그 

300-600μg

selenium 

en-riched 

Yeast

체 료 30μg/10mL

Kappa-seleno
carrageenan

 편, , 
20μg/편, 

마그 : 산
마그

3000-7000
mg

1.마그  원
 강 량

 ,
식  
:300-700mg/kg

체 료 
:140-280mg/kg

2.각  마그
염  마그

원  함량:
산마그

(7 )9.9%
염 마그
(6 )12%

식
2000-5800

mg

체 료  
우 료

1400-2800
mg

리: 산 리
12-16mg

1. 리 원  
강 량

, 식
 :3-4mg/kg
체 료

:1-1.25mg/kg
식 7.5-1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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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리염 
 리원  

함량:
탄산 리:54%,

산 리(5
)

25.5%,
산 리

39.8%

체 료 4-5mg

망간: 산망간

0.92-3.70m
g 1. 망간 원

 강 량
, 식

:0.3-1.2mg/kg
체 료

:0.16-0.32mg/k
g

2.각  망간염 
 망간원  

함량:
산망간32.5%,

염 망간27.8%,
탄산망간47.8%

식
1.32-5.26m

g

체 료 0.5-1.0mg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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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7.식품 농약 최 잔류 허용량

(Maximumresiduelimitsforpesticidesinfoods)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식품 농약 최 잔류허용량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각종 식품에 용된다.

다음 용어와 정의가 본 표 에 용된다.

3.1잔류물(pesticideresidues)

농약사용으로 인해 식품,농산품과 동물사료에 나타나는 모

든 특정물질을 말하며,농약 화물(轉化物), 사물,반응산

물 불순물 등 독리학 의미를 가지는 농약 유도체를 포

함한다.

3.2최 잔류허용량(maximum residuelimits,MRLs)

상품의 생산 혹은 보호 과정에서 농약사용에 한 우수농산

물 리제도(GAP)에 따라 농약을 사용한 후 각종 식품과 동

물 사료 속,혹은 그 표면에 잔류하는 농약의 최 농도 허용

치

3.3 외부유래 잔류허용량(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s,EMRLs)

오랫동안 잔류하는 일부 농약의 사용은 지되었으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식품 속의 잔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러

한 농약 잔류물이 식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제어하기 해 식

품 잔류허용량을 정한다.

3.4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dailyintakes,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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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섭취하여도 인체에 검측 가능한 해를 유발하지 않는

양을 말한다.체 1Kg당 섭취가능한 양(mg)으로 표시하며

단 는 mg/kg체 이다.

주:본 표 의 ADI수치 뒤 호 안 내용은 FAO/WHO 잔

류농약 문가 합동회의(JMPR)혹은 FAO/WHO 합동 식품

첨가물 문가 원회(JECFA)에서 해당 농약 ADI를 확정한

최신 연도

3.5 성 기 노출량(acutereferencedose,acuteRfD)

식품이나 음료 속의 물질이 단시간(통상 으로 한 끼 혹은

하루 내)내에 흡수 된 후 지 까지 알려진 찰 가능한 어떠

한 건강상의 해도 유발하지 않는 양.

주: 본 표 의 acute RfD수치 뒤 호 안 내용은

FAO/WHO 잔류농약 문가 합동회의(JMPR) 혹은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문가 원회(JECFA)에서 해

당 농약 acuteRfD를 확정한 최신 연도

3.6 잠정 일일 섭취허용량(temporary acceptable daily

intakes,TADI)

일정기한 내에 잠정 으로 채용한 일일 섭취허용량.

3.7잠정 내용(耐容)일일섭취량(provisionaltolerabledaily

intakes,PTDI)

외부유래 잔류허용량을 정한 장기 잔류 농약에 해 확정한

일인당 하루에 감당 가능한 양.

성분 규격

농약별 최 잔류허용량 혹은 외부유래 잔류허용량에 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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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2

0.2

0.2

채 1

과 0.5

2

찻 0.1

4.1아세페이트(acephate)

4.1.1주요용도:살충제

4.1.2ADI:0.03mg/kg체 (1990년)

4.1.3잔류물:아세페이트(그 사물인 메타미도포스,메타미

도포스 최 잔류허용량로 계산함)

4.1.4최 잔류허용량: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4.1.5검사방법:GB/T5009.10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4.2아시 루오르펜(acifluorfen)

4.2.1주요용도:제 제

4.2.2ADI:0.125mg/kg체

4.2.3잔류물:아시 루오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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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1

식 허 량/(mg/kg)

0.02

0.2

0.5

4.2.4최 잔류허용량: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

4.3알라클로르(alachlor)

4.3.1주요용도:제 제

4.3.2ADI:0.03mg/kg체

4.3.3잔류물:알라클로르

4.3.4최 잔류허용량: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

4.4알디카

4.4.1주요용도:살충제

4.4.2ADI:0.003mg/kg체 (1992년)

4.4.3acuteRfD:0.003mg/kg체 (1995년)

4.4.4잔류물:알디카 그 술폭시드,술폰의 화합물,알디

카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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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래 허 량/(mg/kg)

곡 0.02

4.4.5최 잔류 허용량:표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

식 허 량/(mg/kg)

0.02

식  0.01

0.1

식  0.01

4.4.6검사방법:GB/T14929.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4.5알드린과 디엘드린(aldrinanddieldrin)

4.5.1PTDI:0.0001mg/kg체 (1994년)

4.5.2잔류물:알드린과 디엘드린제의 화합물(지용)

4.5.3외부유래 잔류허용량:표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

4.5.4검사방법:GB/T5009.3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4.6알루미늄포스 이드

4.6.1주요용도:살충제

4.6.2잔류물:인화물



제7장총 첨부서류379

- 379 -

식 허 량/(mg/kg)

곡 0.05

식 허 량/(mg/kg)

과채  채 0.5

 과 0.5

감귤  과 0.5

실 0.05

4.6.3최 잔류허용량:표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

4.7아미트라즈(amitraz)

4.7.1주요용도:살충제

4.7.2ADI:0.01mg/kg체 (1998년)

4.7.3acuteRfD:0.01mg/kg체 (1998년)

4.7.4잔류물:아미트라즈 N-(2,4-디메틸페닐)-N'-메틸포르

마미딘의 화합물,N-(2,4-디메틸페닐)-N'-메틸포르마미딘으로

계산한다.

4.7.5최 잔류허용량:표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

4.7.6검사방법:GB/T5009.14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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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2

마 10

10

식 허 량/(mg/kg)

0.05

사탕 0.05

4.8아닐라진(anilazine)

4.8.1주요용도:살균제

4.8.2ADI:0.1mg/kg체 (1989년)

4.8.3잔류물:아닐라진

4.8.4최 잔류허용량:표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

4.9아트라진(atrazine)

4.9.1주요용도:제 제

4.9.2ADI:0.08mg/kg체

4.9.3잔류물:아트라진

4.9.4최 잔류허용량:표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

4.9.5검사방법:GB/T5009.132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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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과 2

감귤  과 2

식 허 량/(mg/kg)

0.2

실 0.05

4.10아조시클로틴(azocyclotin)

4.10.1주요용도:살비제

4.10.2ADI:0.007mg/kg체 (1994년)

4.10.3잔류물:아조시클로틴과 사이헥사틴의 화합물,사이헥

사틴으로 표시한다.

4.10.4최 잔류허용량:표1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

4.10.5검사방법:SN015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11벤푸라카 (benfuracarb)

4.11.1주요용도:살충제

4.11.2ADI:0.01mg/kg체

4.11.3잔류물:벤푸라카 ,3-히드록시카보푸란,카보푸란의

화합물,카보푸란으로 표시한다.

4.11.4최 잔류허용량:표1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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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05

식 허 량/(mg/kg)

벼 0.1

0.1

0.05

4.11.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2벤설푸론-메틸(bensulfuron-methyl)

4.12.1주요용도:제 제

4.12.2ADI:0.2mg/kg체

4.12.3잔류물:벤설푸론-메틸

4.12.4최 잔류허용량:표1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

4.13벤타존(bentazone)

4.13.1주요용도:제 제

4.13.2ADI:0.1mg/kg체 (1998년)

4.13.3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1999년)

4.13.4잔류물:벤타존,6-히드록시벤타존 8-히드록시벤타존

의 화합물,벤타존으로 표시한다.

4.13.5최 잔류허용량:표1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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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마 0.5

 과 0.5

감귤  과 0.05

0.5

4.13.6검사방법:SN029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14비펜트린(bifenthrin)

4.14.1주요용도:살충제,살비제

4.14.2ADI:0.02mg/kg체 (1992년)

4.14.3잔류물:비펜트린(지용)

4.14.4최 잔류허용량:표1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4

4.14.5검사방법:GB/T5009.14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5.비설탑(bisultap)

4.15.1주요용도:살충제

4.15.2ADI:0.025mg/kg체

4.15.3잔류물:비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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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2

식 허 량/(mg/kg)

 과 2

감귤  과 2

4.15.4최 잔류허용량:표1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5

4.15.5검사방법:GB/T5009.11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해야 한다.

4.16 로모 로필 이트(bromopropylate)

4.16.1주요용도:살비제

4.16.2ADI:0.03mg/kg체 (1993년)

4.16.3잔류물: 로모 로필 이트

4.16.4최 잔류허용량:표1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6

4.16.5검사방법:SN019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17부 로페진(buprofezin)

4.17.1주요용도:살충제

4.17.2ADI:0.01mg/kg체 (1991년)

4.17.3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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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3

감귤  과 0.5

식 허 량/(mg/kg)

0.5

4.17.4잔류물:부 로페진(지용)

4.17.5최 잔류허용량:표1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7

4.17.6검사방법:GB/T5009.18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8부타클로르(butachlor)

4.18.1주요용도:제 제

4.18.2ADI:0.1mg/kg체

4.18.3잔류물:부타클로르

4.18.4최 잔류허용량:표1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8

4.18.5검사방법:GB/T5009.16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9카두사포스(cadusafos)

4.19.1주요용도:살충제

4.19.2ADI:0.0003mg/kg체 (1991년)

4.19.3잔류물:카두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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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감귤 0.005

사탕 0.005

식 허 량/(mg/kg)

 과 15

4.19.4최 잔류허용량:표1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9

4.19.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20캡탄(captan)

4.20.1주요용도:살균제

4.20.2ADI:0.1mg/kg체 (1995년)

4.20.3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2000년)

4.20.4잔류물:캡탄

4.20.5최 잔류허용량:표2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0

4.20.6검사방법:SN065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21카바릴(carbaryl)

4.21.1주요용도:살충제

4.21.2ADI:0.003mg/kg체 (2000년)

4.21.3잔류물:카바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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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5

1

채 2

1

식 허 량/(mg/kg)

2

0.05

0.5

0.2

0.1

마 0.5

0.5

4.21.4최 잔류허용량:표2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1

4.21.5검사방법:GB/T5009.21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4.22카벤다짐(carbendazim)

4.22.1주요용도:살균제

4.22.2ADI:0.03mg/kg체 (1995년)

4.22.3잔류물:카벤다짐

4.22.4최 잔류허용량:표2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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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거 0.1

고 0.1

 과 3

포도 3

타 과 0.5

채 0.1

사탕 우 0.1

식 허 량/(mg/kg)

0.2

0.1

0.1

0.2

고 마 0.1

감귤  과 0.5

사탕 우 0.1

사탕 0.1

4.22.5검사방법:GB/T5009.38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23카보푸란

4.23.1주요용도:살충제

4.23.2ADI:0.002mg/kg체 (1996년)

4.23.3잔류물:카보푸란 3-히드록시카보푸란의 화합물,카

보푸란으로 표시한다.

4.23.4최 잔류허용량:표2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3

4.23.5검사방법:GB/T5009.10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제7장총 첨부서류389

- 389 -

식 허 량/(mg/kg)

벼 0.5

감귤  과 0.1

식 허 량/(mg/kg)

0.1

4.24카보설 (carbosulfan)

4.24.1주요용도:살충제

4.24.2ADI:0.01mg/kg체 (1986년)

4.24.3잔류물:카보설

4.24.4최 잔류허용량:표2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4

4.24.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25칼탑(cartap)

4.25.1주요용도:살충제

4.25.2ADI:0.1mg/kg체 (1978년 제정,1995년 폐지)

4.25.3잔류물:칼탑,유리기로 표시한다.

4.25.4최 잔류허용량:표2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5

4.25.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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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3

3

 채 3

식 허 량/(mg/kg)

5

5

0.5

4.26클로르벤주론(chlorbenzuron)

4.26.1.주요용도:살충제

4.26.2ADI:1.25mg/kg체

4.26.3잔류물:클로르벤주론

4.26.4최 잔류허용량:표2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6

4.26.5검사방법:GB/T5009.13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27클로르메콰트(chlormequat)

4.27.1주요용도:식물생장조 제

4.27.2ADI:0.05mg/kg체 (1997년)

4.27.3acuteRfD:0.05mg/kg체 (1999년)

4.27.4잔류물:클로르메콰트 양이온,통상 염소화합물로 표시

한다.

4.27.5최 잔류허용량:표2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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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곡 2

식 허 량/(mg/kg)

벼 0.2

0.1

(말린 것) 0.2

0.05

엽채  채 5

과채  채 5

 채 5

4.28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4.28.1주요용도:살충제

4.28.2잔류물:클로르피크린

4.28.3최 잔류허용량:표2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8

4.28.4검사방법:GB/T5009.3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4.29클로로탈로닐(cholorothalonil)

4.29.1주요용도:살균제

4.29.2ADI:0.03mg/kg체 (1992년)

4.29.3잔류물:클로로탈로닐

4.29.4최 잔류허용량:표2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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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1

포도 0.5

감귤 1

식 허 량/(mg/kg)

벼 0.1

0.1

엽채  채 0.1

사탕 우  채 1

마 0.5

 채 0.05

0.1

 과 1

감귤  과 2

실 0.05

4.29.5검사방법:GB/T5009.10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30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4.30.1주요용도:살충제

4.30.2ADI:0.01mg/kg체 (1999년)

4.30.3잔류물:클로르피리포스(지용)

4.30.4최 잔류허용량:표3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0

4.30.5검사방법:GB/T5009.145가 측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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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곡 5

식 허 량/(mg/kg)

0.1

0.1

0.1

4.31클로르피리포스-메틸

4.31.1주요용도:살충제

4.31.2ADI:0.01mg/kg체 (1992년)

4.31.3잔류물:클로르피리포스-메틸(지용)

4.31.4최 잔류허용량:표3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1

4.31.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32클로르톨루론(chlortoluron)

4.32.1주요용도:제 제

4.32.2ADI:0.2mg/kg체

4.32.3잔류물:클로르톨루론

4.32.4최 잔류허용량:표3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2

4.32.5검사방법:GB/T5009.13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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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과 0.5

감귤  과 0.5

1

식 허 량/(mg/kg)

곡 5

4.33크로펜테진(clofentezine)

4.33.1주요용도:살비제

4.33.2ADI:0.02mg/mg체 (1986년)

4.33.3잔류물:크로펜테진

4.33.4최 잔류허용량:표3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3

4.34시안화물(cyanide)

4.34.1주요용도:살충제

4.34.2잔류물:시안화물

4.34.3최 잔류허용량:표3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4

4.34.4검사방법:GB/T5009.3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4.35시 루트린(cyfluthrin)

4.35.1주요용도: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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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사탕 우  채 0.1

사과 0.5

0.05

식 허 량/(mg/kg)

엽채  채 0.2

과채  채 0.2

 과 0.2

감귤 0.2

실 0.02

4.35.2ADI:0.02mg/kg체 (1997년)

4.35.3잔류물:시 루트린(지용)

4.35.4최 잔류허용량:표3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5

4.35.5검사방법:GB/T5009.14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36시할로트린(cyhalothrin)

4.36.1주요용도:살충제

4.36.2ADI:0.002mg/kg체 (2000년)

4.36.3잔류물:시할로트린(모든 이성체의 합계)

4.36.4최 잔류허용량:표3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6

4.36.5검사방법:GB/T5009.14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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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2

0.05

0.05

엽채  채 2

과채  채 0.5

0.2

 채 0.5

 과 2

감귤  과 2

0.2

찻 20

4.37사이퍼메스린(cypermethrin)

4.37.1주요용도:살충제

4.37.2ADI:0.05mg/kg체 (1996년)

4.37.3잔류물:사이퍼메스린(모든 이성체의 합계,지용)

4.37.4최 잔류허용량:표3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7

4.37.5검사방법:GB/T5009.11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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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2

식 허 량/(mg/kg)

0.5

0.2

과채  채 0.1

4.38사이로마진(cyromazine)

4.38.1주요용도:살충제

4.38.2ADI:0.02mg/kg체 (1990년)

4.38.3잔류물:사이로마진

4.38.4최 잔류허용량:표3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8

4.392,4-디(2,4-D)

4.39.1주요용도:제 제

4.39.2ADI:0.01mg/kg체 (1996년)

4.39.3잔류물:2,4-디

4.39.4최 잔류허용량:표3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9

4.39.5검사방법:GB/T5009.17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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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래 

허 량/(mg/kg)

곡 0.05

0.05

0.05

채 0.05

과 0.05

찻 0.2

  가공

 지 함량 10% 하(원  계산)

 지 함량 10% 상(지  계산)

0.2

2

산 0.5

0.1

우 0.02

 지 함량 2% 하(원  계산)

 지 함량 2% 상(지  계산)

0.01

0.5

4.40디디티(DDT)

4.40.1PTDI:0.01mg/kg체 (2000년)

4.40.2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

4.40.3 잔류물: P,P'-DDT, O,P'-DDT , P,P'-DDE ,

P'-TDE(DDD)의 화합물(지용)

4.40.4외부유래 잔류허용량:표4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0

4.40.5검사방법:GB/T5009.19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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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

/(mg/kg)

곡 0.5

가루 0.2

엽채  채 0.5

사탕 우  채 0.5

과채  채 0.2

 과 0.1

감귤  과 0.05

열   열  과 (껍질  식 가) 0.05

채 0.1

0.1

찻 10

4.41델타메트린(deltamethrin)

4.41.1주요용도:살충제

4.41.2ADI:0.01mg/kg체 (1982년)

4.41.3잔류물:델타메트린(지용)

4.41.4최 잔류허용량:표4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1

4.41.5검사방법:GB/T5009.11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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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1

0.1

0.2

식 허 량/(mg/kg)

곡 0.1

채 0.2

과 0.2

4.42디아지논(diazinon)

4.42.1주요용도:살충제

4.42.2ADI:0.002mg/kg체 (1993년)

4.42.3잔류물:디아지논(지용)

4.42.4최 잔류허용량:표4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2

4.42.5검사방법:GB/T5009.107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43디클로보스(dichlorvos)

4.43.1주요용도:살충제

4.43.2ADI:0.004mg/kg체 (1993년)

4.43.3잔류물:디클로보스

4.43.4최 잔류허용량:표4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3

4.43.5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제7장총 첨부서류401

- 401 -

식 허 량/(mg/kg)

 과 1

감귤  과 1

실 0.1

식 허 량/(mg/kg)

0.1

4.44디코폴(dicofol)

4.44.1주요용도:살비제

4.44.2ADI:0.002mg/kg체 (1992년)

4.44.3잔류물:디코폴(O,P'-이성체와 P,P'-이성체의 화합물)(지용)

4.44.4최 잔류허용량:표4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4

4.44.5검사방법:GB/T5009.17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45디펜조콰트(difenzoquat)

4.45.1주요용도:제 제

4.45.2ADI:0.25mg/kg체

4.45.3잔류물:디펜조콰트

4.45.4최 잔류허용량:표4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5

4.45.5검사방법:GB/T5009.20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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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2

0.2

엽채  채 1

 채 1

 과 1

감귤  과 1

4.46디 루벤주론(diflubenzuron)

4.46.1주요용도:살충제

4.46.2ADI:0.02mg/kg체 (1985년)

4.46.3잔류물:디 루벤주론

4.46.4최 잔류허용량:표4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6

4.46.5검사방법:GB/T5009.147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47디메토에이트(dimethoate)

4.47.1주요용도:살충제

4.47.2ADI:0.002mg/kg체 (1996년)

4.47.3잔류물:디메토에이트와 오메토에이트의 화합물,디메

토에이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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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05

0.05

0.05

엽채  채 1

사탕 우  채 1

과채  채 0.5

 채 0.5

 채 0.5

경 채 0.2

근 채 0.5

 과 1

핵과  과 2

감귤  과 2

식 식 0.05

4.47.4최 잔류허용량:표47의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표47

4.47.5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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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05

0.05

곡 0.05

 과 0.1

식 허 량/(mg/kg)

사과 5

4.48디니코나졸(diniconazole)

4.48.1주요용도:살균제

4.48.2ADI:0.005mg/kg체

4.48.3잔류물:디니코나졸

4.48.4최 잔류허용량:표4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8

4.48.5검사방법:GB/T5009.201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49디페닐아민(diphenylamine)

4.49.1주요용도:살균제

4.49.2ADI:0.08mg/kg체 (1998년)

4.49.3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1998년)

4.49.4잔류물:디페닐아민

4.49.5최 잔류허용량:표4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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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2

가루 0.5

맥 2

채 2

식 식 0.05

식 허 량/(mg/kg)

0.1

4.50디콰트(diquat)

4.50.1주요용도:제 제

4.50.2ADI:0.002mg/kg체 (1993년)

4.50.3잔류물:디콰트 양이온(통상 디 롬화물을 사용)

4.50.4최 잔류허용량:표5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0

4.51에디펜포스(edifenphos)

4.51.1주요용도:살균제

4.51.2ADI:0.003mg/kg체 (1981년)

4.51.3잔류물:에디펜포스

4.51.4최 잔류허용량:표5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1

4.51.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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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과 1

사탕 0.5

1

식 허 량/(mg/kg)

엽채  채 1

 과 1

감귤 1

0.02

찻 2

4.52엔도술 (endosulfan)

4.52.1주요용도:살충제

4.52.2ADI:0.006mg/kg체 (1998년)

4.52.3acuteRfD:0.02mg/kg체 (1998년)

4.52.4잔류물:α-엔도술 과 β-엔도술 황산염의 화합물

(지용)

4.52.5최 잔류허용량:표5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2

4.53에스펜발러 이트(esfenvalerate)

4.53.1주요용도:살충제

4.53.2ADI:0.02mg/kg체

4.53.3잔류물:에스펜발러 이트

4.53.4.최 잔류허용량:표5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3

4.53.5검사방법:GB/T5009.11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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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마 2

열   열  과

(껍질  식 가)
2

2

식 허 량/(mg/kg)

벼 0.2

실 0.5

4.54에테폰(ethephon)

4.54.1주요용도:식물생장조 제

4.54.2ADI:0.05mg/kg체 (1997년)

4.54.3잔류물:에테폰

4.54.4최 잔류허용량:표5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4

4.55이티온(ethion)

4.55.1주요용도:살충제

4.55.2ADI:0.002mg/kg체 (1990년)

4.55.3잔류물:에티온(지용)

4.55.4최 잔류허용량:표5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5

4.55.5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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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고 마 0.02

0.02

식 허 량/(mg/kg)

0.05

0.05

4.56에토 로포스(ethoprophos)

4.56.1주요용도:살충제

4.56.2ADI:0.0004mg/kg체 (1999년)

4.56.3acuteRfD:0.05mg/kg체 (1999년)

4.56.4잔류물:에토 로포스

4.56.5최 잔류허용량:표5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6

4.56.6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57페나미포스(fenamiphos)

4.57.1주요용도:살충제

4.57.2ADI:0.0008mg/kg체 (1997년)

4.57.3acuteRfD:0.0008mg/kg체 (1997년)

4.57.4잔류물:페나미포스 그 술폭시드와 술폰의 화합물,

페나미포스로 표시한다.

4.57.5최 잔류허용량:표5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7

4.57.6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제7장총 첨부서류409

- 409 -

식 허 량/(mg/kg)

 과 0.3

식 허 량/(mg/kg)

복 0.5

0.05

4.58페나리몰(fenarimol)

4.58.1주요용도:살균제

4.58.2ADI:0.01mg/kg체 (1995년)

4.58.3잔류물:페나리몰

4.58.4최 잔류허용량:표5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8

4.59펜부코나졸(fenbuconazole)

4.59.1주요용도:살균제

4.59.2ADI:0.03mg/kg체 (1997년)

4.59.3잔류물:펜부코나졸(지용)

4.59.4최 잔류허용량:표5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59

4.60펜부타틴 옥사이드(fenbutatinoxide)

4.60.1주요용도:살비제

4.60.2ADI:0.03mg/kg체 (1992년)

4.60.3잔류물:펜부타틴 옥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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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과 5

감귤  과 5

식 허 량/(mg/kg)

곡 5

1

가루 2

맥 5

채 0.5

과 0.5

찻 0.5

4.60.4최 잔류허용량:표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0

4.60.5검사방법:SN059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61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4.61.1주요용도:살충제

4.61.2ADI:0.005mg/kg체 (1988년)

4.61.3acuteRfD:0.04mg/kg체 (2000년)

4.61.4잔류물:페니트로티온(지용)

4.61.5최 잔류허용량:표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1

4.61.6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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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5

식 허 량/(mg/kg)

엽채  채 0.5

과 5.0

1

4.62페노부카 [(fenobucarb(BPMC)]

4.62.1주요용도:살충제

4.62.2ADI:0.06mg/kg체

4.62.3잔류물:페노부카

4.62.4최 잔류허용량:표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2

4.62.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63펜 로 트린(fenpropathrin)

4.63.1주요용도:살충제,살비제

4.63.2ADI:0.03mg/kg체 (1993년)

4.63.3잔류물:펜 로 트린(지용)

4.63.4최 잔류허용량:표6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3

4.63.5검사방법:GB/T5009.14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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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사과 0.5

감귤 0.5

식 허 량/(mg/kg)

벼 0.05

0.05

채 0.05

과 0.05

식 식 0.01

4.64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4.64.1주요용도:살비제

4.64.2ADI:0.01mg/kg체

4.64.3잔류물:펜피록시메이트

4.64.4최 잔류허용량:표6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4

4.65펜티온(femthion)

4.65.1주요용도:살충제

4.65.2ADI:0.007mg/kg체 (1995년)

4.65.3acuteRfD:0.01mg/kg체 (1997년)

4.65.4잔류물:펜티온 그 산소류 유사체,술폭시드,황산염

화합물의 합계량,펜티온으로 표시한다(지용).

4.65.5최 잔류허용량:표6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5

4.65.6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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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가루 0.2

맥 2

0.1

0.1

엽채  채 0.5

 채 0.5

과채  채 0.2

 채 0.2

근  채 0.05

과 0.2

실 0.1

4.66펜발러 이트(fenvalerate)

4.66.1주요용도:살충제

4.66.2ADI:0.02mg/kg체 (1986년)

4.66.3잔류물:펜발러 이트(지용)

4.66.4최 잔류허용량:표6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6

4.66.5검사방법:GB/T5009.11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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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5

사탕 우 0.5

0.1

식 허 량/(mg/kg)

0.5

사탕 우 0.5

0.1

4.67 루아지포 -부틸(fluazifop-butyl)

4.67.1주요용도:제 제

4.67.2ADI:0.01mg/kg체

4.67.3잔류물: 루아지포 -부틸 그 사산물 루아지포

-P(吡氟禾草酸)

4.67.4최 잔류허용량:표6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7

4.67.5검사방법:GB/T5009.14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68 루아지포 -P-부틸

4.68.1주요용도:제 제

4.68.2ADI:0.25mg/kg체

4.68.3잔류물: 루아지포 -P-부틸 그 사산물 루아지

포 -P(吡氟禾草酸)

4.68.4최 잔류허용량:표6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8

4.68.5검사방법:GB/T5009.14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제7장총 첨부서류415

- 415 -

식 허 량/(mg/kg)

(말린 것) 0.05

 채 0.5

과채  채 0.2

근  채 0.05

 과 0.5

실 0.2

차, 차 20

4.69 루시쓰리네이트(flucythrinate)

4.69.1주요용도:살충제

4.69.2ADI:0.02mg/kg체 (1985년)

4.69.3잔류물: 루시쓰리네이트(지용)

4.69.4최 잔류허용량:표6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69

4.69.5검사방법:GB/T5009.14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70 루록시피르(fluroxypyr)

4.70.1주요용도:제 제

4.70.2ADI:0.2mg/kg체

4.70.3잔류물: 루록시피르



416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416 -

식 허 량/(mg/kg)

벼 0.2

0.2

식 허 량/(mg/kg)

 과 0.2

식 허 량/(mg/kg)

 채 0.5

실 0.2

4.70.4최 잔류허용량:표7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0

4.71 루실라졸(flusilazole)

4.71.1주요용도:살균제

4.71.2ADI:0.001mg/kg체 (1995년)

4.71.3잔류물: 루실라졸

4.71.4최 잔류허용량:표7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1

4.72 루발리네이트(fluvalinate)

4.72.1주요용도:살충제

4.72.2ADI:0.01mg/kg체

4.72.3잔류물: 루발리네이트

4.72.4최 잔류허용량:표7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2

4.72.5검사방법:GB/T5009.14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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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1

식 허 량/(mg/kg)

벼 0.5

4.73포메사펜(fomesafen)

4.73.1주요용도:제 제

4.73.2ADI:0.6mg/kg체

4.73.3잔류물:포메사펜

4.73.4최 잔류허용량:표7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3

4.73.5검사방법:GB/T5009.13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74 사리드(fthalide)

4.74.1주요용도:살균제

4.74.2ADI:0.15mg/kg체

4.74.3잔류물: 사리드

4.74.4최 잔류허용량:표7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4

4.75 리포세이트(glyphosate)

4.75.1주요용도:제 제

4.75.2ADI:0.3mg/kg체 (1997년)

4.75.3잔류물: 리포세이트

4.75.4최 잔류허용량:표7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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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1

5

가루 0.5

맥 5

1

과 0.1

사탕 2

실 0.05

식 허 량/(mg/kg)

0.1

0.1

식 식 1

0.2

표75

4.76할록시포 (haloxufop)

4.76.1주요용도:제 제

4.76.2ADI:0.0003mg/kg체 (1995년)

4.76.3잔류물:할록시포 메틸에스테르(吡氟甲禾灵酯),할록시

포 그 공액물,할록시포 로 표시한다.

4.76.4최 잔류허용량:표7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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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래 

허 량/(mg/kg)

곡 0.05

0.05

0.05

채 0.05

과 0.05

찻 0.2

  그 가공

 지 함량 10% 하(원  계산)

 지 함량 10%  그 상

           (지  계산)

0.1

1

산 0.1

(卵) 0.1

우 0.02

 지 함량 2% 하(원  계산)

 지 함량 2%  그 상(지  계산)

0.01

0.5

4.77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4.77.1PTDT:0.002mg/kg체

4.77.2잔류물:α-HCH,β--HCH,γ-HCH,δ-HCH의 합계량(지

용)

4.77.3외부유래 잔류허용량:표7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7

4.77.4검사방법:GB/T5009.19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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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래 허 량/(mg/kg)

곡 0.02

식 허 량/(mg/kg)

 과 0.5

감귤  과 0.5

4.78헵타클로르(heptachlor)

4.78.1PDTI:0.0001mg/kg체 (1994년)

4.78.2잔류물:헵타클로르,헵타클로로 에폭시드의 합계량(지

용)

4.78.3외부유래 잔류허용량:표7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8

4.78.4검사방법:GB/T5009.3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4.79헥시시아족스(hexythiazox)

4.79.1주요용도:살비제

4.79.2ADI:0.03mg/kg체 (1991년)

4.79.3잔류물:헥시시아족스

4.79.4최 잔류허용량:표7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79

4.79.5검사방법:GB/T5009.17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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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감귤  과 5

식 허 량/(mg/kg)

마 5

2

 과 5

4.80이마자릴(imazalil)

4.80.1주요용도:살균제

4.80.2ADI:0.03mg/kg체 (1991년)

4.80.3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2000년)

4.80.4잔류물:이마자릴

4.80.5최 잔류허용량:표8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0

4.81이 로디온(iprodione)

4.81.1주요용도:살균제

4.81.2ADI:0.06mg/kg체 (1991년)

4.81.3잔류물:이 로디온

4.80.5최 잔류허용량:표8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1

4.81.5검사방법:GB/T5009.17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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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1

감귤 0.02

식 허 량/(mg/kg)

곡 0.02

고 마 0.05

0.05

사탕 우 0.05

사탕 0.02

4.82이소카보포스(isocarbophos)

4.82.1주요용도:살충제

4.82.2ADI:0.003mg/kg체

4.82.3잔류물:이소카보포스

4.82.4최 잔류허용량:표8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2

4.82.5검사방법:GB/T5009.109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83이소펜포스-메틸(isofenphos-methyl)

4.83.1주요용도:살충제

4.83.2ADI:0.003mg/kg체

4.83.3잔류물:이소펜포스-메틸

4.83.4최 잔류허용량:표8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3

4.83.5검사방법:GB/T5009.14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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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2

식 허 량/(mg/kg)

1

4.84이소 로카 (isoprocarb)

4.84.1주요용도:살충제

4.84.2ADI:0.002mg/kg체

4.84.3잔류물:이소 로카

4.84.4최 잔류허용량:표8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4

4.84.5검사방법:GB/T5009.10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85이소 로시올란(isoprothiolane)

4.85.1주요용도:살균제

4.85.2ADI:0.016mg/kg체

4.85.3잔류물:이소 로시올란

4.80.4최 잔류허용량:표8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5

4.85.5검사방법:GB/T5009.15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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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

/(mg/kg)

0.05

 지 함량 10% 하(원  계산)

지 함량 10%  그 상(지  계산)

0.1

1

(卵) 0.1

우 0.01

4.86린단(lindane)

4.86.1주요용도:살충제

4.86.2TADI:0.001mg/kg체 (2001년)

4.86.3잔류물:γ-HCH(지용)

4.86.4최 잔류허용량:표8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6

4.86.5검사방법:GB/T5009.19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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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곡 8

8

엽채  채 8

 채 0.5

과채  채 0.5

 채 2

러리 1

근  채 0.5

 과 2

핵과  과 6

1

포도 8

감귤  과 4

4.87말라티온(malathion)

4.87.1주요용도:살충제

4.87.2ADI:0.3mg/kg체 (1997년)

4.87.3잔류물:말라티온

4.87.4최 잔류허용량:표8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7

4.87.5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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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과채  채 1

2

 과 5

1

립(小粒)과 5

열   열  과 (껍질  식

가)
2

4.88만코제 (mancozeb)

4.88.1주요용도:살균제

4.88.2ADI:0.03mg/kg체 (1993년)

4.88.3잔류물:에틸 비스디티오카르바메이트(乙烯双二硫代氨

基甲酸酯)를 형성하며,이황화탄소로 표시한다.

4.88.4최 잔류허용량:표8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88

4.88.5검사방법:SN0157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89메타락실(metalaxyl)

4.89.1주요용도:살균제

4.89.2ADI:0.03mg/kg체 (1982년)

4.89.3잔류물:메타락실

4.89.4최 잔류허용량:표8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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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05

0.5

포도 1

식 허 량/(mg/kg)

벼 0.1

채 0.05


0.1

 a 본 식 에는    사 할  없 ,  는 

검사  검 한계 다.

표89

4.89.5검사방법:SN0281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90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4.90.1주요용도:살충제

4.90.2ADI:0.004mg/kg체 (1990년)

4.90.3잔류물:메타미도포스

4.90.4최 잔류허용량:표9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0

4.90.5검사방법:GB/T5009.10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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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감귤 2

식 허 량/(mg/kg)

0.5

0.05

0.2

 채 2

사과 2

감귤 1

0.5

4.91메치다치온(methidathion)

4.91.1주요용도:살충제

4.91.2ADI:0.001mg/kg체 (1997년)

4.91.3acuteRfD:0.01mg/kg체 (1997년)

4.91.4잔류물:메치다치온

4.91.5최 잔류허용량:표9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1

4.91.6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92메소 (methomyl)

4.92.1주요용도:살충제

4.92.2ADI:0.03mg/kg체 (1989년)

4.92.3잔류물:메소 羟基硫代乙酰亚胺甲酯(MHTA)의 합

계량,메소 로 계산한다.

4.92.4최 잔류허용량:표9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2

4.92.5검사방법:SN058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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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곡 5

식 허 량/(mg/kg)

0.5

0.5

4.93메틸 로마이드(methylbromide)

4.93.1주요용도:훈증제

4.93.2잔류물:메틸 로마이드

4.93.3최 잔류허용량:표9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3

4.93.4검사방법:SN0649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94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4.94.1주요용도:제 제

4.94.2ADI:0.65mg/kg체

4.94.3잔류물:메토라클로르

4.94.4최 잔류허용량:표9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4

4.94.5검사방법:GB/T5009.17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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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1

식 허 량/(mg/kg)

벼 0.02

0.02

사탕 0.02

실 0.05

4.95몰리네이트(molinate)

4.95.1주요용도:제 제

4.95.2ADI:0.006mg/kg체

4.95.3잔류물:몰리네이트

4.95.4최 잔류허용량:표9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5

4.95.5검사방법:GB/T5009.13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96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4.96.1주요용도:살충제

4.96.2ADI:0.0006mg/kg체 (1993년)

4.96.3acuteRfD:0.002mg/kg체 (1995년)

4.96.4잔류물:모노크로토포스

4.96.5최 잔류허용량:표9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6

4.96.6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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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05

식 허 량/(mg/kg)

벼 0.5

0.5

사과 0.5

실 0.5

4.97옥사디아존(oxadiazon)

4.97.1주요용도:제 제

4.97.2ADI:0.25mg/kg체

4.97.3잔류물:옥사디아존

4.97.4최 잔류허용량:표9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7

4.97.5검사방법:GB/T5009.18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98 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4.98.1주요용도:식물생장 조 제

4.98.2ADI:0.1mg/kg체 (1988년)

4.98.3잔류물: 클로부트라졸

4.98.4최 잔류허용량:표9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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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가루 0.5

0.1

채 0.05

감귤 0.2

실 0.05

4.99 라쿼트(paraquat)

4.99.1주요용도:제 제

4.99.2ADI: 라쿼트 양이온 0.004mg/kg체 (1986년)

4.99.3잔류물: 라쿼트 양이온(통상 라쿼트 디클로라이드

를 채용함)

4.99.4최 잔류허용량:표9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99

4.99.5검사방법:SN029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100 라티온(parathion)

4.100.1주요용도:살충제

4.100.2ADI:0.004mg/kg체 (1995년)

4.100.3acuteRfD:0.01mg/kg체 (1995년)

4.100.4잔류물: 라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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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곡 0.1

고 마 0.05

채 0.01


과 0.01


실 0.1

 a 본  식  에   사 할  없 ,  는 

검사  검 한계 다.

4.100.5최 잔류허용량:표10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0

4.100.6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01 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4.101.1주요용도:살충제

4.101.2ADI:0.003mg/kg체 (1995년)

4.101.3acuteRfD:0.03mg/kg체 (1995년)

4.101.4잔류물: 라티온-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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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1

0.1

0.1

사과 0.01


실 0.1

 a 본 식  에    사 할  없 ,  

는 검사  검 한계 다.

식 허 량/(mg/kg)

엽채  채 0.1

4.101.5최 잔류허용량:표10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1

4.101.6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02펜디메탈린(pendimethalin)

4.102.1주요용도:제 제

4.102.2ADI:0.005mg/kg체

4.102.3잔류물:펜디메탈린

4.102.4최 잔류허용량:표10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2

4.102.5검사방법:SN071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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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곡 2

가루 0.5

채 1

사과 2

실 0.1

차, 차 20

식 허 량/(mg/kg)

0.05

감귤 1

4.103퍼메스린(permethrin)

4.103.1주요용도:살충제

4.103.2ADI:0.05mg/kg체 (1999년)

4.103.3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1999년)

4.103.4잔류물:퍼메스린(이성체의 합계량)(지용)

4.103.5최 잔류허용량:표10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3

4.103.6검사방법:GB/T5009.10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04펜쏘에이트(phenthoate)

4.104.1주요용도:살충제

4.104.2ADI:0.003mg/kg체 (1984년)

4.104.3잔류물:펜쏘에이트

4.104.4최 잔류허용량:표10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4

4.104.5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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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02

0.02

0.1

0.05

0.05

4.105포 이트(phorate)

4.105.1주요용도:살충제

4.105.2ADI:0.0005mg/kg체 (1996년)

4.105.3잔류물:포 이트와 그 산소류 유사체 술폭시드,

황산염화합물의 합계량,포 이트로 표시한다.

4.105.4최 잔류허용량:표10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5

4.105.5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06포살론(phosalone)

4.106.1주요용도:살충제

4.106.2ADI:0.02mg/kg체 (1997년)

4.106.3잔류물:포살론(지용)

4.106.4최 잔류허용량:표10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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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엽채  채 1

실 0.1

식 허 량/(mg/kg)

벼 0.5

0.05

0.5

감귤  과 5

0.05

표106

4.106.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07포스멧(phosmet)

4.107.1주요용도:살충제

4.107.2ADI:0.01mg/kg체 (1998년)

4.107.3acuteRfD:0.02mg/kg체 (1998년)

4.107.4잔류물:포스멧

4.107.5최 잔류허용량:표10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7

4.107.6검사방법:GB/T5009.131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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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1

식 허 량/(mg/kg)

곡 0.05

채 0.05

과 0.05

4.108포스 미돈(phosphamidon)

4.108.1주요용도:살충제

4.108.2ADI:0.0005mg/kg체 (1986년)

4.108.3잔류물:포스 미돈(E-이성체와 Z-이성체)와 N-deseth

yPhosphamidone(E-이성체와 Z-이성체)의 합계량

4.108.4최 잔류허용량:표10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8

4.108.5검사방법:SN0701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109폭심(phoxim)

4.109.1주요용도:살충제

4.109.2ADI:0.004mg/kg체 (1999년)

4.109.3잔류물:폭심

4.109.4최 잔류허용량:표10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09

4.109.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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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맥 0.05

0.05

 채 1

핵과  과 0.5

0.2

4.110피리미카 (pirimicarb)

4.110.1주요용도:살충제

4.110.2ADI:0.02mg/kg체 (1982년)

4.110.3잔류물:피리미카 ,디메틸피리미카 와 N-Methyl-

(Methylamino) Analogue(Dimethyl-Aminocarbonyl-Pirimicar

b)의 합계량

4.110.4최 잔류허용량:표11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0

4.110.5검사방법:GB/T5009.10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11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4.111.1주요용도:살충제

4.111.2ADI:0.03mg/kg체 (1992년)

4.111.3잔류물:피리미포스-메틸(지용)

4.111.4최 잔류허용량:표11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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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5

5

미 2

1

맥 5

가루 2

식 허 량/(mg/kg)

0.1

표111

4.111.5검사방법:SN 0137,SN 015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112 틸라클로르(pretilachlor)

4.112.1주요용도:제 제

4.112.2ADI:0.15mg/kg체

4.112.3잔류물: 틸라클로르

4.112.4최 잔류허용량:표11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2

4.112.5검사방법:SN0712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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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5

2

감귤 5

5

망고 2

4.113 로클로라즈(prochloraz)

4.113.1주요용도:살균제

4.113.2ADI:0.01mg/kg체 (1983년)

4.113.3잔류물: 로클로라즈 2,4,6-트리클로르페놀이 함

유된 부분의 사산물의 합계량, 로클로라즈로 표시한다.

4.113.4최 잔류허용량:표11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3

4.114 로시미돈(procymidone)

4.114.1주요용도:살균제

4.114.2ADI:0.1mg/kg체 (1989년)

4.114.3잔류물: 로시미돈

4.114.4최 잔류허용량:표11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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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과채  채 5

2

0.2

포도 5

10

식 식 0.5

식 허 량/(mg/kg)

0.5

실 0.05

표114

4.114.5검사방법:SN0203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115 로페노포스(profenofos)

4.115.1주요용도:살충제

4.115.2ADI:0.01mg/kg체 (1990년)

4.115.3잔류물: 로페노포스

4.115.4최 잔류허용량:표11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5

4.115.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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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2

식 허 량/(mg/kg)

엽채  채 2

 과 5

감귤  과 5

실 0.1

4.116 로 닐(propanil)

4.116.1주요용도:제 제

4.116.2ADI:0.2mg/kg체

4.116.3잔류물: 로 닐

4.116.4최 잔류허용량:표11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6

4.116.5검사방법:GB/T5009.177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17 로 지트(propargite)

4.117.1주요용도:살비제

4.117.2ADI:0.01mg/kg체 (1999년)

4.117.3acuteRfD:제정할 필요 없음(1999년)

4.117.4잔류물: 로 지트(지용)

4.117.5최 잔류허용량:표11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7

4.117.6검사방법:SN0660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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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05

0.1

식 허 량/(mg/kg)

0.2

감귤 0.5

4.118 로피코나졸(propiconazole)

4.118.1주요용도:살균제

4.118.2ADI:0.04mg/kg체 (1987년)

4.118.3잔류물: 로피코나졸

4.118.4최 잔류허용량:표11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8

4.118.5검사방법:SN0519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119퀴날포스(quinalphos)

4.119.1주요용도:살충제

4.119.2잔류물:퀴날포스

4.119.3최 잔류허용량:표11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19

4.119.4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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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01

0.01

고 마 0.2

과채  채 0.1

실 0.01

식 허 량/(mg/kg)

 과 0.5

감귤 0.5

4.120퀸토젠(quintozene)

4.120.1주요용도:살균제

4.120.2ADI:0.01mg/kg체 (1995년)

4.120.3잔류물:퀸토젠

4.120.4최 잔류허용량:표12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0

4.120.5검사방법:GB/T5009.13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21세미아미트라즈(semiamitraz)

4.121.1주요용도:살충제

4.121.2ADI:0.004mg/kg체

4.121.3잔류물:세미아미트라즈

4.121.4최 잔류허용량:표12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1

4.121.5검사방법:GB/T5009.16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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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2

2

식 허 량/(mg/kg)

0.05

0.05

4.122세톡시딤(sethoxydim)

4.122.1주요용도:제 제

4.122.2ADI:0.14mg/kg체

4.122.3잔류물:세톡시딤

4.122.4최 잔류허용량:표12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2

4.123테부코나졸(tebuconazole)

4.123.1주요용도:살균제

4.123.2ADI:0.03mg/kg체 (1994년)

4.123.3잔류물:테부코나졸

4.123.4최 잔류허용량:표12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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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05

식 허 량/(mg/kg)

감귤  과 10

5

4.124테르부포스(terbufos)

4.124.1주요용도:살충제

4.124.2ADI:0.0002mg/kg체 (1989년)

4.124.3잔류물:테르부포스 그 산소류 유사체와 술폭시드

화합물,황산염화합물의 합계량,테르부포스로 표시한다.

4.124.4최 잔류허용량:표12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4

4.124.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25티아벤다졸(thiabendazole)

4.125.1주요용도:살균제

4.125.2ADI:0.1mg/kg체 (1997년)

4.125.3잔류물:티아벤다졸

4.125.4최 잔류허용량:표12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5

4.125.5검사방법:SN 0606,SN 0607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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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2

식 허 량/(mg/kg)

실 0.1

4.126티오시클람(thiocyclam)

4.126.1주요용도:살충제

4.126.2ADI:0.05mg/kg체

4.126.3잔류물:티오시클람

4.126.4최 잔류허용량:표12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6

4.126.5검사방법:GB/T5009.11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27티오디카 (thiodicarb)

4.127.1주요용도:살충제

4.127.2ADI:0.03mg/kg체 (1986년)

4.127.3잔류물:티오디카 ,메소 과 羟基硫代乙酰亚胺甲酯

(MHTA)의 합계량,티오디카 로 계산한다.

4.127.4최 잔류허용량:표127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7

4.127.5검사방법:GB/T5009.10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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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5

0.1

0.5

0.1

0.05

 과 0.5

사탕 우 0.1

4.128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4.128.1주요용도:살균제

4.128.2ADI:0.03mg/kg체 (1985년)

4.128.3잔류물:트리아디메폰

4.128.4최 잔류허용량:표12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28

4.128.5검사방법:GB/T5009.12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29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4.129.1주요용도:살균제

4.129.2ADI:0.05mg/kg체 (1989년)

4.129.3잔류물:트리아디메놀

4.129.4최 잔류허용량:표12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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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1

0.1

0.1

식 허 량/(mg/kg)

벼 0.05

0.1

표129

4.129.5검사방법:GB/T5009.126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30트리아조포스(triazophos)

4.130.1주요용도:살충제

4.130.2ADI:0.001mg/kg체 (1993년)

4.130.3잔류물:트리아조포스

4.130.4최 잔류허용량:표13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30

4.130.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31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4.131.1주요용도:살충제

4.131.2ADI:0.01mg/kg체 (1978년)

4.131.3잔류물:트리클로르폰

4.131.4최 잔류허용량:표13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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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벼 0.1

0.1

채 0.1

과 0.1

식 허 량/(mg/kg)

벼 2

표131

4.131.5검사방법:GB/T5009.20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32트리시클라졸(tricyclazole)

4.132.1주요용도:살균제

4.132.2ADI:0.04mg/kg체

4.132.3잔류물:트리시클라졸

4.132.4최 잔류허용량:표13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32

4.132.5검사방법:GB/T5009.11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33트리 루랄린(trifluralin)

4.133.1주요용도:제 제

4.133.2ADI:0.025mg/kg체

4.133.3잔류물:트리 루랄린

4.133.4최 잔류허용량:표13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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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0.05

0.05

0.05

0.05

식 허 량/(mg/kg)

 과 1

표133

4.133.5검사방법:GB/T5009.17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34바미도티온(vamidothion)

4.134.1주요용도:살충제

4.134.2ADI:0.008mg/kg체 (1988년)

4.134.3잔류물:바미도티온

4.134.4최 잔류허용량:표13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34

4.134.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35빈클로졸린(vinclozolin)

4.135.1주요용도:살균제

4.135.2ADI:0.01mg/kg체 (1995년)

4.135.3잔류물:빈클로졸린 3,5-디클로르아닐린을 함유한

모든 부분의 사산물,빈클로졸린으로 계산한다.

4.135.4최 잔류허용량:표135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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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g/kg)

마 3

1

식 허 량/(mg/kg)

벼 0.1

감귤 0.1

표135

4.135.5검사방법:SN0584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136피리미옥시포스(pirimioxyphos)

4.136.1주요용도:살충제

4.136.2ADI:0.01mg/kg체

4.136.3잔류물:피리미옥시포스

4.136.4최 잔류허용량:표136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36

4.136.5검사방법:GB/T5009.145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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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8.식품 오염물질 최 잔류 허용량

(Maximum levelsofcontaminantsinfoods)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식품 오염물질의 최 잔류허용지표를 규정하

다.

본 표 은 각종 식품에 용된다.

아래에 열거된 용어와 정의가 본 표 에 용된다.

3.1오염물질(contaminant)

식품생산(농작물 재배,동물사육 의료용 동물약품 포함),

가공,포장, 장,운송, 매 식용과정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산된 모종의 물질이 고의가 아닌 이유로 식품 속에

투입된 것을 오염물질이라고 한다.농약,동물의약품 진균

독소 이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3.2최 잔류허용량(maximum levels,MLs)

오염물질이 식품 에 허용되는 최 농도를 말한다.

성분 규격
식  허 량

곡 0.2

0.2

4.1납

4.1.1식품 납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1과 같다.

표1식품 납 최 잔류허용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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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 0.2

식 가능한 가 내 0.5

어 0.5

과 0.1

 과 , 과, 포도 0.2

채 ( 뿌리, 엽채 , 식 균  ) 0.1

뿌리채 0.3

엽채 0.3

생우 0.05

(생우  원료  하  

가미 후  우  계산)
0.02

계란 0.2

과실주 0.2

과  주 0.05

찻 5

식
허 량(MLs)

/(mg/kg)

곡

4.1.2검사방법 :GB/T5009.12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2카드뮴

4.2.1식품 카드뮴 최 잔류허용량 지시는 표 2와 같다.

표2식품 카드뮴 최 잔류허용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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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

  곡( , , , )

0.2

0.5

0.1

0.1

가

  가  간

  가  신

0.1

0.5

1.0

과 0.05

근경  채 (미 리 )

  엽채 , 미 리, 식 균

  타 채

0.1

0.2

0.05

어 0.1

달걀 0.05

 식

허 량(MLs)

/(mg/kg)

(Hg  

계산)

틸

곡 (  곡 ) 0.02 -

(감 , 고 마), 채 , 과 0.01 -

생우 0.01 -

4.1.2검사방법 :GB/T5009.15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3수은

4.3.1식품 수은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3과 같다.

표3식품 수은 최 잔류허용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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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 0.05 -

어 ( 식 어  )  타 산
- 0.5

식 어 (상어, 참   타) - 1.0

식  

허 량(MLs)

/(mg/kg)

비 비

곡

  

  가루

  곡

-

-

-

-

0.15

0.1

0.2

채 - 0.05

과 - 0.05

가 - 0.05

- 0.05

- 0.25

우 - 0.05

- 0.1

주 - 0.05

어 - 0.1

4.1.2검사방법 :GB/T5009.17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4비소

4.4.1식품 비소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4와 같다.

표4식품 비소 최 잔류허용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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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후 량  계산)

  갑각 (신  계산)

  갑각 (건  량  계산)

타 산식 (신  계산)

-

-

-

-

1.5

0.5

1.0

0.5

식 지

과 주   잼

0.1

0.2

-

-

  릿

타 

0.5

1.0

-

-

식 탕 0.5 -

식  허 량(MLs)/(mg/kg)

곡 1.0

1.0

0.5

채 0.5

과 0.5

(간, 신  포함) 1.0

어 2.0

1.0

우 0.3

2.0

4.4.2검사방법 :GB/T5009.11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5크롬

4.5.1식품 크롬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5와 같다.

표5식품 크롬 최 잔류허용량 지표

4.5.2검사방법 :GB/T5009.123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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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Ls)

/(mg/kg)

가루  는 식 (질량  계산) 100

식  허 량(MLs)/(mg/kg)

곡 (  곡 ) 0.3

  그 0.3

채 0.1

과 0.05

가 0.5

신 3.0

어 1.0

0.5

우 0.03

0.15

4.6알루미늄

4.6.1 가루로 제조되는 식품 알루미늄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6과 같다.

표6 가루로 제조되는 식품 알루미늄 최 잔류허용량

지표

4.6.2검사방법 :GB/T5009.182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7셀 늄

4.7.1식품 셀 늄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7과 같다.

표7식품 셀 늄 최 잔류허용량 지표

4.5.2검사방법 :GB/T5009.93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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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Ls)/(mg/kg)

곡

, 가루

타

1.0

1.5

1.0

채 1.0

과 0.5

2.0

어 (담 ) 2.0

1.0

식  허 량(MLs)/(mg/kg)

훈 5

식 10

곡 5

4.8불소

4.8.1식품 불소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8과 같다.

표8식품 불소 최 잔류허용량 지표

4.8.2검사방법 :GB/T5009.18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9벤조피

4.9.1식품 벤조피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9와 같다.

표9식품 벤조피 최 잔류허용량 지표

4.9.2검사방법 :GB/T5009.27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제7장총 첨부서류461

- 461 -

 식  

허 량(MLs)/(mg/kg)

N- 틸니트 민 N-에틸니트 민

해산 4 7

3 5

식  

허 량(MLs)/(mg/kg)

PCB
 PCB138 PCB153

해산어 , , 갑각   

해  (식 가능 

)

2.0 0.5 0.5

a : PCB28, PCB52, PCB 101, PCB118, PCB138, PCB153, 

PCB180  합

4.10N-니트로아민

4.10.1식품 N-니트로아민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10과

같다.

표10식품 N-니트로아민 최 잔류허용량 지표

4.10.2검사방법 :GB/T5009.26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4.11PCB(polybrominatedbiphenylss)

4.11.1식품 PCB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11과 같다.

표11수산식품 PCB최 잔류허용량 지표

4.11.2검사방법 :GB/T5009.190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

정한다.



462 국보건식품시장환경분석

- 462 -

식  허 량(MLs)/(mg/kg)

곡 ( , 가루, ) 3

채 4

어 3

3

5

 채 20

2

식염(NaCl  계산) 2

4.12아질산염

4.12.1식품 아질산염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12와 같

다.

표12식품 아질산염 최 잔류허용량 지표

4.12.2검사방법 :GB/T5009.33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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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허 량(MLs)

/(mg/kg)

곡

  , , 2.0

채 (시  ) 0.7

과 0.7

0.5

감 0.5

1.0

찻 2.0

 a  량  계산

4.13희토류

4.13.1식물성 식품 희토류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 13

과 같다.

표13식물성 식품 희토류 최 잔류허용량 지표

4.13.2검사방법 :GB/T5009.94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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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9.식품 진균독소 최 잔류허용량

(Maximum levelsofmycotoxinsinfoods)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식품 진균독소의 최 잔류허용량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각종 식품에 용된다.

아래에 열거된 문용어와 정의는 본 표 에 용된다.

3.1진균독소 (mycotoxinsinfoods)

일부 진균이 성장 번식과정에서 생성된 유독성분을 지닌 2차

사산물

3.2최 잔류허용량 (maximum levels,MLs)

식품 에서 허용되는 진균독소 최 농도

성분 규격

4.1아 라톡신 B1

4.1.1아 라톡신 B1의 최 잔류허용량은 표1과 같다.

표1아 라톡신 B1최 잔류허용량 지표

식  
허 량(MLs

)/(㎍/kg)

,   그 20

, 식

( ,  )
10

타식 , , 식 5

식 5

4.1.2검사방법은 GB5009.22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2아 라톡신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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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아 라톡신 M1의 최 잔류허용량 지표는 표2와 같다.

표2아 라톡신M1최 잔류허용량 지표

식  허 량(MLs)/(㎍/kg)

생우 0.5

(생우  산하여 계산) 0.5

4.2.2검사방법은 GB5009.24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3deoxynivalenol(DON)

4.3.1deoxynivalenol의 최 잔류허용량은 표3과 같다.

표3deoxynivalenol최 잔류허용량 지표

식  허 량(MLs)/(㎍/kg)

1,000

1,000

4.3.2검사방법 :GB5009.111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4패툴린독소

4.4.1패툴린독소의 최 잔류허용량은 표4와 같다.

표4패툴린독소 최 잔류허용량 지표

식  허 량(MLs)/(㎍/kg)

사과, 산사 50

4.4.2검사방법:GB5009.185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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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0.식품 구리 최 잔류허용량 생표

(Tolerancelimitofcopperinfoods)

정의 범

1.주제내용 용범

본 표 은 식품 구리의 최 최 잔류허용량 표 을 규

정하 다.

본 표 은 곡물,두류,채소,과일,육류,수산물 알류에

용된다.

성분 규격

  지 （ 리  계산)，mg/kg

곡 ≤10

≤20

채 ≤10

과 ≤10

≤10

산 ≤50

≤5

식품 구리 최 잔류허용량 생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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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1.식품 철 최 잔류허용량 생표

(Tolerancelimitofironinfoods)

정의 범

1.주제내용 용범

본 표 은 식품 철의 최 최 잔류허용량 표 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식용류,과일주스,과일 ,간장,맥주,동물성 통조

림식품에 용되며 철 강화식품에는 용되지 않는다.

성분 규격

  
지 （철  계산），

mg/kg

식                         ≤ 20

과 주 료                  ≤ 15

과                         ≤ 15

간                           ≤ 70

맥주                          ≤ 5

동  통 림식              ≤ 70

식  통 림식              ≤ 20

식품 철 최 잔류허용량 생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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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2.식품 아연 최 잔류허용량 표

(Tolerancelimitofzincinfoods)

정의 범

1.주제내용 용범

본 표 은 식품 아연의 최 최 잔류허용량 표 을 규

정하 다.

본 표 은 곡물,두류 그 제품,채소,과일,육류,어류,

알류,우유 음료에 용된다.

성분 규격

지 （ 연  계산) 
，mg/kg

곡 ( )                     ≤ 50

  그                  ≤ 100

채                             ≤ 20

과                             ≤ 5

（가 ）                  ≤ 100

어                             ≤ 50

                            ≤ 50

생우                           ≤ 10

                            ≤ 50

료                            ≤ 5

3.식품 아연 최 잔류허용량 생지표

식품 아연 최 잔류허용량 생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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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무공해식품 시료채취규범

제2부분 :식물유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유지채취용 곡류 제품의 시료채취

방법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곡물제품(, ,옥수수, 두,

완두콩,강낭콩,땅콩,참깨,유채씨 등)의 검사인증과 감독의

제품검사시 시료채취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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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무공해식품 시료채취규범

제3부분 :채소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채소제품의 시료채취방법을 규정

하 다.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채소제품의 검사인증과 감독기

의 제품검사시 시료채취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제7장총 첨부서류471

- 471 -

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무공해식품 시료채취규범

제4부분 :과일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과일류제품의 시료채취방법을 규

정하 다.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과일류제품의 검사인증과 감독기

의 제품검사시 시료채취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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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무공해식품 시료채취규범

제5부분 :찻잎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찻잎제품의 시료채취방법을 규정

하 다.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찻잎제품의 검사인증과 감독기

의 제품검사시 시료채취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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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무공해식품 시료채취규범

제6부분 :가 류 제품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가 류제품의 시료채취 요구,방

법,기록,보 운송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무공해 농산품 가 류제품의 탁검사,인증검사

와 감독기 의 제품검사시 시료채취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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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무공해식품 시료채취규범

제 7부분 :수산물 제품

정의 범

1.범

본 표 은 무공해 식품 수산물의 시료채취와 운송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무공해 식품 수산물의 인증검사와 시료채취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제7장총 첨부서류475

- 475 -

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제 9.검체의 채취 취 방법

6.개별 검체채취 취 방법

5)유 자재조합성분 검사를 한 검체의 채취

19.유 자조작식물 해당 제품의 검사 시료채취

(DetectionofGeneticallyModifiedPlantOrganismsand

DerivedProducts-SamplingNY/T673-2003)

정의 범

5)유 자재조합성분 검사를 한 검체의 채취:가공식품의

경우에는 3.검체채취의 일반원칙 4)의 검체채취 결정표에 따

라 검체채취하고 곡류,두류, 두분의 경우에는 6.개별

검체채취 취 방법 2)잔류 농약검사를 한 검체의 채

취의 표에 따라 채취한다.

1.범 :본 표 은 유 자조작 식물과 해당 제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을 규정한다.본 표 은 유 자조작 식물과 그 그 제

품(두종자, 두, 두가루,콩기름,옥수수종자,옥수수,옥

수수기름,옥수수가루,유채종자,유채씨,유채씨지게미,면화

종자,토마토종자,토마토,토마토 첩 등)의 시료검사의 채취

에 용된다.

성분 규격

2)잔류농약검사를 한 검체의 채취:

(1)가능한 한 잔류농약검사를 한 검체는 냉장보 하여 운

반한다.

(2)가공식품의 경우에는 3.검체채취의 일반원칙 4)의 검체채

취결정표에 따라 채취하고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

에 따라 채취한다.

검사 상 (kg) 검체채취 지 ( 상) 시험검체

～ 5,000 미만 3 1

5,000 상 ～ 15,000 미만 5 1

15,000 

상
～ 25,000 미만 8 1

25,000 

상
～ 14 1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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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17.커 피
20.원두커피

(GreencoffeeNY/T604-2006)

정의 범

1)정의: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는 이에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는 이를 분쇄한 것),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

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조제커피,액상커피를 말한다.

1.범

본 표 은 원두커피의 용어,정의,요구,실험방법, 정규칙

포장,표시, 장과 운반을 규정하 다.본 표 은 아라비

카 종 커피(CoffeearabicaLinnaeus)가 습법 가공된 원두커

피의 품질 정 그 거래에 용된다.아라비카 종 커피를

건습 가공한 원두커피,로부스타(Coffee canaphora Pierre

exFroehner)의 원두커피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용어와 정의

GB/T18007확립된 것과 다음에 열거된 용어와 정의가 본

표 에 용된다.

컵 테스트(cuptasting):사람의 시각,후각,미각 등 생리

기능을 이용하여 커피의 품질을 측정하는 종합평가를 지칭한

다.

성분 규격

5)규격

(1)납(mg/kg)∶2.0이하

(2)주석(mg/kg)∶150이하(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3)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세균수∶1mL당 100이하(액상제품에 한한다)

(5) 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액상제품에 한한다).

4.요구

4.1외 과 감각 특성:생 원두커피는 1등 ,2등 ,3등

으로 구분하며 각 등 의 생 원두커피의 외 과 감각기 특

성은 표1의 요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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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등 2등 3등

감각

향 가 짙고 

상한 맛  

없  맛과 

느   다

(컵  1등 )

향 가 고 

상한 맛  

없  맛과 

느   

비  다

(컵  2등 )

향 가 어지고 

상한 맛  

없  맛과 

느   

어진다.

(컵  3등 )

색   색   색 고 냄새가  

상한 맛  지 는다.  원  타원 다.

항
 

검사
1등 2등 3등

도, cm,> 0.65 0.55 0.45 ISO4150

량원 ,%,≤ 6 8 10
GB/T1503

3

질,%,≤ 0.1 0.2 0.3
GB/T1503

3

주 : 도는 라비   커피에만  동  등  

도는 95%보다 어 는  다.

표1외 과 감각기 특성요구

4.2화학 특성:생 원두커피는 1등 ,2등 ,3등 으로 구

분하며 각 등 의 생 원두커피의 화학 특성은 각각 표2,표

3의 요구와 같다.

표2물리 특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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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사

, %, ≤ 12.0 ISO1447

, %, ≤ 5.5 GB/T5009.4

, %, ≥ 0.8 ISO10095

주 : 도 100℃, 60min  건  할  다. 

결과에 차 가  경우, ISO1447  재 다.

특 검사

비 (As  계산), 

mg/kg, ≤
0.5 GB/T5009.11

(Pb  계산),mg/kg, ≤ 0.5 GB/T5009.12

BHC 0.2 GB/T5009.19

DDT 0.2 GB/T5009.19

표3화학 특성 요구

4.3 생요구:각 등 의 생 원두커피의 생지표는 표4의 요

구를 부합해야만 한다.

표4 생지표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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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1.수출수산물검사 시료채취방법

(Methodofsamplingofinspectioniffisheryproductsfor

export)

정의 범

1.주요내용과 용범

본 표 은 수출용 수산물의 검사 시료채취방법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수출용 수산물(살아있는 제품,염장제품,건제

품 해동냉동제품)의 품질,규격의 감각 물리 검사의

재시료채취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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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2．수출입 곡류기름,사료검사 시료채취 시료제작 방법

（Inspectionofcereals,oilsandfeedstuffs　forimportand

exportMethodsofsamplingandpreparationofsamples

SN/T0800.1-1999）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수출입 곡물,사료,기름원료,유지의 품질검사에

한 시료채취와 제작방법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수출입

곡물,사료,기름원료,유지의 품질검사에 한 시료채취와 제

작방법에 용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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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류 유형

제 9.검체의 채취 취 방법

6.개별 검체채취 취 방법

1)수산물의 검체채취

23．수산물 시료채취방법

(Methodofsamplingplansforfishandfisheryproducts)

정의 범

1)수산물의 검체채취:(1) 능검사용 검체채취방법: 능검

사용 검체채취는 무포장 수산물과 포장수산물로 구분하고 난

수표 등을 이용,다음의 표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성상(

능)검사를 실시하고 이 채 개수만큼 채취하여 채 을 실

시한다.

1.범

본 표 은 수산물 수산물가공제품의 시료채취의 정의,시

료채취 비,방법,기록,운송 보 을 규정하 다.본 표

은 어획,양식,가공, 매단계에서 수산물 수산물가공품의

검사,감독시의 시료채취에 용된다.

3.용어와 정의

GB/T3358,GB/T14437,SC/T3012가 확정한 용어와 정의가

본 표 에 용된다.

3.1수산물 fish:담수나 해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류,해

조류 기타 수상생물

3.2수산물가공품 fisheryproduct:수산물의 주요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된 식품 혹은 기타제품

3.3시료채취검사감독 auditsampling:감독자가 독립 으로

검수를 거쳐 수한 제품 체에 하여 실시하며 체의 통

과여부를 결정하는 시료채취실험

3.4단 제품(unitofproduct):시료채취실험의 필요에 의해

구분된 기본단 를 단 제품이라고 한다. 를 들어 단 제품

:1 의 제품 ;1조의 제품 :1개의 부품이나 일정 길이,일정

면 ,일정체 ,일정 량의 제품.이 제품은 구매, 매,생

산,운송에서 규정한 단 제품과 일치할 수도 있으며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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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도 있다.

3.5시료단 (unitofsample):총 체 에서 채취된 실험에 사

용되는 시료 의 단 제품

3.6시료량(samplesize):시료 에 포함된 시료 단 수

3.7합격 정 수(acceptancenumber):시료채취검사 계산에

있어 수한 시료에 해 허가되는 결함 수나 불합격품수의

상한선,합격 정 수는 한 허용수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3.8 괴성 실험(destructivetest):검사과정에서 손상되거나

괴된 시료의 기존성질이나 특성의 검사방법

성분 규격

검사 상

채

취

개

수

채

점

개

수

채취

1 미만

1 상~ 

3 미만

3 상~ 

5 미만

5 상~10 미

만

10 상~20

미만

20 상

3

5

7

9

11

13

2

3

4

5

6

7

○채취개수는 개체중량  2kg 상  1마리

, 2kg 미만   또는 그 망 등  

채취(2～3kg)한 것  1개  채취개수  

한다.

○활어 등 살아 는 상태  2개 상 수조에 

산되어 수용되어 는 경우 각 수조별 

품질상태, 크 , 중량 등  고 하여 채취

개수  가할 수 다.

① 무포장 수산물(단 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② 포장제품(단 량이 일정한 Block형의 무포장제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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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

채

취

개

수

채

점

개

수

채취

4개 하

  5~  50개

 51~ 100개

101~ 200개

201~ 300개

301~ 400개

401~ 500개

501~ 700개

701~1,000

개

1,001개 상

1

3

5

7

9

11

13

15

17

20

1

1

2

2

3

3

4

5

5

6

○ 포 별  연월 (포 ), , 량 

등  고 하여  게 채취한다.

○ 검사 상  1,001개 상  경우에는 채취개

 가할  다.

(2)정 검사용 검체채취 방법

① 정 검사용 검체의 채취는 능검사 채 상 수산물에서

무작 로 채취한다.

② 패류(패각이 붙어 있는 경우) 해조류,한천 등은 량

으로 채취하고 그 이외의 정 검사용 검체는 마리수 는 단

포장을 기 으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 검사 결과에 향을 우려가 있는 포장횟감용 수산

물은 포장단 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④ 정 검사는 채취된 검체 체에서 먹을 수 있는 부 만을

취해 균질화 한 후 그 일정량을 1개의 시험검체로 한다.

다만,어류는 머리,꼬리,내장, ,비늘을 제거한 후 껍질을

포함한 근육부 를 시험검체로 한다.

⑤ 정 검사용 검체 채취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다만,가격

이 고가이거나 마리수 는 단 포장별로 검체채취가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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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채취량의 범 안에서 정 검사 최소 필요량(가식

부 300g)이 되도록 검체를 단･분할･ 쇄하여 채취할 수 있

다.

    별 채 취 량

○  산

 - 개체 량  2kg 상

 - 개체 량  1kg 상～2kg미만

○  산

 - 개체 량  500g 상～1kg미만

 - 개체 량  200g 상～500g미만

○  산

 - 개체 량  100g 상～200g미만

 - 개체 량  50g 상～100g미만

 - 개체 량  50g미만

○ ( 각  어 는 경우)

○ 해 , 한천 등 타 산

2 마리(포 )

3 마리(포 )

3 마리(포 )

5 마리(포 )

10 마리(포 )

10～20 마리(포 )

2kg 하

1～4kg

0.3～0.5kg

식 첨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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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비 고

식품 분류 유형

24.식물 그 제품 유 자조작성분 검사 시료채취와

시료제작방법

(Methodsofsamplingandpreparationofsamplesfor

detectionofgeneticallymodifiedcomponentsinplantsand

theirderivedproducts)

정의 범

1.범

본 표 은 식물 해당 제품의 유 자조작검사의 시료채취

와 제작방법을 규정하 다.

본 표 은 식물 해당 제품의 유 자조작검사의 시료채취

와 제작방법에 용된다.

3.정의 용어

SN/T0789에서 확립한 내용과 이하 열거된 술어와 정의가

본 표 에 용된다.

3.1유 자조작식물 geneticallymodifiedplants

유 자 조작기술이나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유 자조

직에 변화를 식물을 말한다.

성분 규격

식품첨가제

기 타


